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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미래 

연구자인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올해로 공동학술대회가 6회
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확충과 효율화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며 그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올해는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이라는 대주제하에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내 복지분권화가 구체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사무 분담과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및 사회정책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한

데 모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

다. 오늘 이 자리가 복지갈등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더불어 미래에 대

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섯 개의 학회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오늘의 학술

대회가 열리는 이 사실 자체가 “복지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이며, 이 점에 

대하여 많은 구성원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도 기획세션과 자유세션, 그리고 각 학회들의 특색이 반영된 학회별 

세션과 후원기관 특별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법론강의도 빅데이터 연구윤리 김영란법 

등 중요한 내용으로 성의껏 준비하였으며, 저녁시간에는 특별히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네트

워크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6개 학

회의 회장님과 집행부, 직접 발로 뛰면서 고생하신 수많은 실무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랜 시

간 열정을 가지고 연구해주신 모든 발제자 및 토론자와 사회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나성웅 사회정책본부장님, 국민연금연

구원 김성숙 원장님,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님, 한국건

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님 등 여러 후원기관장님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기조강연을 맡

아주신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인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공동학술대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겸 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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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풍요로운 계절인 이 가을, 우리원은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와 다섯 번째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행사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다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1995년 본

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복지 

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 사무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사업, 주민생활서비스 개편, 읍면동복지기능강화사업 등 지

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각종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자리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여러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의 20년을 학술적으로 고찰하

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열리는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

다. 이번 공동학술대회 기간 중 머무시는 동안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활발한 학술교류와 토론도 필요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근처 오송 호숫가를 산책하며 이

곳에서의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류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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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 이 익현입니다. 
1991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를 설립하면서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지방분권화정책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관련정책을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및 집행권한의 강화, 자주적인 사무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의 제도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시설, 아동보호시설 관련사무 등의 복지사무 56건과 전염병의 예방,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개설사무 등의 보건사무 128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

체의 자주적인 입법권, 재정권 및 행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입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관계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의 수준과 형태의 결정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효

율성 및 형평성과 관련한 학술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는 그동안 법학계와 사회복지학계에서 분절적으로 연구

되어 왔던 문제들을 국가 및 사회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학제 간

의 융합연구를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법제와 정책대안의 이론과 실무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시고 

한국법제연구원에 참여기회를 주신 사회복지법제학회의 최승원 회장님, 한국사회정책학회의 

전병유 회장님, 한국사회보장학회의 박능후 회장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이상은 회장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허선 회장님,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정진주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기조강연을 해 주시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이 외에도 오송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각 세션에서 발표와 토

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그 외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께서 다양

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함께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여
러분 모두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

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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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2016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

시고, 오늘의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님, 한국사회정책학회 

전병유 회장님, 한국사회보장학회 박능후 회장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상은 회장님, 비
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허선 회장님,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정진주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행사를 후원해주신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주신 

여러 연구자분들께도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국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분권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사업 기획‧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지방분권화의 확산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보건･복지업무는 지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지역 및 세대 간 복지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념갈등이 정책적으로 타협되

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갈등은 앞으로 교육, 보육,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표출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해소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복지갈등이 만성적이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사례 연

구와 실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복지갈등을 야기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

대회에서 다뤄진 여러 주제들로부터 앞으로 복지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16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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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정책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나성웅 사회정책본부장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사회정책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2011년 1차 대회부터 올해까지 

이 학술대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 양해각서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 회원국의 주요 정책과 경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유하

고 OECD 사무국의 성과물을 국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문을 연 OECD 사회정책본부는 보건, 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국제회

의 개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 OECD 번역물 발간 등을 통해 OECD와 아･태지역 국가간 

정책 교류 및 정책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12차 보건계정 국제회의, 제3차 의약품정책 국제회의, 제5차 보건의료 질 증

진 국제회의, 제11차 연금정책 국제회의, 제11차 사회정책 국제회의, 제1차 가족정책 국제회

의를 개최하였거나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사회정책 국제회의

에서는 각국의 공공부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및 OECD의 정책과 경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눔으로써 그들 국가의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

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인줄 압니

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14년 10.4% 지난 15년

간 2배 이상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OECD 평균 21.6%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방안과 역할 분담, 그리고 갈등해결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가 주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 사회정책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

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나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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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여섯 번째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에 올해에는 여섯 개의 학회가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학문의 성과를 나누고 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문의 전공자들이 모여 우리나라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회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이 행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더욱이 매년 다양

한 기획주제를 선정하여 주요한 사회정책 분야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작업이 이

뤄짐에 따라,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 계속 축적되어가게 되면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우리

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사회정책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몰라보게 발전될 것임

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 국민연금연구원은 그 동안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연

금 및 소득보장 연구와 관련된 세션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 및 소득보장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교류하여 왔고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늘 연금과 관련된 

세션을 포함시켜주셔서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해주시는 연합 학술대회 주최자 여러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며, 깊은 연

구와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

가 모두 중요하고 사회정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주제

와 분야의 연구결과에 대한 관심과 공유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학문의 장을 만드시느라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신 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

장님과 여러 학회장님들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면서 고생하신 수많은 실무자 여러분들,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신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공동학술대회가 학문의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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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김수현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에 제6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보육대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성남시의 청년 

배당제 및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복지사업을 둘러싼 이슈와 

갈등이 뜨겁습니다. 

최고의 사회정책 연구자분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를 화두로 복지

갈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설정이 우선적으로 중요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역시 튼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있을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나 토론자, 참석자들께서 정부 

간 복지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해 왔기 때문에 더욱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지방자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여러 연구를 통해 서울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뒷받침해 왔습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이 세계의 대도시 중 가장 성공한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왔

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의미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공동연합학술대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좀 더 

균형적인 정부 간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장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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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의 공동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박능후 한국사회보장학회장님을 비롯한 사회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 건강형평성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의 

학회장님들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삶 : 결혼, 취업, 그리고 정부지출”을 주제로 

자유세션에 참여하여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삶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국가재정제도로서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성인지예･결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 

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본 제도는 2009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그동안 성평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성인지예산사업의 성평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통해 공무원

들의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양성평등 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특히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양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로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성인지예･결산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

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제도의 개념 정립부터 인프라 구축,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 및 분석 등 많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

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아 갈 수 있는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늘 참여하신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정

부의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관계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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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위한 행진,

‘시민복지국가’로의 대장정

박원순 (서울시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정책연구자분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드리려니 공자님들 앞에서 문자 쓰는 격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의 서울시정의 경험을 훌륭한 연구자분들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민 한 분 한 분이 존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가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복

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011년,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엊그제같이 생생

하게 마음에 남은 일입니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민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00일동안 이웃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스스로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정을 멈추고, 그 임대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동안 시민들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시민들의 삶의 문제는 주택문제

만이 아니었습니다. 빈곤과 고독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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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택실, 복지와 의료 담당하는 

복지건강실, 아이들 보살피는 여성가족정책실, 마을을 살리는 마을공동체 담당관 등 8개부서

와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8개월간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비용을 내려 주민 부담 줄이고, 일자리 창출, 의료, 교육, 돌봄에 이르는 서울

시 임대아파트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협치이고, 혁신이며,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행진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가 시민의 삶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복지가 일자리이고, 경제이고, 성장입니다. 

서울시정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과 연결되며, 시민의 복지와 궤를 함께 합니다. 그런 생각

으로 지난 5년 시정에 임했습니다. 

서울형 복지모델: 모두를 위한 복지

불평등, 불공정, 불안전, 불통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

다. 저는 삶의 불안이 심화되는 사회일수록 사람과 미래에 투자해야,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

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서울시장의 직함으로 가장 먼저 서명한 사업이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그

리고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려운 

분들은 물론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위기가족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다섯가지 원칙을 갖고 모두를 위한 복지, 서울형 복지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1. 사회권의 보장: 서울시민복지기준 제정과 보편적 복지 추진

첫째 원칙,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시민권으로서의 사회권 보장입니다. 복지는 시민의 당연

한 권리입니다. 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시민들과 함께 국민복지최저기준 캠페인과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운동을 펼쳐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된 후, 많

은 시민의 참여와 사회정책학자 및 현장전문가들의 협력으로 2012년에 ‘국민복지최저기준’

패러다임을 발전시킨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제정･공표했습니다. 소득, 돌봄, 주거, 의료, 교육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시민생활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비전을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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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 최초로 사회권을 시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라는 선언입니다. 

반갑게도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 복지기준선 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형 복지모델이 다른 지방정부

로 연결되었으면 했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둘째 원칙, 열심히 일하는 시민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라메쉬 미쉬라가 

말했듯이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노동’입니다. 

서울시는 고용불안정 상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및 산

하기관의 비정규직 7,296명의 정규직화를 올해까지 완료합니다. 동시에 ‘사회 및 공익서비스

의 민간위탁’을 제한하며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최저임금 

6,030원보다 더 높은 7,145원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위촉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권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존중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시민은 모두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뉴딜사업, 여성･고령자 일

자리창출사업,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사업 등으로 민선 6기 동안 모두 공공일자리 목표 

104%(305,221개 중 317,622개)를 달성했습니다.

3. 복지의 공공성 강화 : 인간 존엄성 확보의 토대

셋째 원칙,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불평등, 불공정, 불안전, 불통으

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찬반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

가 시민을 받치는 더 탄탄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복지는 시민 존엄성의 

토대가 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수

준에 비해 공공복지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그리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한국의 사

회복지비 수준은 GDP의 10%로 복지선진국의 1/2에서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확충이 필수입니다. 2016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6∙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제가 취임한 2011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고 전체 서울시 예산 상의 비중도 26.0%에서 

34.4%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채무를 7조원을 줄여가면서 복지예산은 늘렸습니다. 공공보육시

설의 확충은 서울시 공공복지 강화의 상징입니다. 2011년 658개였던 공공어린이집을 현재까

지 400개 이상 확충했으며, 얼마 전 1천개소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

을 돕고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해마다 공공임대주택을 1만채 이상 

확대했고, 총 8만호를 공급함으로써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수는 총 27만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제 

동 주민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권을 찾아드리러 갑니다. 동 1개소 당 평균 사회복지직 5.8명, 

방문간호사 1명씩 신규인력을 증원시켜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와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그리

고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4.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복지

넷째 원칙, 복지는 투자입니다. 복지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는 사회복지를 낭비로 인식해 복지비 지출을 억제하려합니다. 하지

만 복지지출은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순환을 돕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인적자본 증진과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출한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서

울시 복지예산은 8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예산 지출을 통해 20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22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창출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수급자들에게 현금급여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어 가처분소득을 높여주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임대주택과 반값등록금 등은 서울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여 생활소득을 높여줍니다. 소

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도 늘면서 

경제도 성장합니다. 복지는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지렛대입니다. 

5. 거버넌스의 혁신 : 공동체 복원과 시민참여를 통한 협치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 서울의 복지시정은 혁신과 협치의 양날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도 이뤄냈습니다. 공공복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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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료화된 복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책임은 적극 확대

하면서 권한은 시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복지정책의 수립과 운영, 그리고 사후평가 전 정책

의 과정에 시민참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복지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민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정부의 한계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

리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재정도 행정도 지방분권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정

부에서 자율적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지방정부 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2008년 85.8%에서 2014년 91%로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자체복지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도 복지예산의 75%가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갑

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재정도 부담하고, 모든 사업을 직접 집

행해야 합니다. 누리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중앙정부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복지의 지방자치는 험난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

해 모든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직권취소결정에서 

보듯 중앙정부는 헌법 117조에 보장한대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고유

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존엄을 위한 행진, 시민복지국가로 완성해야

그러나 대한민국은 담대하고 충실한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이루었고, 이제 복지국가를 향하는 대장정의 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인권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운동의 축을 만들었습니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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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째 서울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삶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걸어왔습니다. 부족하지

만 서울시 공무원들과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만들어 온 서울형복지모델이 대한민국을 

시민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데에 유용한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정책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학회에서 이렇듯 시민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중

앙과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과 복지, 성장의 트릴레마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복지국가 모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배우고 싶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복지정책 세

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서울시의 정책경험을 공유하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위한 행진, 시민복지국가로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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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김태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Ⅰ.�서� �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청년실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전반적인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교육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취업하지 않고서 유휴화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들 또한 다양하다. 헬조선1), 흙수저2), 3포세

대3), 5포세대4), 7포세대5), N포세대6) 등이 있다. 이들 신조어가 청년실업과 청년들의 자립이 

쉽지 않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8월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전년동월대비 7만 1천명이 증가하여 9.3%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실업률 3.6%의 2배를 훨씬 뛰어 넘는 수치이다.7) 

1)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지옥이란 뜻의 접두어 헬(Hell)을 붙인 합성어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
는 뜻이다.

2)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받고 있는 자녀를 지

칭한다. 
3)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4) 3포세대 +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5) 5포세대 +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6)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

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존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에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7) 통계청, 2016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2016. 9. 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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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대상

자인 청년들은 크게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8)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그 것이다. 이 두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고, 

정부(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으로 법정다툼이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갈등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청년수당제도

1.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논란에 앞서 성남시가 ‘청년배당’ 지급을 강행하였다. 청년배당 지

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

세의 청년이다. 약 11,300명이 지급 대상자이며, 이러한 대상자들은 1인당 최대 연 50만원(분

기별 12,5000원)9)에 상당하는 지역화폐(성남시장이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받는

다.10) 이 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규모소매점(의류, 신발, 잡화, 문방구, 개인형 슈퍼), 

소규모식품점(곡물, 육류, 수산물, 과실, 채소, 제과류, 기타 식품소매점 등), 학원, 서점, 음식

점, 이･미용실, 안경점, 화장품 가게, 치킨 집, 사진관, 의류점, 공영주차장, 택시 등 2550여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청년배당 정책에 경기도와 정부(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8) 백경훈, 청년일자리 정책과 청년수당 정책의 미스매치,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2016.4.21.), 2016, 25면. 
9) 원래 성남시는 성남 거주 19-24세 청년에게 1년에 백만 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지방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단 그 절반인 1년에 50만원, 
분기별 1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4만 1,300원 정도의 돈이다(강남훈,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

과 경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11면). 정부가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패널

티 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이다(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0) 2016년 10월 현재 1-3분기 까지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1분기 대상자 1만1,300명 중 1만574명

이 수령하였고, 2분기 대상자 1만1,162명 중 1만451명이 수령하였다. 4분기 청년배당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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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16년 1월 18일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11),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산후조리비용지원12)) 예산안에 대해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동년 3

월 17일 보건복지부도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

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사건에 대해 원고 측에 보조 참가13)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소송이 진

행 중이다.14) 한편, 성남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부세 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

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성남시의 이러한 무상복지제도에 대해 ‘헬리콥터 살포식 무상복지’15),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한정된 재원 속 퍼주기’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6) 물론 비판만 있는 것은 아니

다. 처음으로, ‘청년’이라는 세대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정책이라는 점과 민주

주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17)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18) 

한편,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가 지난 8월 3일 ‘청년수당’을 지

급함으로써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가구소득 60%19)이하 청년대상자들 중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선발된 

3,000명에게 출처를 묻지 않고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청년지원활

동 사업(청년수당)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순수 

개인활동과 비정부단체(NGO) 활동 등 취업활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원 문제, 지원 뒤 

모니터링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20)

11) 성남시민인 성남시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해당 학교로 교복비 15만원 일괄 지급후 정산한다.
12)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산모에게 신청즉시 산후조리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

폐로 지급한다. 
13)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

에 참가시킬 수 있다.
14) 복지부,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아주경제, 2016. 3. 17, http://www.ajunews.com/view/2016 

0317181846211, 최종방문 2016. 10. 13.
15) 조동근, 청년배당, 쾌락 위해 영혼 팔라는 ‘메피스토’ 유혹,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2016.4.21.), 2016. 7면.
16) [스페셜경제]성남시, 무상복지 3대 정책 강행…‘청년수당’ 형평성 논란 <왜>, Special Economy, 

2016. 1. 21, http://blog.naver.com/speconomy/220604209245, 최종방문 2016. 10. 14.
17) 성남시, 정부 반대에도 ‘청년배당’ 지급 중, 국민일보, 2016. 8. 4,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0923598708&code=11131412&cp=nv, 최종방문 2016. 10. 14.
18) 강남훈,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18면.
19) 중위소득 기준(1인가구 1,624,831원, 2인가구 2,766,603원, 3인가구 3,579,019원, 4인가구 4,391,434원)
20) 바른사회시민회의, “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바른사회시민회의@FactBrief, 

2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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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구소득 60% 이하 청년 중 창업 및 취업 준비자로 대상을 제한21)하고, 미취업 

기간이 긴 사람과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

부는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수용 하였다.22)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이러한 논의 과정(2016. 1. 7. ~ 6. 30) 속에 애초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청년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을 3천명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7월 지원신청(2016. 7. 4. ~ 15, 6,309명)과 선정(2016. 7. 29., 선정심사

위원 24명) 등을 마치고,23) 최종 선정된 3,000명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830명에게 예산 

약 14억원(첫 달 활동비 개인에 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24) 구체적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을 따지는 1차 정량평가와 사회활동 참여의지, 취업 등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을 살피는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들은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등 취업이나 

진로 모색, 사회역량 강화 등에 지원비를 쓸 수 있다.25)  

그런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부동의 통보(2016. 6. 

30.), 8월 시정명령 통보(2016. 8. 3.)와 직권취소처분(2016. 8. 4.)을 한 상태이다.26) 보건복지

부의 시정명령 사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27)의 협의 결과가 ‘부동의’이고, 동조 제

3항28)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

업을 중단(대상자 결정 취소 및 결정 작업의 즉시 중단)하도록 한 것이며, 직권취소 처분 사

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29)의 시정명령 미이행을 꼽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

21)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휴학생은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 등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 까닭에 사업 대상

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통해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됐다. 
22) 바른사회시민회의, “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바른사회시민회의@FactBrief, 

2016, 1면. 
23) 김종진,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2016, 17면.
24) [2016 국감] “서울시 청년수당 식비･생활비 충당 등 부적절 활동 목표 청년들에게도 지급”, 아주경

제, 2016. 9. 27, http://www.ajunews.com/view/20160927084017161, 최종방문 2016. 10. 14).
25) 청년수당 실효성은? 논란 가열, 한국일보, 2016. 8. 3, http://www.hankookilbo.com/v/d6dd7a4f72e644 

c896ad1b8be8d86855, 최종방문 2016. 10. 14.
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도자료, 2016. 8. 19, 

1면.
2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28)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

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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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협의 요청(2016. 1. 12.)을 한 이후 현재까지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보건복지부 

보완요구(2016. 5. 26.)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2016. 6. 10.)한 바 있다고 밝힌 상태이며, 청년

수당 지급 전후(2016. 8.)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과정 속에서 협의해야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30)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6년 초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새로운 복지제

도 신설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불응하자 1월 21일 서울시의회에 대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경고를 했고, 이에 서울시는 1월 27일 사

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

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31) 또한 2016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

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했다.32)33) 

서울시는 항의의 표시로 ‘청년의 삶까지 직권 취소할 수 없다’는 대형 걸개그림을 시청사

에 내걸었으며, 보건복지부도 보도자료 부제에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

는 명백한 포퓰리즘 행위’라는 정치색 짙은 구호를 붙였다.34)

한편,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고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지급이 무산됐다. 

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

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30) 김종진,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2016, 17면.
31) 김종진,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2016, 17면.
32)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복지부 “엄정대응”(종합), 서울신문, 2016. 8. 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9500202, 최종방문 2016. 10. 14.
33)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

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34) [서울광장] 청년수당,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강동형 논설위원, 서울신문, 2016. 8. 12, http://www. 

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3023012, 최종방문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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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수당제도에 대한 찬반론

가. 찬성론

청년수당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청년수당의 최고의 목적은 청년니트35)의 사회참가를 유도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본

다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니트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사

회보장급여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복지

제도이긴 하나 중복이 아닌 이상 누락의 보완이 주는 이익의 수혜자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

인 청년니트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36) 

둘째,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미 기초연

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

고 있다. 그래서 현금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받은 돈의 용처가 문제가 될 수

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청년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

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기에도 시간이 벅찬 상황에서 유흥비 등으로 쓸 염려

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37) 또한 매월 모

니터링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으며, 활동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며,38)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사후 모니터링과 증빙서류 검증 등을 통해 사용처에 대한 불신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

다고 본다.39) 

셋째,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시범사업이다. 즉, 

35)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이다.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면

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근로의욕 없는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30
대 사이의 미혼 취업 인구 중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들을 가리킨다.

36) 정재철,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인가?,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2015-30호), 
2015. 11. 9, 5면.

37) [한수진의시사전망대] “청년수당이 마약? 마약에 취할 시간도 없어”, SBS뉴스, 2016. 8. 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16304&plink=ORI&cooper=NAVER, 최종방문 

2016. 10. 14.
38) 성남시, 정부 반대에도 ‘청년배당’ 지급 중, 국민일보, 2016. 8. 4,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0923598708&code=11131412&cp=nv, 최종방문 2016. 10. 14.
39) 청년수당 실효성은? 논란 가열, 한국일보, 2016. 8. 3, http://www.hankookilbo.com/v/d6dd7a4f72e644 

c896ad1b8be8d86855, 최종방문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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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책은 일하는 현장으로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준

비가 안 된, 그런 청년들에게 시범적으로 3,000명에게 지급해보고,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적

극적인 의지를 갖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40) 또한 수당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

는지, 효과는 어떠한지를 검토한 후 수당지급을 확대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수당 정책이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청년수당제도가 취업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세

대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   

넷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50만원 정도를 받

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루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그거 받자고 나름대로 취업활

동을 둔감하게 또는 게을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41) 

다섯째,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지역 간 재정규모의 차이나 재정자립도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고, 꼭 필

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가 일정부분의 재정을 지원

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직촉진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기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정책의 수요자를 보면 서울시 기준 5천명 정도가 

되는데,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240만 명인 걸 감안하면 0.2%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 즉,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많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것이 구직 과정에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사람들의 수를 포괄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42) 따라서 청년수당의 

대상자가 중앙정부의 다른 청년정책의 대상자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중복의 문제

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곱째, 이 정책은 시민 참여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면이 있다. 서울시의 청년

들이 1년 2개월 동안 스스로 3천 명 정도가 모여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지원 정책이 무언지 

40) [신율의출발새아침] 서울시 청년수당, 완전 로또 VS 정치적 마타도어의 덫, YTN News FM 94.5, 
2016. 5. 27, http://www.ytn.co.kr/_ln/0101_201605270901122273, 최종방문 2016. 10. 14. 

41) 청년수당 “취업디딤돌 vs 희망고문”, 노컷뉴스, 2016. 8. 5, http://www.nocutnews.co.kr/news/4633548, 
최종방문 2016. 10. 14.

42) [한수진의시사전망대] “청년수당이 마약? 마약에 취할 시간도 없어”, SBS뉴스, 2016. 8. 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16304&plink=ORI&cooper=NAVER, 최종방문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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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자가 정책을 설계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겠

다고 하는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43) 

나. 반대론

청년수당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해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치 않은 항목이 있으

며,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 보완과 사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

하다는 것이다.44) 가령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이 여행작가를 준비한다고 속인 뒤 청년수당으

로 여행을 다녀도 이를 적발할 수 없고,45) 음식점 창업･요리사 희망자에게 식사비･맛집 탐방

비 지급,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pc방 이용비용･게임비 지급 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다.46) 실제로 2016 국감 결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식비, 주거비, 생활비 충당 등 부

적절한 활동 목표를 제출한 일부 청년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47) 

둘째, 청년수당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

이며,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48) 또한 청년수당

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소위 “로또(Lotto)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청년수

당의 지원대상인 청년의 인구가 50만 명인데 이중 3,000명 만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자 순이 아닌 계획서를 잘 작

성한 청년이 선발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를 

19-29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와 스펙 쌓기 등으로 취업이 늦어진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청년들간 갈등과 위

화감을 유발할 수 있다.49) 

43) [신율의출발새아침] 서울시 청년수당, 완전 로또 VS 정치적 마타도어의 덫, YTN News FM 94.5, 
2016. 5. 27, http://www.ytn.co.kr/_ln/0101_201605270901122273, 최종방문 2016. 10. 14. 

44) [서울광장] 청년수당,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강동형 논설위원, 서울신문, 2016. 8. 12, http://www. 
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3023012, 최종방문 2016. 10. 14.

45) 청년수당 실효성은? 논란 가열, 한국일보, 2016. 8. 3, http://www.hankookilbo.com/v/d6dd7a4f72e644 
c896ad1b8be8d86855, 최종방문 2016. 10. 14.

46)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자료, 2016. 8. 2, 2면.
47) [2016 국감] “서울시 청년수당 식비･생활비 충당 등 부적절 활동 목표 청년들에게도 지급”, 아주경

제, 2016. 9. 27, http://www.ajunews.com/view/20160927084017161, 최종방문 2016. 10. 14.
48)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자료, 2016. 8. 2, 2면. 
49) 새누리 “박원순표 청년수당…즉각 중단해야”, Focus news, 2016. 9. 6, http://www.focus.kr/view.php? 

key=2016090600152612594, 최종방문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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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

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일부 전문가는 이 정책이 상호의무원칙(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아 종국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50)

예컨대, 청년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취업에 대한 절심함이 약해져 개인적 생산성이 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당장 취업을 하지 않아도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동안은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안일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제

공해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혜기간 만료 이후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이로 인해 오히

려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51) 

넷째,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이는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52) 즉, 지방자치단

체장의 경제적 포퓰리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충 문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의 성장예산이나 저소득층 지원 예산들이 인기영합성 퍼주기 예산에 밀려 잠식될 가능

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다섯째, 청년대상 타 정책 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들이 이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

대, 근로의지가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과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취업지원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53)과 ‘청년수당’ 사업이 중복되어 비효율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54)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간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대상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

50) 청년수당 실효성은? 논란 가열, 한국일보, 2016. 8. 3, http://www.hankookilbo.com/v/d6dd7a4f72e644 
c896ad1b8be8d86855, 최종방문 2016. 10. 14.

51) 김원식, “청년수당, 왜문제인가?: 청년정책의 방향, 국회 토론회 자료(2016.8.29.), 2016, 19면. 
52)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자료, 2016. 8. 2, 2면. 
53) 18-34세 이하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① 고졸이하 미진학 청년, ② 대졸이상 미취업 청년, ③ 최근 

2년간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일하지도 않은 청년(니트족), ④ 영세자영업자, 최저생계비 250%이

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고용보

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등)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해서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급여의 수준은 1단계로 상담･진단시 

참여수당으로 식비･교통비 차원에서 최대 1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2단계로 직업능력개발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마지막 3단계로 취업성공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

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저소득층 한정, 3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54) 김원식, “청년수당, 왜문제인가?: 청년정책의 방향, 국회 토론회 자료(2016.8.29.), 2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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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컨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기도55)나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이 서울에 거주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청년수당제도의�법적�검토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는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만 살펴본다면 크게 다섯 

가지 쟁점사안이 있다.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성격과 사회

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청년수당의 법적성격5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문헌해석상 헌법 제34조 제2항57)에 따른 현대 사회의 복지국

가 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섭되는 사업이며 특히 사회

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

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4호

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의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정확히 부합한다.58) 

55) 경기도와 여･야 대표단은 지난 2016년 8월 25일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도입 등 대부분의 쟁점 사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청년수당의 명칭은 가칭 ‘청년 구직 지원금’으로, 경기도 내 청

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은 여야와 경기도 간 정책 설계를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에도 청년수당 도입된다, 한겨레, 2016. 8. 25, http://www.hani.co.kr/ 
arti/society/area/758430.html, 최종방문 2016. 10. 14).

56) 이하 2015. 12.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57)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58) 보건복지부,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보도자료, 2015. 12. 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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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 검토

제26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

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서울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2016. 1. 12.)을 한 이후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보건복지부 보완요구(2016. 5. 26.)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2016. 6. 

10.)한 바 있다고 밝힌 상태이며, 청년수당 지급 전후(2016. 8.)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과

정 속에서 협의해야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59) 즉,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상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도 밝히고 있다. 또한 서

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보았다.60)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

도를 신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

르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해야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청년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

행해왔다”며 “서울시는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61) 나아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

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62) 

보건복지부는 “협의･조정 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59) 김종진,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2016, 17면.
60)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복지부 “엄정대응”(종합), 서울신문, 2016. 8. 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9500202, 최종방문 2016. 10. 14.
6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도자료, 2016. 8. 19, 

1-2면.
6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 보도자료, 2016. 8. 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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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 간 급

여와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

정 기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63)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가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률에서 협의란 “특정한 사항이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들 행정기

관 사이에 당해 사항의 처리를 위한 의논”이라는 견해64)와 어떤 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타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65) 또는 행정기관 간 의견

교환 및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내부적인 업무절차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66) 이상

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주장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어느 쪽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이 청년수당 문제를 계기로 논란이 되자 여러 건의 개

정안이 발의 되었다.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67)되는가 하면, ‘협의･조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68) 이에 반해 사

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지자체 간 명확히 ‘사전 합의’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69)  

6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도자료, 2016. 8. 19, 
3면.

64)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2003, 2519면. 
65)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11, 1426면.
66)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강원법

학 4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349면.
67) 중앙정부가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의 시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년여 동안 청년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청년활동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외

에도 중앙정부가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중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의 원칙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

려면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16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16일 발의, 1-2면).

68) 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8일 발의; 위성

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2일 발의.
69) 최근 일부 지자체가 ‘협의’의 의미를 단순한 의견교환 정도로 곡해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

의･조정 결과가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박인숙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2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9월 8일 발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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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법 검토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

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

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

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22일 청년수당과 관련한 예산(90억)이 포

함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고,70) 정부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

서 보건복지부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

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근거로 서울시에 청년수당제

도의 시정을 명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

시하였다.71)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재의 요구를 지시하는 것은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옥죄고,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고,72) 2016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서울시장이 불응하

였다. 

70)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하에서 

마중물로써 선제적 투자를 위하여 당초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였다(서울특별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 27조 5,037억원 의결, 토요저널, 2015. 12. 22, http://blog.naver.com/tynews/220575775590, 최종방

문 2016. 10. 15).
71) 복지부, 서울시･성남시 등에 예산안 재의요구 통보, 아주경제, 2015. 12. 30, http://www.ajunews. 

com/view/20151230174216261, 최종방문 2016. 10. 15. 
72)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복지부 “엄정대응”(종합), 서울신문, 2016. 8. 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9500202, 최종방문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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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

법원에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의 소’ 및 ‘예산안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다.73)

여기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냐는 것이다. 그 이후

의 문제들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지방교부세법 검토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

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

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

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

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

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서울시는 2015년 12월 27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하는 경우 사회복지의 비중

을 확대하고7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73) 황성욱, “서울시 청년수당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법적인 검토”,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2016.4.21.), 2016. 19-20면. 
7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는 부

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의 비중을 종전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5로 확대하였다(지
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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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75)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

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이었다. 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76)

한편, 서울시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권한쟁의심판청구 공개변론서한에서 “중

앙정부가 예산과 조직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정부

를 통제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이는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퇴행의 길을 열어놓는 길

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 획

일주의로는 다양해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도 없

다. 이번 결정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77)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서울시장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즉,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새로운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실

시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동의 또는 합의에 가까운)를 거쳐야지 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으로 해석되는데, 현행법대로 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

방교부세의 감면 위험에 노출되면서 까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78)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신한 정책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

이며, 정책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7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이유), 2015.12.10 [대통령령 제26697
호, 시행 2016.01.01] 

76) 박원순, 권한쟁의심판청구 공개변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자치에 역행”, 머니투데이, 2016. 9. 
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90809444445388&outlink=1, 최종방문 2016. 
10. 14.

77) 박원순, 권한쟁의심판청구 공개변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자치에 역행”, 머니투데이, 2016. 9. 
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90809444445388&outlink=1, 최종방문 2016. 
10. 14.

78) 우리나라가 재정분권이 명확히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

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양상을 보면 세수는 국세:지방세가 약 8:2인 반

면 예산사용액은 국가:지자체(교육청 포함)가 약 4:6으로 역전되어 있다. 즉, 지자체는 중앙으로부

터 받는 이전재원에 상당부분 의존하는데,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지역 균형발전 측

면에서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는 교부세가 포함된다(박주희,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 청년정책 상호보완 방향, 청년의 일과 자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서울시 청년수당, 천년 자립을 

위한 것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단 주최 토론회(2016.8.16.), 2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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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절차법 검토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

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

라 수익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

지 않았고,79)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위법한 처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며 “직권취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다.80) 

Ⅳ.�결� �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법률상 중앙정부와 협의절차 경료 여부로 법적 분쟁까지 일으

키고 있지만 사실 그 논쟁의 핵심은 따로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의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자체

가 그 주민들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느냐’며 반박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중복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81) 양측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앞에서 

79) [대법에 간 청년수당]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재량권 남용”, news1, 2016. 8. 19, http://news1.kr/ 
articles/?2751742, 최종방문 2016. 10. 14.

80)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복지부 “엄정대응”(종합), 서울신문, 2016. 8. 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9500202, 최종방문 2016. 10. 14.



기획세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거버넌스∙27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수당은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청년수당제도가 시

범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

다면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분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청년수당정책에서는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제2의, 제3의 서울시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갈등

을 빚게 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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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 심사전략과 기준 :

스위스 지속가능성심사 모델을 토대로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서

지속가능성심사는 법률안을 비롯해 국가의 모든 계획의 장기적 영향을 예측하여 분석하는 

입법론적 도구로서, 독일과 스위스 등의 유럽내 주요국가에서는 국가조치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툴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는 국가행위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일 것이다. 또

한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는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국가행위를 집행하고 있는 수행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진정한 목표의 달성은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효과를 발휘할 때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안정망의 구성과 사회적 역대를 강화하여 국가통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더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장기적 영향을 높혀야 하는 분야일 것이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

는 스위스에서 국가의 주요프로그램에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심사 방식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 모델에 기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검토

해 보고자 한다.1)

1)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심사에 대한 부분은 2012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한 “입법평가시 지

속가능성심사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재작성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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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속가능성심사의�의의�및�성립배경

(1) 지속가능성심사의 개념 및 특성

지속가능성심사(Nachhaltigkeitsprüfung)는 국가의 계획(Vorhaben)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분석도구이다.2) 지속가능성 

개념이 각 국가에 수용되면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통해 국가의 미래상을 적극 실현하는 장

기적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 하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지속가능성심사인 것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적어도 모든 목표가 동시

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심사는 목표간 형량을 통해 국가의 행위를 보다 명료

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이런 최적화 결과가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가능성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지속가능성심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심사는 분석기능(Analyseinstrument)과 소통기능

(Kommunikationsinstrument)을 갖는다. 지속가능성심사는 목표간 경합과 갈등을 전문적인 근

거에 따라 분석하여 의도하지 않은 장기적 결과(Langfristige Folgen)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법

안준비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보다 주의하게 되고, 이는 질 좋은 정책결정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서 지속가능성심사는 질적 평가기법인 만큼 실행과정에서 전문가 및 

법안 당사자 그리고 관련자들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갖는다. 입법평가

를 질 좋은 법안마련을 위한 의사소통으로 이해하는 유럽식 사고방식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

심사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전논의과정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법안의 하자나 흠결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논해질 수 없는 세부사항까지 주의 깊게 의

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데 있다.3)

(2) 지속가능성심사의 성립배경 및 근거

지속가능성심사는 다양한 형태로 일부 국가의 입법론적 도구로서 개발되었는데, 독립적인 

심사도구로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영향평가 또는 입법평가에 있어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섬

2)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Leitfaden für Bundesstellen udn weitere 
Interessierte, 2008, Bern, S. 4

3) Ernst/Jakob/Veit, Gestaltung einer Nachhaltigkeitsprüfung im Rahmen der GFA, Berlin, 2009, S. 13; 배
건이,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22-25면



기획세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거버넌스∙31

심사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심사

의 성립배경 및 근거를 고찰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경우 1997년부터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연방헌법개

정시 제2조 제2항에 지속가능성을 국가목표(Staatsziel)조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맞

춰 국내법을 변화시켰다. 반면 연방헌법 개정 당시 제170조에 모든 국가조치에 대한 의회의 

실효성 심사권을 인정하여 입법평가의 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하였다. 이후 연방내각은 2002

년 지속가능성전략부터 연방공간개발부(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에게 정책안의 사전

검토와 최적화를 위한 평가도구개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공간개발부는 2004년 지

속가능성심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2007년 연방차원의 지속가능성심사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이듬해 지속가능성심사 입문서(2008)를 발간하여 단계적으로 심사모델을 체계

화 시켰다.4) 

지속가능성심사의 법적 근거는 먼저 연방헌법과 의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미래세대에 대

한 공동노력과 책임의식을 언급한 헌법전문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목표조항으로 

설정한 제2조 제2항(Art. 2 Abs. 2 BV)을 들 수 있다. 위 조항들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권한위임 또는 권리의 근거로 인용되지 않고 보충적인 해석기준(Auslegungshilfe)으

로 작용할 뿐이다.5) 생존의 물적 기반이 되는 환경은 필수적인 고려대상이 되므로 지속가능

성이라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환경보호조항과 연결되며 스위스 연방헌법은 제4절 환경 및 국

토정비편에서 제73조에 지속가능성이 확고한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심사

는 사전적 입법평가의 도구로서 헌법 제170조 실효성심사조항과도 연결되며, 법률차원에서

는 의회법 제141조 제2항에 그 심사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다. 동 조항은 2008년 부분개정을 

통해 g호에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사전적인 입법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내각은 법률초안에 관한 연방내각의 공식입장지침서를 수정하여 지속가능성심사 결과를 

반영해야만 한다.6)

4)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von Projekten auf der Ebene der Kantone 
und Gemeinden, Bern, 2004;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von Projekten 
auf der Ebene der Kantone un Gemeinden, Bern, 2007;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Leitfaden für Bundesstellen und weitere Interessierte, Bern, 2008

5) Ehrenzeller/Mastronardi/Schweizer/Vallender(Hrsg.), Die schweizerische Bundesverfassung- Kommentar, 2. 
Aufl., Zürich/Basel/Genf, 2008, S. 52

6)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Botschaftsleitfaden, Bern, 2012, S.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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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위스 지속가능성심사의 법적 근거

법조문 내  용

연방헌법전문 ...미래세대에 대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자각하며...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목표

스위스 연방은 국가의 공공복리, 지속가능한 발전, 내적결합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연방헌법 제73조
지속가능성

연방 및 칸톤은 자연의 지속가능한 균형, 특히 그 복원과 인간에 

의한 이용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연방헌법 제170조
실효성 심사

연방의회는 연방의 조치가 실효성에 의해 심사되는지에 관해 주

의를 기울여아 한다.

의회법 제141조 

법률초안에 대한 공식입장

제1항 연방내각은 법률초안을 공식입장과 함께 연방의회에 제출

한다.
제2항 구체적 진술이 가능한 한, 연방내각은 법률안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특히 다음 항목들을 밝힌다:
a. 법적근거,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상위 법률과의 일치성과 

유럽법률과의 관계

b. 법률안으로 인해 예정된 권한위임

c. 사전 의회절차에서 이와 관련된 연방내각의 견해와 대안 그

리고 공식입장에 대한 논의

d. 법률공포로 인해 예정된 변경, 이런 변경으로 인해 계획될 

수 있는 평가 및 사전 의회절차에서집행유용성에 대한 심사

e. 연방과 칸톤, 자치단체에 미치는 법률공포와 집행의 인적･
재정적 영향과 비용충당의 종류와 방법, 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비용과 편익의 관계

f. 경제･사회･환경･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

g. 법률공포와 입법계획과의 관계

h.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입법평가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안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독일식의 지속가능성심사 방식은 도입여부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오히려 연방 입법 및 주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속가능성심사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스위스적 지속가능성심

사 모델이 지역의 복지사업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발제의 

내용에서는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심사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수용가능한 지속가능성심사 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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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속가능성심사의�주요내용

(1) 지속가능성심사의 범위 및 대상

스위스 지속가능성심사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언급한 지속가능성 개념의 3영역을 그대

로 수용하여 기본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심사범위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성개념이 세대간 형평의 관점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경제시스템과 사회적 구

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요시 한다면, 지속가능성심사는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미래형성을 위해 기반이 되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여 국가조치의 최적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제환경법상의 

범주화를 따른 것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자면 입법과정을 지연시키지 않고 부처별 영향평

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심사의 영역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여야 

했는데, 연방내각은 다음과 같이 연방차원의 지속가능성심사 영역을 범주화 하여 심사의 효

율성을 기하고 있다. 

<표 2> 지속가능성심사의 3영역

환경 경제 사회

- 자연공간, 종의 다양성

- 식량자원

- 천연자원

- 물, 토양, 공기, 기후

- 환경영향, 환경재해, 사고위험

- 수입, 고용

- 생산자본의 유지/확대

- 경쟁력, 혁신력

- 시장구조, 실질비용

- 공공경제

- 건강, 안전

- 교육, 자기계발

- 문화, 사회적 가치

- 법적 평등, 법적 안전, 양성평등

- 연대성

사전적인 입법평가의 대상은 법률 및 법률안을 비롯해 초안, 프로그램약정, 정보캠페인처

럼 아직 법형식을 갖추지 못한 모든 국가조치를 포함하므로, 지속가능성심사 역시 사전적 입

법평가와 동일한 심사대상을 갖는다. 다만 지속가능성심사의 목적이 국가의 장기적 발전계

획을 구체화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는 만큼 장기적 효과와 관련된 법률개정, 계획, 프

로그램, 전략 또는 중요한 의미의 프로젝트가 주요 심사대상이 된다 하겠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성전략에 따른 국가의 중요계획인 경우 계획안의 모든 직･간접적 또는 의도한 효과 또

는 부수효과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게 된다.7)

7) Wachter, Nachhaltige Entwicklung; Das Konzept und seine Umsetzung in der Schweiz, 2. Aufl., Zürich, 
2009, S.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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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지속가능발전전략부터 연방내각에 의해 정책안의 사전 검토와 최적화를 위해 연방

공간개발부에게 그 평가도구개발을 위임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개발부(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는 2004년 지속가능성심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2007년 칸톤과 게마

인데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8년 지속가능성심사 입문서를 발간하여 심사도구

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얻고자 하였다.8) 

(2) 지속가능성심사의 기준 

지속가능성심사의 기준은 실질적인 심사시 법률안 및 국가조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척도를 의미한다. 법률안 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면 입

법평가의 일반적인 기준(효과성, 효율성, 이행가능성, 체계적합성, 투명성등 )도 그 범주에 포

함된다. 

1) 절차성(Prozesscharakter) 

지속가능성심사의 진행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과 상호피

드백(소통기능)은 해당 법률안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런 점은 지속가능성심사가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대화수단(Dialog)

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9) 이를 토대로 볼 때 절차성(Prozesscharakter)이란 지속

가능발전전략에 따라 수립된 국가계획과 조치에 관한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공적 절차를 

입법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입법과

정에서 지속가능성심사와 같은 정책자문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사전에 예

측하여 조정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절차성의 강조는 입법안 작성과정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 및 계획과 같은 국가의 모든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

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다.10) 

8) Bundes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von Projekten auf der Ebene der Kantone und 
Gemeinden, Bern, 2004; Bundes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von Projekten auf der 
Ebene der Kantone un Gemeinden, Bern, 2007; Bundes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Leitfaden für Bundesstellen und weitere Interessierte, Bern, 2008

9) Ernst/Jakob/Veit, Gestaltung einer Nachhaltigkeitsprüfung im Rahmen der GFA, Berlin, 2009, S. 13
10) 김경제 외 3인 역, 입법평가의 적용, 한국법제연구원, 2011, 349면;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Leitfaden für Bundesstellen und weitere Interessierte, 2008, Bern, 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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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성(Umfassend)

지속가능성심사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통합적어야 한다. 환경․경제․사회적 영향과 그 상

호작용 그리고 부수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예상가능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분석

해야만 한다. 통합성의 의미는 2가지 방향에서 관철되어야만 하는데, 첫째 지속가능성심사의 

결과적 측면을 위함이다. 입법평가는 국가조치에 관한 규범․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분석해

야만 하는데, 개별 영향평가영역이 발전하면서 각 영역별로 지나치게 독립된 결과가 나오자 

오히려 결과의 취합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럴 경우 최적화 대안의 도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여 총합평가로서 입법평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11) 둘째 지속가능성심사의 범위와 대상적 측면에서 통합성은 계

속 관철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성은 전략수립과정에서 중점방향이 수립되고 지속

가능성심사과정에서 세부적인 개별 관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포괄적 범위와 대상을 심사한

다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합의된 지속가능성 요소로 통합되어야만 지향점을 

잃지 않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12)

3) 적용지향성(Umsetzungsorientiert)

지속가능성심사는 국가의 전략, 프로그램 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유

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용가능한 심사방법과 기준들을 제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재정

의 지속가능성의 경우 심사결과에서는 편익과 비용의 산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는 비효

과적이지만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결과를 분석해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지속가능성심사범위를 구체화하고 심사에 적용되는 체크리스트를 명

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과정에서 추상적 결과치를 계량화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

다. 스위스의 경우 연방차원에 적용되는 국가조치 및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심사시 

Excel-Tool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13) 

(3) 지속가능성심사의 절차

스위스는 지속가능성심사절차를 입법예고의 일반적 절차와 통일하여 그 내용을 점점 심화

시켰다.14) 대부분 연방차원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방공간개발부가 지속가능성심사

11) 김경제 외 3인 역, 입법평가의 적용, 한국법제연구원, 2011, 349면
12)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Leitfaden für Bundesstellen und weitere 

Interessierte, 2008, Bern, S. 6
13) http://www.are.admin.ch/themen/nachhaltig/00270/03005/index.html?lang=de
14) 배건이 譯, 법안심사를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와 그 방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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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계획안(Vorhaben)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결과는 일차적으로 연방내각이 

취합해 의회법 제141조 제2항 g호에 따라 연방내각의 법률안에 대한 공식입장에 기술되어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된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심사의 과정은 크게 상관성분석

(Relevanzanalyse)과 효과성 분석단계(Wirkungsanalyse)로 나뉘는데, 심사대상인 국가계획 또는 

법률안이 지속가능성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장기적 영향에 대한 효과를 분

석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스위스 모델을 상관성-효과성분석형이라 칭하였다. 단계별 스위스

의 지속가능성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15) 

<표 3> 지속가능성심사의 단계

B. 
효과성

분석 

실행

B1 효과성모델 제시
- 다양한 효과와 관련 목적그룹 제시(output-outcome- 

impact, 주요/부수효과)
- 유형별체계 정리, 평가기준 확인

B2 효과 조사 - 영향평가 및 측정(선택한 평가범위 내에서)

B3 결과 정리
- 영향에 대한 주요 결과 집합
- 집합된 영향을 그래프로 표시

C. 
결론 

도출

C1 잠재적 최적화 
방안 제시

- 계획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설명
- 변경프로젝트를 위한 추후 지속가능성심사 확정

C2 심화필요성 제시
- 심화된 조사의 필요성 제시
- 필요성이 있을 경우 A3으로 다시

C3 변경 설명
- 결과문서화
- 결과종합 및 공표
- 최적화하기 위해 변경시도

A.
사전 

계획

A1 계획안 작성
- 지속가능성심사의 대상 기술
- 의도한 목표와 예정한 조치 기술
- 기대한 변화/집행 기술

A2 상관성분석 실행
- 연방차원의 지속가능성영역과 추가영역에 따라 가능한 영

향을 1차 예측

A3 시험계획 확정
- 지속가능성심사의 목적과 역할 정의
- 방법론 확정
- 조직계획 확정/절차적 문제 명료화

2011, 261면
15)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Leitfaden für Bundesstellen und weitere 

Interessierte, Bern, 2008, 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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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입법평가 절차와 유사하며 사전계획단계에서 지속가능성심사의 영역인지를 확인

하는 상관성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대상을 확정하고, 의도한 목표와 조치의 예상가능한 

효과를 1차로 간략히 예측한다. 특히 상관성분석은 2단계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먼저 계획과 

상위의 지속가능성범주 사이에 효과관련성(Wirkungszusammenhang)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이

후 지속가능성상관성의 질적 심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야만 한다. 특히 효과관련성은 간략

하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표8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방내각이 범주화 한 15개 카테고리

에 따라 관련정도를 기호로 표시하게 된다. 이후 국가계획은 6개 질문리스트에 따라 그 내용

을 질적으로 기술해야만 한다. 

<표 4> 상관성분석의 체크리스트16)

지속가능성

심사의 

대상기술

○ 국가계획의 목표와 배경

 1. 계획상의 주요목표와 하위목표는 무엇인가?
 2. 어떤 상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3. 예정한 계획이 정책상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
○ 국가계획상 개별 조치의 목록화

 1. 계획이 각각 다른 개별조치 또는 그룹별 조치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는가?
 2. 개별 조치의 특성을 어떻게 간결하게 기술할 것인가?
 3. 언급한 목표와 그에 따른 조치들은 무엇인가?(분명한 관련 효과)
○ 관련 당사자

 1. 어떤 당사자들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야하는가?(목표그룹)
 2. 목표그룹에게 어떤 행동변화를 필요로 하는가?
 3. 계획에 해당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 당사자그룹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사회적 지위, 성별, 영업의 내외 효과 등)
○ 의도하지 않은 부수효과

 1. 모든 경우 계획의 의도하지 않은 부수효과가 있는가?

상관성 기술

○ 상관성 기술에 대한 질적 심사를 위한 체크질문

 1. 3영역(환경, 경제, 사회)에 중요한 목표경합이 존재하는가?(한 영역은 개선되지만 

반대로 다른 영역은 악화되는지)
 2. 현재 이미 악화된 영역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3. 계획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영향을 주어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
 4. 계획이 특정 리스크 또는 대규모 불안전과 연관되는가?
 5. 계획수립시 목표경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최소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6. 달성하려한 계획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국제적 효과 등)

16) 스위스 연방공간개발부가 작성한 지속가능성심사-개념 및 방법론적 근거(2004)에 따른 체크사항

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 
Rahmenkonzept und methodische Grundlagen, Bern, 2004, S.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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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과 심사자의 확정이 끝나면 효과성분석단계로 접어드는데, 1차 예측에서 나온 결과

를 토대로 관련성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심사모델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심사기준을 확정한

다.17) 이와 같은 효과성분석을 위해 27개 유형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있다.18) 이런 효

과성 분석은 대강분석(Grob)과 정밀(Fein)분석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매우 빨리 진행할 수 있

고 비용이 적게 들며 세부적 분석을 필요치 않고 사전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회의 중심

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그와 반대로 개별 방법론을 통해 전문가그룹과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참여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19) 이어서 선택한 범위 내에서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주요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간략하게 그래프화 하여 명료하게 만든다. 

마지막 결론도출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안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합

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계획안은 다시 A3으로 환원되어 재차 심사되어야 한다. 계획안의 

최적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문서화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명료하

게 기술되어진 보고서를 연방내각에 제출한다. 

4.�지방자치단체�복지사업에�관한�지속가능성심사

(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특성 및 현황

1991년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부분에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런 복지부분의 

지방분권화는 과거 민간영역 중심의 비공식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중심의 대상자 보

호, 그리고 빈곤계층에 대한 중앙집권적이며 잔여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었던 복지분야에서 

‘복지의 현대화’경향과 함께 질적 변화를 위한 체질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최근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공주체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공식화 되었고, 지역사회 중심 보

호체제로 전환을 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등이 전(全)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시행 등의 형

태로 변화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20)

이런 복지부분에 대한 지방분권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전개과정을 거치며 실시되었다. 특

히 2003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사업 수행기반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17) Wachter, Nachhaltige Entwicklung; Das Konzept und seine Umsetzung in der Schweiz, 2. Aufl., Zürich, 
2009, S. 193

18) http://www.are.admin.ch/themen/nachhaltig/00270/03005/index.html?lang=de
19)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Nachhaltigkeitsbeurteilung-Rahmenkonzept und methodische Grundlagen, 

Bern, 2004, S. 28-29
20) 강혜규 외 1인,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5,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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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는 복지사업 이양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충 차원에서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21) 이어서 2012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해 범부처

간 복지사업정보연계를 추진하고 시군구의 복지사업 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처음으로 실

시하였으며, 이듬해 2013년에는 범정부적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6> 복지부분 분권화 정책의 변화

시기 주요 정책 및 내용

200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자체 중심의 복지사업 수행 기반 마련

2004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06): 통합조사･서비스 연계 전문화 실험

2005년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자체 사회복지직 증원(1,830명)
○ 복지사업 이양 등 지방화 본격 추진: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2006년
○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개편(2006~07)
○ 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정책관 설치’ 및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

; 다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 준비

2008년 ○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 관련 복지전달 개선 TF 운영
○ 시군구 ｢희망복지129｣ 모형 개발

2009년

○ 지자체 ‘민생안정추진단’ 설치: 민생안정요원 900명 배치(계약직)
○ 시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 분권교부세제도 연장결정(2014년 까지)
○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정비,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지급,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민간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정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한국복지정보개발원 설치
○ 시군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실시

2011년 ○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 결정(7,000명)

2012년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실시
○ 범부처 복지사업정보연계 본격 추진(복지부로 이관)
○ 복지부내 ‘복지행정지원국’ 설치

2013년
○ (개정)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지자체 복지사업｣ 전수조사 및 정보 관리체계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및 운영: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관리

21) 분권교부세 제도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각 중앙부처가 관리해 오던 국고보조사업을 

대폭정비하면서 지방자지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이다. 분권교

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여 이양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경상

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배분하였다, 이상용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지방재정의 대응

전략-복지재정의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지방재정 2007년 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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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보충성 및 다양

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 복지

사업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지 못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은 사회보장서비스의 다양성을 형성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방-중앙연계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단순히 복지사업의 속성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유성과 능동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최근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 집행자가 아

니라 복지서비스의 기획, 제공, 관리 등 능동적인 제공자로서의 역할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지부분의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복지사

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예산 확대 및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의 차별

성에 대한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적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의 고유한 운

영은 복지실현이라는 국가목표를 고가 아래로부터 성과를 구축(지역사회 보호체제 실현)했

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런 지방분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

적으로 들여다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크게 국고보조사업, 

이양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과 이양사업은 중앙부처가 

기획하고 일정 예산을 보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집행하는 사업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

사업 형식으로 수행되고 있다.2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수는 총40,217건이며, 이중 국가복지사업은 

17,025(42%), 이양사업은 4,191건(10%), 자체사업은 19,001건(47%)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하고 있는 복지사업수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사업보다 자체사업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산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국가사업을 위해 204,905억원(77%)를 지출하

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은 42,974억원(16%)를 지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의 경우 저예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부에 비해 예산의 규모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23) 

22) 강혜규 외 1인, 전게서, 41면-43면 
23) 함영진 외 3인,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특징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뱔원, 2012, 

93-94면; 안영진,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개선방안, 공법학

연구 15집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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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유형별 건수
(단위: 건)

시도명 시군구 계 국가사업 이양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시도명 시군구 계 국가사업 이양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계 230 40,217 17,025
(43%)

4,191
(10%)

19,001
(47%) 전북 14 2,528 1,113 245 1,170

경기 31 6,812 2,654 461 3,697 충북 12 2,097 873 199 1,025

경북 23 3,802 1,594 344 1,864 인천 10 2,085 846 306 933

경남 18 3,341 1,407 277 1,657 대구 8 1,452 623 198 631

강원 18 3,287 1,418 308 1,561 대전 5 1,045 430 228 387

전남 22 3,021 1,448 243 1,330 울산 5 966 444 125 397

서울 25 2,860 1,039 238 1,583 광주 5 877 449 150 278

충남 15 2,850 1,197 249 1,404 제주 2 471 201 36 234

부산 16 2,539 1,220 571 748 세종 1 184 69 13 102

<표 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단위: 조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총예산 107.0 115.4 128.0 144.4 156.7 149.7 156.2 151.1 156.9 4.9%

사회
복지
분야

129.9
12.1%

15.3
13.3%

18.8
14.7%

23.7
16.4%

29.2
18.6%

28.8
19.2%

29.2
18.6%

30.9
20.5%

35.0
22.3% 13.3%

저출산･고령화 등의 새로운 사회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로운 공공영역에 대한 

지출필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그에 미치지 

못해 세입이 매우 부족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24) 이는 지방분권화 과정에

서 재정분권화가 확실히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재원확보수단은 미흡한 구조적 원인이 

크다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응비 지출을 증가시킴

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25)

24) 권아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의 실태와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43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1면; 안영진, 전게서, 60면 

25) 보고사업의 규모는 2008년 18조6517억원에서 2014년 36조6019억원으로 늘어나 7년간 2배 정도 확

대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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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국가복지사업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든 사

회복지의 구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서는 연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

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사업과의 적절한 

조화이며,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수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중앙정부간 효과적인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통합적 목표구현을 위

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관한 지속가능성심사에 관한 구상

1) 지속가능성심사의 대상 및 시기

스위스 지속가능성심사의 경우 법률에서부터 국가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의 

조치를 심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통제 및 감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다만 이런 스위스식 지속가능성심사는 26개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보다 칸톤의 권한이 강한 협의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발달한 정치문화적 특성에 따라 행

정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를 직접 도입할 

경우에는 심사과정 및 그 결과에 따른 의견조정기간이 길어져 복지사업의 집행지연이라는 

부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심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조

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복지기분

야 조례의 경우 입안과정에서 지속가능성심사를 시행하여 조례안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입안도구로 활용하는 방법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이는 구성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

무적 관점에서는 보자면 복지사업만을 심사하는 방식보다 근거법령 및 그에 따른 사업을 함

께 심사하여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심사방식(이하 법령중심의 지속가능

성심사)이라 판단된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는 복지사업 유

형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보조사업 및 이양사업 그리고 자체 복지사업 모두를 지

속가능성심사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 가운데 자체 복지사업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할 것

인지는 심사자 및 심사결과에서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3가지 복지사업 유형 중 일

부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면, 분석과정의 효율성과 분석결과의 명확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

만, 복지사업의 특성상 지방-중앙의 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지방과 중앙

간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도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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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심사의 일부 요소이므로 3가지 유형을 모두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지속가능성심사의 시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심사를 효과

적인 사업안 작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하거나, 복지사업에 대한 사정 위해 사업 수행 이

후 효과분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속가능

성심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위험 및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초

점이 맞춰진 분석기법이므로, 이를 사후적인 효과분석의 수단보다는 사전적인 분석툴로 사

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심사 역시 법령에 근거한 

효과적인 사업안 작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심사방식이라 판단된

다. 사업수행 이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속가능성심사 결과가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의 활용여하에 따라 사후 간접적인 통제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가능성심사의 주체

통상 지속가능성심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경우 정부발의 법안(독

일) 및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스위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지속가능성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 의원내각제형 국가이고 대부분 정부발의 법안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집행부인 행정부는 발의한 법안 및 집행하려는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의회는 지속

가능성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그 질을 평가하고 분석결과를 토대

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지속가능성 심사의 운영구조를 본다면, 

그 주체에 관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럽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속가능성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

나, 이는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의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는 지

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체로서 최종적인 감독권자임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성심사가 필

요한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집행기관에게 그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형

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경우, 특정 사업이나 조례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심사 관련 비용 및 인력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속가능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조례 및 관련 복지사업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집행기관이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

는 것이 심사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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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되는 방식이든, 두 번째 지방의회에 의한 대상선정 및 집행기관에 의한 수행 방식이든 결

과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지속가능성심사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질적 통제권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심사의 주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문화 및 구조에 맞게 선택

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3) 지속가능성심사의 기준 및 방법

스위스 지속가능성심사의 심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지속가능성심사

를 수행하는 기준은 추상적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성이란 개념 자체가 미래지향

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최상의 원칙으로 올라갈수록 포괄성을 

띄어 추상적 경향을 띌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요소를 법안의 의도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등과 매치시

키는 경우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 객관적 지표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지

표는 1차적으로는 대개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미래세대 배려, 

지역사회의 연대,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 등)을 기술하고, 그와 관련된 분야의 실태 및 현

황분석을 토대로 달성목표치(현재 15% 달성, 5% 성장)를 정한다. 이후 제2차적으로는 이런 

지표에 따라 실제로 입안하려는 조례 또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가능한 객관화 시킨다. 예를 들어 “위 조례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항목이 설정되고 “예” 또는 “아니오”로 문답을 하

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심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문답 방식 외에, 주관적 기술 및 가

점방식을 더하여 해당 답변을 증빙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실증데이터 그리고 그에 대한 기

술을 더하는 형태로 심사결과가 기술된다면 지역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시 객관적 자문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심사는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들이 결정해야만 할 중요한 결정대

상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객관적 자문도구인 것이니, 그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들의 결정을 구속할 수 있는 판단도구가 아니다.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심사의 역할･기준의 기술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에 적용가능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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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속가능성심사 체크리스트

구분항목 질문사항 예 아니요 미정

대상

(1) 복지사업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될 필요성을 갖는가?
(2) 복지사업은 국고보조 및 이행사업, 자체사업 가운데 어떤 유형

에 해당하는가?
(3) 복지사업의 수요 및 수혜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목표

(1) 복지사업의 주요목표와 하위목표는 무엇인가? 
(2) 복지사업의 주요목표와 하위목표간 목표간 경합 또는 충돌이 

있는가?
(3) 복지사업의 주요목표 및 하위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한가?

수단 및 
조치

(1) 복지사업의 주요목표 및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는 무엇인가?

(2) 복지사업의 주요목표 및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
각의 조치의 효과를 세분화 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

(3) 복지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조치는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여 미
래세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규범적 
영향

(1) 복지사업은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복지사업이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와 충돌되는 점이 있는가?
(3)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경제적 
영향

(1) 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복지사업은 지역기업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복지사업은 국가-지방정부의 재정관계, 지방재정 및 제3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복지사업은 지역의 노동 및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행정적 
영향

(1) 복지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영향
을 미치는가?

(2) 복지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영향을 미
치는가?

(3) 복지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및 회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4) 복지사업이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영향

(1) 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 및 사회적 연결망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및 공중조건 그리고 삶의 질적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4) 복지사업은 미래세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부수효과

(1) 복지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가?
(2) 복지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가?
(3) 복지사업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 문제시 되는 지방자

치단체의 업무영역을 더욱 악화시키는가?
(4) 복지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이해
관계자

(1) 구체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층이 있는가?
(2) 복지사업의 대상층을 세분화 할 수 있는가?
(3) 이들 대상층이 복지사업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4) 복지사업의 대상층간 각각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충돌이 예상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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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심사의 체크리스트에서 대상을 먼저 언급한 것은, 심사대상의 선정시 장기적 

영향 및 효과 분석이 필요한 대상인지를 팡가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목표분석시 복지사업의 

목표가 장기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고, 주요목표 및 하위목표간 이런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관철을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이 되어야, 사업실행 전･후를 비교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어서 수단 및 조치에 해단 체크리스트의 경우 개별 조치의 효과에 

대한 세분화 여부를 묻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먼저 복지사업이 시급히 필요하

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하 및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경

우, 그 원인 및 그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세분화 항목이 필요한 것

이다. 반면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적 재원은 충분하지만, 행정부담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소요를 명확히 하여 해당 복지사업의 수단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 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가운데 규범적 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추진

시 크게 헌법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더 고려하기 위한 내용이

다. 경제적 영향의 경우 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지역주민 및 기업들

의 부담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고, 지방-중앙, 지방간 그리고 지방-제3섹터간 어떤 재정적 

영향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행정적 영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행정부담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경제적 영

향은 복지사업의 추진시 발생하는 수범자 집단 및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적 영향 가운데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집행기관의 재정능력을 분석하기 위

해 구성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성별영향

평가 또는 건강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등 가능한 한 분석가능한 기법이 있는 방식을 사용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체크항목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수효과의 언급은 지방자치단

치의 복지사업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함이며, 이해관계자 항목에서는 수혜대상의 구체성 및 대상간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추진시 복지실현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위해 적어도 이 정도는 예

측해야만 한다는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복지사업의 효과를 정확

히 기술하여 사업의 보다 합리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필요조건인 

체크리스트의 질적 보완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및 수범자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져

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의 경우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지만, 

현재세대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였고,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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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 객관성을 담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결

환경책임, 경제적 형평, 사회통합이라는 지속가능성 개념이 정책영역에 수용되면서 지속가

능성심사는 세대간 공동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시적이고 

통합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자문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당장의 제개정안 및 국가조치를 중심으로 현시성만을 중요시하는 분석

결과를 다뤄왔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장기적 관점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심

사를 도입할 것이다. 특히 지방지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안정화 시

키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므로 장기적 관점의 투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지역사회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정분권화가 뒷받침 되어 있지 못해 아직까지 국가보조사업 및 이양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

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행정부담과 재정부담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집행능력 및 재원의 효율적 분배라고 판단된다. 지속가능성심사를 통해 현재고를 측정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사업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복자사업의 목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 연계 그리고 제3섹터와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인지도 분석하여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집행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지속가능성심사의 추상

성과 인력부족 그리고 체크리스트의 보완 등 여러 가지 객관화 하거나 명확히 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미래예측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과 집행에서는 과거에서 

행해왔고 현재에도 행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행할 수 밖에 없는 당위적 요소라 생각된다. 때

문에 지속가능성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가능한한 객관화 하기 위해 심

사결과제출과 동시에 실증데이터와 관련 경험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명확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적극적 미래형성을 위해 객관화 및 명확히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심사 툴의 개발을 통

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시범적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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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남찬섭 (동아대)

Ⅰ.�서� �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작년인 2015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이른 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

업 정비를 추진하여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은 헌법재

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까지 이르렀다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 신

설･변경 사전협의제와 연관된 것인데 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역시 시행 초기부

터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에서의 중앙

과 지방 간의 갈등은 현실정치적 갈등의 성격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재정분담과 관련된 갈

등의 성격이 더 크다. 이는 정부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기 위해 펴낸 지

침(보건복지부, 2014)에 사전협의･조정의 기준 중 한 가지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

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불허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데서

도 알 수 있다. 정치적 성격이든 재정문제를 둘러싼 성격이든 이러한 갈등이 빈발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의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할 때 이제 한국사회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 무상보육 및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김진석, (2016); 이찬진, (2016) 참조.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및 그 결과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재완 (2015); 이찬진･남찬섭 

(2015); 남찬섭 (2016a) 및 (201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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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이 지나고 있고 지난 2005년에 여러 논란 끝에 시행된 복지서비스 지방이양도 이

제 10년 이상이 지나고 있으므로 복지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의 정비는 곧 복

지분권의 정비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빈발하면

서 복지분권의 정비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대단히 많이 이루어져왔고 이들 연구 중에는 복

지분권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예컨대, 구인회 외, 2009; 박병현, 2006; 박병현 외, 

2015 등)나 복지분권 이후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프로그램 배분의 흐름을 진단한 연구(예

컨대, 강혜규, 2015)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에 관한 실용적인 

방안제시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예컨대, 강장석, 2013; 구인회 외, 2009; 김성주, 2013; 김승

연, 2014; 이재원, 2013; 임성일, 2015; 조성호, 2015; 조정찬･강현철, 2011; 한재명･김성수, 

2015 등). 이들 실용적 개선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대개 중앙과 지방 간의 복지사무배

분의 재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지방복지재정의 제도적 정비에 관한 논의 등 행정적･재정

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의미와 중

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한 평가

를 시도하거나 기존에 제시된 방안에 더하여 또 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연

구들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었던 것, 즉 복지분권이 갖는 모순적 성격에 초점을 두어 논의

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복지분권은 본질적으로 그 이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분권은 곧 해당사회의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의 틀 내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중앙집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은 국가의 자기부정이라

는 말이 있듯이(강명구, 2014) 지방자치는 국민국가라는 존재를 전제하여 그것으로부터 벗

어날 수 없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자율을 추구하는 모순적인 실체이다2). 이로 인해 지방자

치 혹은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항상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공간과 시간

에서 확립된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의 제도적 특성은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그 특정 시공

간에서 일시적으로 타협된 결과이다(이 타협이 일시적이라 해서 그야말로 임시적인 것은 

아니며 역사적 연속성이 있으며 경로의존적이므로 상당정도의 안정성을 갖는다). 복지분권 

역시 해당사회의 지방분권의 틀 내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사회라는 공간과 시간

에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갈등의 제도적 타협구조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복지분권

은 이러한 제도적 타협구조를 복지라는 창구를 통해 표현한 것인 셈인데 이처럼 복지라는 

2) 지방자치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지방자치권의 유래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고유권설과 전래권설로 

구분하여 소개하는데, 고유권설은 자치권이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가 원래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말하고 전래권설은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전래 혹은 위탁

된 것이라는 견해를 말한다(김병준, 2009; 최봉기 외, 2015 등 참조). 이 두 가지 견해는 지방자치가 

가진 모순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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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를 통해 표현된 중앙-지방간 갈등은 결국 내용적으로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갈등인 것

이다. 앞에서 본 바 복지사무배분 및 재정배분에 관련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은 기본적으

로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지만, 서론의 첫 부분에 열거한 바 지

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들은 지방분권보다는 중앙집권화

를 원하는 입장에서 추진된 조치들이다3). 이러한 사실들은 복지분권이 그 이면에 복지국가

의 모습과 관련하여 중앙-지방의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러한 갈등은 한편으로는 복지제공과 관련된 권한이 지방정부에게로 배분될 때 그것이 지역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구인회 

외, 2009; 박병현, 2006; 박병현 외, 2015; 최영, 2015)으로 표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분

권으로 인해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

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Hansen and Klausen, 2002)이나 지방정부의 복지실험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보건복지부, 2014 참조)으로 표출되

기도 한다. 결국 복지분권은 해당사회에서의 복지국가 구축을 둘러싼 중앙-지방간 갈등을 

내포하면서 그 갈등이 그 사회의 지방분권의 제도적 타협구조라는 제약 내에 존재하고 작

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분권은 해당사회의 지방분권의 제도적 특성과 연관되며 동

시에 지방분권의 제도적 특성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점, 즉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지방분권의 제도적 특성이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복지분권의 정비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해보는 데 목적을 둔다. 

Ⅱ.�복지분권과�지방자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분권은 해당사회의 지방자치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작동한다. 

그러나 복지분권과 지방자치의 관계가 항상 자명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는 나라에 따라 그 

구체적인 양상이 다르고 또 지방자치의 근거도 학문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지

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일정정도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것은 분명하며(강형기, 2016; 

3)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연구들도 물론 그들이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정도는 각자 차이가 있

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연구들은 지방자치 옹호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론의 첫 

부분에 열거된 조치들 중 누리과정이나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을 추구하는 것들이어

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분권(혹은 좀 더 부정적으로는 재정부담전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조치들은 국가재정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조치이다.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나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중앙집권적 조치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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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2016; Chandler, 2010; Goldsmith, 1992; Kjellberg, 1995; Sharpe, 1970)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김만흠, 1994; 김석태, 2016; 김필두, 2016)4).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어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행 얼마 후인 1958년에 지

방자치단체장 선출이 임명제로 전환되었고 그 후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다시 단체장 직선제

가 부활되었지만 1961년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중단된 지방자치는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과

정을 거쳐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부활하였다(한국의 

지방자치의 전개과정에 대한 개관으로는 김병준 (2009) 참조). 

이처럼 지방자치가 민주화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사

회복지의 전개에 관한 논의도 지방자치 부활 초기부터 진행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의 전개 역

시 지방자치와 유사하게 민주주의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서

(강명세, 2014; Lee, 1999) 수긍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관계에 관해서

는 초기부터도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

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였다5). 이는 지방자치가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

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재완, 1998). 이는 다시 지방자치가 비록 민주주

의와 연관성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자율성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설

정하고 해결해나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흔히 전자를 단체자치라 하고 후자를 주민자치

라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중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성을 강조하는 것이 때로는 지역유지세력의 지배를 결과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도 있으며 이런 경우 민주주의의 회복은 중앙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기도 하였다(김병준, 

2009; 유재원, 2014 참조). 

이러한 사실들은 이 글의 주제인 복지분권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지점을 잘 드러낸다. 

즉, 예컨대 복지분권(welfare decentralization)은 그 자체로 복지의 향상을 결과하는가? 복지분

권은 그 개념상 복지와 관련된 자율성을 상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지분권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신장시키는가? 그리고 복지분권 개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그 자율성은 누구의 

자율성인가, 즉, 지방정부가 복지분야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누리는 자율성인가, 아니면 복지

4) 제2차 대전 후의 서구유럽에서는 1970-80년대에 지방분권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복지국가의 

기능적･재정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적 참여 요구의 증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

였다(Ferrera, 2005: 170-173). 
5) 지방자치 부활 후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갖는 의미 등에 관한 제반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완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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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종사하는 공급자들이 정부부문으로부터 누리는 자율성인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복

지문제 내지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발휘하는 자율성인가?6) 또 자율성의 주체가 누구이든 그

런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분권의 시도는 누가 추동하는가?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떤 주체, 예컨대 시민사회인가, 지역주민인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

은 궁극적으로 복지분권은 복지의 향상을 결과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며, 이 질문은 또 

만일 복지분권이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그 복지는 누구의 복지인가, 즉 지방정부의 복지인

가, 복지공급자들의 복지인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인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진다. 이 

질문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예컨대, 복지분권의 추동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율성

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복지향상의 대상과 복지향상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질문들이 시사하듯 복지분권과 지방자치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글에

서 그것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복지분권이 한 사회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

성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전제 하에 복지분권으로 자율성을 얻는 주체를 지방정부라고 가정

하고 이처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복지분권의 추동은 중앙정부에 의해 좀 더 주도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자율성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가정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

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라고 보고 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지방정

부를 주민의 대의기구라고 보기 때문에 복지분권의 추동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복지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또 그런 권한을 중

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의 자율

성에 관한 접근은 형식적 접근, 동태적 접근, 기능적 접근, 거버넌스적 접근의 네 가지로 구

분되기도 하는데(Fleurke and Willemse, 2004), 이 구분에 따르면 이 글의 접근은 형식적 접근

이라는 전통적 접근에 해당한다. 전통적 접근은 분권의 추동주체를 중앙정부로 가정하고(지

방정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권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지방분권은 그 자체로 지방의 자율성을 증진시킨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접근은 형식

적인 제도적 특성과 실제의 자율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제도적 특성에 따른 지

방자치의 유형분류나 국가간 비교에는 장점이 있다7). 여기서 이런 형식적 접근을 택한 것은, 

6) 이 질문과 연관된 문제의식을 표현한 글로는 김형용 (2015) 참조. 
7) 나머지 접근 중 동태적 접근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분권에 관련된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며 모든 분권이 자율성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능적 접근은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분권보다는 지방 차원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지방분권이 실제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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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처럼, 현재 한국사회가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는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의 제약 내에서 가능하고 나아가 지방

분권의 제도적 특성은 한 사회가 가진 복지국가의 특성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분권을 형식적 접근에 입각하여 그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은 복

지분권과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질문들 중 많은 질문을 제외하는 것이며 또 경우에 따라서

는 이 글에서 규정한 복지분권과 상충하는 답변(예컨대, 자율성의 주체를 지역주민이나 복지

공급자로 상정하는 답변 등)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이 글이 갖는 한계이며 이 한계는 추후

의 연구작업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Ⅲ.�지방자치의�유형과�복지국가

1. 지방자치 유형구분에 관한 기존 연구들

지방자치가 중앙-지방간 갈등의 제도적 타협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국가는 완

전한 중앙집권과 완전한 지방분권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자 사이의 어딘가에서 집권

과 분권을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해당국가의 역사

적･문화적 유산과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

지만 경로의존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연속성과 안정성도 갖는다. 따라서 중앙-지

방간 갈등의 제도적 타협구조, 즉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의 국가간 차이는 몇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유형구분 시도는 서구에서는 이미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시

도된 바 있다. 지방자치의 유형분류에서 연구자들이 채택한 분류기준은 서로 달라서 역사적 

유산에 초점을 둔 경우(Bennet, 1993)도 있고, 지방자치의 일차적 의도나 목적에 초점을 둔 경

우(Goldsmith, 1992)나 지방자치의 정치적･기능적 역할 및 성과에 초점을 둔 경우(Hesse and 

Sharpe, 1991) 등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 유형분류의 결과 도출된 지방자치

의 유형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상당정도의 일관성을 보이기도 한

다(<표 1> 참조). 

율성을 어떻게 얼마나 증진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버넌스적 접근은 분권보다는 네트워크를 

보다 중시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증진을 위해 일하는 주체는 이제 지방정부가 아니라 거버넌스적 네

트워크라고 본다(Fleurke and Willems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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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자치의 국가유형 분류 사례

구 분
베넷의 분류

(Bennet, 1993)
골드스미스의 분류
(Goldsmith, 1992)

헤세와 샤프의 분류
(Hesse and Sharpe, 1991)

모형분류

기준

중앙-지방관계의 역사적 변

화에 초점을 두어 분류

지방자치의 일차적인 목적

에 초점을 두어 분류

지방자치의 정치적･기능적 

역할 및 성과에 초점을 두

어 분류

모형과

해당국가

• 나폴레옹 모형: 라틴어권 

국가, 네덜란드, 독일, 오
스트리아, 스위스

• 앵글로색슨 모형: 영국, 
아일랜드

• 스칸디나비아 모형

• 후견정치모형: 남부유럽

국가들, 미국

• 경제개발모형: 미국, 캐나

다, 호주

• 복지국가모형: 독일, 네덜

란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시장촉진모형: 1990년대 

이후의 미국, 영국, 북유

럽국가

• 프랑코모형: 프랑스, 이탈

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
르투갈, 그리스

• 앵글로모형: 영국, 아일랜

드, 미국, 뉴질랜드

• 북중유럽모형: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
덜란드

출처: Bennet (1993); Goldsmith (1992); Hesse and Sharpe (1991).

이러한 지방자치 유형분류들을 보면 라틴어권 국가들(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및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나폴레옹형과 영국 및 아일랜드의 영국형, 그

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북유럽형은 각 유형분류 연구에서 매우 일관성있게 

분류되는 반면 네덜란드와 중부유럽국가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은 어느 한 집단에 명확

하게 분류되지 않아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Lidström, 1999)8). 하지

만 복지국가 유형분류로 가장 널리 알려진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분류를 기

준으로 보면, 지방자치유형에서 나폴레옹형에 속하는 라틴어권 국가 및 벨기에, 룩셈부르크

와 어느 한 유형으로의 분류가 모호한 네덜란드 및 중부유럽국가들은 모두 보수주의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국가유형과 복지국가유형은 적

어도 서구국가들 사이에서는 상당 정도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나폴레옹형은 복지국

가유형에서는 보수주의 유형과 일치하고, 북유럽형은 사회민주주의 유형과, 영미형은 자유주

의 유형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지방자치 유형구분 연구들은 각자 사용한 변수가 

8) 나폴레옹형은 프랑스의 나폴레옹Ⅰ세의 행정개혁의 특징을 부각하여 사용되는 명칭인데, 이 유형은 

유기체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을 가지며 공공행정의 추진도 실제적인 관리운

영보다는 법률에 근거한 일관성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Peters, 2008). 믈론 나폴레옹

Ⅰ세의 개혁은 매우 오래 전의 일이고 그 개혁에서 구현된 특성이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

날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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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연구마다 다르게 분류된 유형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또 나아가 지방

자치의 제도적 특성 중 어떤 것이 어떻게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지는 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과 복지국가유형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된 바 있는데 그것은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는 지방자치가 국민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

되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균형있게 편제될 수 있는가를 포착할 목적

으로 서구국가들의 지방자치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복지국가유형과 비교한 연구이다. 이들은 

복지국가유형으로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남부유럽 유형과 임금노동자 유

형을 추가한 분류를 사용하였다. 지방자치의 유형분류를 위해 그들은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

였는데 한 가지는 지방정부의 역량(local capacities) 지표이며 다른 한 가지는 중앙정부의 감

독(supralocal supervision) 지표이다. 이처럼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을 

국가별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지방자치유형과 복지국가유형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는 지방분권에 관한 접근 

중 전통적 접근인 형식적 접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역량은 해당국가의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자치능력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가 혹은 지방

정부의 자치능력을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나 보장하는가를 측정하려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감독은 일정수준의 자치능력을 통해 중앙정부와 역할을 분담한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중앙

정부는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지 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율권

을 부여하는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9). 이들 두 지표는 각기 정치･행정･재정적 측면에 관련

된 하위지표들로 구성되며, 하위지표들은 각기 2-4개의 변수들로 구성된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량은 정치행정적 역량과 재정적 역량의 두 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되며, 그 중 정치행정적 

역량 지표는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며 재정적 역량은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정치행정적 

역량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수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규정 유무, 중앙정부 정책결정과

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력 정도, 공공부문고용 중 지방정부고용 비중이고, 재정적 역량을 

구성하는 두 가지 변수는 총공공지출 중 지방정부지출의 비중과 총세입 중 지방세입의 비중

9) 본문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상급정부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으로는 

맞다. 하지만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은, 이 감독변수를 통해 그간 단방제와 

연방제에 따라서 다소 혼란스럽게 측정되었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통일적으로 측정하고자 의도하

고 있다. 그에 따라 그들은 미국이나 독일 등 연방제 국가에서 큰 규모의 지역정부도 단방제 국가에

서의 지방정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연방제 국가에서의 상급정부의 감독은 단방제 국가에서의 중

앙정부에 의한 감독과 마찬가지로 측정된 셈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감독변수

를 중앙정부의 감독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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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하위지표 변수 내용 측정범주

지방
정부
역량

정치적･
행정적
역  량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헌법규정

지방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헌법
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0=명시적 혹은 암묵적 규정 없음; 1=지방
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암묵적 수단을 규
정; 2=지방의 권위를 보장하는 명시적 규
정 존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의 영향력 정도

0=유명무실한 영향력; 0.67=영향력 있으
나 제한적; 1.33=영향력이 강하지만 공식
적 제도화되지는 않음; 2=제도화된 영향
력(헌법, 법률 등에 보장)

공공부문고용 중 지방
정부 고용 비중*

기능수행을 위해 지방정부
가 가진 인프라

실제 고용비중 수치를 표준화 (0=최저역
량, 2=최고역량)

재정적 
역  량

총공공지출 중 지방정
부지출의 비중*

기능수행을 위해 지방정부
가 가진 인프라

실제 지출비중 수치를 표준화 (0=최저역
량, 2=최고역량)

총세입 중 지방정부 세
입의 비중*

지방정부가 자체 수입을 확
보할 수 있는 역량

실제 세입비중 수치를 표준화 (0=최저역
량, 2=최고역량)

중앙
정부
감독

정치적･
행정적
감  독

지방을 감독하는 중앙
정부의 감독관 유무

중앙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
해 지방을 감독하거나 중앙
정부와의 후견적 관계를 중
재하는지 여부

0=지방을 감독하기 위한 중앙 감독관 없
음; 1=지방에서 선출되고 제한적 권한을 
가진 지방행정관 있음; 2=중앙 감독관 있
음

지방공무원의 중앙정부 
임명 여부

0=지방정부가 임명함; 2=중앙정부가 임
명함

지방정부형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정도

정부형태와 관련된 지방정
부의 자체적 결정력 유무

0=지방이 정부형태를 자유롭게 선택가
능; 1=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으나 일정한 
한계 내에 있음; 2=중앙정부가 결정

중앙정부 인사관리규정
의 지방에의 적용정도

지방정부 인사관리의 표준
화 정도

0=중앙과 지방의 인사관리가 완전히 별
도; 0.4=인사관리 5개 항목 중 1개 적용 
또는 별도로 인사관리하지만 일정한 제
한을 둠; 0.8=인사관리 5개 항목 중 2개 
적용; 1.2 인사관리 5개 항목 중 3개 적
용; 1.6=인사관리 5개 항목 중 4개 적용; 
2=인사관리 5개 항목모두에 대해 중앙의 
기준 적용1

이다. 중앙정부의 감독 지표 역시 정치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감독의 두 가지 하위지표로 구

성되고 그 중 정치행정적 감독은 지방을 감독하는 중앙정부의 감독관 유무, 지방공무원의 중

앙정부 임명여부, 지방정부형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정도, 중앙 인사관리규정의 지방적용

정도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고, 재정적 감독은 지방정부세입 중 보조금의 비중, 지방의 조

세자율성,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통제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Sellers and Lidström, 2007: 

615-620)(각 변수들이 갖는 의미와 측정기준 등은 <표 2> 참조). 

<표 2> 지방정부역량 지표와 중앙정부감독 지표의 구성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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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하위지표 변수 내용 측정범주

재정적 
감  독

지방정부 세입 중 보조
금의 비중*

자체수입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정도

실제 보조금의 비중을 표준화 (0=최저감
독, 2=최고감독)

지방의 조세권 통제
조세를 독립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0=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세율 등 결
정); 0.4=과표와 과세 자율결정, 형식적 
제약조건(예: 투표실시 등을 조건으로 
둠); 0.8=과표/과세 재량권 없음. 세율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제약 있음; 1.2=과표 
재량권 없음. 세율은 중앙정부가 범위를 
정함; 1.6=중앙이 표준화된 세율 설정. 과
표 재량권 없음; 2=과표와 세율 모두 중
앙이 결정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통제

지방정부가 수입을 자율적
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
부

0=지방차원의 민주적 절차만 통과하면 
자율 결정; 1=상당정도의 자율; 2=중앙정
부의 승인 필요

* 양적변수.
1. 인사관리 5개 항목: 직무(job duties), 근속(tenure), 근태(discipline), 보상(rewards), 채용(recruitment)
자료: Sellers and Lidström (2007); Sellers (2006).

<그림 1> 셀러스와 리드스트룀의 지방자치유형과 복지국가유형의 관계

주 1. 셀러스와 리드스트룀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 외에 다른 논의도 참고하여 복지국가유형을 사
회민주주의 유형, 기독교민주주의 유형, 자유주의 유형, 남부유럽 유형, 임노동자 유형의 5가지로 구분
하였다.

2. 진한 글씨는 복지국가유형을 가리키며, 흐린 글씨는 지방자치유형을 가리킴. 
3. 각 지표별 국가별 점수는 <부표 1>과 <부표 2> 참조. 

출처: Sellers and Lidström (2007), p.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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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지표를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은 0~2의 값을 갖도록 측정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거나 중앙정부의 감독이 약함을 의미하고 2에 가까울수록 지방정부의 

역량이 크거나 중앙정부의 감독이 심함을 의미한다(Sellers and Lidström, 2007: 616). 지표를 

구성하는 질적 변수는 그 측정내용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0~2 사이의 값이 서로 다르게 부여

되어 있다. 양적 변수는 각 변수의 실제값을 사용하되 지방정부역량 또는 중앙정부감독 지표

의 점수 산출에 투입될 때에는 실제값 중 최대값을 2로 하여 표준화한 다음 그 점수가 투입

되었다(Sellers and Lidström, 2007: 616). 지방정부역량과 중앙정부감독이라는 두 지표를 구성

하는 변수들을 보면 이들 두 지표가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은 점이 확실히 있고 이 점은 셀러

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이 두 지표를 중심

으로 한 유형구분은 지방정부유형과 복지국가유형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1>은 이들이 실제로 각 변수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역량 점수와 중앙정부감독 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옮겨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복지국가유형과 지방자치유형은 서로 매우 복잡하여 얽혀 그리 뚜렷하게 구

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게 사민주의유형의 복지국가는 북유럽형의 지방자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ellers and Lidström, 2007). 북유럽형 지방자치를 가진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지방정부역량이 높은 수준이며 그와 동시에 중앙정부감독도 결코 낮지 않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에 따르면, 사민주

의 복지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유형구분이 비록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이들도 대체적인 경향성

을 보면 기독교민주주의 유형과 남부유럽 유형의 복지국가는 지방정부역량이 낮거나 중간정

도이면서 중앙정부감독이 보통이거나 강한 특징을 보이며, 자유주의와 임금노동자 유형의 

국가들은 지방정부역량도 낮고 중앙정부감독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사민주의 복지

국가가 지방자치유형에서 보이는 이런 특성은 ‘고역량-중감독’형이라 할 수 있고, 기민주의

와 남유럽형 복지국가는 ‘중저역량-중고감독’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 및 임금노동자 

복지국가는 ‘저역량-저감독’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중앙집권화와 갖는 모순적 관계

로 인해 지방정부역량이 높으면서 중앙정부감독도 높은 유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Sellers and Lidström, 2007: 611). 

2. 지방자치유형과 복지국가유형의 연결

그런데,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수치들은 그 기준연도가 1995년이다. 변수에 따라서는 일부 국

가의 경우에 2000년대 초의 수치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초의 수치가 사용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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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양적변수의 경우에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는 상당히 오래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질적변수는 이들이 부여한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양적변수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좀 더 최근의 것으로 갱신하여 점수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여기서 수치를 갱

신한 양적변수는 지방정부역량 지표에서는 공공부문고용 중 지방정부고용 비중, 총공공지출 

중 지방정부지출 비중, 총세입 중 지방정부세입 비중의 3가지이며, 중앙정부감독 지표에서는 

지방정부세입 중 보조금의 비중 1가지이다(본문 앞의 <표 2>에서 *표시한 변수들이 양적변

수이다). 지방정부고용비중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

고, 지방정부지출비중은 일부국가는 2009년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방정부세입비중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지방정부세입 중 보조금 비중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작업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질적변수에서는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이 부여한 점수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치를 갱신하였지만 이는 양

적변수에서만 그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제한적이다. 양적변수는 지방정부역량 지표에서는 

5개 변수 중 3개이며, 중앙정부감독 지표에서는 7개 변수 중 1개 변수이다. 그래서 갱신의 효

과는 주로 지방정부역량에서 볼 수 있는데, 지방정부역량에서도 재정역량에서 갱신의 효과

를 더 잘 볼 수 있으며 정치행정역량에서는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감독 지

표에서 정치행정감독은 그것을 구성하는 4개 변수가 모두 질적변수여서 갱신의 효과가 없으

며 재정감독은 구성변수 3개 중 1개가 양적변수여서 갱신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국가별 분포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이 변화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유럽국가들에서는 지방정

부역량이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분류에서보다 양적변수가 갱신

된 자료에서 하락하였으며(특히 노르웨이의 변화가 매우 크다)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소수의 일부 국가들을10)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정부역량이 셀러스와 리드스트

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분류에서보다 상승하였다는 것이다(이제 아래에서는 셀러스

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분류를 ‘1995년 분류’라 하고 여기서 양적변수의 

수치를 갱신한 자료를 ‘2010년 분류’라 칭하기로 한다11)). 이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10) 이 소수의 일부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그 외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도 해당하기는 하

나 사실상 이들 나라에서는 지방정부역량 점수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1) 1995년 분류라는 명칭은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자료가 원칙적으로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붙인 것이며, 2010년 분류라는 명칭은 비록 질적변수는 갱신하

지 않았지만 양적변수는 대개 2010년을 전후한 시기를 기준으로 갱신하였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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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정부역량과 중앙정부감독 점수의 국가별 분포의 변화

주: 1995년 경이라는 것은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가 계산한 점수에 따른 분포를 말하
며 2010년 경이라는 것은 이들의 점수분포 중 양적변수를 2010년 경의 수치로 갱신한 분포를 말함.

에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역량이 북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

가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중앙정부감독 지표 중 양적변수가 1개 포함된 재정감독은 21개국의 

평균점수가 1995년 분류의 1.04에서 2010년 분류의 1.13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정부감독지표는 양적변수가 1개만 포함되어 있어 재정감독점수만 가지고 

이 지표의 점수상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고 현재 자료로는 1995년 분류와 2010년 분류에서 중

앙정부감독 지표에는 점수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지방정부역량에서의 변화만 볼 수 있는데 이 변화는 지방정부역량이 높았던 북유럽국

가들은 다소 하락하였고 지방정부역량이 북유럽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들은 다

소 상승하였으므로 지방정부역량은 적어도 여기서 본 지표상으로는 수렴하는 방향으로 변화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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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방자치유형분류기준에 따른 복지국가유형의 분포

주: 각 지표별 국가별 점수는 <부표 3>과 <부표 4> 참조.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2010년 분류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이 결과는 <그림 3>

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유형은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분류대로 표시했지만 복지국가유형은 남부유럽 유형과 기민주의 유형, 임금노동자 유형을 

생략하고 단순히 사민주의 유형과 보수주의 유형, 그리고 자유주의 유형의 세 가지로만 제시

하였다. 이는 1995년 분류에서 다소 밀집된 분포를 보여 지방자치유형 중 중부유럽형과 중첩

되지 않으면서 나폴레옹형에 속했던 남부유럽 유형의 복지국가들이 2010년 분류에서는 매우 

산만하게 분산되어 지방자치유형 중 중부유럽형과도 중첩되고 나폴레옹형과도 중첩되는 것

으로 나타나 분석상 큰 실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유형 역시 분석상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 자유주의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이 그림의 지방자치유형과 복지국가유형을 보면 1995년 분류에서보다는 다소 약화되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지방자치유형과 가장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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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정부역량이 비록 1995년 분류에서보다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앙정부감독도 낮지 않은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역량-중감독; 다

만, 노르웨이가 예외적이라 할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수주의 복지국가유형

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지방정부역량은 중간 수준 정도에 분포하면서 중앙정부감독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중역량-고감독).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에 속하는 나라들

은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역량이 낮고 중앙정부감독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저역량-저감

독). 결국 세 가지 복지국가유형이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보이는 제도적 특성은 2010년 분류

에서도 그 이전 1995년 분류에서의 특성을 상당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과 <표 4>는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자치유형과 복지국가유형 간의 관계를 좀 더 구

체적으로 보기 위해 지방정부역량과 중앙정부감독 지표를 하위지표별로 구분하여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평균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 두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지방정부역량 평균점

수와 중앙정부감독 평균점수를 보면 앞서 말한 고역량-중감독의 사민주의 유형과 중역량-고

감독의 보수주의 유형, 그리고 저역량-저감독의 자유주의 유형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수분포경향은 두 지표를 하위지표별로 나누어볼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없게 나타나는데 

다만 변수별로는 약간 다른 경향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역량이라는 하위지표에서는 평균점수가 사민주의-보수주의-자유

주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하위지표를 구성하는 변수 중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규정의 유무를 제외한 두 변수, 즉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이나 

공공부문고용 중 지방정부의 고용비중을 보면 사민주의 유형이 월등히 높고 보수주의와 자

유주의 유형은 다 같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참여 

정도나 지방정부가 기능수행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유

형이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지방정부의 참여나 기능수행에 대한 헌법적 보장장치에서만 차

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이 공공행정의 전통에서는 이른 바 

나폴레옹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폴레옹형의 특징 중 한 가지가 공공행정에 있어서 법률

적 근거를 중시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나폴레옹형과 달리 자유주의 유형은 공공행

정에서 영미형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공공행정의 근거로 법률보다는 실제 관리운영측면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만일 헌법적 보호규정 유무를 제외한다면 정치행정역량에

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유형은 둘 다 중간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이라는 하위지표를 보면 여기서도 사민주의 유형이 월등히 높고 보수주의와 자유주

의 유형은 둘 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자유주의가 보수주의 유형보다 좀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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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복지국가유형별 지방정부역량 점수 현황

정치행정적 역량 재정적 역량
지방정부
역량평균헌법규정

지방정부의 
영향력

지방정부
고용비중

정치행정
역량평균

지방정부
지출비중

지방세입
비중

재정역량
평균

사민주의 1.50 1.83 1.65 1.66 1.46 1.35 1.41 1.56
보수주의 1.50 1.13 1.20 1.28 0.54 0.47 0.50 0.97
자유주의 0.00 1.11 1.23 0.78 0.47 0.38 0.42 0.64
일본 2.00 0.67 1.88 1.52 1.24 1.31 1.28 1.42
전체 1.10 1.24 1.32 1.22 0.73 0.65 0.69 1.01
한국 1.00 0.00 0.40 0.47 1.33 0.84 1.09 0.71

1. 사민주의 유형: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보수주의 유형: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
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자유주의 유형: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
국, 미국.

2. 전체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것임.

<표 4> 복지국가유형별 중앙정부감독 점수 현황

정치행정적 감독 재정적 감독
중앙정부
감독평균중앙

감독관
지방인력
중앙임명

정부형태
통제

인사규정
적용

정치행정
감독평균

보조금
비중

조세
통제

채무
통제

재정감독
평균

사민주의 1.75 0.00 2.00 1.20 1.24 1.18 1.31 0.50 1.00 1.13
보수주의 1.71 0.40 1.90 1.52 1.38 1.29 1.27 1.00 1.19 1.30
자유주의 0.00 0.00 1.42 0.40 0.46 1.21 0.55 1.40 1.06 0.71
일본 1.00 0.00 2.00 0.80 0.95 1.27 1.67 2.00 1.65 1.25
전체 1.20 0.19 1.79 1.10 1.07 1.25 1.09 1.07 1.13 1.10
한국 1.00 1.00 2.00 1.60 1.40 1.70 2.00 2.00 1.90 1.61

주: <표 3> 참조. 

<표 4>에 제시된 중앙정부감독 지표 중 정치행정적 감독 하위지표는 모두 질적 변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1995년 분류와 사실상 동일한데, 이를 보면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유형은 모두 

정치행정감독의 정도가 높고 자유주의 유형은 이들 두 유형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 

자유주의 유형은 지방정부의 인사문제에 사실상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의 형태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나 사민주의나 보수주의 유형에 비하면 그 

강도가 훨씬 약하다. 그런데 재정감독 하위지표에서는 다른 하위지표에서와는 차이나는 경향

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재정감독의 점수는 복지국가유형별 차이가 작은 편인 가운데 점수

순서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 순이다. 재정감독에서의 이러한 점수순서는 1995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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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자유주의 유형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한

다. 즉,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감독의 전체적인 강도는 낮지만 이는 주로 정

치행정적 감독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것이지 재정적 감독의 강도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들보

다 높은 것이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도 높은 편이며 지방정부

의 채무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재정적 수단을 통한 감독은 적극적인 반면 지방인력

의 임명이나 인사관리 등에의 개입에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 유형이나 보수주

의 유형의 복지국가들은 행정적 통제와 재정적 통제의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한국에의 시사점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복지국가유형별 지방자치유형의 특성을 한국과 연결하여 생각해보

자. 한국이 복지국가유형으로도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는 논란거리이지만 지방자치유형으로

도 어느 한 유형에 정확히 속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앞의 <그림 3>으로 보면 한

국의 지방자치유형은 나폴레옹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복지국가유형으로는 

보수주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지방자치유형의 구분에서 기준이 되었

던 지방정부역량과 중앙정부감독의 특징을 보면 한국은 중역량-고감독을 특징으로 하는 나

폴레옹형과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저역량-저감독을 특징으로 하는 영미형이나 고역량-중감

독을 특징으로 하는 북유럽형과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지방정부역량으로 보면 저역량이어

서 영미형에 가깝고 중앙정부감독으로 보면 고감독이어서 나폴레옹형이나 중부유럽형에 가

깝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유형은 혼합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복지국가유형별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과 한국의 현황

사회민주주의 유형 보수주의 유형 자유주의 유형 한  국

북유럽형
(고역량-중감독)

나폴레옹형
/중부유럽형

(중역량-고감독)

영미형
(저역량-저감독)

혼합형
(저역량-고감독)

지방정부역량

소계 H M L L
정치행정역량 H M L(M)1 L
재정역량 H L L M

중앙정부감독

소계 M H L H
정치행정감독 H H L H
재정감독 M H M H

1. 자유주의 유형에서 (M)은 헌법의 지방자치 보호조항 유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정치행정역량이 중간
수준이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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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국의 지방자치유형을 일단 혼합형이라는 절충적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지만 

이 혼합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자유주의 유형과 보수주의 유형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라고 하

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역량과 중앙정부감독의 하위지표별로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 유형별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북유럽형은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역량도 높은 수준이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개입도 상당정도로 강하다. 그런데 재정적인 면을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은 높은 반면 의외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감독의 강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그리 높지 않

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다. 반면에 나폴레옹형 및 중부유럽형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감독수준이 높은데 이

는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의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이들 유형에서는 공공지출 중 지방정부의 지출비중이 낮고 총세입 중 지방정부세입

의 비중도 낮은데 이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지 않는

다는 의미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응되어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자원으로 기능하도록 하지 않는 대신 중앙정부가 강하게 개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영미형도 재정적 면에서는 강도가 낮아서 그렇지 경향성은 나폴레옹형 및 중부

유럽형과 유사하다. 즉, 영미형은 지방정부의 지출비중과 지방세입비중이 낮으며 그런 이유

로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북유럽형보다 높다). 정치행적적 면에

서 영미형은 지방정부의 역량도 낮지만 중앙정부의 개입 정도도 낮아서 이런 면에서는 다소 

자유방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다른 유형들은 정

치행정적 면에서 지방정부역량이 높고 중앙정부개입도 강하거나(북유럽형) 지방정부역량이 

중간수준이고 중앙정부개입이 강하거나(나폴레옹형/중부유럽형) 지방정부역량도 낮고 중앙

정부개입도 약한데(영미형) 비해 한국은 정치행정적 면에서의 지방정부역량이 낮고 중앙정

부개입이 강한 특징을 보여 어느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 재정적 면에서는 다른 유형들은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으면 중앙정부의 개입이 높아지

고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으면 반대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은 지방정부역량이 중간정도 수준인

데 중앙정부개입도 높아 역시 어느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 공공부문지출 중 

지방정부지출이 북유럽형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보조금의 

비중도 매우 높다. 또 다른 유형에서는 지방정부지출비중이 낮으면 지방세입비중도 낮고 그 

반대이면 지방세입비중이 높아 양자 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데, 한국은 지방정부지출비중

이 높은데도 그에 비하면 지방세입비중은 중간정도 수준이어서 양자 간 격차가 크다.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에 많은 역할을 맡기면서 동시에 그에 필요한 자원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중앙정부가 행정적으로 많이 개입하는 것이 북유럽형이고 지방정부에 많

은 역할을 맡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자원을 확보할 여력도 많이 부여하지 

않는 대신 중앙정부가 그 공백을 보조금으로 보완하고 이처럼 보조금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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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에 맞는 국가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폴레옹형 및 중부유럽형과 영미형이라면, 한국

은 지방정부에 많은 역할을 맡기지만 그에 필요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지

는 않으면서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행정적 개입을 많이 

하는 셈인 것이다. 이런 특징은 대단히 가부장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 판단

이 맞다면 한국의 혼합형적 지방자치유형은 내용적으로는 가부장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가부장형으로서 갖는 성격은 기실 복지분권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이런 저런 형태로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Ⅳ.�논의�및�결론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가 지방자치의 모든 제도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것은 복지분권의 정비가 설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자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분권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타협구조 내에서 그런 타협구조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밖에 없다. 앞의 본문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방자치의 제도

적 특성이 몇 가지의 국가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유형이 복지국가유형

과 상당정도로 일치하면서 연결된다는 점을 보았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유형이 갖는 제도적 

특성은 지방자치의 일부인 복지분권에도 깊게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복지분권은 복지국가

유형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가 가져야 할 지방자치유형의 제도적 특성

은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분권과 관련해서는 흔히 그것이 초래할 지역간 불평등을 우

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예컨대, 구인회 외, 2009; 박병현, 2006; 박병현 외, 2015; 최영 

2015). 이런 지역간 격차의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컨대 사회서비스(지방정부는 특히 사회서비스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에서 평등을 실현한

다고 할 때 그 경우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사회

서비스에서의 평등의 실현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기회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가진 

개별적인 욕구가 그에 맞게 충족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보편적인 적

용을 통해 상당정도로 평등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평등의 보장은 단순한 보

편적 적용을 넘어서 해당 주민이 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

요하며 따라서 복지분권이 요청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유럽국가들과 관련하여 이들 나라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사회서비스에 있다는 견해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바이기도 하지만(Kau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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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9) 강력한 지방정부를 특징으로 들고 나아가 이러한 강력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평등주의적 정책을 실현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Haveri, 2015; Sellers and 

Lidström, 2007). 더욱이 지방자치유형으로 나폴레옹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스페인의 경

우 보건의료와 교육, 노인장기요양 등에서의 복지분권이 지역간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는 점에서(Costa-Font, 

2010) 복지분권과 지역불평등을 곧바로 등치시키는 기존의 시각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하

겠다. 

이런 점을 전제할 때 그리고 본문의 고찰결과를 볼 때,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가 장기적

으로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은 분권과 평등주의의 실현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제, 즉 

지방자치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복지국가유형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유형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물론 지방자치는 해당국가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사회적 특성과 연관되어 형성

되는 것이어서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서 특정 유형을 이식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고 비현실

적인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특정 유형을 장기적인 목표로서 그리고 일종의 이념형으로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복지분권의 정

비방안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중간수준 정도까지 감소시킴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량은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목표 아래에서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이고

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추구할 방안을 든다면 아마도 한국의 지방자치

유형이 갖는 가부정적인 성격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또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의 우선적인 추진을 통해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 방안의 추진이 축적된다면 단순히 특정 유형을 지향한다기

보다 그 유형이 현재 지방분권이 본질적으로 가진 모순을 제도적으로 타협시켜 얻고 있는 결

과, 즉 지방자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지역간 불평등의 확대없이 오히려 전국적인 평등

의 실현을 이루고 있다는 결과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복

지분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사실 복지분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역주민들

의 복지증진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 혹은 지역의 민간복지제공자들의 자율성에도 주목하여 

복지분권을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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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지방정부역량 지표의 국가별 현황

헌법
규정

지방
영향력

지방고용
비중

정치행정
역량평균

지방정부
지출비중

지방세입
비중

재정역량
평균

지방정부
역량평균 복지국가

유형
C1 C2 C3 C4 C5 C6 C7 C8

덴마크 2.00 2.00 72 1.99 44 31 1.93 1.96 SD

핀란드 2.00 2.00 69 1.96 34 22 1.59 1.81 SD

노르웨이 0.00 1.33 74 1.11 32 20 1.58 1.30 SD

스웨덴 2.00 2.00 73 1.99 31 33 1.99 1.99 SD

오스트리아 2.00 2.00 23 1.49 17 11 0.53 1.10 CD

벨기에 1.00 0.00 24 0.49 11 5 0.37 0.44 CD

프랑스 1.00 0.67 24 0.72 15 7 0.42 0.60 CD

독일 2.00 1.33 29 1.33 17 7 0.52 1.00 CD

이탈리아 0.00 0.67 22 0.37 10 4 0.30 0.34 CD

네덜란드 2.00 2.00 29 1.55 24 3 0.37 1.07 CD

스위스 1.00 1.33 25 0.96 21 15 0.70 0.85 CD

그리스 2.00 0.67 8 0.89 17 1 0.00 0.53 SE

포르투갈 2.00 2.00 17 1.42 8 6 0.27 0.96 SE

스페인 2.00 0.67 17 0.99 12 7 0.31 0.72 SE

캐나다 0.00 0.67 22 0.37 16 10 0.49 0.42 LI

아일랜드 0.00 1.33 10 0.47 24 2 0.07 0.31 LI

영국 0.00 1.33 45 0.82 22 4 0.65 0.75 LI

미국 0.00 0.67 59 0.74 21 13 1.14 0.90 LI

호주 0.00 1.33 8 0.45 5 3 0.07 0.30 WE

뉴질랜드 0.00 1.33 14 0.50 10 5 0.21 0.39 WE

일본 2.00 0.67 60 1.42 54 24 1.52 1.46 JA

C1: 0=명시적 혹은 암묵적 규정 없음; 1=지방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암묵적 수단을 규정; 2=지방의 권위를 보
장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C2: 0=유명무실한 영향력; 0.67=영향력 있으나 제한적; 1.33=영향력이 강하지만 공식적 제도화되지는 않음; 
2=제도화된 영향력(헌법, 법률 등에 보장). 

C4, C7, C8: 0=최저역량, 2=최고역량. 
출처: Sellers and Lidströ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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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중앙정부감독 지표의 국가별 현황

중앙
감독관

지방인력
중앙임명

정부형태
통제

인사규정
적용

정치행정
감독평균

보조금
비중

조세
통제

지방채무
통제

재정감독
평균

중앙정부
감독평균 복지국가

유형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덴마크 1.00 0.00 2.00 1.60 1.15 44 1.14 0.00 0.75 0.98 SD
핀란드 2.00 0.00 2.00 1.60 1.40 33 0.95 0.00 0.60 1.06 SD
노르웨이 2.00 0.00 2.00 0.40 1.10 39 1.94 2.00 1.64 1.33 SD
스웨덴 2.00 0.00 2.00 1.20 1.30 19 1.20 0.00 0.56 0.98 SD

오스트리아 2.00 0.00 2.00 2.00 1.50 12 1.85 2.00 1.38 1.45 CD
벨기에 1.00 2.00 2.00 2.00 1.75 54 0.73 2.00 1.37 1.59 CD
프랑스 2.00 0.00 2.00 2.00 1.50 32 1.20 1.00 1.01 1.29 CD
독일 1.62 0.00 2.00 2.00 1.41 33 1.36 1.00 1.06 1.26 CD

이탈리아 2.00 0.00 2.00 0.40 1.10 57 0.80 0.00 0.75 0.93 CD
네덜란드 1.00 2.00 2.00 1.60 1.65 70 0.80 0.00 0.86 1.26 CD
스위스 1.50 0.00 1.00 0.00 0.63 17 0.83 0.00 0.42 0.52 CD
그리스 2.00 0.00 2.00 2.00 1.50 0 2.00 2.00 1.33 1.42 SE
포르투갈 2.00 0.00 2.00 1.60 1.40 48 1.44 0.00 0.89 1.15 SE
스페인 2.00 0.00 2.00 1.60 1.40 36 1.64 2.00 1.52 1.46 SE
캐나다 0.00 0.00 1.00 0.00 0.25 43 0.12 1.40 0.87 0.56 LI
아일랜드 0.00 0.00 2.00 0.40 0.60 78 0.80 2.00 1.60 1.10 LI
영국 0.00 0.00 2.00 1.60 0.90 72 0.80 2.00 1.55 1.23 LI
미국 0.00 0.00 0.52 0.00 0.13 38 0.82 0.02 0.67 0.38 LI
호주 0.00 0.00 1.00 0.40 0.35 16 0.34 2.00 0.92 0.64 WE

뉴질랜드 0.00 0.00 2.00 0.00 0.50 9 0.43 1.00 0.56 0.53 WE
일본 1.00 0.00 2.00 0.80 0.95 33 1.67 2.00 1.50 1.23 JA

S1: 0=지방을 감독하기 위한 중앙 감독관 없음; 1=지방에서 선출되고 제한적 권한을 가진 지방행정관 있음; 
2=중앙 감독관 있음. 

S2: 0=지방정부가 임명함; 2=중앙정부가 임명함. 
S3: 0=지방이 정부형태를 자유롭게 선택가능; 1=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으나 일정한 한계 내에 있음; 2=중앙

정부가 결정. 
S4: 0=중앙과 지방의 인사관리가 완전히 별도; 0.4=인사관리 5개 항목 중 1개 적용 또는 별도로 인사관리하

지만 일정한 제한을 둠; 0.8=인사관리 5개 항목 중 2개 적용; 1.2 인사관리 5개 항목 중 3개 적용; 1.6=인
사관리 5개 항목 중 4개 적용; 2=인사관리 5개 항목모두에 대해 중앙의 기준 적용(5개 항목: 직무, 근속, 
근태, 보상, 채용). 

S7: 0=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세율 등 결정); 0.4=과표와 과세 자율결정, 형식적 제약조건(예: 투표실시 등을 
조건으로 둠); 0.8=과표/과세 재량권 없음. 세율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제약 있음; 1.2=과표 재량권 없음. 
세율은 중앙정부가 범위를 정함; 1.6=중앙이 표준화된 세율 설정. 과표 재량권 없음; 2=과표와 세율 모두 
중앙이 결정. 

S8: 0=지방차원의 민주적 절차만 통과하면 자율 결정; 1=상당정도의 자율; 2=중앙정부의 승인 필요. 
S5, S9, S10: 0=최저감독, 2=최고감독. 
출처: Sellers and Lidström (2007). 



기획세션: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정치∙71

<부표 3> 지방정부역량 지표의 국가별 현황 (일부 변수 최신 수치로 갱신)

헌법
규정

지방
영향력

지방정부
고용비중

정치행정
역량평균

지방정부
지출비중

지방세입
비중

재정역량
평균

지방정부
역량평균

복 지
국 가
유 형A B C C1 D E E1 F F1 G H

덴마크 2.00 2.00 76.20 1.68 1.89 64.3 2.00 26.1 1.42 1.71 1.82 SD
핀란드 2.00 2.00 76.00 1.67 1.89 41.1 1.28 23.4 1.27 1.27 1.64 SD
노르웨이 0.00 1.33 64.80 1.43 0.92 33.8 1.05 13.1 0.71 0.88 0.90 SD
스웨덴 2.00 2.00 82.10 1.81 1.94 49.1 1.53 36.9 2.00 1.76 1.87 SD

오스트리아 2.00 2.00 24.12 0.53 1.51 13.1 0.41 3.2 0.17 0.29 1.02 CO
벨기에 1.00 0.00 79.20 1.74 0.91 13.3 0.41 4.7 0.26 0.33 0.68 CO
프랑스 1.00 0.67 32.29 0.71 0.79 20.5 0.64 12.8 0.69 0.67 0.74 CO
독일 2.00 1.33 79.80 1.76 1.70 15.7 0.49 8.2 0.45 0.47 1.20 CO

이탈리아 0.00 0.67 42.20 0.93 0.53 28.7 0.89 16.2 0.88 0.88 0.67 CO
네덜란드 2.00 2.00 74.60 1.64 1.88 30.1 0.94 3.7 0.20 0.57 1.36 CO
스위스 1.00 1.33 90.90 2.00 1.44 19.1 0.59 15.2 0.82 0.71 1.15 CO
그리스 2.00 0.67 19.50 0.43 1.03 6.7 0.21 5.6 0.30 0.26 0.72 CO
포르투갈 2.00 2.00 21.40 0.47 1.49 11.8 0.37 7.0 0.38 0.37 1.04 CO
스페인 2.00 0.67 79.70 1.75 1.47 13.7 0.43 9.7 0.53 0.48 1.08 CO
캐나다 0.00 0.67 86.70 1.91 0.86 19.4 0.60 9.3 0.51 0.55 0.74 LI
아일랜드 0.00 1.33 11.60 0.26 0.53 9.4 0.29 3.1 0.17 0.23 0.41 LI
영국 0.00 1.33 51.51 1.13 0.82 25.2 0.78 4.9 0.27 0.53 0.70 LI
미국 0.00 0.67 87.70 1.93 0.87 21 0.65 14.5 0.79 0.72 0.81 LI
호주 0.00 1.33 86.50 1.90 1.08 4.8 0.15 3.4 0.18 0.17 0.71 LI

뉴질랜드 0.00 1.33 10.80 0.24 0.52 11.3 0.35 6.5 0.35 0.35 0.45 LI
일본 2.00 0.67 85.30 1.88 1.52 40.0 1.24 24.2 1.31 1.28 1.42
한국 1.00 0.00 18.10 0.40 0.47 42.8 1.33 15.5 0.84 1.09 0.71

1. 지방정부 고용비중은 2008년 기준. 단, 프랑스는 2011년, 오스트리아는 1996-2000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수치는 UN (2006), p.5에서 필자 계산. 영국 수치는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참조함. 

2. 지방정부 지출은 2014년 기준. 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스페인, 스위스의 7개국은 2009
년 수치이며 기초지방정부만의 지출임(광역지방정부 제외). 이들 7개국의 자료는, OECD (2016c). 미국 수
치는 셀러스와 리드스트룀(Sellers and Lidström, 2007)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 

3. 지방세입 비중은 2013년 기준. 단, 네덜란드와 호주는 2012년 수치. 
4. 한국의 질적 변수 점수부여 방법: 헌법규정(1점 부여) - 헌법에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

방자치권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의회 외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제약이 가능; 지방정부 영향력(0
점 부여) – 지방에 관한 정책결정은 거의 중앙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방정부가 참여할 통로가 사실상 없음.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이 있으나 거의 유명무실함(김병준, 2009). 

5. 질적 변수의 점수부여방법은 <부표 1>의 표의 주 참조. C1, E1, F1은 2를 최대값으로 하여 각기 C, E, F를 
표준화한 점수임. 

출처: 지방정부고용비중 OECD (2016a),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지방정부지출 OECD (2016b), 
OECD (2016c); 지방세입 비중 OECD (2016d); 질적 변수 Sellers and Lidström (2007). 



72∙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부표 4> 중앙정부감독 지표의 국가별 현황 (일부 변수 최신 수치로 갱신)

중앙
감독관

지방인력
중앙임명

정부형태
통제

인사규정
적용

정치행정
감독

보조금
비중

조세
통제

지방채무
통제

재정감독
평균

중앙정부
감독평균

복 지
국 가
유 형I J K L M N N1 O P Q R

덴마크 1.00 0.00 2.00 1.60 1.15 60.3 1.70 1.14 0.00 0.95 1.06 SD
핀란드 2.00 0.00 2.00 1.60 1.40 29.9 0.84 0.95 0.00 0.60 1.06 SD
노르웨이 2.00 0.00 2.00 0.40 1.10 46.1 1.30 1.94 2.00 1.75 1.38 SD
스웨덴 2.00 0.00 2.00 1.20 1.30 31.7 0.89 1.20 0.00 0.70 1.04 SD

오스트리아 2.00 0.00 2.00 2.00 1.50 65.0 1.83 1.85 2.00 1.89 1.67 CO
벨기에 1.00 2.00 2.00 2.00 1.75 50.6 1.43 0.73 2.00 1.39 1.59 CO
프랑스 2.00 0.00 2.00 2.00 1.50 34.3 0.97 1.20 1.00 1.06 1.31 CO
독일 1.62 0.00 2.00 2.00 1.41 40.4 1.14 1.36 1.00 1.17 1.30 CO

이탈리아 2.00 0.00 2.00 0.40 1.10 42.4 1.20 0.80 0.00 0.67 0.91 CO
네덜란드 1.00 2.00 2.00 1.60 1.65 70.9 2.00 0.80 0.00 0.93 1.34 CO
스위스 1.50 0.00 1.00 0.00 0.63 13.4 0.38 0.83 0.00 0.40 0.53 CO
그리스 2.00 0.00 2.00 2.00 1.50 66.8 1.88 2.00 2.00 1.96 1.70 CO
포르투갈 2.00 0.00 2.00 1.60 1.40 36.8 1.04 1.44 0.00 0.83 1.15 CO
스페인 2.00 0.00 2.00 1.60 1.40 37.0 1.04 1.64 2.00 1.56 1.47 CO
캐나다 0.00 0.00 1.00 0.00 0.25 48.2 1.36 0.12 1.40 0.96 0.55 LI
아일랜드 0.00 0.00 2.00 0.40 0.60 50.0 1.41 0.80 2.00 1.40 0.94 LI
영국 0.00 0.00 2.00 1.60 0.90 68.8 1.94 0.80 2.00 1.58 1.19 LI
미국 0.00 0.00 0.52 0.00 0.13 23.1 0.65 0.82 0.02 0.50 0.29 LI
호주 0.00 0.00 1.00 0.40 0.35 44.4 1.25 0.34 2.00 1.20 0.71 LI

뉴질랜드 0.00 0.00 2.00 0.00 0.50 23.8 0.67 0.43 1.00 0.70 0.59 LI
일본 1.00 0.00 2.00 0.80 0.95 44.9 1.27 1.67 2.00 1.65 1.25
한국 1.00 1.00 2.00 1.60 1.40 60.3 1.70 2.00 2.00 1.90 1.61

1. 보조금 비중은 2014년 기준. 연방제 국가 중 호주는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를 합한 수치이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기초지방정부만의 수치임. 

2. 한국의 질적 변수 점수부여 방법: 중앙감독관(1점 부여), 중앙임명(1점 부여), 인사관리규정(1.6점 부여) – 
이들 변수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한국의 경우 지방사무에 대한 감독과 인사관
리 등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강하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고려함(김병준, 2009 참조); 지방정부형태(2점 
부여) – 지방정부형태나 지방정부계층구조 등이 획일적이고 지방의 발언권은 인정되지 않음(김병준, 2009; 
임두택, 2016); 조세통제(2점 부여) – 과표와 세율 결정권이 없음(김병준, 2009; 최철호, 2016); 채무통제(2
점 부여) – 지방채 발행 등이 법령에 정해진 한계 내에서 가능(김병준, 2009; 손희준 외, 2011). 

6. 질적 변수의 점수부여방법은 <부표 2>의 표의 주 참조. N1은 2를 최대값으로 하여 N을 표준화한 점수임. 
출처: 보조금 비중 OECD (2016e); 질적 변수 Sellers and Lidströ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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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

재량혼합의 관점에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최혜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유사중복과 

전달체계 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맞춤형 복지의 부재,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체감도 저

하, 일률적인 서비스와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서비

스의 문제점과 대안 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다양한 사회서비스 주체들의 관계를 간과

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결정의 권한

과 자율성의 배분에는 초점을 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량혼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를 제안하였다. 사회서비스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줄일 필요가 있

다. 중앙정부는 소득보장 및 조세제도에 집중을 하면서 사회서비스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이 일정정도의 직접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자체 기획능력을 

가지고 사회서비스를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역할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선관료나 공급자에게도 자율성을 주어 공적 영역 이외에서

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에게도 현금급여를 통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더욱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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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서비스�재구조화해야�하는가?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은 최근 사회적 위험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및 고용성장기를 지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가져온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사회보험제도 및 공공부조제도가 확장된 바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급속한 저출산고

령화 이슈와 고용의 위기가 겹치면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 10년 동

안 복지제도의 발전은 사회서비스가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보육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은 보편적 제도와 함께 아동이나 장애인 그리고 고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도입되고 확장되었다.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영역도 확장되어 2013년에 전면개정 

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3조 4호)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발전은 목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서비스가 ‘최선’ 혹은 ‘차선’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사

회서비스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전달체계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

사중복 사업들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반면, 사회 및 학계에서는 공공

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시장과 민간을 중심으로 재편된 사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정부 재량의 침해, 그리고 과도한 지방으로의 재정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술연구들이 사회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

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된 문제점들은 일면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있지만, 동시

에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복지혼합(welfare mix)를 보완할 수 

있는 재량혼합(discretion mix)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재량혼합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해석과 실행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의 혼합을 의미한다. 복지공급의 

주체가 다양하듯 서비스에 대한 결정권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민간공급자, 개인 

등에서 국가마다 다르게 분배되어 있다. 현재의 상황은 개인의 욕구와 개인이 살고 있는 지

역적 상황에 맞는 개별화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맞춤형 

서비스의 설계 및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져 있다. 또한 사회서

비스의 실제 공급은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민간이나 개인에게는 거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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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재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

는지, 그리고 왜 재량혼합의 분석틀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사회서비스의�딜레마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

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기능적 요구의 증가와 함께 개

인의 복지욕구 증대가 동시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

행되었다. 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은 저출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를 거

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지속적인 저출산이 급속한 고령화로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연금제도

의 취약성과 결부되면서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정책적인 대응으로 고령

화에 대비하여 돌봄서비스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보육

서비스가 보편서비스로 확장되게 되었다. 

둘째, 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의 탈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창출을 어떻게 더 이룰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및 

통계가 제시되면서 정부는 안정된 고용창출의 새로운 영역을 찾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고

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이후의 경력단절이 고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해

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일자리 정

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 되었다. 

셋째, 탈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나타난 생애주기의 변화는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켰다. Schmid(2006)의 이행노동시장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복지국가는 교육-고용-

연금으로 삼분된 생애주기를 지지하면서, 핵심적으로 남성가부장의 소득을 유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현금중심의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여

성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함과 동시에 평생교육과 평생고용이 요구되면서 현금급

여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변화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로 대표되는 일가족 양립이

나 숙련의 급속한 저하, 고용의 불안정, 돌봄의 위기 등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래로 민주화와 경제위기 등과 함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

은 현금급여 사회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구와 달리 빈곤이나 실업 등 오래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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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급속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면

서 사회서비스의 발전이 요구되었다. 대부분의 보육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논의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미 시작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까

지 이어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변화하는 

생애주기와 다변화되는 사회적 위험을 대처할 것을 선언하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국정목표는 ‘맞춤형 고용･복지’ 제도의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국

민의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할 때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정책을 마련 중인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

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전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의 네 가지 전략을...”1)

맞춤형 복지는 획일화되고 대량생산된 복지가 아닌 개별화된 욕구를 맞추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회서비스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를 시도했고,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및 사

회정책에 비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예로 문종열, 김기현 2014). 한국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가 효과성이 

떨어지고 체감도가 낮은 핵심적인 이유로 전달체계의 난맥상이나 정부가 충분한 규제나 평

가를 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강혜규 외 2013). 실제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사

회서비스나 복지정책이 고안되고 있고, 이것이 부처간 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문제나 

결과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깔대기’ 문제를 겪으면서 과부하나 비효율성

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는 ‘유사와 중복’이다.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의 증가가 사

회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중복현상이란 협의적 차원에서 “복지사업의 

수행주체인 부초 간, 또는 동일한 부처의 부서 간 유사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대

상과 욕구가 상호 중첩되어 전체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일

컫는다(이만우, 김영수, 2013, 최영준 외 2014:262). 동일한 개인이나 집단이 같은 혹은 유사

한 급여나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경우를 유사중복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유승현, 이혜승 

2012). 유사중복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에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해서 중앙의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중소규모의 현금급여나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

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체계적인 청사진(blueprint)없이 도입되고 실행되면서 전달체계의 혼

1) http://koreablog.korea.kr/46 (2015년 4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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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나 낭비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혼란을 줄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

어져 중요한 국정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박 당선인측은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복지행정을 개혁하겠다고…” (연합

뉴스 2012/12/2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원천 차단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정보시

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

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 (정책브리핑 2015/4/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유사중복의 방지를 주장하며 

전달체계 개혁과 복지사업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최근 2015년 4월 1일에는 유사

중복 프로그램의 구조조정과 부정 수급차단 등을 통해서 3조원을 절약한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목되는 점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지속되어져 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

부 시기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제도조정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도입하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일부 성과도 

존재하지만, 최근 중앙과 지방 간의 복지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유사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의도와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발전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서비스 및 복지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인구집단에 맞

는 특정한 서비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앙

이나 지방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다양

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사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숨바꼭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사회서비스의 핵심적인 딜

레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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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서비스의�문제점:�맞춤형�복지는�안녕하신가?

기존의 빈곤층 대상, 현금급여 위주의 복지제도에서 나아가 자산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보

육료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사업들이 실시되면서 사회서비

스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0-5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보

육료 지원을 받게 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이후 대상자를 급속도로 확대하여 역시 현재 수급자가 노인인

구 대비 약 6.6%로서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에 비견될 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연

합뉴스 2015/07/132), 활동지원서비스 역시 약 3.3%의 장애인이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이민경 2015).

보편적 정책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편적 보육서비스 이면에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지원, 다문화 보육료지

원, 어린이집운영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입양숙려기

간 모자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고, 건강의료 차원에서 6세미만유아 건강검진, 신

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 등이 있

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청소년, 성인, 노인들 각각 상당수의 정책들이 도입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약 360개의 중앙사업이 2015년에 존재하였다(강혜규 외 2015, 360개 맞춤형 사

업 내용은 37-48페이지 참조). 이와 함께 지역 사회서비스의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주기 위해

서 지역자율성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실행된 바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사중복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최소한 외면상 생애주기에 걸

친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체감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또한 비효율성이나 유사

중복의 논의가 확대되는 걸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서비스나 복지프로그램이 

지역복지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도입되었기보다는 임의적이고 편의적 성격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예로, 서비스보다는 적은 액수를 제공하는 다양한 수당(경로수당 등)

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중복유사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체 지자

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 중, 유사중복성 사업의 규모를 아동보호 및 돌봄의 

영역에서는 약 219개 사업으로 3684억원, 그리고 요양 및 성인돌봄 영역에서는 73개 사업으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3/0200000000AKR201507130544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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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16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중복 유사성 사업으로 분류하였다(사회보장위원회 2015)3). 

예컨대,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노인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은 내용면에서 중복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사업들은 동

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찬우, 오윤섭 2013; 사회보장위원회 2015). 

하지만,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서비스 내용을 가진 다수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이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분절적으로 기획, 시행됨으로써 전달체계상의 통합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이러한 분절성의 원인과 해결책이 사업의 일방적 축소, 중복수혜 

방지 조항의 삽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노인돌봄기본

서비스가 지자체 자체 사업이나 민간과의 연결사업인 독거노인사랑잇기 등에 대해서 문제 

있는 ‘중복’으로 판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

리는 사안이다. 중앙정부 중심 서비스들의 보장성이 낮고, 서비스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중복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영준 외(2014)는 돌봄서비스의 유사중복 담론을 통한 복지제도 정비를 다음 그림을 활용

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상적인 돌봄서비스라면 A+B+C+E+F+G+H에 해당하

는 돌봄필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중앙에서는 A+B+E+F에 해당하는 

돌봄욕구만을 대응한다면 C나 H는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이럴 때 지역에서 자율

적으로 제공하거나 중앙에서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이러한 욕구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사중복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과연 현재의 정책이 돌봄욕구나 사회서비스 욕

구를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유사한 

대상에 제공되고 있는지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C나 H에 해당하

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은 유사중복/비효율적 프로그램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유사중복 논의는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단순한 비효율성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밑의 그림에서는 x축이 돌봄필요였지만, 경제수준에 

따라서 혹은 돌봄영역에 따라서 또 다른 유사중복 논의가 가능하다. 만일 C나 H에 대해서 지

방정부나 돌봄서비스 양의 결정하는 일선관료나 사회복지사에게 재량이 있다면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지 않고도 보다 유연하게 돌봄욕구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재

량이 없다면 C와 H를 위한 새로운 제도만이 답이 될 수 있다. 

3) 아동 돌봄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아동돌봄사업은 약 544개 

사업으로 14,181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

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은 약 89개의 사업으로 1,103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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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의 돌봄서비스 공급선

자료: 최영준 외 (2014)

기존의 연구에서는 복지체감도 저하와 비효율성의 문제점으로 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전달체계 상의 변화를 수반하

였다. 첫째, 영리민간공급업체 위주의 공급체계 재편이다. 최근 발달하고 있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그 대상의 특징에 따라 일정부분 차이를 가지

고 있지만 대체로 민간공급체계에 의존하여 확대되어 왔다(전용호 2012; 석재은 2008; 이진

숙 박진화 2012; 양난주 2014). 소득보장제도에서 시장화나 상업화는 ‘감축(retrenchment)’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서비스 확대와 시장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감축이나 모순

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도 단시간에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공에 의

한 직접공급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특정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급자 중심적 전달방식

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 서비스’로 정책의 방향성이 전

환된 것이다. 바우처 도입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욕구(needs)를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핵심적 정책기조로 논의되고 있다(강혜규 외, 2010). 하지만, 시장

화와 함께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기존의 비영리기관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영리

기관 중심의 경쟁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과도한 민간의존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질적 수준 저하, 그리고 서비스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능력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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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서비스의 양적팽창은 

이루어졌으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만연한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

어왔다(국민건강관리공단 2015; 입법조사처 2009). 또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사업들이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이 늘어날수록 일선공무원의 사업관리부담은 과중되고, 이는 다

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돌봄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역시 현재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주요

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최은영 외, 2005; 김상호, 박종성, 구찬동 2011; 장지연 2011; 황

덕순, 2013). 위의 문제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서비스 기관의 설립(백선희 2012; 양미선 2013),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품질전담기구 설립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 관리 체계의 개선(선우덕 2013; 이윤경, 김세진 

2012 전용호 2008 최은희 2010; 이봉주 2012), 정부의 서비스 조정 및 연계 능력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 또한,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연계의 확장이나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등도 꾸준히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은 얼마나 타당할까? 일단 서비스의 질이 낮고 공공성이 약화된 것

이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이 적은 것 때문인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하에서 민간부문이나 영리부문은 자율성이 거의 없이 공공부문의 역할을 거의 재량

이 없는 상황에서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은 무엇

을 제공할지, 얼마를 받을지, 누구에게 제공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김철, 이재훈 2015: 35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표 참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불법 및 부당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부문을 너무 규제하지 

않고 방치해서일까? 그것도 역시 의문이다. 이미 각 사회서비스에 상당수의 평가가 존재한

다. 어린이집의 경우 너무 많은 평가가 있어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쉽게 들

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하자고 하는 논의까지 이르

렀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영역에 자율성이 있는 시장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문제점이 이렇다면, 대안 역시 중앙에서 또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서 질 

관리를 한자는 것은 ‘옥상옥’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서비스 조정 및 연계 능력이 떨어져서 혹은 수급자나 공급자에 대한 정

보체계가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 역시 의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사중복 정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었다.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들어 콘트롤 타워를 감당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관련 중앙부처를 통합시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의 통합적 관리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보체계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

을 이룩하고 있다. 2010년 시스템 수 4개에 218개의 연계정보를 관리하던 정보원은 이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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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613개 정보를 연계시켜서 사회서비스 정보를 확장하였다. 대표적으로 행복e음이 작

동되면서 다양한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시스템의 복잡함은 여전히 문제이지

만, 정보가 부족해서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된다거나 비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제공을 하면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 현재 공공에서 직접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질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김철, 이재훈 2015), 부분

적인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차지하고라도,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달체계의 복잡함은 공공의 확대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이것보

다는 보다 세밀한 대안이 공공부문의 공급확대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우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다양한 평가제도 및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정보체계를 급속히 확대발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위원회라는 콘트롤 타워를 만들고 유사중복 사업을 상당히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비스 질에 대한 이슈나 전달체계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

히 시장화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 곳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근본적인 설계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소수의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서구 복지국가

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사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4.�재량혼합의�관점

본 연구에서 재량은 거버넌스적 차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재량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일반적으로 일선관료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다.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의 논의를 처음 제기한 Lipsky(1980)에 따르면, 일선관료란 일반 시민들과 대면 접

촉을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관료라고 정의한다. 이때 재량이란, “관련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일선관료가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 및 그 대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일

컫는다(Davis, 1969; 김소정 2014 재인용). 일선관료의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서 꾸준히 상반된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도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이환범, 

이수창 2007, 고수정 2014). 일선관료의 재량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서도 견해

가 엇갈린다. 김경호와 소순창(2010) 그리고 김순양(2002)의 연구와 같이 여전히 상당한 재량

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김이배(2010)의 연구와 같이 수급자 선정 업무가 읍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의 통합조사팀으로 이전되고 통합전산망이 발달함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서의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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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존재의 여부나 긍정 혹은 부정적 견해가 일관된 결론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일선관료의 재량권 자체가 다른 변수나 주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의 경우 복지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화, 세부적인 지침의 수립 등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새로

운 업무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들이 일선관료의 재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화 뿐 아니라 시장화나 분권화 등 역시 일선관료의 재량에 영

향을 미친다. 정보화로 인해 줄어든 일선관료의 재량은 중앙관료나 민간 공급자에게 이전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면 민간공급자의 재량이 증가할 것이며,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증가시킨다. 즉, 일선 관료의 재량은 다른 단위로 이전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일선재량의 크고 작음에 국한하여 논의하게 되면, 재량의 본질과 성격 혹은 

역동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량혼합

(discretion mix)’라는 이론적 개념을 제안하면서, 사회서비스 이슈 및 대안을 다양한 사회서비

스 주체들의 재량혼합의 관점으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량의 개념은 기존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특정한 사항을 선택하고 어떠한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다(Van Oorschot 1991: 7). 재량혼합(discretion 

mix)이란 재량권이 법,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사용자 간에 어

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보여준다. 재량이라는 개념이 일선관료를 넘어서 사회

서비스에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 즉 법의 해석의 여지에 대한 연구(Mahoney and Thelen 2010)나 지방정부의 

재량을 논의한 일부 연구들이나 관료의 재량에 대한 정치적 접근(Hunhold and Peters 2004) 

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정책을 기획하고 전달하며 수혜를 받는 이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재량이나 재량의 배분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으며, 일관적인 이론적 개념으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재량혼합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자격조

건),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서비스 수준), 어떤 서비스를(서비스 유형), 그리고 누구로부터(전

달체계)를 내포하는 분석틀로 정의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서비스의 재량혼합

재량의 주체
자격요건 서비스 정도 서비스의 유형 전달방식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서비스? 누구로부터?
법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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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혼합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혼합은 법이나 이용자를 분석틀 내에

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량혼합이라는 분석틀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할 수 있다. 먼저, 만약 모든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정

들이 법으로 완전하게 구체화 되어 있는 경우, 즉 의회가 사회서비스 급여체계 및 거너넌스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정부나 일선관료 등 다른 행위자들은 어떠한 재량

도 행사하지 못하여 단순히 사회서비스를 실행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서는 어떠한 서비스의 변화들도 의회를 거쳐야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주요한 거부

점이 된다. 그러나 만약 법이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 다른 행위자들 역시 상

당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과 중앙정부를 분리함으로써 재량에 대한 해

석은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Mahoney and Thelen 2010). 반대로 만약 남부

유럽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전반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자

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면, 재량권은 대게 지방정부와 돌봄 수혜자에게 독점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사회서비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복지혼합이었다. 복지혼합은 국가, 

시장, 가족(그리고 제3섹터)이 어떻게 복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혼합은 최근 들어서 공급과 배분을 넘어서 재정과 규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Long et al 2015).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전히 복지혼합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혜규 외 2013). 한국 사회서비스의 논의에서도 ‘시장의 역

할이 확대되었다’라는 의미도 공급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결정권한의 구조는 시장이 국가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혼합 논의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사회서비스를 누

구에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 권한(authority)과 재량(discretion)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었

다. 반드시 공급자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결정하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한국 

사회서비스의 경우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량혼합은 복지혼합 논의를 보완

할 수 있다. 특히, 재량은 수혜자까지도 적용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혜자에게 

현금급여를 통해서 서비스를 결정하게 한다면 가장 수혜자의 재량이 넓게 발휘될 수 있는 반

면 수혜자가 지정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재량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돌봄서비스 재량혼합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유형

의 재량개념인 비공식적인 재량(unoffical discretion)을 도입하였다. 이제껏 논의하였던 재량이

란 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정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의미의 재량이었다. 그러나 모든 

재량이 공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 행위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들에게 허락

된 선을 넘어선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정부가 

일선관료의 공식적인 재량을 줄이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재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이러

한 비공식적인 재량이 나타난다. 관료들은 서비스를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돌봄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비공식적인 재량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시장에서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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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재량은 종종 사기

(fraud)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비공식적인 재량은 재량혼합

의 실제적인 위치를 이해하고 현 제도에 따른 재량혼합의 효과성을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 

각 국가별로 사회서비스 구성에 있어서 각 주체들의 재량이 상이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이

러한 재량의 다양한 혼합이 각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맞춤형으로 하는지 혹은 효율적

으로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본 연구는 가정한다. 이신용(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독일과 같

은 국가는 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이 낮은 반면 우리의 경우

에는 법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존하면서 중앙정부의 재량이 매우 높다. 반면 유럽국

가들은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서비스의 구체적인 급여나 자격조건 

그리고 재정까지도 위임을 하면서 재량을 상당히 많이 주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량이 엄격히 제한되는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재

량의 제한은 일선 관료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Sellers and Lindstroem 2007). 중앙정부 이하의 

구조에서 재량의 여지가 과도하게 축소되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서비스 욕구에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5.�사회서비스�재량혼합의�재구조화:

중앙정부�역할의�재구조화�및�더�작은�단위로의�자율성�이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재량혼합의 양상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행정부가 중앙정부가 구체

적인 영역에까지 재량권 행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누가, 얼마만큼, 어떤 서비스를, 누구

로부터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집행된다. 정부가 매우 구체적인 운영방침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을 결정해주고, 

관리구조나 종사자 임금까지 중앙에서 일괄적 지침을 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우 국가주도적인 가부장적(paternalistic) 모습을 띄고 있으며, 지난 20세

기 후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국가와 기업의 역할과 흡사하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겉모습에 

비해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은 상당히 인색하기 때문에 급여의 수준은 제한적이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욕구의 수준이 

높은 대상자도 획일적으로 일정한 수준 내로 욕구를 제한되며, 하나의 사업으로 욕구가 충족

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이진숙, 박진화, 2011). 또한 현금급여의 경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인데,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까

지의 거리를 Km단위로 측정하고, 교통운행횟수와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이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해당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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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설계되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형태로 제도가 작동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 및 일선담당자는 중앙정부가 정해준 지침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

무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서비스 체계의 특징은 대상의 개별적 니즈를 고려하

여 지원을 범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다양한 서비스의 틀에 맞는 대상자에게 서

비스를 공급하는 구조이다. 매년 발행되는 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은 주요복지사업별로 어떠

한 대상자가 해당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해서 지방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따라

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지침으로도 커버되지 않은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면, 또다시 새로

운 사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욕구는 미충족상태로 남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에서 펼치는 노력들은 경직성 경비로서 지출하고 나고 남은 소규모 예산으로 집행하는 선별

적 사업들을 양산해 낼 뿐이다. 더구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서비스는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체계상으로는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제 제공되는 서비

스 양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발생하

고 있다(최영준 외, 2013). 

셋째, 최근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도입이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적(user-centered) 가치가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는 이들이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공기관의 입장에

서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 및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결정 및 선택권

이 매우 제한적이다. 즉,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를 이용자가 바우처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

서 활용하는 것일 뿐, 선택의 폭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즉,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이 제공

기관 선택에 한정되는 현재의 바우처 제도 하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이나 제공방

식과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동일한 지침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대체로 질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강혜규 외 2010). 

또한 시장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없을 때, 대안적 선택으로서 

시장에서의 출구(exit) 전략으로서 현금급여를 이용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영유아 서비스의 

경우, 비록 서비스 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현금급여를 통해 일정 부분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에서는 비록 서비스 이용자가 현금급여

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일괄

적 지침과 합법적 테두리 뒤에서 개인이나 서비스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

안, 즉 비공식적 재량 혹은 부정행위를 부추기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김영민, 임도빈

(2011, 34)이 제시한 것처럼, 실제 자녀가 보육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원장과 학부모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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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조금을 현금화하여 원장과 나누어 가지는 사례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황상 부정수급이라고 심증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

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한 규정에 의거한 보육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와 유사중복 제거 간의 모순된 정책목표 및 기존의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중앙정부 역할의 변화와 사

회서비스 결정 재량의 더 작은 단위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재량과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들과 재량과 결정권한을 공유하는 동반자적 유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 역

할의 상당한 축소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앙정부 역할의 축소가 기존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의 정부로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

리론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장된 바 있다. 

신공공관리론 내에서 공공부문은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

율적으로 유연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받는다(Groot and Budding, 2008)4). 하

지만,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규모의 정부와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저자들의 주

장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신공공관리론보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

조하는 뉴거버넌스 이론에 가깝다(유민봉 2015). 하지만, 뉴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한 세밀한 논의나 동반자적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최근 행동경제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뚝 침’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너지(nudge)의 정부 역할은 아니다. 오히려 Room(2016)이 논의하는 적극적 

시민권을 발휘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주고 ‘품는’ 너즐(nuzzle)의 정부 역할에 가깝다. 

이러한 한국 중앙정부는 표에서 중앙정부 성격과 정부규모에 따르면 1유형 이상형에 가깝

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시장 혹은 제3섹터에 비해서 매우 강하며,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

고 있지만, 정부지출이나 공공부문의 근로자 비중으로 보는 정부의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서 상당히 낮다. ‘이끌어 가려고 하며, 간섭은 많지만 실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노력이 낮은 국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중앙정부

의 역할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약하며 동반자적 위치를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규모가 

상당히 크며, 전체 정부의 지출이나 공공부문 규모가 크다. 복지혼합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며, 실제 사회서비스의 자율성 역시 지방의 역할이 크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밑

4) 실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론에 바탕하여 작은 정부,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 수익자 부담 원칙,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경영이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기업처럼 ‘기업가정신’, ‘품질관리기

법’, ‘마케팅기법’ 등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추진하였다(이종수, 윤영진 외, 2008). 이
러한 변화는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조직으로 변모하는 일조는 하였으나 형평성이나 민주성이 앞서

야 하는 공공조직의 특성이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으로 대체되었으며, 시장과 민간부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였다는 비판도 직면하게 되었다(안병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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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Sellers and Lindstroem 2007).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동반자적 

유형의 중앙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규모가 작으며, 프랑스 등 일부 대륙유럽 복지국가

는 좀 더 권위주의적 유형에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큰 정부규모를 가지고 있다. 

<표 2> 중앙정부의 성격과 정부규모 간의 이상형 유형

작은 규모의 정부 큰 규모의 정부

권위적 중앙정부
1유형: 한국 등 발전주의 유산 

복지국가
2유형: 프랑스 등 보수주의 복지국가

동반자적 중앙정부 3유형: 미국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
4유형: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이나 

현금 위주의 복지급여에 집중을 하고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된 현금급여를 가

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인력과 관리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와 교육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밑은 영국 지방정부의 지출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과 돌봄 

그리고 주거가 핵심적인 지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영국 지방정부의 지출구조

출처: DCL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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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성 급여들도 중앙

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금성 급여는 사회서비스와 달리 지방정부가 역할을 통

해서 질적인 성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서비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성과가 달

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과 재량을 사회서비스

의 기획과 실행에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것을 실행하고 일부 

남는 매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지방복지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되, 중앙정부는 전체 청사진

을 그리고, 느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지역 간의 격차나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보다는 각 지역에서 타겟으로 정한 사회서비

스의 목표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재량과 자율성을 증가

시키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직접 개입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주체들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영국의 돌봄질관리위

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과 같은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방으로의 이전 과정은 급진적이고 일괄적인 방식보다는 지방정부가 충분

한 스스로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지난 몇 차례의 지역사회보장계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역

의 기획력은 지역복지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일부 연구소나 교

수들에게 기획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지역복지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지역복지재단

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시군구 단위까지 지역복지재단이 기획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

회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수원이나 부천 그리고 남양주 등에서 공무원

에 의해서 작성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사회와 다

양한 시민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시도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앙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자체의 조정

과 함께 지방정부 및 일선에서의 재량의 증가를 통해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의 경우, 추가적

인 사업운영비용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 분야에서는 전 부처 복지사업(16개 부처 293 개) 중 서비스 내용이 유

사한 사업 중 일방적인 중복수급 제한의 규정만이 아니라 해당사업의 수급요건 및 예산집행

에 대한 유연성의 증가가 필요하다. 즉, 사회서비스 계획 및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재량의 감

소와 함께 반대로 지방정부나 민간 주체들의 재량이 증가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광역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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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일선관료, 사회복지사, 비영리기관이나 시장과 같은 민간기관에게 재량을 어떻게 배

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차원

과 사회서비스 기획의 차원에서 더 많은 재량을 가지게 되면 중앙의 기획에 비해서 대상자

에 대한 선별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재정 활용의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소득

보장과 달리 서비스보장은 ‘how’에 따라서 새로운 성과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게 되면 동료학습(peer learning)과 정책이전(policy transfer)도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기부터 바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큐베이팅’을 하는 시기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문헌들로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던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역할의 확보는 여전히 지

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공공이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해서 제공하는 시

설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사회서비스의 전반적 질(quality)을 관리하는 ‘페이스메이커

(pacemak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질 높은 공공시설을 

최소 20-30% 정도를 확보해 둔다면 비영리기관이나 시장에 서비스 형태나 운영방식 혹은 서

비스 수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율성을 허락한다고 해도 부정적 요인보다는 다채롭고 혁신적

인 사회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에 의해서 

재량이 거의 부여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이 혁신적이고 더 높은 질의 사회서비스

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공급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적이고 재정적인 구조 

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이 된다. ‘다품종 소량생산’과 개인의 맞춤형에 맞는 사회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다양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접적으

로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 역

시 고려해볼만 하다. 이러한 경우 제기되는 즉각적 우려는 재량의 남용일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재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하는 역할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세모녀 사건’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으며,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위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제도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 만일 사각지대에 있는 이

들에 대한 재량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따로 도입하지 않고도 맞춤형 급여를 제

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공부조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선관

료들의 재량 ‘0’의 행정에서 ‘+-3’ 정도의 재량을 가진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비약

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행복이음과 같은 복지정보체계는 재량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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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더 작은 단위로의 권한 이전 방안으로 수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돌봄

급여 (cash-for-care)를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적인 국가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는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가

장 중요하듯 집합적이고 기능적 관점으로 사회서비스를 보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혜자의 재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

험에서 현금의 활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과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족에 대한 신뢰 문제와 부정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아동수당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된 바다. 하지만, 가족

에 의한 돌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아동의 경우 보육서비스부터 아동센터, 무상급

식까지 서비스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상당한 자

원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질을 올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수당을 통해서 개인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무상사

회서비스를 저소득층에 한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작은 단위로의 이전이 법적인 차원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의 법

은 과도하게 행정부에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법에 좀 더 기본적 권리

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김으로서 기본권은 행정부가 아닌 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결론:�공공성에�기반한�혁신적�사회서비스를�위하여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사중복과 전달체계 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맞춤형 복지의 부재,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체감도 저하, 일률적인 서비스와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다양한 

사회서비스 주체들의 관계를 간과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결정의 권한과 자율성의 배분에는 초점을 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

를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량혼합이라는 개념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중앙정부가 능력적 차원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의 다양

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설계하고 일일이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는 문

제가 될 수 있다. ‘중앙’에서 하려는 시도들이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난맥상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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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밑으로는 ‘깔대기’ 문제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정해진 낮은 수가와 보조

금 그리고 임금체계 하에서 그리고 낮은 자율성을 가진 공급자들에게 높은 질의 사회서비스

나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바우처가 개인이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증가시켰지만 정보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장화에 대한 비판이나 공적영역의 확대 혹은 콘트

롤 타워의 구축이나 원스톱 센터의 도입 등 일반적인 대안을 넘어서 좀 더 각 주체들의 재량

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가 각 지역별 특성 

및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설계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소득보장 및 조세제도에 집중을 하면서 사회서비스를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회서비스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이 일정정도

의 직접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자체 기획능력을 가지고 사회서비스를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선관료나 공

급자에게도 자율성을 주어 공적 영역 이외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마지막으로 개인에게도 현금급여를 통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더욱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복지혼합의 공급적 차원에서 민간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으면서

도, 서비스에 대한 결정과 재량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

로운 거버넌스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재량이 함께 따라가고, 그에 따른 책무성

(accountability)이 함께 수반되는 재량혼합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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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 25년, 지방분권화 10년을 경과하는 동안 지역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왔는지를 고

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지방분권화라는 대전제를 긍정

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 지자체 간의 격차를 설명하

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결과들에 의존하면서, 특히 비교-

역사적 국가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의 지방분권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비교

론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여러 지역에서 지방분권화가 복지국가 후퇴를 

위한 정책수단이었음을 주목하여, 한국에서도 분권화가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

한다. 다음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전통이 분권화를 통해 어떤 

성격변화를 겪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주요 질문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많은 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국가의 복지책임을 충분한 

재원을 갖지 못한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정책수단이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지방분권화는 복

지국가의 전반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나? 둘째,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와 중앙집중적 권력

구조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지방분권은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권력의 탈집중화를 가져

왔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에 의한 국가의 확장을 의미했는가? 셋째,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

정치는 지역 복지정책의 주요 변수가 되었는가, 아니면 지역복지의 정책결정권자를 선출하는 

지방정치 역시 중앙정치에 의해 규정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복지

노력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규모, 총예산 중 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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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의 추이 및 증감률, 지방정치 권력구조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원자료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와 지방재정연감,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개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한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지방분권화 이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모두 상승하는 추이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분권화가 

곧 복지후퇴를 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화 이후 모든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의 비중

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압도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지방분

권화는 국가의 확장을 의미했으며 분권화가 곧 복지국가 후퇴를 뜻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중

앙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지역 복지예산 규모와 증가율은 지자체장

의 당파성과 지자체-지방의회 간 권력구조에 크게 영향 받았다는 점에서 지방정치는 지역 복

지정책에 중요한 변수였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중앙 정치권력에 대한 심판의 정도와 방향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는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여 지역 복지정책에 강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복지국가와�지방분권

1) 복지국가의 국가성과 탈국가화

현대의 시대에 ‘국가’는 야누스적 존재다. 강제수단의 정당한 사용권을 독점한 국가는 사

회에 대해 다른 어떤 현대사회조직보다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국가는 사

회의 약자를 사회의 강자에 의한 자의적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패이기도 

하다. 오페는 현대국가가 민주주의, 국가폭력, 복지국가의 세 측면을 함께 갖고 있으며 이로

부터 국가-시민 관계의 정치동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모든 현대국가에서 시민들은 세 가

지 기본적 방식으로 국가권력과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모든 시민은 국가권력의 주권적 

창조자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국가에 의해 조직된 폭력과 강제에 ‘위협’받으며, 또한 국가에 

의해 조직된 서비스와 재화들에 ‘의존’하기도 한다.”(Offe, 1996: 147) 말하자면 복지국가는 

국가의 다른 제도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복지국가적 속성이 국가

의 다른 속성들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속성”이라고 정식화해야 한다(Kaufmann, 1997: 22). 

국가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국가는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시민적 기본권

을 보호해주는 복지국가일 수도 있지만, 국가가 보유한 권력자원을 동원해 시민적 자유를 제

한하는 관료국가, 강압국가일 수도 있다. 현대국가의 이러한 양면적 잠재성 가운데 구체적 

국가존재의 역사적 변화와 나라별 차이가 생겨난다. 분권화, 즉 국가권력의 분산이 무엇을 



기획세션: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정치∙103

의미하는지는 이러한 역사-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이행기에 진행된 국가형성(state 

formation), 나라만들기(nation-building), 정치민주화(democratization)라는 세 가지의 결정적 구

조변동의 토대 위에서 탄생하고 발전되었다(Flora and Alber, 1981).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중

심적 접근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관료기구의 발달은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고양된 복지확대의 요구를 국가가 실제로 관철시키기 위한 역사적 조건이었다

(Skocpol and Amenta, 1986; Skocpol and Feingold, 1982). 또한 복지국가는 근대 민족주의의 발

전에 기초한 민중부문의 정치적 압력의 산물인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적 분열에

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귀속의식과 집단정체성을 구성하게끔 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다(Geisen, 2001: 32-37). 국가기구-민족주의-민주주의로 구성되는 삼각형은 현대국가가 ‘복

지’국가로, 복지제도가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끔 했던 중요한 역사적 토양이었다. 그 

토양 위에서 국가를 제도화된 복지공급을 책임지는 헌법적 기관으로 조직한다는 정치이념이 

아래로부터 확산되었으며, 그 대중적 압력이 지배집단의 변화와 타협을 가능케 했다

(Kaufmann, 2012: 197).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를 전환점으로 서서히 가시화되기 시작한 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변형 과정은 위와 같은 복지국가의 국가성의 약화, 복지제도의 탈국가화 과정을 동반했거나, 

또는 그것에 의해 실현되었다. 유럽국가들, 특히 대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지배적이었던 ‘집

단주의적-국가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은 점차 ‘자유주의적, 반-국가적, 공동체적 이상과 기획’

으로 이동해갔다(Offe, 1996: 158). 경제 영역에서 ‘조직된 자본주의의 종언’(Lash and Urry, 

1987; Offe, 1985)은 국가 영역에서 ‘탈조직된 복지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의 국가성의 약

화’, 또는 복지제도의 ‘통일성의 종언’으로 이어졌다(Bode, 2004). 국가가 제공하던 공적 복지

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각 개인이 책임지는 사적 복지로, 또는 제3섹터의 복지공급 기관들

로, 또는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유사-복지기관의 몫으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를 추진한 세력

들은 앞에 서술한 현대국가의 다면성에 관련된 상이한 집단적 기억들을 선택적으로 동원하

고 조직했다. 말하자면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제거하고 관료주의, 권위주의, 비효율

성의 담론으로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재구성했다. 복지다원주의, 정부재창조, 행정혁신 등

의 모토는 그러한 담론체계를 조직하는 핵심 상징이었고, ‘분권화’=‘민주화’의 도식도 그 중 

하나였다.

중앙-지방 관계의 측면에서 주목할 변화는 제도화된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기관의 공간

적 범위가 국민국가의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국민국가가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내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국민국가는 안으로는 공격적 투자와 입지전쟁에 뛰어든 지방정부들, 밖으

로는 미국 헤게모니 하의 글로벌 금융기구와 경합하면서 그 위상이 상대화되었다. 과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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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대체할 정치･경제 조직은 등장하지 않은 채, 지방적(local), 국가적

(national), 지역적(regional), 지구적(global) 범위들이 경합하게 되었다(Jessop, 2002: 172-181). 

지방분권화 정책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국가의 대응이었던 동시에, 종종 국가의 

복지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복지국가 후퇴는 많은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이재원, 2013: 39).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를 표방하며 중앙정부의 복

지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했고(Conlan, 1998), 일본에서는 하시모토 행정개혁을 시발점으로 고

이즈미 내각의 포괄적인 제도개혁에서 절정에 이른 복지축소 정책노선의 중심에 지방분권화

가 있었다(Hirayama, 2010). 독일에서도 사회정책에서 연방정부 역할의 축소와 지방으로의 기

능이양이 진행되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공공복지 전반의 후퇴를 가져왔

다(Busch-Geertsema, 2004: Lennartz, 2011). 그러나 그러한 공통점과 더불어 또한 국가별 차이

를 주목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공공행정의 전문화와 관료기구 발달이 지방정부

의 사회정책적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노동당이 여러 지역에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

었기 때문에, 대처와 메이저 총리 하의 복지국가 후퇴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책임져왔던 공공

복지 역할, 특히 교육, 주택,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권한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Mitton, 2009: 479). 한편 스페인에서는 민주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강화한 이후에도 중앙정

부의 복지재정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 저축은

행(caja)들의 투기적 확장이 계속되어 2010년대 금융위기의 큰 원인이 되었다(Jimeno and 

Santos, 2014). 그렇다면 한국에서 분권화는 무엇이었는가? 

2)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지된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되어 첫 번째 지방의

회 선거를 실시했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노력 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개시되어 김대중 정부에 이

르러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중

심으로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사무책임의 이양이 포괄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

제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부문에서 지방분권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한 주체는 중앙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

년 4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족하고 곧이어 지방분권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2004

년에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2005월 1월 1일자로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을 시행

했다. 그 내용은 총 533개 국고보조 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포

괄적인 계획이었는데, 전체 지방이양 사업 예산 중 62.2%를 차지하는 67개 사업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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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업이었다(지은구, 2013: 96-97). 그런 의미에서 2005년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한 핵심 세력이 바로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잇는 

시민단체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들과 그에 연계된 전문가집단은 1987년 민주주의 체

제의 도입 이후에 지방자치 실현을 중앙집중적 권위주의 국가의 개혁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여 1990년대 초중반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지지했다. 시민사회 세력들은 경실련, YMCA 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기초자치

단체 입법권 확대 운동을 벌였고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게끔 압력을 가했다. 특히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전국적 운동조직인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결성하여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 

타파를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제시하면서 후보들과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김태일, 2007: 129-132).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분권화에 중요성

을 부여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협력 하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부터 포괄적인 분권화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의 강화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지방분권화까지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시민사회와 정치엘리트 간의 개혁동맹 하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화는 역사적으로 다른 정치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전자는 많은 경우에 국가-지방 간 다층적 권력구조를 형성하면서 공공기관 간의 상호견제 역

할을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가 컸지만, 후자는 복지국가와 민중부문에 부정

적인 보수적 정치엘리트들이 복지국가 축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국에서 진보적 정치-시민사회 세력이 양자의 정치적 의미를 동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오직 억압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 국가의 경

험이라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극단적인 중앙집중

적 권력구조가 지속되었다는 점과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국가와 결합한 민

주주의는 그 자체 권위주의화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최장집, 2007: 165)는 

사실 때문에, 민주적 세력들은 국가의 권력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분산, 이양하는 것을 추구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는 결과적으로 많은 해외 사례에서처럼 중앙정부의 복지책

임의 ‘이양’과 복지노력의 ‘축소’를 의미했는가, 아니면 그와 다른 경로를 걸었는가? 분권화

는 그것을 추진한 세력들이 목적했던 것처럼 권력구조의 탈중심화, 국가권력의 분산을 가져

왔는가, 아니면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역사적 전통이 지속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까지 

국가가 더 깊이 확장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는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제도화된 지방

정치는 2000대 중반의 지방분권화 이후에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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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가, 아니면 지방정치 역시 중앙정치의 영향 하에 있었는가? 이어지는 두 장(章)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한다. 

3.�분권화�이후�국가와�지방정부의�복지정책

1) 국가 복지와 지역 복지의 동시 성장

첫 번째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국가 후퇴 가설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으로의 기능 

이양을 통해 복지노력을 축소하고, 국가 기능을 이양 받은 지방에서는 재정적 취약성 때문에 

역시 복지지출이 정체되는 전형적인 경로가 한국에서도 관찰되는지 여부다. 

공공기관의 복지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복지예산 규모, 총예산 중 복지비중, 1인당 복지

비, 복지소요 대비 복지지출, 자체복지사업비율 또는 자체복지재원부담율 등 다양하며, 이 중 

어느 것을 지표로 삼느냐에 따라 측정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또한 설명변수 역시 달라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장동호, 2012). 이 연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복지예산 규모 및 총예

산 중 비중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그에 상응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주장의 타당성 범위 역

시 제한적이다. 지자체 복지재정 추이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2012-13년까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후

반기인 2016년 시점까지 포함하는 추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먼저 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봤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지자체 간의 

복지예산 규모의 차이가 거의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2016

년 현재까지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가 등락 없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재

정력이 뒷받침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복지재정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그림 1>). 

2007년-2013년 시기를 대상으로 한 박상우(2014: 132)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지방정부의 

복지예산비중의 연평균 증가율 6.9%로서 같은 시기 중앙정부의 복지예산비중 연평균 증가율

인 3.7%보다 훨씬 높았다. 

분권화를 시행한 여러 해외 사례에서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이양 받은 복지책임을 수행

할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여 복지예산의 정체 또는 매우 완만한 증가만을 보였다. 그런데 한

국에서는 어떻게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이처럼 급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는

가?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그 답은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압도적인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이었다는 데 있다. 그 제도적 기제에 대한 토론은 다음 절로 잠시 미루고, 일단 여기

서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 질문은, 그렇다면 국가는 분권화를 통해 지방에 사무책임을 이양

하고 재정지원을 하면서 국가 복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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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규모 추이, 2008-2016
(단위: 억원)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 및 통합재정 개요, 각 연도.
비고: 사회복지 분야 8개 부문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 기준.

국가-지방의 사회보장재정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

산 규모와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았다. 아래의 <그림 2>는 2007년

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 규모와 총예산 중 비중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회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앙정부

의 복지예산은 지방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지만, 고제이(2013: 56)의 분석에 따르면 국고보

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국가순사회보장지출 역시 이 시기에 증가 추이였다. 물론 국

가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는이전 시기에 도입된 제도의 수혜자 집단이 누적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복지예산의 증가가 반드시 해당 시기 

정권의 복지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의 쟁점을 일단 제외

하고 본다면,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이 분권화 이후에 상당한 비율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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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 및 비중의 추이, 2007-2016
(단위: 조원, %)

출처: 박상우(2014: 132);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4~2016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구(舊) 예산개요), 2008~2016년 자료.

2) 분권화를 통한 국가 확장?

앞에서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규모와 비중이 2016

년 현재까지 함께 증가해온 추이를 확인했다. 이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분권화가 그 애초

의 취지대로 한국 국가의 권력구조의 탈중심화로 이어졌는가, 즉 국가권력의 지방이양 또는 

지방권력의 증대를 통해 국가-지방 간의 오랜 권력불균형이 완화되었는가다. 아래에서 제시

할 연구결과는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사업의 집행책임은 지방으로 분산되었지만, 정책결정권

과 재정기반이라는 핵심적 권력자원은 압도적으로 국가의 손에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

한 지방정부의 의존성, 혹은 국가의 영향력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재정 증가가 지방

정부의 동반 증가로 이어지게끔 만든 제도적 기제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기획세션: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정치∙109

우선 법률적 환경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책임에 관련된 조항들은 국가책임의 전가 

또는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불명료성 또는 비일관성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포

괄적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면서(제34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제117조 제1항). 보다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사회

보장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제25조 제5항) 여기서 모호하게 남아있

는 부분은 ‘협의, 조정’인데, 이 지점에서 국가-지방 간 권력관계가 제도형성에 작용할 수 있

는 여지가 열려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

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제122조)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2조 제2항), 지자체에 대한 재원부담지시를 금지하면서도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제23조 제3항) 다양한 법적용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포괄적인 법률적 검토는 문병효(2015)

를 참고)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지방 관계를 보면,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

정부의 국가에 재정의존성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사회복지 정

책방향이 지방정부의 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규정하는 제도적 기제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

다.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약 90%는 국고보조사업이었으며, 따라서 서울･
경기 등 재정력과 재정자주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지자체 사회복지재정 증가의 

많은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재원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신

청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고 의존 복지사업 증가가 국가에 의해 강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개발 사업 에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과 달리,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중

앙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고제이, 2013: 54). 실제로 박상우(2014)의 2013년도

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 증가의 

탄력성은 1.1896로 나타났다. 즉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100 증액하면 지방정부는 118.96 증

액했다는 것이다(박상우, 2014: 131-133).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대응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그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지출 역시 증가한다. 나아가 지방비 부담비율이 2000년대 초반 30%

선에서 2010년 이후 50%선까지 급증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증가

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박상우, 2014: 136; 지은구, 2013: 91). 즉 재정의존성은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0:20 수준인 조건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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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자체재원은 지출 증가에 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다(문병효, 2015: 73-76). 이에 지

자체의 재원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 등 이전재원 강화가 이뤄졌지만 분권교부세의 증가 속

도는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권교부세가 가지는 구

조적인 특성 때문”인데, “왜냐하면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연동되어 있으며, 사회복

지 예산의 증가율이 내국세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예산을 충

당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였기 때문이다(박상우, 2014: 136). 위와 같은 여러 제도적 조건에

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는 특･광역시와 시 등 대부분의 단위에서, 특히 자치구 단위에

서 재정자주도의 지속적인 저하로 이어졌다(<그림 3>).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는 재정적, 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국가의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이 동시에 증가되는 추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추이, 2007-2016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각 연도.
비고: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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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복지정책과�중앙-지방�정치동학

제3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지방분권화가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

하는 틀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의 증감이 지방정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관심은 국가 지배력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시작된 지방정치가 2005년 지방분

권화 이후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정치적 요인이 어떤 지표에 

강한 영향을 미쳤는가, 지방정치는 중앙정치 상황에 의해 어느 정도 규정되었는가라는 질문

이다. 그것을 보기 위해 먼저 복지재정의 지역 간 격차를 간략히 확인하고, 그 격차를 설명하

는 정치적 요인들을 고찰한다. 

1) 지자체 간 복지 격차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과 보편/선별주의 논쟁 등 복지 이슈가 선거캠페인과 선

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처럼 정책이슈, 더구나 복지정책 이슈가 선거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인물 이슈나 사건 이슈에 좌우되어온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그 이후 2010년대에 들어 여러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 간에, 단체

장과 중앙권력 간에, 혹은 단체장과 지역 시민사회 간에 갈등이 증폭되었을 뿐 아니라, 단체

장의 정치적 지향과 지방의회의 권력구조에 따라 복지정책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박원순 시장 하의 서울시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중앙정부 정책의 취약지

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고, 이재명 시장 하의 성남시는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는 청년배당 제도 등 혁신적 정책실험을 펼쳤다. 이에 반해 경남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무

상급식 중단 등 복지축소 정책을 펼쳐서 지역 시민사회와 충돌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지방권력의 차이가 지역 복지정책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먼저 지자체 간의 차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표 1>에서 보았던 지자체의 

복지예산 규모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사회인구학적 환경에 크게 규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에 비해 총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지역조건에 따라 각기 다

른 복지소요와 경직성 지출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권력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말해

주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지표가 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체의 복지예산 비중의 

추이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복지예산의 절대 규모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지

만 소시기별로 증감의 파동과 폭이 다르다(<그림 4>). 이 지점에서 그러한 역동성이 어느 정

도 지방정치에 의해 설명되느냐가 흥미로운 질문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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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추이, 2004-2014
(단위: %)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비고: 일반회계 기준; 범례는 2014년도 기준으로 내림차순;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자체들 간의 복지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고자 시도했다. 한편에

는 재정력과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등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한 연구들이 있다(김교

성･이재완, 2000; 모지환･이중섭, 2010; 신정관-임준형, 2013; 장동호, 2007). 다른 한편에는 집

권세력의 당파성과 재선동기, 지방의회의 권력구조, 단체장-지방의회 관계 등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권경환, 2005; 신정관-임준형, 2013; 이재원, 2011; 유진숙･김원섭, 

2015; 임헌만, 2005; 정상호, 2011; 지병문･김용철, 2003). 이와 더불어 지자체 주민들의 사회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연관된 복지소요의 차이의 설명력도 중요하게 간주된다. 그러

나 복지재정 또는 복지노력의 구체적 지표를 무엇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분석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올 뿐 아니라(장동호, 2012), 하나의 연구에서도 복수의 설명변수를 발견하는 경우

가 많은 만큼, 지자체 간 복지 격차에 대한 설명은 단순한 논쟁구도보다는 신중하고 정밀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정치적 동학에 관한 고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절에서는 먼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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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한사항으로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론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

정력이 복지격차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 연구결과가 보여줬는데, 어떤 연구에서

는 정(+)의 상관관계(모지환･이중섭, 2010; 장동호, 2007), 어떤 연구에서는 부(-)의 상관관계

(박고운 외, 2007; 서상범, 2010)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결과가 서로 모순되진 않는다. 재정력

이 강하면 자체재정으로 복지증액을 할 여지가 커지는 데 반해,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복지

소요가 크기 때문에 복지예산 비중이나 1인당 복지비가 큰 경우가 많다(박상우, 2014: 125, 

139). 국가-지자체 관계에 관련되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력

을 갖는다. 장동호(2012: 131-150)의 2010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1

인당 복지비와 부(-)의 상관관계, 자체복지사업비율 및 자체복지재원비율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관･임준형(2013)이 2010년-2011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

정자립도가 지자체 복지예산 비율과는 부(-)의 관계를, 복지예산 증가율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지방정치는 지자체 복지정책

의 향방에 제한적이지만 때론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친다.

2) 지역 복지정책과 지방정치, 중앙정치

지방정치는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가 시행되기 10여 년 전인 1991년에 부활되었

다. 따라서 지방정치는 지방분권화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고유한 제도적 경로와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률은 지역 주민이 시읍면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의회에서 각급 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1950년 총선 패배를 만회하

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다. 4･19 혁명 이후 민주당의 제2공화국은 단체장 직선제를 확대하여 

서울시장과 도지사, 시장, 군･면･읍･이장을 모두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박

정희 군부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꿨으며, 유신체제에서는 지

방선거를 통일까지 유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의 요구가 높아져서 1991년에 시군구, 광역시,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에는 단체

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포함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체제 하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김진하, 2010: 7-15).

지방정치가 지역 복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2010년 제5회 

6.2 지방선거였다. 물론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논쟁에 불을 당겼지만, 정당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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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제도적, 사회적 맥락이 배경

으로 작용했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제도 변화가 

있었다. 2006년 제4회 5.31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 인하, 비례대표 기초의원제도 신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등 투표참여와 정당정치를 확

대하는 일련의 개혁이 이뤄졌다. 2010년 선거에서는 이제까지의 1인 6표 제도(광역/기초단체

장, 광역의회 지역구 및 비례, 기초의회 지역구 및 비례)에서 1인 8표 제도(교육감, 교육위원 

추가)로 바뀌었으며, 경선제를 통한 상향식 공천방식 도입,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이 이뤄졌다(박기관, 2012: 228). 한편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으로는 2009

년-2010년 시기에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 등 정책이슈를 둘러싸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거대

한 공론장이 형성되었고, 각 지역 후보자들과 공약에 관한 정보 공유와 투표 독려 등이 활발

히 이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신현기･우지숙, 2011).

이처럼 2010년 지방선거가 활발한 정치참여와 복지이슈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진 만큼, 이 

선거 이후에 지방정치와 지역 복지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그 중 다수

는 지역 간 복지격차에 대한 정치적 설명을 시도했다. 2010년 이후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① 

당파성 가설, ② 경쟁 가설, ③ 선거 가설이 경합하고 있다. 첫째, 비교복지국가 연구에서의 

권력자원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파성 가설은 어느 정당 소속의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되

느냐가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크게 좌우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이에 반해 경쟁 가설은 

집권세력의 소속 정당보다 단체장-지방의회 간의, 그리고 지방의회 내의 정치경쟁이 강할수

록 복지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셋째, 선거 가설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지방정부들이 복지예산을 특별히 높은 폭으로 증액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다. 

첫 번째의 당파성 가설을 강력히 지지하는 유진숙･김원섭(2015)은 경기, 경남, 광주의 무상

급식 실시 여부와 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민주당 집권이 복지확대의 결정적 요인이며, 나아

가 “광역단체장의 이념적 노선은 단점 정부 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철되며 분점 정부 하

에서는 불안정한 형태로 관철된다”고 주장했다(유진숙-김원섭, 2015: 382). 한편 경쟁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 지병문･김용철(2003)은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부터 제2회 동

시지방선거가 실시된 다음 해인 1999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방선거의 경

쟁도가 높을수록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2010

년 지방선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한 정상호(2011)는 지방의회 권력분포가 보다 경쟁적 체제인 

지자체의 압도적 다수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 했으며, 2차적으로는 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

의회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는 분점 정부가 단점 정부보다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당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두 가설이 서로 충

돌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상급식 등 일부 사례에 제한된 연구들과 달리, 2010년-2011년 지자

체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증감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신정관･임준형(2013: 238-242)은 복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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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비중은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단체장-지방의회 간의 경쟁적 관계에 의해 설명되는 데 비

해, 복지예산 비중의 증가율은 지방의회 내 경쟁구조에 의해 설명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

다. 끝으로 선거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박고운･박병현(2007)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2003년-2006년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도에 지자체들의 복지예산 비율과 

1인당 복지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에

도 유사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지자체 복지예산 비중의 매년 증감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높은 폭으로 복지증액을 했음

을 발견했다(<그림 5>).

<그림 5> 시･도별 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증감률 추이, 2008-2016

출처: 사회복지예산비중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각 연도.

이처럼 지자체 간 복지 격차에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 권력구조의 경쟁도, 선거스케줄의 

영향 등이 함께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지방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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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국가의 재정적, 정책적 영향력이 큰 틀에서 여전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지방

의회의 권력구조가 지역 복지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지방선거는 무엇에 의해 영향 받는가?”라는 

선거정치학적 문제틀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지역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혹은 전국정치와 구분되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정치’의 쟁점과 역동성에 의해 가

장 강력하게 영향 받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 복지정책에 대한 결정권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가 다름 아닌 중앙정치 상황에 의해 주로 영향 받는가? 한국에서 지방선거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정권 중･후반기에 실시될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이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왔다는 사실이다. 반면 정권 초반에 지방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

령에 대한 지지 효과로 여당에 보다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왔다(김진하, 2010: 7-15). 그 예로 

1995년 제1차(민자당 임기 후반), 2002년 제3차(김대중 임기 후반), 2006년 제4차(노무현 임기 

후반), 2010년 제5차(이명박 임기 후반) 동시지방선거는 야권 정당이 압승을 거뒀(<표 1>의 

진한 배경색)고, 이에 반해 1998년 제2차(김대중 당선 직후), 2014년 제6차(박근혜 임기 초반) 

동시지방선거는 여권 정당이 승리하거나 비교적 선전했다(<표 1>의 연한 배경색). 

<표 1>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야당 점유비율
(단위: %)

대통령 임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993-1997 1998- -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8

동시지방선거
제1회
(1995)

제2회
(1998)

제3회
(2002)

제4회
(2006)

제5회
(2010)

제6회
(2014)

광역단체장 66.7% 37.5% 75.0% 93.8% 62.5% 52.9%

기초단체장 69.6% 51.3% 81.0% 91.7% 64.0% 48.2%

출처: 제1회~제5회: 박기관(2012: 237); 제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선거가 어느 시점에 실시되건 간에 공통적인 점은 독자적인 지역 이슈보다는 중앙정

치 이슈가, 지역 정책공약에 대한 전망투표보다는 재임 중인 중앙권력에 대판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다수 유권자가 계층적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

적인 균열(cleavage)의 구조를 형성하기보다는, 대통령 국정수행과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치성향과 정당선호가 급격히 변하는 높은 변동성(volatility)을 보인다(김장수, 2007; 이

내영, 2007). 그렇기 때문에 중앙권력에 대한 평가가 지방권력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 역시 즉

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정책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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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도화된 방식으로 행사하듯이, 지방자치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는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결� �론

이 연구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가 전개된 

과정의 특성을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째, 한국에서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모두 상승하는 추이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많은 해외 사례에

서처럼 지방분권화가 곧 복지국가 후퇴를 뜻하지는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

의 복지사업은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국가의 크게 의존한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강한 영향력이 지속된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했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활성화된 지방정치는 단체장의 당파성,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력구조, 선거스케줄의 영향 등을 통해 지역 복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 지방선거는 대통령 임기와의 관계, 중앙 정치권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등

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앙정치는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여 지역 복지정책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한국에서 강한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전통은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지방선거와 지방분

권을 제도적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에까지 국가가 확장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국가와 지자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하는가? 지방분권과 지자체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지방의 국가의존성

을 비판하면서 지방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 방향은 두 

갈래로 갈리는데, 하나는 지방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부담을 늘임으

로써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전자의 대안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구조 개혁

(문병효, 2015; 박상우, 2014), 지방의 자체재원 확대(이용재, 2015), 집행책임과 재정책임의 

견련성 고양 등이 제시되었으며(고제이, 2013), 후자의 대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

대응비의 축소 또는 부분적 폐지,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재국

가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이 언급되었다(이재원, 2011; 지은구, 2013). 이러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

요하겠지만, 그중 국가와 지방정부를 제로섬 관계로 놓고 시소의 어느 한쪽을 올리고 다른 

한쪽을 내리는 식의 극단적인 지방중심성 또는 국가중심성의 관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첫째, 국가의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 이양하는 분권화의 애초의 목적, 그러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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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안들은 복지국가 발전이라는 측

면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이란 곧 ‘더 좋고, 더 큰 국가’를 의미한다. 발전

된 복지국가가 되려면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사회보장에 우선적으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능력의 측면에서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하여(징세) 배분할 수 있

는(재분배) 강력하고 포괄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의 관점에서 ‘더 좋

고, 더 작은 국가’는 없다. 국가의 복지공급 능력을 줄여서 지방을 강화하는 대안은 국가 수

준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자원을 단지 지방

으로 넘긴다면 지방 권력이 그것을 복지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다. 지방정치에서 복지확대 여론이 지역 정치엘리트에게 중앙정치의 경우만큼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지방정부와 의회의 정책반응성이 중앙정치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느

냐? 지자체들이 자체재원으로 성장주의적 투자행위를 중앙정부보다 더 공격적으로 펼칠 가

능성은 없느냐? 이 모든 면에서 친복지 지자체와 반복지 지자체의 대립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은가? 등등 여러 문제가 물음표로 남아 있다. 이 점에서 김태일(2007)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이후 표명한 여러 우려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둘째, 그와 반대로 현존하는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친복지 정당의 

집권을 통해 강한 중앙정치권력을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고 역시 위험하다. 

강한 복지국가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풍부한 견제장치들

을 갖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중앙 권력기관 간의 수평적 책임성과 중앙-지방 간의 수직

적 견제구조가 모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가파른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청

와대의 의지에 의해 제도의 급변이 가능하다.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거리지 않는 안정적 복

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기능과 능력이 동시에 강화되어 다층적 

권력구조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과 복지정치의 측면에서 얻어낸 경험과 진보를 과소평가하는 국가중심적 대안은 경

계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경계할 점을 고려하면서 큰 틀에서 말하자면 국가 능력과 지방정부 능력의 

총량을 상수로 두고 시소의 어느 한쪽을 올리고 다른 한쪽을 내리는 식의 단기적 정책 대안

보다는, 사회보장국가로서의 성격이 아직 매우 약한 한국 국가의 복지자원을 약화시키지 않

으면서 지방정부의 자립적 산업기반 확충과 조세정의 확대를 통해 중앙-지방 간 다층적 권력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토론해야할 것 같다. 아울러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지

난 몇 년 동안 중앙정치 수준에서 복지와 불평등 이슈가 정치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중앙-지방’이라는 틀에서만 보지 않고 ‘중앙-지방’과 ‘권력-민중’이라

는 두 가지 틀을 교차시켜 본다면,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의 자율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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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정치의 민주화, 복지여론의 강화, 민중부문의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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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는 보육재정을 둘러싼 논쟁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과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보육재정이 심각한 

논쟁으로 떠오른 기저에는 ‘보편적 보육’ 실시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3세 이상 아동

이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상

이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적 지향성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있어

서 정부-지자체-교육감, 정부-여당-야당간 의견의 대립은 한국사회 보육정책의 균열을 보여준

다. 명목상으로 한국사회 보육정책은 지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

으며, 보육시설 등록율도 OECD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서 부모와 아동이 안

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정책으로서의 한계는 뚜렷하다. 무엇보다도 민간보육시설의 과

도한 비중으로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료 이

외의 특별 프로그램이나 추가 교육 등으로 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아지지 않았으며, 

보육교사 대비 적정아동 인원수의 미비 등으로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국사회 보육정책의 구조적 난맥중의 하나로 떠오른 것은 단연 중앙정부-지방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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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와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 보육정책을 논의할 때 등장했던 공공성 쟁점은 주로 국가

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때까지 국가는 주로 중앙정부를 의

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적 분화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대통령 총선 공

약 이후 해마다 재발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보면 중앙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함을 알게 된다. 2014년부터 충돌의 양상이 뚜렷해진 중

앙정부와 지방 교육감간의 갈등은 보육재정 예산 책임의 소재와 관계된다. 지방교육감 협의

회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3세 이상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 만큼 예산

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전체 교육 교부금 

중 96% 차지) 중 10%를 목적교부금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현행 [보통교부금(96%, 약40조원): 특별교부금(4%, 약4조원)] → [보통교부금(86%, 약36조원): 

목적교부금(누리과정교부금, 10%, 약4조원): 특별교부금(4%, 약4조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

다고 본다. 목적교부금 중 일부는 기존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집어넣어 계산한다면 보통교부금(91%, 약38조원), 목적교부금(신

설 5%, 약2조원이 누리과정 비용으로 사용됨), 특별교부금(4%)으로 재배치되는 것일 뿐이라

는 입장이다. 

2016년 6월 이후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 당에서 발의된 법안도 명칭이나 대책에 있어 

새로운 제안인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비교하면 (그 이전의 교육감-중앙정부간 갈등

과 동일하게) 예산의 책임 소재가 누구인가로 요약된다. <표 1>을 보면 뚜렷하게 정부･여당

과 두 야당간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정부-여당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분리해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를 재원으로 만든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에만 쓰

도록 명시하였다. 이것은 보육재정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추가하지 않은 가운데 현행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안에서 예산 배분을 달리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두 야당은 누리과정을 3-5세 전체 아동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예

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야

당의 발의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2.27%, 25%, 

25.27% 등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야당안은 상향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중앙정부

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를 통해 보육예산의 책임을 짊으로써 예산 부담으로 인한 보육

정책의 파행을 지방정부나 교육청으로 전가시키지 말라는 입장이다1). 

1) 의원별로 미세한 차이는 교부금 비율을 높이면서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하

자는 안(최도자), 보육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청의 자율 재량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통교부금 비율은 높이고 특별교부금 비율은 낮추자는 안(설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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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육재정을 둘러싼 정책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 전선을 형성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교육감, 여당↔야당간 정당 싸움으로 진행

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그 중심축을 들어가 보면 중앙정부가 점차 자신들이 떠안았던 책임을 

다른 주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로 보육정책의 책임을 넘기고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이양시켰던 사례는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의 위기를 빨리 경험했고 그에 따라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았으나 재정부

담의 책임은 최소화하려고 했던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일본 

보육정책이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가 

보육분야에 있어서의 주도적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점차 지방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민영화를 수용해나가는 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보육재

정 예산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정적 결

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정책 전개와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보육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 범위와 역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이론적�논의:�복지다원주의�이후�중앙-지방정부간�역할분담�혹은�갈등

보육, 요양 및 제반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정책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

는 사안 중의 하나가 ‘공공성’이다(송다영, 2011). 공공성은 사적 이익과는 구분되는 공공

<표 1>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발의 현황(2016년. 6월 발의)

법안명
대표발의

(정당,발의일) 주요 골자 비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한선교
(새누리,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서 교
육세를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
실, 방과후학교 등에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개정안

설훈
(민주당,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
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
금 비율을 96%에서 97%로 확대, 
특별교부금 비율은 4%에서 3%로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개정안

권칠승
(민주당, 6.8)

지방교육재정교부 교부율을 내국
세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개정안

주승용
(국민의당, 6.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내
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개정안

최도자
(국민의당, 6.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내
국세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교육기관에 어린이집 포함

출처: “다시 불붙은 누리과정 해법…교부금 증액될까? 여야, 20대 국회 들어 누리과정 법안 잇따라 발의 (서울뉴스, 
2016.6.9.)”의 내용에 기초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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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수행하는 과정에 국가가 어떻게 관여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재원조달(finance, 누가 비용을 책임지는가), 서비스공급

체계/전달체계(provision,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가), 서비스 공급과정에 있어서의 규제

(regulation,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개입하는가) 등으로 나뉜다(Johnson, 1987; 

Powell, 2007).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국가가 재원조달도 하면서 서비스를 직

접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고 재편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혼합(welfare 

mix)이라는 명분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복지다원주의나 복지혼합이

란 국가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 책임을 지기 보다는 정부-비영리-영리-비공식 부문이 서로 

역할을 일정하게 분담, 공유하면서 균형을 이루어나가도록 재원, 공급, 규제의 영역에서 조건

을 정비해나가는 것을 말한다(김지미, 2014; Johnson, 1987). 복지다원주의 기조속에서 사회서

비스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정

책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요 경향은 국가가 재원조달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전형적인 방식에

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은 지속되고 있더라도 부담 비율이나 책임정도가 약화되고 다

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국가가 주요한 서비스 공급자였다면 점차 비영리(민간)부문, 영리(민간)부문, 비공식부문(또

는 자발적 공동체)들이 서비스 전달체계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복지국가별로 서

비스 공급자에 누가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별성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서비스 제공

주체를 공신력 있는 법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부터, 개인이나 영리시설까지 모두 진입을 허

용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최저한도(혹은 적정수준)

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regulation)'의 방식도 다원화되고 있다. 복지다원화 구조가 이뤄지

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는 해당 국가의 공공성 정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자가 되기도 한

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국가가 재원조달자이자 

서비스 공급자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을 낮추면 서비스 공급자로 

비영리민간업체만을 허용하는 방식, 더 규제를 완화하면 비영리민간뿐 아니라 영리민간조직

도 들어오게 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의 수준(dimension)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가 거의 없어

질 경우 공공부문 보다는 시장영리부문이 서비스 시장을 자유롭게 이끌어가는 방식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 이외에도 규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입직 자격 기준선, 임금제공 수준, 시설 

인증기준선 제시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차 한 국가의 공공성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서비스 정책의 변화는 해당 국가가 복

지개혁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규제완화 정책을 진행시켰는가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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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and Treblicock, 2005; Le Grand, 2006).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은 국가가 재원조달, 공급, 규제의 세 가지 축을 어떻게 결합하고 

혼합하면서 각 국가별로 고유한 사회서비스 정책구조를 만들어냈는가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

었다(Le Grand and Barlett, 1993; Johnson, 1987; Miller, 1988). 그런데 기존의 사회서비스 정책

이나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공공성 논의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국가

(state)’내부의 이해 당사자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각축과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들 연

구들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개혁이 지방정부에도 균질하게 적용되거나, 중앙정

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하게 합치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책적 수렴을 해나가는 것으로 전제하는 듯하다. 중앙정부가 재원조

달자로서의 역할을 축소시켜나갈 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나 서비스 공급자로

서의 역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앙정부가 서비스 정책에 있어 규제를 완화시키게 될 

경우 이것이 지방정부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이나 권한에 미치는 파급력 등에 대한 부분은 구

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일본의 보육서비스 정책 전개 과정을 정책사례로 하여, 복지국가 재구조화와 복

지혼합의 명목 하에 이루어진 중앙정부에서의 일련의 개혁과 규제 완화가 중앙정부-지방자

치단체간 역할, 권한, 책임에 있어 어떤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

복지법이 제정된 194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보육정책 변화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구

분해 살펴보는데, 특히 2004년 지방자치개혁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갈등, 그

리고 최근에 있었던 보육정책 개혁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변화에 주목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

지 보육관련 현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일본�보육정책의�현황과�특징

우선 일본 보육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갈등과 혼선을 보여주기에 앞서, 일본 

보육정책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Ⅳ장에서 기술할 일본 보

육정책의 개혁과 그에 따른 중앙정부-지자체간 역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일본 보육

정책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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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공립보육시설 비율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제공하는 비율

이 높다. 점차 재정효율화를 이유로 정부의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립보육소가 줄어들

고 민간 위탁이 증가하면서 사립보육소가 많아지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과 비교하면 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이

라도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보육소의 운영비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사립 어린이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5년 현재 일본의 전국 보육소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보육소 수는 24,509개소이고, 그 

중 공영 보육소는 9,312개소(38%), 민영 보육소는 15,197개소(62%)가 있다. 공영보육소의 경

우 시(구)정촌이 운영하는 보육소가 9,30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영보육소라 해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13,141개소로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민영보육소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신력을 가진 기

관이나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이고 의료법인, 공익법인, 영리

법인 등 법인 중심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운영주체 및 설립주체별 보육소 수

주체 설립 보육소 수 운영 보육소 수

공공 9,887 9,312

국가, 독립행정법인 1 1

도도부현 3 2

시(구)정촌 9,880 9,306

기타 3 3

민간 14,622 15,197

사회복지법인 12,673 13,141

의료법인 14 9

공익법인 및 일본적십자사 33 39

영리법인 650 723

기타법인 1,107 1,133

기타 145 152

합계 24,509 24,509

출처: 후생노동성(2015). “사회복지시설 조사”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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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설 이용, 관리, 보육료 부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일본은 아동의 보육소 입소부터 전체적 이용과정에 지자체의 역할이 뚜렷하다. 즉 보육시

설 입소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면서 보육시설별로 달라질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며, 보육료 부담에도 일정하게 관여하다.

1) 입소 보육시설 결정

보육소 입소에 대한 계약은 보육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촌과 보호자 사이

에서 이루어진다. 자녀를 보육소에 입소시키기를 희망하는 경우, 부모는 보육이 필요한 이유

와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소를 함께 기입하여 시정촌에 제출한다. 시정촌은 심사위원회를 열

어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소를 선정한 후 이를 부모에게 통보한다. 또한 보육료는 입소 후에 

시정촌에 납부하는 형태로 보육소 이용이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은 보육소 입소, 서비스 이

용, 비용지불에 관련해서 일본 지자체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보육소 입소 절차

보호자 보육소

시정촌

②보육요건의 사실확인
  및 입소수락

①입소 신청

③입소

④보육

⑤위탁계약 
  운영비 청구

⑥위탁계약
 운영비 지불⑦비용 납부

출처: 유해미, 유희정, 장경희(2012) p.20.

2) 보육 방식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3가지 방식의 인정을 결정하여 통보

한다. 부모가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보육사업을 이용하려면 바로 해당기관

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급인정 

종류와 이용할 수 있는 1호, 2호, 3호로 구분되며, 1호 6시간, 2호 8시간, 3호 11시간으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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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정촌의 지급인정 배정

아동이 3세 미만으로 “보육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며 
보육소 등에서의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아동이 3세 이상으로 유치원 
등에서의 교육(주로 

9:00~14:00)을 희망하는 
경우

1호 인정

아동이 3세 이상으로 “보육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며 
보육소 등에서의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2호 인정 3호 인정

보육

만 3~5세 만 0~3세 미만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 보육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 2, 3호 인정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음.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기준
보육 필요량

8시간 11시간

① 취업 • •
② 임신, 출산 - •
③ 보호자의 질병, 장애 • •
④ 동거 또는 장기입원 중인 노부모 간호･케어 등 • •
⑤ 화재 복구 - •
⑥ 구직 활동 • -

⑦ 취학 • •
⑧ 육아휴직 중에 이용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 •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 시정촌이 인정한 경우 • •

3) 보육료 부담 보조

일본은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징수액은 8개 계층으로 구분하며, 소득능력에 따

라 차등 지불하는 “능력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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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계층별 부모의 보육료 부담수준(2016년 기준)

계층 
구분

정의 월액

구분 세액 기준 3세 미만 3세 이상

제1계층 생활보호수급세대 0 0
제2계층 제1계층 및 제4~8계층을 제외한 

세대 중 전년도 시정촌 과세 기준

시정촌민세 비과세 대상 9,000 6,000
제3계층 시정촌민세 과세 대상 19,500 19,500
제4계층

제1계층을 제외한 세대 중 소득세 
과세 세대 중 과세액에 따라 구분

40,000엔 미만 30,000 27,000
제5계층 40,000~103,000엔 미만 44,500 41,500
제6계층 103,000~413,000엔 미만 61,000 58,000
제7계층 413,000~734,000엔 미만 80,000 77,000
제8계층 734,000엔 이상 104,000 101,000

출처: 文部科学省(2016) “아동･양육 지원 신제도 해설- ②이용자 부담” 참조.

중앙정부는 위와 같이 8단계의 보육료 징수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한층 세분화된 보육료 징수체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 방식대로 징수하면 보호자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지자체

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호자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를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유해미, 유희정, 장경희, 2012: 24). 예를 들어 교토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보호자 부담분을 조정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 기준에 

따르면 보호자부담분이 27,031엔이 될 경우, 교토시에서는 실제 징수하는 비용은 18,253엔이

다. 대신 그 만큼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인 교토시가 부담한다. 중앙정부 기준 총 보육비

(79,910엔)보다 교토시 기준에서 총 보육비(100,305엔)가 증가한 이유는 교토시가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시부담을 더하여 27,258엔에서 56,431엔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육료 지

불부담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교토시 보육료 부담 사례(2014년 기준)

출처: 교토시 홈페이지(http://www.city.kyoto.lg.jp/hokenfukushi/page/0000178518.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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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보육시설 입소비율과 대기아동 문제

그러나 일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보육시설 입소나 서

비스 질 관리에서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육시설의 이용을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육시설 입소가 선제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다. 여성의 역할은 아직도 아동을 돌보는 것이 주요하다는 전통적 사고가 강한 것에 연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먼저 0~2세 유아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유아 인구(0~2세) 중 27.3%의 유아가 보육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0.9~1.3%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아동 측면에서 보면, 전체 아동 인구(0세~6세) 중 35.9%의 

아동이 보육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0.8~1%씩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보육시설 이용률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아동 이용률 (0세~6세) 30.2 30.7 31.3 32.2 33.1 34.2 35.0 35.9
유아 이용률 (0세~2세) 20.3 21.0 21.7 22.8 24.0 25.3 26.2 27.3

출처: 후생노동성(2015). “보육소 이용률” 참고로 작성.

더욱이 일본 보육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대기아동 문제이다. 대기

아동이란, 시정촌으로부터 보육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고 입소신청도 하였으나 인가보육소 

부족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하고 현재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1998년 이후 대

기아동의 추이는 아래와 같다. 2014년 현재 21,371명의 아동이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

<표 5> 대기아동 수 추이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구개념 39,545 34,153 39,881 41,800 43,434 - - - -
신개념 - - 25,447 24,245 19,794 19,550 26,275 24,825 21,371

출처: 후생노동성(2015). “보육소대기아동”을 참고로 작성.

2000년까지는 대기아동의 정의를 인가보육소에 입소하지 못하는 모든 아동을 대기 아동으

로 분류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대기 아동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하여 ①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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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②인가보육소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보육실 등의 인가 외 

보육소, 가정적 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기 아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에 비해 2000년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대기아동수는 명목상

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아동의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정책

적 혼선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 일본 취업모가 블로그에 올렸던 

‘보육원(추첨)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의 파장과 동년 3월 5일에 있었던 ‘보육원에 떨어진 

사람은 나다’라며 해시태그 운동, 부모들의 국회앞 시위는 일본 보육정책에서 대기아동 문제

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2). 

이처럼 대기아동 개념에 대한 개정은 일본정부가 대기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

책적 노력은 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제

공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점점 수준 낮은 시설(소위 인정원, 가정양육시설 등)에 자녀를 

원치 않지만 넣어야 하는 ‘자유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엔젤플랜(1994년), 

신엔젤플랜(1999년), 신신엔젤플랜(2004년)에서부터 2015년 아베총리의 ‘1억 총 활약사회’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정책까지 일본은 보육정책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끊임없이 공표했지

만,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재로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알맞은 보육소를 찾지 못한 대기아동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

기아동 개념에 대한 정책적 규정 변화는 일본의 고질적인 대기아동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포장을 통해 대중을 호도한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鈴木尚子, 2004).

Ⅳ.�일본�보육정책의�규제완화와�그에�따른�중앙정부-지자체�역할�변화

본 절에서는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보육정책의 전개과정을 

크게 네 시기별로 분류하여 일본 보육정책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복지국가 

2) 취업모의 주장은 간단하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1척 총 활약사회’를 주장

하면서도 실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본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을 내도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보육시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도
쿄올림픽 같은 일회성 행사에 돈 쓰지 말고 보육원이나 아동수당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아베총리는 

신 개념에 따라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본에서 대기아동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지

하였고, 보육원 입소 어려움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려 하였다. 여기에 반발한 취업부모들은 3
월 5일 ‘떨어진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으며, 국회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3월 9일에는 2만 8천명의 서명부가 후생노동상에게 전달되었다. 대기아동 개념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 인식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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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주의화와 그에 따른 파장이 발생하

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본 보육정책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지자체간 역할의 변화와 갈등들을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1947년~1996년: 아동복지법 제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보육소 입소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아동에 대해 시정촌이 판정을 통해 입소를 결정하는 “조치제도(措置制
度)”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체제는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구체

화되었는데, 그 당시 보육소 수는 약 1,500개소, 입소 아동 수는 약 14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1955년 이후 고도경제성장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보육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더불어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유아기가 된 1970년대 후반까지는 보육소에 관한 정

부 정책의 초점이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수가 정점에 달한 1980년에 보육소 수는 

1,996,082개소(공립 1,188,340개소, 민간 807,742개소)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경제 위기를 겪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동

시에 1974년 이후 출생률 저하가 현저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복지개혁이 단행되었

다. 그 여파로 보육소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89년에 출생률이 1.57을 밑도는 

“1.57쇼크”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출산률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보육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보육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

라 감소정책 또는 증가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조치제도에 의한 보육소 입소체제는 5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 때까지 보육정책에 있어서 시정촌의 역할은 입소를 판정

하는 조치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1997년~2003년: 대대적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은 1997년 개정을 계기로 실로 50년 만에 큰 개정이 이루어졌다(1998년부터 시

행). 동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시정촌이 조치를 통해 아동을 입소시키던 시스템에서 이용자

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소 입소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조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한

다. 즉 기존에 시정촌이 아동의 입소를 판정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보육소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보육소를 선택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조치권자였던 

시정촌은 이용자의 희망을 듣고 입소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축소되게 된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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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行政契約制度)로의 이행이다. 

보육소 입소 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시정촌에 의한 조치(행정처분)”에서 “시정촌과 보호자

와의 계약”으로 전환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시정촌의 공적 책임 후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육소가 많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이 직접 보육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호평하기도 했다(鈴木, 2004:12).

그러나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한 행정계약제도 도입은 여전히 국가가 보육소 운영

비를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보육소 입소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시정촌이 제시하고 있으

며, 보육소 입소를 위해서는 시정촌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과거 지자체에 

의한 보육책임이라는 기조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형식상 조치제도가 폐지

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소 과정 및 보육소 운영에 시정

촌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법 개정은 약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보육정책에 

변화를 추구하는 시발점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1998년 1월 중앙정부의 행정개혁추진본부에 규제완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층 가속화 일

로를 걷게 된다. 동 위원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

여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 중에는 “아동의 보육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1999년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1999년에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위원회가 내린 결론의 요지를 살펴보면 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②보육소의 설치･운영･이용에 관한 제도개혁이었다. ①에 관해서는 당시

까지 민간주체 중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게만 보육소 설치 및 운영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

를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고, ②에 관해서는 보육소 내 조리실 필

수설치 규제 완화, 야간보육소 규제 완화, 휴일보육 추진, 보육소 보조금 대신 이용자에 대한 

직접보조방식 도입 등이 주요 골자였다(北場, 2005: 259).

다음 해인 2000년에 후생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영리기업에게도 보육소 설치를 허용한

다고 발표하고, 더불어 소규모 보육소에 대한 정원요건 완화(30명→20명), 보육소 운영에 관

한 부동산 자기소유 제한 완화 등을 추가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까지는 

보육소를 개설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이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있었으나 2000년 3

월 이후부터는 시정촌으로부터의 대여 또는 임대가 인정된 개정이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된 이면에는 보육소 대기아동 문제의 해소라는 일본정부

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보육소 공급 부족 문제가 내제되어 있었다. 보육소 설치주체 제한

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아동 문제 해소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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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의한 보육소 설치가 정부의 예상만큼 활발하지 못했고, 이에 일본은 2001년에 다시 아

동복지법을 개정한다. 개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공립보육소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규정이 포

함되었다는 점이다. 동법 제 56조7에서 “보육의 실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시정촌은 

공유재산(지방자치법 제23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말함)의 대여 및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다양한 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한 보육소 설

치 또는 운영을 촉진하고 보육의 실시를 위한 공급을 효율적 및 계획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하여 민영화 촉진을 통해 보육소 공급에 주력을 다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정촌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을 도입했다. PFI 

방식이란 민간 보육업자가 건설한 보육소를 지차체가 매입한 후, 다시 민간 보육업자에게 대

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이다. 2001년 법 개정을 계기로 PFI 방식을 통한 보육

소 건설이 공적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자체가 보육

소를 신설할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1/2, 도도부현이 1/4로 합쳐서 비용의　3/4이 보조금으

로 교부되었지만, 기타 민간사업자는 공적 보조의 대상이 아니었다(鈴木 2004:12).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02년 시점에서 공설민영형 보육소 406개소 중 공립보육소의 위탁 운영형이 

282개소, 공유재산의 민간 대여형이 124개소까지 증가하게 되었다(全国児童福祉主管課長会
議 2003: 31). 

<표 6> 일본정부의 보육관련 규제개혁 완화 조치(1997년-2000년)

(1) 1997년: 보호자에 대한 보육소 선택권을 인정함.
보호자에 대한 보육소 정보제공 의무화

소득에 따른 이용료 부담 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례부담분 강화

⇒ 지방정부 역할: 조치권자→보육소 입소 조정자(행정계약 조치)

(2) 1998년: 단시간 근무 보육교사 도입허용

급식 조리의 업무 위탁 허용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연초 10%, 매해 도중 15%)

(3) 1999년: 신엔젤플랜.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 정원 초과아동 입소 비율을 높임.
(매해 초 15%, 매해 도중 25%)
소규모 보육소의 정원 조건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함.
보육소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함.
⇒ 중앙정부: 공립보육소의 민영화 촉진

(4) 2000년: 보육소 설치 주체 제한을 폐지, 주식회사가 보육소 설립할 수 있게 함. 
⇒ 중앙정부: 공립보육소의 민영화 촉진 가속화

지방정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 도입



기획세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갈등과 발전사례∙137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육소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소 

대기아동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약 34,000명에서 2002년에는 약 4만 

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또 다른 정책을 강구하였고,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시정촌

에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위해 시정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보육 수요가 증가한 시정촌, 

도도부현에 보육계획 등의 책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보육 공급을 

확충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독자적인 보육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대표적인 예가 된 사례가 동경도(東京都)의 인증보육제

도와 요코하마시(横浜市)의 요코하마 보육실 제도이다. 이들 사업은 국가가 정한 보육소 설

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한 인가외보육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더 완화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했을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도

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동경도의 인증보육소 기준은 0세 아동에 대해 보육을 실시할 것, 개소시간을 13시간 이상으

로 할 것, 정규직 보육교사를 60% 이상으로 할 것 등의 기준을 내세웠다. 국가가 정한 인가보

육소 기준과 동경도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인증보육소 기준의 차이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보육소 설치에 대한 국가 기준과 지자체 기준 비교

인가보육소 (국가 기준) 인증보육소 (동경도 기준)

정원, 대상 
연령

정원 60명 이상(단 소규모 보육소의 경
우 20명 이상)

A형: 역전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정원 20
명~120명, 그 중 0세~2세가 1/2 이상일 것)
B형: 개인이 설치한 보육소로 6명~29명 정원의 
소규모 보육소

0세 아동 
보육

0세 아동 정원이 없는 보육소 있음. 0세 아동 보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기준 면적
0세 및 1세 아동 1인당 기준면적이 3.3
㎡ 필요함.

탄력적 기준을 적용하여 0세 및 1세 아동 1인당 
기준면적을 2.5㎡로 완화함.

보육료 시(구)정촌이 징수함. 인증보육소가 징수함. 보육료는 인증보육소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상한 있음)

신청방법 시(구)정촌에 신청함. 인증보육소와 보호자와의 직접계약을 맺음.

개보수 
비용 보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제도는 
없음.

A형 중에서 역 개찰구에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보육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일부 보조함.

개소 시간 8시간을 기본으로 함. 모든 보육소에 13시간 이상의 개소를 의무화함. 
이를 통해 이중보육 해소함.

서비스 
내용 설명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는 없음.
각 인증보육소에서 계약시에 보호자에게 ‘중요사
항설명서’를 전달하고 서비스 내용이나 시설의 
개요, 사업자 개요 등을 설명함을 의무화함.

인가서 및 
인증서 
공개

인가보육소에 대해서 설치 인가서를 교
부하지만, 공개 게시할 의무는 없음.

각 보육소에서 이용 정원이나 개소시간 등 서비
스 내용을 명시한 ‘인증서’와 기준에 적합함을 증
명하는 ‘적합증’을 현관 근처 등 이용자 눈에 띄
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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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에서 정한 인가보육소 기준에 따르자

면 동경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간면적을 충족하기 못해 보육소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보육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손이 더 많이 가는 0세 아동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보육소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대기아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자체의 적극

적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동경도는 이 제도를 2001년 5월에 발족하여 일찍이 영리기업 및 개인에 의한 보육소 설립

을 촉진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보육 니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보육소 설치를 도모하였다. 인증보육소에는 크게 A형(驛前기본형)과 B형(소규모, 가정

적보육소)의 두 종류가 있다. 제도 시행 2년 후인 2003년에는 도내에 172개의 인증보육소(A

형 106개소, B형 66개소)가 설치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동경도내 인가보육소 1,600개

소 가운데 10%가 인증보육소로 등록되었고, 나머지는 인가보육소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

만, 동경도내의 독자적 기준인 인증보육소 기준을 충족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를 제공해오고 있다. 

3. 2004년~2010년: 보육소 운영비 보조방식에 대한 개혁

2004년은 사회복지정책 세제 개혁(‘지방분권일괄법3)’)과 발맞춰 보육정책 분야에서도 대

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에 대한 일련의 

개혁인 삼위일체개혁(보조금 폐지･세원이양･교부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통합보조금, 교부금의 형태로 변경되는 개

혁이 이루어졌다. 이들 개혁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높이는 개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보육정책 분야에서도 지방세제 개

혁에 의해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2004년 소위 ‘아동/양육응원플랜(신신엔젤플랜)’을 

도입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그 방식에 있어

서는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즉 중앙정부가 보육비용을 부담하지만 지방자치단

3) 2004년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분권일괄법’은 지방분권제도 및 지방재정제도에 관한 일련의 개혁조

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위임사무로 업무로 이관을 받았는

데, 개혁조치이후 사무가 ‘법정위탁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리되어 재편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복지관한 사무는 대부분 자치사무로 분리되었고, 보육서비스도 자치 사무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재편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복지업무에 대한 책임이 단체위임사무때보다 훨씬 약화되었다. 보육서비

스도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사무로부터 벗어나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전되었다. 원래 보

육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종전부터 높은 편이었으나, 분권일괄법 시행이후 더 높아졌다. 또한 2004
년부터 2006년에 걸친 정부-지자체간 재정 개혁인 ‘삼위일체개혁(보조금폐지, 세원이양, 교부세개혁)
으로 보조금이 폐지되고 교부금 형태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훨씬 높아졌다(김지

미, 2014: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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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공영)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민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확대를 추동해내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립보

육시설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 중앙정부가 지급하던 보조금이 폐지되었고,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을 정비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자체가 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즉 중앙정부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

고, 대신에 지방정부의 보육재정부담이 과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김지미, 2014: 178). 

2004년까지 보육소 운영비는 아동 한 명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의 국가 기준

(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총액을 산정한다. 그 중 보호자가 지불하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 

중 1/2은 국가가, 1/4은 도도부현이, 나머지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2004

년 개혁을 기점으로 공립보육소의 일반재원화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판단

하에 보육소 운영비를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법안이 실현되었다. 즉 공립보육소 운영비

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없어져 보호자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시정촌이 부담하게 되

었다. 그리고 민간보육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존 체제와 동일하게 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을 지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립

보육소를 유지할 경우, 더 많은 시정촌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립보육소의 일반재원화 정책은 지자체가 보육소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직영체제

에서 벗어나 운영에서 손을 놓게 하는, 즉 어쩔 수 없이 인가보육소를 늘리고 민영화를 촉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재정개혁 이후, 츠치우라시(土浦市)에 있어서 공립보육소와 민간보육소의 운영비 

재정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아동 한 명을 보육하는데 공립보육소에서 보육하는 경우 시

재정이 71,029엔이 드는데 비해 사립보육소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21,445엔이 소요되어 공

립의 경우가 약 3배 이상 높은 시부담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8> 츠치우라시의 보육소 운영 형태별 전체 운영비 비교 (2013년)

시설수
(개소)

누적입소
아동수

(명)

지출액
(천 엔)

시설당 
지출

(천 엔)

수입액
아동 1인당 
시부담

(엔)
국가, 현 

운영비보조금
(천 엔)

보호자
보육료
(천 엔)

시부담
(천 엔)

전체 23 22,580 2,013,391 87,539 510,725 510,902 991,764 43,922

공립 11 10,233 957,010 87,001 0 230,032 726,978 71,029

사립 12 12,347 1,056,381 88,032 510,725 280,870 264,786 21,445

출처: 土浦市（2016）公立保育所民間活力導入実施計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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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자체가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립공영”, 지자체가 설립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지정관리제”, 민간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립민영”의 경우, 소요되는 시

정촌 부담분이 각각 상이하다. 아래 <표 9>는 이치가와시(市川市)의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보

육비용의 재정지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치가와시의 경우에도 

공립공영으로 운영했을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정촌 지자체 부

담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현저하다. 

<표 9> 이치가와시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의 재정지출 내역 (2015년)

시 현 국가 보호자 기타 1인당 총 비용

민립민영 53,364엔 15,784엔 25,285엔 25,976엔 536엔 120,945엔

지정관리 93,037엔 342엔 26,147엔 26,147엔 0엔 119,526엔

공립공영 122,636엔 420엔 223엔 24,767엔 1,965엔 150,011엔

출처: 市川市（2015）市川市子ども子育会議 ｢公立保育所運営の今後の方針について｣.

게다가 민립민영과 지정관리 간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

정관리 형태의 경우, 시부담이 민립민영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에 시정촌 입장에서는 지정관리조차 포기하고 설립 및 운영권에 대한 전권을 민간에 이양하

고 있는 추세이다. 즉 공립보육소의 토지 및 건물을 민간에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민립민영의 

형태로 전환하여 보육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또한 시

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시설이라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민간주체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이면서 양도 후에도 계속해서 보육소를 운영하는 경

우에는 시에 국고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시정촌 뿐만 아니라 민간주체에

게 있어서도 시정촌이 설립한 보육소를 양도받아 운영하는 방안은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운영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04년부터 개정된 운영비 보

조금 개혁에 따른 보육재정 부담 증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보육보다는 민간이양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지자체가 공영보육소 정책기조를 고수하게 될 경우 이

로 인한 재정부담을 온전하게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점차 공영보다는 민간에 의한 운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보육재정 부담을 민간시설 유치로 분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 보육정책에 있어 정부에 의한 규제완화의 또 다른 결정적 계기는 2006년 인정어린이

원제도 법제화이다. 일본은 대기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엄격히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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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나 유치원도 입소가능 시설로 인정하고, 소규모 시설도 인정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2006년 “취학 전 영유아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 통해 인

정어린이원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8년에는 가정적 보육사업을 법제화하였다. 인정어린이원

의 경우, 저출산으로 유치원은 감소하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증가로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게 되자 유치원을 활용하여 대기아동을 흡수할 목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2006년에 창설된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형 시설이다. 

특히 보육소와 달리 시설과 보호자가 합의하여 시설입소와 보육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1단계 절

차라는 비판을 보육 관계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받았다. 시설설치와 운영의 기준 역시 현행 보

육소와 유치원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설치 기준이 상이하며, 지방

재량형 인정어린이원의 경우에는 현재의 무인가 보육시설을 법정시설로 용인하였다는 비판

을 받았다(장경희, 2014: 269). 2010년에는 3세 이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공사립 보육소 모

두 급식을 외부에서 조리하여 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육소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규정들이 자유로워지게 함으로써 민간시설의 유입을 

촉진하였다. 

<표 10> 일본정부의 보육관련 규제개혁 완화 조치(2004년-2011년)

(1) 2004년: 삼위일체개혁 실시(공립보육소 운영비의 일반재원화)
⇒ 중앙정부 역할: 공립보육소 운영 보조금 폐지

지방정부 역할: 공립보육소 운영비 전액 부담(높은 시부담 발생)
적극적 민영화 실시

(2) 2006년: 인정어린이원제도 법제화

(3) 2008년: 가정적 보육사업 법제화

(4) 2010년: 3세 이상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소의 급식을 외부에서 조리하여 반입할 수 있게 됨.
보육소의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

⇒ 민간시설의 유입 촉진

4. 2012년~현재: 신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 다원화기

일본정부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다양한 규제 완화정책을 전개했

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2012년 보육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

다. 이른바 “아동･양육 지원 신제도”라 일컬어지는 3법 개정이다. 즉 ①아동･양육지원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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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어린이원법의 일부 개정, ③아동복지법 개정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각각 다른 법과 행정적 적용을 받던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용절차나 재정부담 구조를 일원화하였다. ②에 관해서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 대해

서 유치원과 보육소의 인가 및 지도감독을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③에 대해서는 위의 두 법

의 시행에 따라 보육서비스 시설 설치 기준이나 보육환경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재조

정하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아동･양육 지원 신제

도” 시행 이후 급여방식을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보육소와 관련된 “시설형 급여”, 그리고 소

규모보육, 가정적 보육, 사업장내 보육, 재가방문형보육을 묶어서 “지역형 급여”로 크게 이원

체제로 구성하였다. 2012년에서 성립된 신제도는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위의 개정 이전에는 유치원 소관은 현(県)이고 보육소 소관은 시(市)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양자 모두 소관 책임을 시정촌으로 이양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견 시정촌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꼭 그렇다고만

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정촌의 보육실시 의무가 결

정적으로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4조에서는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

우, 시정촌은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소에 입소시켜 보육하여야 한다”라고 

시정촌의 아동에 대한 보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기존 조항에 

추가로 “시정촌은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인정어린이원 또는 가정적 보육사업 등을 준비

하는 등 필요한 보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라고 명시하여 시정촌의 책임

이 다소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에는 시정촌이 보육소에 입소시켜야 한다는 조항

만 있었으므로 시정촌은 보육소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2012년 

개정을 통해 보육소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어린이원 또는 가정적 보육사업 등을 준비하

는 것으로 시정촌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시정촌은 보육에 대한 직접적 제

공 의무에서 벗어나 보육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 의무로 책임이 완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들, 즉 정원 19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

는 보육시설이나 사업소 내 보육시설 등은 공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게

다가 이와 같은 미인가 보육시설에서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고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바 

있다(장경희,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시설들을 보육소 보육을 대체하는 

시설로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보육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인가보육소에만 지급해 왔었

으나, 2012년부터 인가 외 보육소를 다른 형태로 명칭 변경하여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러한 행정 운영은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

해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형 보육사업은 내각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시정촌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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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보육교사 배치, 아동1인당 보육실의 면적 기준 등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들은 내각부령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정적 보육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발표한 

행정지침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명

시하고 있다(장경희, 2014: 274).

전체적으로 일본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공급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도도부현 보다는 시정촌

이 안게 될 부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안게 될 

부담 총량을 감소시킨다는 취지아래 서비스 질에 대한 기본적 규제 메커니즘마저 무너뜨리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고한도의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공영보

육시설 확충보다는 민영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보육사업

이라 하더라도 현행 인가 보육소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표 11> 일본정부의 보육관련 규제개혁 완화 조치(2012년-현재)

(1) 2012년: 아동･양육 지원 신제도 실시

- 아동･양육지원법 제정

- 인정어린이원법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

지자체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유치원 및 보육소 소관지역 시정촌으로 이양

⇒ 중앙정부 역할: 보육에 대한 책임 감소함.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로부터 떠안은 보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함.

Ⅴ.�결론:�일본�보육정책의�변질과�정책적�함의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는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현저하게 줄이고 있으며 그 만큼의 상쇄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다. 

특히 2004년 보조금 개혁을 기점으로 공영보육소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경

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이전의 공영 및 민영보육소 운영비 재정분담 비율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부담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공영보육소의 경우 전액 시정촌이 부

담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가 공립보육소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민영보육소에만 보조금

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공립보육소를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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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서비스 직접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축소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자와 운

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립보육소는 과중한 부담이 되면서 민간기관에 운영권한을 이양하

는 지자체 사례들이 증가하고, 이에 비해 민간보육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에는 공영보육소보다 민영보육소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민영시설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결국 보육소 공급주체가 지방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양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오랜 보육정책 전통이었던 지방정부에 의한 

공영보육소가 민간시장에 잠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일본 보육시설의 공급주체별 분포 현황

출처: 후생노동성(2003-2015). “사회복지시설 조사” 참고로 작성.

특히 최근 2015년부터 실시되는 신제도에서는 아동 보육의 질 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

무조차 경감시키는 개정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부담을 지고 있던 시정촌의 부담이 줄어

든 대신에 그로 인한 피해가 아동 및 보호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음은 자명한 사실이

다. 인가보육소 인정범위의 확대, 아동1인당 면적 기준 의무 폐지, 자격증 없는 보육교사 허

용 등은 그동안 일본이 보육정책에 있어 재원조달자이자 공급자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정도를 현저히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책임정도도 줄어들게 된다면, 현재 보육소 이용아동을 위한 서비스 질에 대한 보

장은 개인 또는 민간업체의 윤리의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일본 보육정책에 있어서 중앙정

부, 지방정부의 책임 완화 또는 부담전가로 인한 정책적 결과가 아동보육서비스 질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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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와 지자체간 보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과 영향력 추이를 분

석해보면서 이것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본과 한국 보

육정책은 성격과 설계방식에 있어서 명목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가장 현격한 차이는 초기 

셋팅에서의 차이다. 일본은 초기부터 보육서비스를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보육 

체계를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통이 강했던 반면, 한국은 초기부터 국가를 통한 보

육보다는 민간에 의존하여 보육서비스 규모를 키워왔다. 2016년 현재 한국, 일본의 공보육 

대비 민간보육 시설율은 비교해보면 양국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점점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적 수렴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랫

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보육 서비스 재원, 공급, 규제를 지켜내려는 노력이 있어왔

으나 점차 중앙정부가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키고, 재정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지방자

치단체는 준시장화, 시장화, 규제완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보육정책 전개에 있어 중앙정부, 지자체간의 갈등과 

부담의 지자체 이양은 최근 한국에서 무상보육 실시과정에서 폭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

갈,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와의 재정책임 논쟁을 분

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일본의 2004년 ‘삼위일체(보조금 폐지, 세원이양, 교부세 개혁)’ 개혁은 기본적으로 

보육재정의 부담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은 사회복지시

설 정비에 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폐지되고 교부금 형태로 변경되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방

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정비할 경우에는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넘어갔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에서 중

앙정부가 이를 책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보육시설을 정비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야 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는 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인가보육소’ 확대를 통해 예산 부

담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를 찾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직접 보육소를 운영하는 공급자로서

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가보육소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기준선 제시라는 규제자로서의 역

할로 위상을 격하하였다. 이후 지자체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새롭게 인가보육소로 참여한 주체들은 주식회사, NPO 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기존 사회복지법인에게는 엄격하게 요구된 기본재산 유지, 설치인가, 설비 기준 등이 적용되

지 않았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보육시설의 민영화, 시장화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일본은 민영화, 시장화로 인한 폐해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보육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제3자평가제도란 전문가들로부터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를 통해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이루어지

고 있지만, 실제 공설민영이나 일부 시설만 참여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서 비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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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김지미, 2014; 오영란, 2009). 결국 일본의 오랜 전통이었던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보육

서비스 질 관리 보장이 후퇴하면서 부모들이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어도 아동을 맡기는 것을 

저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2015년 ‘아동양육지원신제도’ 개혁은 종전의 개혁들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가

나 지자체의 보육의 질에 대한 보장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 우선 ‘아동양육지원신제도’

는 ‘조치제도’에서 ‘행정계약방식(1997)’을 거쳐 ‘완전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의 

보육소 설치와 배치에 관한 법적 책임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조항으로 격하되었다. 

제3자평가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지자체의 책임 규정이 사라진 지역의 보육서비스 현장

이 상당히 느슨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

치원이나 보육원이 아닌 제3시설에서 종합아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지면서 보

육시설 공급주체 규제는 더 완화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그 이전 인가보육소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던 ‘인증보육소’ 또는 ‘인정보육소’ 보다 더 낮은 단계의 보육시설로 규제

기준치가 상당히 하향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에서의 양육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아동양육지원급여’라는 새로운 급여가 만들어졌으며 비공식영역에서의 보육도 허용하

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일본이 이처럼 오랫동안 국가에 의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전달, 공급 책임을 짊어지는 것

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는 그 출발 기조에는 중앙정부의 보육재정 책임 외면 

및 회피, 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전가가 있다. 복지 다원화로 대변되는 일본 보육정책 개혁은 

주로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즉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직

접 공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정부, 영리, 비영리, 비공식 부문이 참여하여 보육시설을 양적으

로 확대하고 다양화시킴으로써 일본내의 보육문제, 특히 대기아동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것

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그 실제를 보면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외면 및 지방

정부로의 책임전가 → 지자체의 재정부담 과중 및 이로 인한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으로의 

부담 분산 → 보육서비스 질 보장을 넘어서는 규제 완화 조치들이 일련의 개혁 속에 연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공적 책임의 우선적 회피가 지자체의 책임 과중과 위

험 전략 분산과정을 거쳐 서비스 질 하락과 그로 인한 부모/아동의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과 

불신 증대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책사례는 한국사회에 최

근 발생하고 있는 3-5세의 누리과정 예산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나 양당간 힘겨루기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정책 최종 당사자인 부모와 

아동, 즉 민생의 기본을 흔든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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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행정복지센터’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1.�서울시�복지전달체계�개편의�배경

서울시는 빈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빈곤층’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비수급 빈곤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나, 기초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들이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해당될 것이다. 2012

년 기준 서울시의 비수급 빈곤층은 전체 인구 천만 명 중, 약 1.66%에 해당된다. 

그리고 잠재빈곤층은 빈곤수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나, 서울형 최저생계비 미만인 사람이

다. 역시 2012년 기준 2인가구 기준으로 서울형 최저생계비는 중앙정부 최저생계비에 비해, 

약 16% 높게 추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약 2.66%이다(김경혜 외, 2012). 

비수급빈곤층과 잠재빈곤층의 합은 전체인구 중 약 4.32%이며, 인구 천만 명 기준으로 보

았을 때, 대략 43만 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내 빈곤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과 함께 복지전달체계 관점에서 보자면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폭증에 따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흔히 ‘깔때기’현상이라고 부른다. 복지, 보건, 고용 등의 360개의 복지

사무가 동 주민센터로 집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한번 생겨난 제도는 실효성의 유무를 떠나 

폐기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업무 과중 뿐 아니라 서비스 중복 및 분절성의 문제도 발생시킨

다. 이에 비해 복지행정 최 일선인 동 주민센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줄 공무원의 수는 

* 본 원고는 이태수･강혜규･김진석･김형용･남기철･안기덕･엄의식,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의의

와 전망, 근간의 원고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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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3년간 복지대상자는 73%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수는 

18% 증가에 그치고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2015). 

한편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 자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 역시 존재한다. 특

히 지역 내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주체 

간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 영역에서 참여 및 협

력에 기초한 의사결정, 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인 나눔과 돌봄의 체계 구축 등이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울시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가장 하부 단위인 동 주민센터라는 행정

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2.�서울시�복지전달체계�개편의�원리

이른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불리는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로의 개편 작업은 적극적

인 방식으로 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서울형 복지전달체계가 보다 강조하는 내용은 공공복지의 혁신, 민관협력의 강화, 복지생

태계 구축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보장급여

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그리고 동주민센터 행정 조직의 재구조화는 공공복지

의 전달체계의 혁신을 말한다. 민간협력 체계의 강화는 다름 아닌 지역복지 역량의 증진으로 

공공-민간복지 네트워크의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 복지생태계 구축은 주민관계망 

형성 그리고 마을의 결합을 통한 소지역 단위의 적극적 복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가 지향하는 원리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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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복지의 혁신: 평등성과 책임성 확보 

보편적 복지란 모든 시민이 권리로서 가지는 복지를 의미한다. 현대 국가에서 복지란 근대

화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획득한 권리이자, 사회문제가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되기 어렵

고 집합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원리이며,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도 시민권의 확장, 즉 보편

적 복지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가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회보장급여의 공적 책임

성을 일차적으로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주민들의 

욕구가 파악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기본권으로서 복지급여의 혜택을 누

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역할은 바로 공공에게 있으며, 이러한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공공 사례관리의 혁신이다. 

공공 사례관리의 혁신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최소 단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

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의 기본적 욕구의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개인 차원의 복지 욕구는 매우 다양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다. 따

라서 개개인의 복지 욕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악될 수 없으며 읍면동 단위에서 발굴되고, 

상담되고, 보장계획,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일선 사회보장기관인 읍면동

은 가장 효율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축하는 조직인 것이다. 즉 동주민센터가 보편적 복지의 

주민 거점기관으로 작동해야 한다. 

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동주민센터의 복지상담전문관과 복지플래너가 복지대상자에 대한 동단위 사례관리 주체

라면, 이들은 초기 발굴에서부터 일반적 사례관리 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접근과정을 수행하

여야 한다. 복지플래너는 단순 사례관리사이나 최종목표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해결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하게 한다. 이 경우 복지플래너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

지관의 사례관리사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와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는 집중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부언하자면, 

공적 책임성은 ‘그 누구도’ 사회보장 체계에서 누락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며 이는 동주민센터 단위의 ‘사례관리’라는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은 일단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문지기(gate keeper)로서

의 책임성을 지니는 것이지 모든 복지급여 제공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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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고용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은 모두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복지수급자 

및 사각지대에 대한 기본사항, 건강 및 경제 그리고 주거 등의 복지 욕구들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자원을 단순 연계하는 수준의 개입이다. 그러나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최종적인 수행에 

대한 평가의 책임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동주민센터 내외의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를 얼마

나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는 기능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에 지역주민 

욕구 파악,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통합 매개, 잠재자원 발굴, 주민의 사회교육 기능 등의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망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그 어떠한 조직도 단위사업별로 운영으로 인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전달 주체로

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

관협력이 주요하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러한 민관협력 체계 안에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회보

장 전달체계 개편이 기대하는 바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수급자 발굴, 

조사, 의뢰, 서비스제공, 사후관리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복지플래너가 지역사회 복지 욕구자

들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인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전문 사례관리 프레임에서 작

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관협력은 민간기관에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읍면동협의체와 같은 중간 협의구조를 통해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

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지역적 협치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위임과 보조금 방

식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의 활동이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작동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3) 복지생태계 구축: 생태, 정의, 참여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는 지역주민과 함께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전체성, 지속가능성, 탈지배, 참여, 연대 등의 가치가 담보되어야 하며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생태학적 원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Ife, 20021)). 

- 전체성(holism)의 원칙, 즉 한 마디로 “모든 것은 모든 것과 관계되어있다는 관념으로 대

표되는 원칙”으로 모든 지역사회문제를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자세

를 의미한다.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즉 복지시스템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자원

1) Ife, J. (2002). Community Development. Australia: Pearson Education 



기획세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갈등과 발전사례∙169

은 재보충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공식적인 지원에 의존

하지 않고 가능한 지역사회 내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유재 방

식의 복지를 말한다

- 다양성(diversity)의 원칙, 즉 인권과 사회정의 관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각

각의 지역사회는 다양하고 상이한 제 나름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 유기적 개발(organic development), 발전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근린 공동체 본래의 특성

을 고려하고 잠재성을 개발하도록 내생적 발전 그리고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복지를 

말한다.

- 사회정의 원칙, 즉 구조적 불리에 대한 대처로서, 복지공동체의 구축에 있어서 계급, 성, 

인종/민족, 연령, 장에, 성적 동일성 등을 억압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리의 담론에 대한 대처로서, 구조만큼이나 근린사회 담론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구성원 모두의 의사결정 참여의 원칙을 말한다. 

- 능력고취(empowerment),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 기회, 지식, 기술을 획득하는 것

을 의미한다

- 욕구정의(need definition), 근린의 욕구를 정의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당

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합의된 욕구가 생태학적 원칙과 사

회정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다.

- 인권(human right), 복지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어떠한 복지공동체도 기

본적인 인권원칙,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기한 복지생태계는 결국 ‘아래로부터의 변화’(bottom-up)이며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즉 지역지식, 지역문화, 지역자원, 지역기술, 지역절차를 존중하여 생태적 그

리고 사회정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김형용, 

2013)는 모든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에게는 없

지만 주민들에게는 있는 지식이 인정되고, 지식공유를 통해 확산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사자주의는 외부자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자체

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자발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임. 지역의 공동자

원으로 모아서 함께 사용하는 것도 지역의 역량이다.

복지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복지서비스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다기한 형태로 작동해야 한다. 복지행정과 관련해서는 덴마크 등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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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용자 주체(user subject)개념을 적극 차용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을 이용

자 이사회가 직접 운영하게 하고, 이용자 대표는 지역사회주민협의회를 통해 선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복지의 일부분을 이용자에게 이양하는 것이며, 이용자들은 그들

의 역량과 역할을 개발하고 이용자 주체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임. 이용자 주체는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치적 역량강화를 동반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용자 포럼과 같이 주민참

여를 제도화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도이다. 이 경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절차적 뿐 아니라 실질적 변화로서 이용자들이 직접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분권화 요소의 하나인 시민통제는 이웃협의회(neighbourhood 

councils), 이용자 이사회(user board of directors), 중앙정부의 이용자 특별보조금(special 

user-run grant)등의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민주주의 강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근린협의회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계획에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라면, 이용자이사회는 개별 사회서비스 

기관의 예산을 결정하고 운영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이용자 특별보조금은 지역사회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회서비스 공급을 조직하는 실험

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건과 복지시설 영역에서 가능

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공공병원이나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의 시민평가제도가 그 사례이

다. 사회보험이나 조세를 통해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감

시 감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이사제, 공익이사제와 같은 사회적 관리가 대두되는 것

이다.

3.�서울형�복지전달체계�실현�전략

1)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모형에 의하면 시민의 건강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은 

다양한 사회적 생활 및 노동 조건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회적 조건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환경, 

실업, 주거, 위생, 식품 등 다양한 생활 및 노동 조건들을 포함하며, 이들 조건들은 다시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정책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Dahlgren & Whitehead, 1991).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실업 및 빈곤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에게 있어 질병 등 보건과 관련한 실패는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만드

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의 주요한 

대상 집단들은 많은 경우 의료 및 보건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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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보건과 복지는 양자 간의 통합적 개입의 여지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고령자의 높은 건강 관련 

욕구를 고려한다면 복지와 보건의 통합적 접근은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고령자가 원하는 복

지서비스 중 건강검진 33.3%, 간병 서비스 28.5% 등 총 61.8%가 보건 관련 욕구를 표출했으

며 향후 우선적으로 늘려야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노인의 41.1%가 사회복지시설을, 35.7%

가 보건의료 시설을 선택한 것에서 (보건복지부, 2011) 알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복지에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보장, 고용지원, 자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신체활동 및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

초생활 보장과 노동 및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들이 보건 및 건강관련 다양한 위해요인(risk 

factors)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와 보건의 통합적 접근은 보건의료

의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발굴주의에 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사각지대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나 제도에 대한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서도 그에 대응하는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일컫는 개념이다. 복지 사각지

대는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등에 따라 ‘비인지 사각지대’, 

‘접근성 사각지대’, ‘불만족 사각지대’ (이소정, 2013; 아래 표 참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각지대의 유형에 조응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대상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접근성 사각지대’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데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경험이 없는, 혹은 이

용이 불가한 경우로서 가장 전형적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자격에서 배제되는 대상의 문제인 사각지대의 발생은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엄

격한 자격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자격기준 

가운데에서는 그 자체로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들이 존재하며, 또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기

준이라 할지라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

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한정된 예산이 집중 투

여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이나 자격기준 모두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복지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구조로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복지발굴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의 복지정책 집행자(공무원)가 관청의 접수창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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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수혜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

역사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복지서비스 작동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발굴주의의 실행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집행자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민간) 사이의 

협업에 기반한 “찾아가는 복지”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지발굴주의는 

기존의 복지신청주의와는 전혀 다른 정책 환경과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

을 찾아가고, 이들로부터 복지 관련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복지관련 공공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지관련 공공인력이 잠재적인 수혜자의 

잠재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자원과 협

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민관거버넌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관거버넌스의 개념은 기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민관 거버넌스

는 공공이 독점하고 있는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주도성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의

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의 복지 전달체계가 공공행정기관 및 공

무원의 주도 아래 경직된 체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 경우 민관

거버넌스는 기존의 경직된 관 중심의 복지행정체계에서 탈피하여 공공이 민간의 이해당사자

들 및 참여자들과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기반하여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민관거버넌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의 궁극적 책임성을 회복하겠다는 시도로 이

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결국 공공이 사회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적책임성을 충분

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전제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우리나라의 복지 전달체

계가 소위 종속적 대행자 모형(이혜경, 1998)에 기반하여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

임지고 전면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국가의 책임을 재정투여에 한정하고 실제적인 집행의 측면

에서는 민간을 대리자로 내세웠다는 입장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정책은 역사적으로 정책

집행의 궁극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실현전략으로서의 복지거버넌스는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재정 투

여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측면의 책임성까지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과 신뢰의 가치에 기반한 협영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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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시장, 협영 패러다임의 비교>

관료제 시장 협영/거버넌스

핵심 주체 정부 공급자 네트워크

중심가치 합리성 효율성 신뢰

중심목적 효과적 정책수행 경쟁력 향상 지역사회 삶의 질 변화

다원적 관계 계층제 경쟁 협력

국가의 역할 통제자 규제자 조정자

자원의 배분체계 계선조직 시장 네트워크에 기반한 계약

자원의 활용 공공자원동원 민간기술 활용 공공과 민간 자원 융합

평가초점 투입 산출 변화

이용자에 대한 인식 대상자 소비자 이해 관계자(참여와 협력)

관심의 초점 제도 조직 관계

학술적 기반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네트워크, 시민사회

출처: 김보영(2013).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에 대한 이론적 탐색. 사회복지정책, 
40(3). 107-132.

4) 복지와 마을의 결합

복지국가 복지정책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있어서 복지와 마을의 결합은 주민자치와 민주

주의의 원칙 강화라는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서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복지의제의 설정과 구현에 있어서 주민주도성이 강화되는 적극적 결합의 가능성 모두가 잠

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마을사업, 마을공동체, 마을살이 등 다양한 

개념과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마을만들기는 그 관심 영역과 접근법, 그리고 조직의 운영방식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주체적 역할 강화

에 대한 논의는 복지 의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 교육, 문화, 안전 등 보편적 “삶”의 문제

를 포괄하여 시민자치, 주민자치의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실현 전략의 하나로서 마을과 복지의 결합은 빈곤, 돌봄, 건강, 노동 

등의 주요 복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의 영역과 전통적으로 돌

봄과 교육 등 복지의 의제를 포함한 보편적 “삶”의 공간에서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구현에 천착하는 “마을”의 영역이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며 사안에 따라 협업을 

시도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은 자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의

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대 자본주의 사회 시민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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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요한 의제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제도로서의 “복지”와 자조적이고 주체

적인 자치활동으로서의 “마을”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 제도로

서의 “복지”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

를 실현하는 데에 주요한 자원과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마을” 활동의 활성화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서울시�복지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복지전달체계의 의미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사업들을 통해 그 의미와 성과가 

확인될 수 있다.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개편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일반적인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차별성을 나타내는, 즉, 새롭게 구축되거나 크게 달라지는 서비스와 사업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활동

65세 노인과 0세 아동 가구에 대해 공공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등 복지와 보건 전문인

력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아동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체에 대해 이루

어지는 것이므로 ‘보편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간 이루어졌던 공공의 복지서비스는 대부

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소위 자산조사(means test)에 기반한 선별적 서

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사업의 방문서비스는 전체 가구에 대한 보편적 서비

스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보편방문서비스는 복지영역의 ‘어르신 복지플래너’,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와 보건영역의 

‘방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진행된다. 65세와 0세는 각각 노년기 진입과 출생초기로 사회복

지의 욕구가 부각되는 가장 대표적인 연령대이다. 이 시점에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복지와 보건 욕구에 대해 사정하고 관련되는 공공 및 지역사회 민간의 복지서비스

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공공의 복지프로그램이 기반하였던 신청주의

의 방식을 발굴주의로 전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또한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방문과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이다. 신규로 발굴되어야 하는 대상자는 은둔 취약

계층이 중심으로 소위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관리’가 핵심이 된다. 이는 기존의 공공부조 

운영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례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획되었으나 실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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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부족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공사회복지사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유 역할의 정

상화와 보강이라 할 수 있다.

2) 동 단위 사례관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한 사례관리의 보강은 그간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도 불구하

고 공공의 사례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보강하고자 함이다. 최근의 사회

복지실천에서는 사례관리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실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화, 최근의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으로 복지담

당 공무원은 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워낙 인력이 모자라 실

제 사례관리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의한 서울형 복지전

달체계에서는 공공 복지인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공공사례관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례관리의 주체를 구청 단위에서 동주민센터 단위

로 현장에 가까운 일선으로 전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한 판단 혹은 판정은 동 단위에서의 내부사

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작동된다. 말 그대로 내부사례회의는 동주민센

터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게되는 복지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통합사례회의는 동주민

센터의 사례관리 담당인력과 사례관리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와 관련되는 전문영역의 민간 

사례관리 체계가 함께 결합하는 회의이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체계는 동주민센

터 이외에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단종(노인 혹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 지역

아동센터, 학교, 기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례관리 전문가 등 민관의 유관체계를 망라한다. 

어느 정도의 규모나 분야를 망라하는 회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은 회의의 의제가 될 사례

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3)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 우리동네주무관

우리동네주무관은 동네라는 작은 지역단위의 복지 관련 수요와 공급자원 발굴에 대한 전

담역할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동네 개념은 동 단위를 세부적으로 더 작게 구별한 

것으로 통단위와 동단위의 중간 정도 규모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동네주무관은 기존의 동 주민센터 업무 외에 동 전체를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하여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즉, 동의 전 직원이 지역을 구분하여 책임지는 방식이

다. 복지팀에 배치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어르신 복지플래너 업무, 아동 복지플래너 

업무와 아울러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방문과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빈곤위기가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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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플래너의 역할이 함께 부여될 수 있다.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소지역

이 설정된다.

우리동네주무관은 기본적으로 담당 지역에 대해 주민생활 전반과 관련한 주민과의 소통창

구이며 담당지역 주민생활의 ‘살피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동 지역을 세분하여 전담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통반장 제도와 유사하지만 동주민

센터의 공무원이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복지통장제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통

반장 제도 역시 보강하여 운영된다. 우리동네주무관의 개념은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서 작은 지역을 전담하는 지역전문가로서 복지서비스의 단초를 형성해간다는 측면에서 행정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서 동주민센터를 개편해가는 핵심적 역할체계라 할 수 있다.

4) 복지상담전문관

원스톱(one-stop) 혹은 애니스톱(any-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복지상담전문관’을 배치한

다. 이는 그간 복지정보의 취득을 어렵게 해왔고 늘상 ‘담당자를 찾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아왔던 주민들에게 소비자 중심 복지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복지상담전문관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내방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상황까지 

전체 과정의 진행 확인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복지상담전문관은 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직공무원 4명(복지팀별 2명)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 때 복지전문상담관은 개별업무를 겸직하면서 복지상담전문관을 수행하게 된다. 다

만 복지플래너 역할은 제외하며, 동 여건에 따라 우리동네주무관 역할도 제외가능하다. 한편 

우리동네주무관은 팀 내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

게 된다.

5) 복지생태계 조성

복지의 영역에서도 주민중심의 복지와 찾아가는 복지를 연결하여 ‘공생의 복지체계’, ‘복

지생태계’ 조성을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묘사하고 있다. 복지생태계란 지역사회 내에서 저마

다의 욕구를 지닌 개인 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호혜적 관계망을 육성하고 이

를 토대로 하여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주민주도성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서 본질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5). 주민관계망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연계망

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는 대상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획이다.

복지생태계 구축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나 복지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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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공공의 경직된 자원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잘 대응하기 힘들다. 이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양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

지자원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도 공공과 민간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민관협력이

라는 말은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 협력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

다. 당연히 구현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6)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지역사회조직

이번 서울시의 사업에서는 마을공동체 분야와의 협력을 전면화하고 있다. 사실상 마을만

들기는 지역사회조직화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회복지,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의 분야에서 담당해왔던 역할로 인식할 수도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의 공

식적인 3대 기능이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와 아울러 지역사회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

을만들기 활동은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고유역할이라 할 수도 있다.

반면, 그간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자체적 역량강화와 활성화, 대안적이고 생태적인 

지역기반의 생활공동체 구축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 활동에 기반하기보다는 지역운동조

직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혹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수행해온 주체들에 의해 진행되어온 경우

가 많다.

때문에 마을공동체 조성의 활동은 지역사회복지 시설 등을 토대로 이루어져 온 내용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의 경험이나 해당 주체들의 활동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포괄

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

정과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서울시 관련 마을활동의 성과를 일반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는 동 단위 민간 주체역량과 조직화 준비정도 수준에 따라 동

별로 ‘나눔동’, ‘함께동’, ‘희망동’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생태계 조성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통일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과도적 과정으로는 내용에서 다소 초점의 차이를 가진다. 수행

인력도 동에 배치된 공무원으로서 마을사업 전문가(나눔동의 경우 마을사업 담당인력)가 수

행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인력과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강조되는 실무 사업은 주민리더발굴과 관계망 형성사

업, 주민 주체의 마을계획, 마을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기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7) 공간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만 초점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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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행정혁신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는 동주민센터의 공간 자체에 대한 주민편의 중심의 재설계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는 주민센터 근무인력이 큰 폭으로 확장되고 

전면적인 조직체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동주민센

터가 행정적 기구만이 아닌 복지사업 전반과 관련된 휴먼서비스 조직으로 기능하게 되며 관

련 사업들이 주민의 참여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주민활동과 주

민편의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일선의 개별 조직체계로서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변화시켜 궁극적으

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성화와 서울시 전체 도시네트워크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 주민과 

행정, 건축전문가가 함께 참여형의 도시 인프라 점진적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공간 재편의 방향은 주민에게 상시 개방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을 설치하고 보강하는 것, 주민편의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하여 재설계한다는 의미이다.

8) 인력의 확충 

서울시의 동주민센터 개편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휴먼서비스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

용하여 대규모로 일선 동 단위에 배치한 것이다. 동주민센터 개편 이전부터 사회복지직 공무

원의 증원 움직임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으나 이는 동별 평균 0.6명 증원에 그쳤다.2) 성품

의 전달과 같은 단순 방문을 포함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1일 평균 1가구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관리나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력의 획기적 충원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

업은 대규모의 신규 인력 확충과 이들의 업무내용 규정을 통해 사업의 지향점을 관철시키고

자 시도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1차 사업이 본격화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인력의 확충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고 있다. 전(全)동을 시행하는 성북, 도봉, 금천, 성

동 등 4개구의 61개 동과 일부 동을 시행하는 9개구의 19개 동을 합쳐 모두 80개 동에 평균 

6.52명에 해당하는 522명의 사회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2) 2016년초 보건복지부가 향후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활성화하겠다는 발표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공공

복지인력을 추가하겠다는 기획에서 동 단위 복지강화는 대세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중앙정부의 기획은 동 평균 1명 정도의 한시적 증원에 불과한 투입계획이라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개편사업과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뒤처진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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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년도 동주민센터 개편사업을 통한 복지인력의 증가

洞 사회복지인력
(2014년 말 기준, 서울시 평균)

⇒
(6.52명 ⇧)

洞 사회복지인력
(2015.8.5. 기준 사업 참여 동)

계

복지･건강
행정･
기능직계

사회
복지직

행정･
기능직

소계
사회
복지직

방문
간호사

4.68 2.87 1.81 11.20 7.67 6.53 1.13 3.53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15).

9) 조직과 업무의 개편

인력의 충원은 조직체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동주민센터는 보통 2개 팀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민원행정과 관련되는 팀, 그리고 공공복지업무와 관련되는 팀의 

2분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는 거의 모든 동에서 복지업무와 관

련된 인력이 1개 팀 구성인력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팀 체제를 3개팀 체제

로 전환하고 있다. 복지업무와 관련된 팀을 2개로 확충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실제의 팀 명칭이나 개편내용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자율성이 발휘되고 있다. 서

울시에서 의도한 대체적인 기본모형은 <표 2>와 같은 조직모형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업무를 포함한 행정자치팀과 두 개의 복지팀으로 구성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번 서

울형 전달체계 개편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업무가 동주민센터 내에서 특정팀에게만 부과되

거나 혹은 특정 팀은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동의 모든 인력이 

새로운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의 업무배치이다.

<표 2> 동주민센터 기본모형의 팀별 인력 및 업무분장

구  분 행정자치팀 복지1팀 복지2팀
인  원 11명 5명 6명
직  렬 구분 없음(동 주민센터별 여건에 따라 편성)

기존업무
예산, 회계, 선거, 

수방･제설, 청소, 환경, 
운전, 통합민원 등

통합복지상담(복지상담전문관)
선별적 복지 총괄

(맞춤형급여, 차상위지원, 
한부모, 서울형복지 등)

보편적 복지 총괄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바우처 등)

신규업무
우리동네주무관
주민자치혁신

마을공동체 조성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빈곤위기･어르신･우리아이)

동 통합 사례관리
자원개발 및 연계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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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시와�중앙정부�복지전달체계�개편의�비교

1)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차별적 의의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개된 많은 전달체계 개편시

도와 일정하게 궤를 같이하면서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최근의 경향처럼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한다

는 점이 궤를 같이하는 점이다. 과거 구 단위나 대동(大洞) 개념으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려

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들어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동 중심으로 더 지근거리에서 주민 생

활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자리잡고 있는 추세인 바, 이번 복지전달체계

는 그러한 점을 이어받고 있다. 

다음으론 통합적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

여 고용, 보건, 주거 등을 함께 상담하고 통합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전달체계가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고 특히 민간의 자원동원 기

능을 주목하면서도 사례관리라는 기법을 통하여 민과 관, 전문영역 간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

하는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이제까지의 그 어떤 전달체계에서 시도했던 것과는 

다른 지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이번 서울시에서 시도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의이며 향후 이것의 성공 여부를 보장하게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기대된다.

그 차별적 의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을 전제로 시행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달체계 개편 과

정에서 가장 큰 한계는 인력의 투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인건비 예산에 대한 부

담과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여 결국 동 평균 1명도 안되는 인력을 증원하

면서 ‘동 허브화’,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이란 간판을 내걸고 개편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결과의 미진함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편에는 사회

복지직의 두 배 증원으로 약 2,000명의 증원이 전제되어 있으며, 여기에 동마다 1인의 간호사 

배치까지 추가하여 간호인력 역시 현재보다 두배의 인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 정책

설계와 집행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전달체계 개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된다.

둘째, 공공복지의 보편성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행한 전달체계 개편은 대부분 빈

곤층과 취약계층의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한 반면, 금번 서울시의 복지전달

체계는 0세아를 둔 가정 모두, 65세 노인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행하는 보편적 



기획세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갈등과 발전사례∙181

서비스 실행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 기

조 하에 주민들 모두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로서 다가가는 시도라고 할 수 있

으며 향후 더욱 확장되고 발전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시도가 갖는 의의

의 핵심에 해당한다.

셋째, 보건과 복지의 강력한 통합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의 산하기관인 보건소에 

적을 두면서도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사가 주민들의 보건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함

께 보듬게 됨으로써 복지와 보건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모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마을 개념의 접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의 중

요성을 발견하고 마을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간 복지영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주

민자치라는 개념으로 주민센터의 주만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

는 시도도 공공영역에서 시도된 지 오래다. 그러나 금번 서울시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마을’은 공간적으로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매우 작은 단위이면서 원리적으로는 자치와 자율, 

참여를 근간으로 하며, 지향점으로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대상자에 대

한 지원을 통해 나눔공동체가 되는 시도로 국한할 수 없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발전된 복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의의까지 지니고 있는 시도이다. 물론 이것은 주민 스스로의 자각과 

활동에 기반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 사회가 지닌 특성 상 공공부문에서의 ‘마중물’역할과 최

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전달체계과정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전달체계 개편이면서 동시에 이를 확장하여 위탁이나 보조금 지원 등

의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부문까지 포함된 좀 더 넓은 의

미의 공공전달체계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과 관의 협력적 관

계가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행한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작업의 한계를 생각할 때 이번 서울시 동주

민센터 개편작업의 비교점을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대로 서울시의 전달체계 개편은 인력의 대대적 확충, 보편적인 주민

대상의 서비스로의 확대,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 공공의 협력적 리더십, 복지-보건-마을 등의 

결합, 생태체계적 접근, 필요한 전문성의 변화, 주민센터의 위상과 역할의 근본적 변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의 개편작업과 구분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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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정부와 서울시 전달체계 개편의 비교점

2) 중앙정부 행정복지센터 개편과의 비교

최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허브화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동 주민센터를 행정

복지센터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016. 3.).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담팀인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다.

둘째, 이 팀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예

컨대 신규수급자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동장은 월 5가구, 팀장은 월 10가구, 팀원은 

월 15가구 이상의 상담을 행한다.

셋째, 인력 측면에서 맞춤형 복지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한다. 이때 15년

에 확충된 1,600명을 재배치하고, 2016- 17년까지 확충하는 3,223명의 신규배치 인력을 활용

한다.

넷째, 2016년 30개 시군구의 33개 읍면동으로부터 개편을 시작하여 2017년 800개의 동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모든 주민센터의 개편을 완료한다.

이상의 행정복지센터 개편 내용을 지금까지 상세히 서술한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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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중앙정부의 행정복지센터 개편 비교

현재 이들 두 개편작업 간의 큰 갈등이나 충돌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 그 이

유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서울시 개편작업은 모두 

충족하고 있고 그 이상의 내용을 갖추고 있기에 중앙정부 개편 시도를 위배한 것은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이나 성과 비교 등에 있어서는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다. 더

군다나 청년수당처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정치적 정책경쟁의 요소가 개입되면 갈등이 

표면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두 개편작업을 통해 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복지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일성과 지방정부가 지니는 고유한 자치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다시 던져지는 것은 사실이다.

6.�서울시�복지전달체계�개편의�과제�

1) 성공을 위한 열쇠와 관건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사실상 그리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성을 깨야하고 인력의 전문성이 바뀌어야 하며 일의 방식과 조

직의 문화까지 탈바꿈해야하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된다는 면에서 시

간과 노력과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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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금번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이 함께 따라 주어야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원래 상정한 목표를 행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공공전달체계의 특성상 이를 책임질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최적의 모형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구-동의 주요 의사결정라인에 있는 

중추인력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두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력이 

얼마나 담보되고 있느냐가 관건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동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다. 결국 가장 일선의 지휘자인 동장이 누구냐에 따라 최종 성과는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를 복지동장으로 자임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주민의 문

제 해결에 스스로의 사명을 맞추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장의 위

상이 본청에 근무하는 이들보다 높지 않고 또한 동장의 업무 평가틀 역시 이런 부분에 맞추

어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역량을 갖춘 동장의 배치와 이런 역할의 유인, 그리고 그

에 대한 합당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공공복지행정체계에 속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새로운 직무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사명을 

전환시키는 교육이 대대적으로 설계되어있지만, 잦은 보직인사와 충분한 시간 확보의 부족,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위계적 공무원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걸림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직접적인 대면교육은 기본교육으로 하며, 스스로 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

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스스로 전문성을 배양하는 능력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는 동장이나 팀장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되지만 서울시와 해당 

구의 적절한 지원과 유도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로, 변화하는 공공전달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 등 민간영역의 여건 강화가 얼마

만큼 병행되느냐 하는 점이다. 복지기관의 현재 인적, 재정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례

관리와 복지생태계 조성 등에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관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공무

원과 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차별성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사례관리, 자원 발

굴 및 관리, 지역사회조직, 상담, 방문서비스 등 그간 민간사회복지사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영역이 공무원들에 의해서도 그 직무와 직분으로 규정된다면 민간과 공공의 차이는 어디까

지 동일하고 얼마큼 차별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당사자들

의 이해가 얼마큼 확보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로, 서울시의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민간복지기관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의 관건은 ‘동 주민센터 단위로의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로 요약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사례

관리의 운영과 지역자원의 조사･발굴･활용, 나아가 복지생태계 조성 등에 있어 민관협력체

계가 잘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강화된 공공의 역할에 따른 민간 영역의 위상과 역할의 위축 



기획세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갈등과 발전사례∙185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더욱 유의해야 한다. 민관협력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번 개편은 ‘병행

보충모형’을 정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협동대리모형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복지기관의 속성 상 ‘공공대리형 민간’으로 규정할 여지가 있어 협동대리모형이 일정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자칫 통제나 종속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섯째로, 마을영역과 복지영역의 관계 설정과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마을 영역은 마을사업전문가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마을활동가와 

민간 사회복지사, 마을사업과 복지사업 간에 그 정체성과 미션 등에 대한 적절한 차별성과 

연관성이 명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지향이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이

루어지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어떻게 조응하며 상호 보완관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감대가 없으면 이번 개편작업의 현장은 혼선과 갈등의 여지를 안고 가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성이 해치지 않는 가운

데 민관의 거버넌스가 발휘되고 이것이 복지전달체계의 원래 목적과 기능이 실현되는 데에 

원활히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마을-복지-행정의 삼위일체가 마을단위, 동단위, 나아

가 구단위에서 연결되며, 주민-서비스생산자-공무원 사이에도 적절한 역할분담과 연계가 수

행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2) 향후 과제

이번 전달체계 개편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많은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 작업이 서울시만

의 개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중차대한 대안의 의미를 갖는 것

이며, 더 나아가 한국복지국가 내의 주요한 체계를 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때 이를 위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사회복지직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

하다. 그 핵심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공부

조제도는 우리사회가 확보한 소득파악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수급자격기준(the eligibility)에 

의존하여 급여정도가 판명된다. 그럴수록 그 자격기준은 더욱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

른 현실적용 상의 난점 역시 비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일선 공

공사회복지사, 즉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수급권자 유무가 

판별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부조제도가 오히려 빠져버린 ‘정당성의 

덫’을 벗어나는 길일 수 있으며,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아울러 공공복지

행정체계에 배치된 공무원의 규모와 근무조건 등의 정상화가 요구된다. 향후 지방정부의 역

할 가운데 복지서비스의 실현이 지금의 개편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이를 수행

하는 공무원들의 적정한 규모는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전문성은 더욱 고양되도록 요구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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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자부심이 고양되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인센티브의 확

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근무평가와 조직구조의 발전적 변화가 계속 요구될 것이다. 

둘째,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확대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 전체가 여전히 저열한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서울시에서 복지부문에 인적, 재정적 투여

를 상당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복지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사각지대의 발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의 제공이 뒤따라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는 오히려 시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되려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짐은 물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주민센터의 기능 개편과 

확대는 그 자체로 성공하기 보다는 여하히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실한 급여의 개발과 시행으

로 이어지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물론 복지생태계나 마을공동체의 조성이 

이런 면을 보완할 수 있지만, 민간과 주민의 역할이 주가 될 수 없으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

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개편이 어떻게 복지의 확대로 이어질 것

인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더욱 근본적으로 공공전달체계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한 지역사회 내, 나아가 한

국사회 전체의 복지전달체계 구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공공전달

체계 안에 공적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민간복지기관들이 존재하게 되며, 이들은 주로 시･군･
구의 행정적 지원과 감독 하에 놓여 있는데, 지금까지 이들의 성격을 ‘민간’으로 규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위상이나 종사자 신분으로 볼 때 민간기관이 맞지만 실제 그 운

영 상의 다양한 속성들을 보면 단순히 민간이라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이 사실이다. 

즉, 이들 기관들은 정부와의 관계 및 재원확보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적어도 공공대리형에 속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적 체계를 공고히하여 이들을 사례발

굴과 사례관리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의 해결과정에 하나의 전달체

계로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적 접근이 이번 개편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위상을 갖지 못했던 지방정

부의 복지에서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 위에 공공성을 대행하면서 강화하

는 ‘민간아닌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 지의 발전된 모형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

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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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재정전망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성찰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복지국가�초기단계에서의� ‘노선�경쟁’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 궤적에 비추어 보면 한국이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음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다(김연명 2015a:53-56). 복지비 지출의 GDP 대비율은 한 국가의 복지수준

을 비교적 정확히 진단해 주는데 2010년 이후 우리 나라의 복지비 지출 규모는 OECD 분류

기준으로 GDP의 10%를 넘어섰다(고경환 외, 2014).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 대부분

의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복지비 지출이 GDP 10%를 넘어섰으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1970년과 1980년을 전후하여 GDP의 10%를 넘어섰다(OECD,2014).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은 ‘복지국가’라는 칭호를 얻고 있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한국은 복지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지출의 GDP 대비율이 2013년 

<그림 1> 공공사회지출의 GDP 대비율 (1960-2014)

자료: OECD(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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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각각 2.0%, 3.0%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로 두 제도의 지출이 더욱 늘어나

면서 앞으로 ‘성숙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이 성숙한 복지국가로 이행해 갈 것이라는 예측은 그 이행 과정이 ‘자동적’이거

나 혹은 이행된 한국의 복지 수준이 현재의 서구 복지국가와 유사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과거 서구 국가들이 성숙한 복지국가로 이행할 때인 20세기 중후반

의 경제사회적 조건과 한국이 성숙한 복지국가로 이행해가는 21세기 초반의 조건들이 근본

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에 대대적

인 복지 확대를 통해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하였는데, 이 시기의 서구는 높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포디즘이 정착되었던 시기이었다(Pierson,1998). 즉,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충분히 가능했고 정규직 위주의 완전고용이 정착되어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른 

복지배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인구고령화가 많이 진척되지 않아 재원부담자(근로활동

세대)가 재원소비자(은퇴자)보다 훨씬 많은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국가 초기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가 서구와는 달리 복

지국가 확립에 매우 불리한 경제사회적 조건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이미 고도성장기를 지나 

소위 ‘뉴노멀’ New Normal 으로 불리는 장기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여 대규모의 안정적인 복

지재원 조달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위주

의 완전고용구조가 거의 붕괴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에 기반한 복지국가’ 

work-based welfare state 라는 큰 전제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구에서도 과거의 포

디즘적 노동시장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거대한 전환 필요성이 역설되는 상황에서

(Esping-Andersen et.al,,2002) 한국의 상황은 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계에서 유래

가 드문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해져 복지재원을 부담하는 인구의 상대적 축소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즉, 한국은 성숙한 복지국가로의 이행기

에서 고성장, 정규직 완전고용,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라는 복지국가 확립의 호조건과는 

정반대로 저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라는 불리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 

본격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한국이 이처럼 불리한 경제사회적 조건에 직면해 있

다는 것은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진영간에 ‘노선 싸움’

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 

이후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문제 그리고 ‘무상보육’ 논

쟁 등 최근까지 벌어지는 수많은 형태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보수･진보진영간의 끊임없는 논

쟁은 이처럼 불리한 경제사회적 조건 속에서 성숙한 복지국가로의 이행기에 직면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지출의 합계이며 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지출액 합계의 GDP 대비율로 고경환(2014:126-127)에서 재계산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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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복지논쟁에서 일관되게 복지 확대를 경계하고 과도한 복지가 성장을 방해하

여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복지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세력 혹은 ‘주

류’로 불리는 집단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 시각의 주요 주장은 현상적으로는 ‘공짜복

지’, 혹은 ‘과잉복지’라는 말로 주로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재벌 손주에게 주는 ‘공짜 

학교급식’ 그리고 전업주부에게도 주는 무료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형적 정치적 ‘침소봉대’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설사 일부분이 과

잉복지라 해도 국가재정에 치명상을 줄 정도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부유한 노인 30%를 제

외하고 소득계층 하위 70%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처럼 ‘과잉복지’를 피하면서 ‘준’

보편주의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복지 확대 혹은 성숙한 복지국가로의 진전을 우려하는 ‘주류’의 본격적인 목소리는 최근 

들어와 좀 더 체계화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2015년에 12월 기획재정부 발표한 ‘2060 장기재정

전망’은 그 ‘완결판’이라 할만하다. 발표 당시 재정전망의 타당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60 장기재정전망’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한국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

문에 ‘2060 장기재정전망’에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최근의 경제사

회적 환경 속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류’측

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이 글은 ‘2060 장기재정전망’에 나타난 ‘주류’의 한국 사회 

운영전략을 복지부문에 맞춰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 패러다임대로 한국 사회가 구조화

될 경우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모습을 성찰해 보는데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60의 재정전

망대로 한국의 재정이 운영될 경우 한국의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과 남부유

럽형 복지국가의 특징이 결합된 가장 ‘비효율적’인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을 강조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던지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자유주의+

남부유럽형 복지체제’가 과연 경제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유효한 체제

인가 하는 점이며 이런 시각에서 ‘2060 재정전망’의 기본 골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는 점이다2). 

Ⅱ.� ‘2060�장기재정전망’:� ‘복지�억제론’의�완결판?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이하 ‘재정전망’)은 기재부 스스

2) ‘2060 재정전망’ 재정지출 추계의 방법론, 경제사회적 가정치 등의 기본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

적으로 검토할 지점이 많으나(예, 건강보험의 지출이 2060년에 GDP의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나 

이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는 다른 발표문에서 검토될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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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밝혔듯이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서 1년 혹은 5년단위 국가재정운

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한 미래전망’이다. ‘재

정전망’은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용의 계획을 밝힌 것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복지비 지출 전

망과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국의 복지국가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

할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류’측의 시각이 담겨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먼저 ‘재정전망’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는 2.6%, 2050년대는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여3) 장

기적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런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표 1>에서 보

는 것처럼 국가의 총수입(사회보험 수입 포함)은 2016년 GDP 대비 25.6%에서 2030년-2040년

에 27.9%까지 증가하다 2060년에는 25.7%로 낮아지는 반면, 총지출은 ‘16년 GDP 대비 25.3%

에서 2060년 32.2%로 6.9%가 늘어나는 것으로 ’재정전망‘은 추계하고 있다4). 지출 증가는 복

지비용 같은 의무지출이 12.0%에서 21.1%로 대폭 늘어나는 것에 기인한다. 결국 증세같은 국

가의 조세구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지출

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장기재정전망추계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표 1> ‘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른 국가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단위: %, GDP 대비)

수입 및 지출 ’16 ’30 ’40 ’60 연평균 증가

수입

총수입 25.6 27.8 27.9 25.7 3.8
국세수입 14.6 14.9 15.2 15.6 4.0

사회보험수입 6.2 8.6 8.3 5.8 3.7
기타수입 4.8 4.3 4.3 4.3 3.6

지출

총지출(A+B) 25.3 26.3 28.4 32.2 4.4
의무지출(A) 12.0 15.4 17.4 21.2 5.2
재량지출(B) 13.3 10.9 10.9 10.9 3.4
※ 복지지출 8.1 10.6 12.4 15.5 5.4

자료: 기획재정부(2015:3)에서 재구성

‘재정전망’에서는 국가지출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비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을 들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진전으

3) 이 장에서 나온 인용구와 수치는 별도의 출처가 없는 한 기재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나온 것

이다.
4) ‘2060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수입구조와 지출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추계이다. 지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재정변화는 별도의 시나리오 2로 제시되었으나 증세를 가정한 시나리오는 제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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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9개 사회보험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 ‘16년에 GDP 6%에 불과한 

사회보험 지출이 2060년에는 GDP의 22.8%까지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 

지방이전재원은 복지비용보다 크지는 않지만 ’16년 GDP대비 5.1%에서 ‘60년 5.8%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저성장 국면에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수입보다 

지출 요인이 더 커지고 증가 요인의 대부분은 사회보험 등의 복지비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이 ‘재정전망’의 요지이다. 증세 등을 통해 국가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지출

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전망’에서는 이러한 국가지출의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동을 <그림 2>와 같이 제

시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시나리오 2’는 국가지출 중 ‘16년 GDP의 13.3%를 차지하는 ‘재

량지출’이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하면 2060년에 총국가부채가 ‘16년 GDP의 40% 수준에서 

62.4%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반면 매년 자연 증가하는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경우(즉,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 1’) 2060년의 국가채무는 38.1%로 현재

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전망’에서는 ‘시나리오 1’의 채무수준을 지속

가능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은 ‘시나리오 1’을 향후 재정운용의 목표로 

삼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이 전망은 현재의 조세구조와 복지비 지출 구조가 변

<그림 2> ‘재량 및 의무지출’ 변화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
(단위: %, GDP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2015)에서 재구성

5) ‘재정전망’에서는 2060년 전체 사회보험지출의 GDP 대비율이 22.8%에 이를 것이라 서술하고 있으

나(4쪽) 세부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같은 자료 11-14쪽에는 각 사회보험의 2060년 GDP 대비 지

출액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2060년에 GDP의 8.1%, 사학연금 0.3%, 산재보험 

0.4%, 고용보험 0.4%, 공무원연금 1.0%, 군인연금 0.15%, 장기요양보험 1.3%, 건강보험이 11.0% 정
도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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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재정전망’에서는 향후 의무지출을 증가시키는 

복지제도의 변화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가령 국가의

무지출의 단가가 상승하는 기초연금의 예를 들어 현행 기초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연금액을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계･인상할 경우 ’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62.4%에서 26.4p가 증가한 GDP 대비 88.8%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간략이 살펴본 ‘재정전망’이 주는 ‘주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존 복지제도의 급여수준

을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저성장 국면에서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복지제

도의 도입은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지확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강력한 복지 억제력이 작동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약

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한마디로 향후

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복지 

억제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 이런 ‘주류’의 복지 억제 시각은 ‘재정전망’에서 재정

불안정의 주요인으로 지목한 사회보험의 개혁 전략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재정전망’에서

는 한국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급여수준은 높은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진단하면서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를 ‘적정부담-적정급

여’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보다 보험료

를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인하하겠다는 것이 ‘재정전망’에 나타난 사회보험 개혁의 핵심 논

리인 것이다.

결국 ‘재정전망’에 나타난 한국 사회 ‘주류’의 복지전략은 신규 복지제도의 도입 억제, 기

존 복지제도의 점진적 감축, 사회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급여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복지 억제의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복지 억제론’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7). 그렇다면 서론에서 언급한 복지국가 초기단계에서 성숙한 복지국

가로의 이행기에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제시된 강력한 복지억제 구

상이 정책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다음 장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의 후속대책으로 2016년 8월 9일 ‘재정건전화법 제안안’을 입법예고 했

다(기획재정부,2016). 이 법안의 내용은 1) 국가채무를 GDP 45% 이내에서 관리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연간 GDP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며, 2) 재정수반 법안 제

출시(주로 복지제도)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는 Pay-go 제도를 강화하며, 3) 사회보험제도에 대

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7) 물론 ‘재정전망’의 여러 가정치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재정전망’에서 제시하듯이 

출산율이 상승하여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경우 재정건전성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조세개

혁 즉 증세를 통해 국가수입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전망’의 추계치보다 훨씬 낮아진다. 
기재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비판적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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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숙한’�한국�복지국가의�미래� :� ‘영미형+남부유럽형’�복지국가?

2010년을 전후하여 진보진영에서는 한국 사회의 대안체제 중의 하나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물론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으

나 진보는 대체적으로 스웨덴 등의 북유럽 모델을 선호하였다. 보수진영은 물론 북유럽모델

의 약점을 찾기에 바빴고 공공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영미형 복지국가모델에 대한 선호가 있

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현실적’인 차원

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재정전망’ 시나리오대로 국가재정이 운영될 경우, 즉 현

재의 국가의 수입(조세구조),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한국의 복지국가는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 중 어떤 유형에 가깝게 구조화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복지

재원의 측면과 복지비 지출의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 

먼저 복지재원의 측면을 보기로 한다. <표 1>에서 본 것처럼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에 변동

이 없으면 한국의 총수입은 2060년까지 GDP의 25.6%-27.9% 사이에 있게 된다. <표 2>는 

2012년의 서구 국가들의 총국가수입(국민부담율=조세부담+사회보험기여금 부담)의 규모를 

보여준다. 영미형 복지국가의 국민부담율이 29.3%인 반면 나머지 세 개의 복지국가 유형은 

34.9%-43.7% 사이에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규모의 증세가 없는 한 한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총량은 영미형 복지국가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된

다. 이것은 ‘재정전망’에서 추계한 대로 국가재정을 운영할 경우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의 총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한국의 복지국가 미래는 잘 해봤자 영미형 수준에도 도달하

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정부인 북유럽형이나 중부유럽형 복지국가로 진전하기 위해

서는 조세수입을 최소한 GDP의 10% 이상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대대적인 

증세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8). 

복지비 지출의 측면에서 본 ‘재정전망’의 함의는 약간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2>의 

복지비 지출 측면에서 영미형 복지국가는 GDP의 20.1% 수준이나 나머지 세 개의 복지국가

유형은 27% 내외로 약 7%의 차이가 나타난다. ‘재정전망’에서 추정한 한국의 2060년 복지비 

지출 규모는 <표 1>에 GDP의 15.5%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재정통계에서 공

공복지지출로 잡히지 않는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의 지출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8) 가령 2013년의 한국의 명목 GDP는 1,430조원인데 10%이면 143조원이다. 즉 조세수입을 통해 14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3년에 소득세 수입이 48조원, 법인세 수입

이 44조원, 부가가치세 수입이 56조원으로 3대 국세를 합한 총액이 148조원이었다. 이것은 GDP의 

10%에 이르는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 2-3% 인상을 놓고 보수와 진보간에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 상황을 생각하면 조세수입 GDP 10% 확보는 동화책에나 나올 수 있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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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전망’의 추계에 의하면 9개 사회보험 지출만으로도 2060년에 복지비 

지출은 GDP의 22.8%까지 상승하게 된다. 2060년에 사회보험지출액에 재정에서 지출되는 일

반복지비를 더한 총복지비 규모(OECD 사회복지비 분류기준) 규모가 ‘재정전망’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복지비 지출의 70-80%가 연금과 건강보험 지

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60년에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최소한 GDP 대비 25% 수준을 넘어

서 현재의 스웨덴, 독일 등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재정지표(2012년)
(단위: GDP 대비 %)

국민부담률 일반정부
총지출

공공사회
복지지출조세부담률 사회보험기여금

북유럽형 복지국가 43.7 35.4 8.3 52.7 27.3

중부유럽형 복지국가 40.5 25.7 14.8 50.8 27.8

남부유럽형 복지국가 34.9 23.9 11.0 50.0 26.5

영미형 복지국가 29.3 25.8 3.5 41.3 20.1

한국 24.8 18.7 6.1 32.7 9.6

OECD 평균 33.7 24.7 9.0 45.0 21.6

비고: 북유럽형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자유주의형은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
랜드, 중부유럽형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남부유럽형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
아, 포르투갈이 속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렇다면 2060년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현재의 북유럽이나 중부유럽 수준의 복지국가의 모

습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서구 역시 

인구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복지비 수준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EU에서 행정부 역할

을 담당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3년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지출 변화를 추계한 공식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이 ‘The 2015 Ageing 

Report’이다(European Commission, 2015).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복지제도에 변화가 없다

고 가정한다면 2060년에 EU 28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11.2%, 의료보장 지출은 

7.8%, 장기요양은 2.7%로 3개 제도를 합한 복지비 지출이 GDP의 21.7%에 이를 것으로 추계

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발달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일반 복지비 지출을 합

치면 GDP의 3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

적이다. 2060년의 한국의 복지비가 현재의 유럽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복지비의 대부분

을 소비하는 노인인구 규모의 차이 때문에 1인당 복지수준이 현재의 유럽수준에 도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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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EU 28개국은 2013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8.4%이며 2060년에는 이 비중이 28.4%로 약 10%p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60년의 노인인구 비중이 무려 40.1%에 달해 2016년에 비해 

26.6%p가 늘어난다(2060년 65세 이상 인구 1천 762만명, 총인구는 4천 396만명).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2060년의 한국의 총복지비 지출이 지금의 유럽수준 혹은 2060년의 유럽수준으로 

수렴된다 해도 절대적으로 많은 노인인구 때문에 1인당 복지수준이 결코 유럽수준에 도달하

기 힘들다는 것이다. 

<표 3> EU 28개국과 한국의 206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단위: %)

국가 2013년 2060년 ‘13년(’16년)-’60년 변화율

EU 28개국 평균 18.4% 28.4% + 10.0%

한국 13.5% 40.1% + 26.6%

비고: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13.5%는 2016년 수치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219), 한국은 기획재정부(2015:18)

기재부의 ‘재정전망’과 유럽집행위원회의 고령화비용추계는 모두 현재의 조세부담과 복지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즉 ‘현재 수준에서 정책변화가 없다는 시나리오’ no policy 

change scenario를 전제로 한 추계이다. 이것은 2016년의 한국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이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이 어느 수준인지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공적연금 수준은 흔히 소득대체율로 

국제적으로 비교된다. OECD의 국제비교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9)은 40년 가

입기준으로 39.8%로 OECD 평균 52.7%에 한참 미달하며 순위로 보면 회원국 34개국 중 24위

로 하위권이다(OECD,2015a:139). 그런데 OECD의 비교자료는 40년 완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데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2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최근에 OECD에서 국제비교를 시도했는데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한국의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임금근로자 세전평균소득의 6%로 

9)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io은 공적연금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나 연금제도

에 따라 측정방식이 상이하다. 국민연금같은 소득비례형 연금의 비교에서 사용되는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 연령에 지급받는 최초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가령 최초연금액이 40만원이고 연금 가입 기간중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소

득대체율은 40%가 된다. 기초연금 수준의 국제비교시 사용되는 소득대체율은 최근에 OECD에서 새

롭게 제시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액/임금근로자 세전평균소득을 의미한다. 
2014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세전평균소득은 332만원이고 기초연금은 20만원이므로 한국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20만원/332만원)이다(OECD, 2015a: 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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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OECD,2015a:127). 건강보험의 급여수준 비교는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으나 국제비교에서는 한 국가의 총의료비 중에서 공공부분재정(정부재정+사회보험재

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로 사용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전후하여 OECD 회원

국의 총의료비 중 공공부문재원의 평균비중은 72.7%이나 한국은 55.9%로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OECD,2015b:171). 요약하면 2060년에 한국의 복지비 지출수준이 현재의 

유럽수준에 수렴된다 해서 복지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매우 낮은 

복지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급여수준이 

인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노인인구수, 즉 수급자가 증가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 유형중 우리나라처럼 공공복지의 수준이 낮은 것은 영미형 복지국가의 전형적 

특징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이 체계화시킨 것처럼 영미형 복지국가는 낮은 수준의 공공복지

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복지(민간보험 혹은 기업복지)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Esping-Andersen,1999).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민간보험시장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에 속한다. 

201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 4대 공공사회보험으로 거두어들인 사회보험료 총액이 GDP 대

비 6.28%인데 반해 민간생명보험시장의 보험료는 7.36%로 사회보험료 총액보다 GDP 대비 

1%p 이상 높다(<표 4> 참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규모도 

2006년을 기준으로 세계 7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GDP대비 규모로는 세계 4

위에 올라있다(보험개발원, 2007: 686-687).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지금도 민간보험의 

역할이 매우 큰 영미형 복지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재정전망’의 가정처

럼 2060년까지 공공복지의 급여수준을 높이지 않고 현재의 낮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

면(혹은 급여수준을 더 인하하게 되면) 한국은 낮은 수준의 공공복지와 높은 수준의 사적복

지라는 영미형 복지국가의 골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는 영미형 복지국

가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민간생명보험과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비교

구분

민간 생명보험 사회보험 수입액

금액
(십억)

GDP
대비

소계 공적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금액(십억) GDP대비

1980 603 1.64 601 1.63 341 180 - 80
1990 16,043 9.00 5,919 3.32 2,915 2,432 - 572
2000 46,670 8.07 28,576 4.94 15,837 8,737 2,047 1,955
2010 83,006 7.36 70,936 6.28 33,692 28,457 4,188 4,599

자료: 민간생명보험 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사회보험은 관련 통계연보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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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한국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한 예측은 낮은 공공복지와 높은 사적복지라는 영미형 

특징 외에 다른 ‘복지 양극화’라는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복지 양극화’는 노동시장

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정규직근로자는 국가복지와 기업복지의 혜택이 전부 주어지지만 비

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불완전한 위치에 있거나 배제된 사람들은 국가복지와 기업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시장 ‘내부자’ insiders 와 ‘외부자’ 

outsiders 에 대한 복지의 차별적 배분이기도 한다. 복지국가 유형 중 이러한 복지 양극화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남부유럽형 복지국가이다. 남부유럽 복지국가 중의 특징 중

의 하나는 노동시장 내의 핵심 근로자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복지가 제공되지만 노동

시장 외부자에게는 매우 낮은 수준의 복지 혹은 아예 복지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다

(Ferrera,2010; 김연명 2013). 즉, 노동시장에 핵심부분에 있는 공무원, 교사, 핵심 산업 노동자

는 고임금과 고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복

지 혹은 복지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복지양극화 현상이 이미 

많은 자료와 증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들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유급휴가 적용률은 90-100%에 가까운 반면 비정규

직의 국민연금 적용률은 32.4%, 건강보험은 40.4%, 고용보험은 39.7%, 퇴직금은 35.6%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선,2016).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국가복지 및 기업복지

의 배제현상이 2000년대 초반에 좀 개선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후로 고착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개혁과 국가복지의 혁신적 개혁이 없으면 이러한 복지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어 복지 양극화라는 남부유럽형 복지국가의 특징이 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에 그대

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기재부의 ‘재정전망’대로 국가재정이 운용된다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공공복지 수준

이 낮고 중산층조차도 민간보험 등 시장에 의존하여 복지를 해결하는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의 특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외부자의 배제로 인해 대규모의 복지 양극화가 구조화된 남부

유럽 복지국가의 특징이 결합된 ‘영미형+남부유럽형 복지국가’의 혼합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김연명,2013). 이것은 영미형 복지국가의 경우 분배문제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고, 남

부유럽형은 성장문제와 복지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두 체제의 취

약점만을 흡수하게 되어 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는 기존의 복지체제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

인 체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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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정전망’에서�복지와�경제의�관계:�성장의�장애물?

한국의 경우 복지지 지출이 낮은 수준일 때는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경제부처의 초점이 

되지 않았으나 복지비가 GDP의 10%를 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져 복지의 

문제는 경제와 성장의 프레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기재부의 ‘재정전망’은 우리 사회의 

‘주류’들이 복지를 경제와 국가재정의 이슈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재정전망에 나타난 경제와 복지의 관계는 두 부문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뿌

리 깊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이다. 1980년대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를 지배한 신자

유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복지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여 성장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

이 표준적인 사고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복지비의 지출수준과 거시경제적 성과에 대

한 관계는 매우 오래된 논쟁적인 사안이다(Mares,2010). 그리고 최근의 학문적 흐름은 불평등

의 증가가 거시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발간된 OECD나 IMF의 각종 보고서들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OECD, 2015c; 

(Dabla-Norris, Era., Kalpana Kochhar et. Al,2015). ‘2060 재정전망’에서 가정되고 있는(혹은 전

혀 언급되지 않거나 무시되고 있는)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해 두가지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복지제도와 복지비 지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신자유주의 패

러다임에서는 사회복지가 소비적･비생산적 지출이고 노동력 공급과 저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성장의 활력을 떨어트린다고 인식하고 있다. ‘재정전망’에서도 이런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았

지만 복지와 경제의 상충적 시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복지제도의 과잉과 복지비의 과도한 지출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고, 방해할 가능성이 있

는가?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낮은 복지비 지출 때문에 경제와 복지의 관계가 선순환을 이루

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50-60년대 서구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경제이론적으

로 지탱한 것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복

지비는 장롱 속에 숨겨지거나 은행에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하

여 소비된다. 즉, 복지비 지출은 경제적 수요를 유지시켜줌으로써 경제순환에 기여한다. 최근 

‘공급주도성장’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 income-let 

growth 에서는 한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복지비 지출이 갖는 수요유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

다(이상헌,2014; 홍장표,2014). 사회복지비로 GDP의 30% 내외를 지출하는 서구의 복지국가들

이 2008년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충격을 비교적 덜 받는 것도 복지의 거시경제 자동안정화기

능 macro economic auto-stabilizer 으로 알려진 대규모 복지비 지출의 내수유지 기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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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2012). 그러나 한국은 복지비 지출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 

이러한 복지의 거시경제 ‘자동안정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강병구,2011). 특히 중요한 것이 

공적연금의 내수유지 기능이다. ‘재정전망’에서는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많

아지고 이것이 재정과 경제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는 분명히 

복지비용의 팽창을 가져오지만 적정한 수준의 노인복지비용의 지출은 고령화사회에서 내수

유지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

에 고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도 비용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10). 오히려 노인이 전체 인

구의 40%를 차지하는 2060년에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적을 경우 전반적인 소비위

축으로 내수부문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복지비 지출은 대규모의 고용유지 기능도 하고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도 갖고 있는데 

‘재정전망’에서는 이런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 사회는 ‘재정전망’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과도한 복지비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비 지출이 너무 적어 경제의 자동안정

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경제적 기능 중에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기능

은 ‘개방경제’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다. 북유럽의 소규모 경제에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

가 발달한 이유를 개방경제의 특성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하는 흐름이 있다. 즉, 유럽의 스웨

덴, 네덜란드 등 소규모 경제는 내수시장의 협소함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위해 수출지향적인 

개방경제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첨단산업이 각축하는 세계시장에서 적응하고 경쟁하기 위

해 국가는 항시적이고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산업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정책이나 실업기간 중의 소득을 

충실히 보장해주는 강력하고 보편주의적인 복지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11)(Katzenstein, 

1985). 이 논리를 반대로 이해하면 경제개방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글로벌화되는 세계경제에의 적응도가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아니지만 세계경제에의 결합정도라는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2008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이 GDP 43.4%, 수입이 38.8%

로 G20 국가중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수출 11.4%, 수입 10.8%로 무역의존도가 각각 

17위와 18위를 기록한 일본(IMF, 2010)과 매우 대비된다. 이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개방

도를 갖고 있는 한국은 최첨단 산업이 경쟁하는 세계경제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적

10) ‘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민연금 비용을 GDP 대비 8.1%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

들은 2000년대 초반에 연금지출이 GDP의 10% 수준에 도달했다. 
11) 물론 카첸쉬타인의 논리가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소규모 경제에서 개방경제라는 특성

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단순히 연결시킨 것은 아니며 정치체제로서의 조합주의적 정책결정과정의 

역할, 즉 정치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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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은 노동시장 내부자간의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

자/외부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퇴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

을 경우 주거, 교육, 노후, 보육 등의 사회적 위험을 전체적으로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는 구

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로는 개방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방경

제 틀 속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각이 보다 더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12).

Ⅵ.�나가며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산업화의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국가가 

복지국가로 이행한 나라는 없다. 어찌보면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에 성공하여 성

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하지만 한국은 본격적인 복지국가 진

입을 앞두고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직면해 있

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의 한국의 경제,사회적 조건 속에서 스웨덴이나 독일 등의 유럽대

륙의 복지국가의 모델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스웨덴모형이니 독일모형같은 현실적

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접어두고 당장 눈앞에 닥친 ‘남부유럽형+영미형 복지체

제의 결합’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와 경제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재부의 재정전망대로 국가재정인 운영되면 한국의 복

지국가의 미래는 가장 비효율적인 “영미형+남부유럽 복지체제‘의 경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재정전망’은 복지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지와 경

제, 그리고 재정구조를 어떻게 보수적/시장적 시각으로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주류’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주류’의 패러다임이 ‘한강의 기적’에 이은 또 다른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필자의 대답은 회의적이다. 복지와 경제에 대한 사고

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경제학자인 장하준교수가 이런 시각에서 한국에서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

장하고 있다. “장하준, 세금=부담? 이러면 복지 논쟁은 진다”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 201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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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장기재정전망의 비판적 검토 :

거시전망, 국가채무전망을 중심으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1.�서론-장기재정전망의�논리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은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첫째, 저출산 하에

서 저성장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둘째, 재정확대정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

만 늘릴 뿐 저성장기조를 바꿀 수 없다. 셋째, 저성장 하에서 조세수입은 정체하게 되는데 고

령화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급증한다. 넷째, 결론적으로 복지 

축소-부담 확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지출 통제, 더 나아가 축소가 이루어져야 재정건선정

을 지킬 수 있다. 정부는 고령화가 가져올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지만, 복지축소, 재정지출 축소가 바람직한 해결책인가에는 고개를 갸우

뚱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복지수준이 미천하고 국가의 재정기능이 약한 우리나라에 적용

될 경우 저출산, 저성장 기조를 더욱 악화시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책들이 지속되고 그래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그리는 위와 같은 미

래 전망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라는 점은 인정한다. 당장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

률이 2%대로 전망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 여하에 따라 당면한 문

제는 어느 정도는 극복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첫째, 저출산, 저성장의 경로는 정해진 운명이라

기보다 정부의 정책 설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극복가능한 과제이며, 둘째, 재정확대정책은 경제위기 시에는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성

장기조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고령화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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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에 따라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조세부담률을 올리면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출 통제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경기를 오히려 죽게 만들 것이므로 지출 통제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본다. 

즉 정부가 제안하는 복지축소, 재정지출 축소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 고령

화 과제에 대한 적절할 정책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향후 이러한 논점들을 근거를 들

어 설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정부 장기재정

전망의 거시경제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변화와 정책 설계에 따라 정부 전망보다 성

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3절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자 했다. 정부는 조세수입이 현재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것 또한 

정책변수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절에서는 재정건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진국들이 실

행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살펴보고,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대조해서 살

펴봄으로써 고령화 시대 바람직한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2.�기재부�장기재정전망�중�거시전망의�문제점

2.1 저성장 전망이 지배적인 선행연구들

성장률 전망은 지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장기재정전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기준선 전망보다 하락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6~2060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1.9% 대비 

0.3%p(경상기준 0.8%p) 하락하는 경우, 즉 1.6%일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선 전망 

대비 32.2%p 증가한 94.6%에 도달한다고 추정되었다(박명호, 2015). 이러한 추정은 역으로 

말한다면 실질성장률이 0.3%p만 높아져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감소한다고 할만큼 장기재정

전망에서 성장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성장률 전망은 신뢰할만

한 방법론과 가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기재부 및 다른 주요 기관의 장기 성장률 전망
(단위: %)

16-20 20-30 30-40 40-50 50-60
기재부(2015) 3.6 2.6 1.9 1.4 1.1
예정처(2016) 3.1 2.8 2.1 1.6 1.1
OECD(2014) 3.3 2.7 1.9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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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OECD(2014)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생산성, 고용량, 자본스톡량의 증가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어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는 2.6%,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50년대는 1.1%까지 내려갈 것이라

고 한다. 즉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하는 것을 기정사실

화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의 장기전망,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기재부와 비슷하게 전망한 OECD(2014)의 다른 OECD 회원

국에 대한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30년이 되면 스웨덴, OECD 평균과 비슷해

지고 이후 OECD 평균보다 낮아져 2060년이 되면 일본, 유로존 평균과 같아진다. 

이러한 분석들은 매우 비슷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즉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피할 수 없

는 운명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들

은 선진국들의 과거 경험과 최근 거론되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론이다. 전자는 선진

국들의 장기 동학을 살펴보면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는 것, 따라서 한국도 

그러한 운명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우리나

라만의 특수한 현상(일시적 경제불황)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과소 고용, 만성적인 수요 부족과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통적

으로 겪고 있는 이른바 구조적 장기침체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아래 그림에서 2000년대 이후

의 저성장 추세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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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결과(기존 문헌 정리)

출처: 강종구(2016)가 정리한 표2 재인용.

물론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성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정상적인 성숙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는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속도이다. 

따라서 완만한 속도 하락은 정상적이겠지만, 장기침체론과 같은 운명론은 정책 전환으로 극

복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도 1938년 앨빈 한센(Alvin 

Hansen)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주장하였으나 이후 뉴딜정책, 마샬정책으로 세계경제가 부활

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1) 현재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1) 2013년 8월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이 스웨덴 재무부가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실망스러운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세계 경제의 변

화를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화두를 꺼낸 후, 2013년 11월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장기침체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관

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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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 경제 미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하게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

는가? 그것은 장기전망 연구들이 모두 동일한 이론, 즉 새케인지언 이론 & 내생적 성장론에 

근거하여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

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GDP는 수요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오로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잠재GDP 수준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에 입각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과거 거시

변수의 GDP에서 변동을 제거한 추세치를 잠재GDP로 파악하고 그 추세를 연장시키는 방식

으로 미래를 전망하거나, GDP를 공급측 주요 성장 요인인 생산성, 고용량, 자본스톡량으로 

나누고 이 변수들의 미래치를 전망하여 그 합으로 미래GDP를 구하되 세 요인이 모두 장기적

으로 증가율이 하락하여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줄어들게 되는 식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경제

성장률의 추세치를 잠재성장률로 정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외환

위기 이후 거의 반토막나게 되는데, 추세가 왜 급격히 하락하는지를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추세가 하락하므로 잠재GDP가 하락하고 그래서 현실의 GDP가 하락한다고 설명하는 식

이므로 문제가 크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에 실제GDP는 잠재GDP로 수렴한다’라는 가정 자

체에 불과하다. 한편 후자 방식, 즉 생산함수 방식은 이러한 추세 파악보다는 진일보한 것이

지만 여전히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는 점, 출산율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문

제가 존재한다.2) 아래에서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이 생산함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살펴보자.3) 

현재의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새케인즈-내생적 성장이론을 경제학 교과서 수준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핵심은 장기적으로 GDP는 수요측 요인이 아니라 공급측 요인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인데 공급측 요인이란 생산성, 노동고용량, 자본스톡량을 의미한다. 이 때 노동고용

2)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콥-더글라스 형태의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전망됨.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로 복귀하게 되며 공급측면이 GDP를 결정하게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근

거한 것임.   


   Y는 GDP,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취업자, K는 자본량이며, α는 산출

물의 노동탄력성, KDI(2013)년 장기전망에서는 김광석(1998)에서 제시된 1979~95년 기간 중 평균노

동소득분배율 0.654 사용. A값은 과거의 GDP, 취업자, 자본스톡(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총고정자본형

성과 고정자본소모 자료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여 자본스톡을 추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잔

차로 도출됨. 과거의 잠재GDP는 A, L, K값에 대해 추세치를 추출하여 위의 식에 투입함으로써 구해

지며, 미래의 잠재GDP는 A, L, K의 미래값을 전망하여 투입하여 구해짐.
3) 연간 두 차례 수행되는 OECD의 잠재GDP 및 산출갭 추정은, 생산함수 방식 (해로드 중립적 기술발

전 가정)으로 추정된다.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과관계를 동원하지만 경제참가

율, 노동시간, 생산성을 추정할 때는 HP필터를 사용하여 추세를 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추세

는 각국 데스크의 소폭 조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 결과로 계산되는 산출갭은 HP 필터로 잠재GDP를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산출갭과 매우 비슷하다. 독일을 제외하고 G7국가들의 경우 상관관계가 0.9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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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노동력이 완전고용되는 수준의 고용량인데 이 때 완전고용된다는 것은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아니며 마찰적 실업의 존재로 인해 자연실업률 수준의 실업만 존재하는 정도의 상태

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규모는 출산율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가능인구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바로 출산율이 된다. 한편 양적 

투입요소의 또 다른 요인인 자본스톡량은 투자를 통해 축적되며 일부가 감가상각되는 과정

을 통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그리고 축적률, 즉 투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저축률이다. 

즉 노동력이 완전고용된 상태에서 생산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가 저축되며 그러한 

저축이 투자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저축률이 높아지면 투자율이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줄어들게 된다. 생산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연구개발정책, 교육시스템, 직업

훈련, 금융시스템, 산업연관관계, 무역개방도 등이 그러한 결정 요인들이다. 한편 이 성장이

론의 주요 특징은 이러한 성장요인들이 장기적으로는 수요 요인,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

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를 잠재GDP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

할을 할 뿐 잠재GDP 수준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통화정책, 재

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G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그림 2> 정부 전망 잠재성장률 추이와 각 요인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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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부 정책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장기성장률

그러나 장기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각 요인들, 생산성, 고용량, 자본스톡량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정부의 재정정책(복지정책)은 분명 출산율과 경활율(특히 여

성의 경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고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는 매우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경활율을 올리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실업률은 낮지만 낮은 경활율을 배경으로 높은 체감 

실업률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활율가 고용율을 높여 노동공급을 늘릴 가

능성이 매우 높다. 

1980년부터 최근까지의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 1980년대 초 3%

에서 2000년대 초에 1%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그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태이다. 물론 증가율

은 계속 하락해서 2034년에는 마이너스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우선 과거에만 초점을 맞

추어서 보면 취업자 증가율, 즉 노동고용량 증가율이 단지 생산인구 추이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고용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 3저 호황이 시작되

면서부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고용률이 급상승하면서 취업수 증가

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고용

율이 정체하면서 취업자 증가율은 떨어지게 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에는 생산가능인

구 증가율은 큰 변화 없는데 고용율이 하락함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 결국 

고용율이 생산사능인구 증가율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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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의 추이

우리나라의 경활율과 고용율은 매우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통 경활율은 큰 부

침이 없고 경기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고 낮아질텐데 우리 경제는 1997년을 제외한다면 경

기에 따라 경활율이 달라져 실업률이 오히려 안정적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활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경

활율이라는 것은 일자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

다. 수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창출 정책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율 증가로 이룰 수 있는 성장률 증가는 한계가 있다. 향후 청년층

과 여성층의 경활율, 고용율이 증가하도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율 자체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올리려는 노력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출산율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에 따라 출산율을 고위, 중위, 저위로 나누어 신석하, 황수경, 이준

상, 김성태(2013)는 향후 2016~2060년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보았는데 세 가지의 가정

하에서의 경제성장률은 2031년 이후부터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장기에 걸친 차이의 평

균은 0.5%p 였다.

<표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출산율 가정 (2011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중위 1.23 1.28 1.35 1.38 1.41 1.42 1.42 1.42
고위 1.23 1.56 1.63 1.70 1.76 1.78 1.79 1.79
저위 1.23 1.04 1.01 1.00 1.00 1.01 1.0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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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산율 가정별 장기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00
중위 3.6 2.7 1.9 1.4 1.0 0.7 0.9 0.9 0.8
고위 3.8 2.8 2.2 1.8 1.5 1.4 1.7 1.7 1.6
저위 3.5 2.6 1.6 0.9 0.4 -0.2 -0.3 -0.3 -0.3

출처: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2013)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자본스톡량의 증가율도 향후 크게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스톡은 투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투자는 다시 저축에 의해 결정되고 향후 고령

화 진행으로 부양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축이 감소해서 투자가 줄어든다는 논리이다. 그러

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저축의 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후적으로 저축은 투자와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고도성장기에 

기업들이 투자에 과감하게 나섰을 때에는 이자를 많이 주고서라도 투자를 하려 했고 그것이 

고금리, 고저축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투자가 저축을 결정하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이

다. 이제는 투자재원이 넘치는데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저축률은 

올라가고 있다. 

<그림 5> 총저축률, 총투자율, 기업저축률, 가계저축률 추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축률과 투자율의 장기추이를 살펴보면 두 변수 모두 외환위기 전까

지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았다. 투자가 저축을 견인해 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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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0년대 초에 멈추게 되고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다시 줄어들었으며 이후 일정 수준에서 머무르

고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투자가 저축보다 더 작은 양상을 보이

고 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축률은 상승하는데 투자율은 뚜렷이 하락 추세

를 보이는 듯하다는 것이다. 저축률, 투자율은 향후에 더욱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프의 저축률을 본다면 향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반면 투자율을 본다면 낮아질 수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장기전망들은 모두 저축률이 낮아져서 투자율이 줄어들고 그래서 자본스톡 증가율

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축률이 투자율

을 결정하고 저축률 추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주로 피부양인구비율이며 출산율 저하로 피부

양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의 저축률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은 보통은 총저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성장률, 가계부채비율, 피부양인구비율(아

동부양인구+노인인구/15세-64세인구)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다. 박형수, 류덕현(2006)

에서는 1970년-2003년까지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하

였고 각 설명변수는 양(+), 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 신석하･황수경･이준

상･김성태(2013)도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을 때 각 변수에 대해 동일한 영향력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래 저축률을 전망할 때에는 경제성장률이나 가계부채비율을 쓸 수 없으므로 박

형수, 류덕현(2006)은 피부양인구비율변수만을, 신석하외(2013)은 OECD 주요 4개국과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다시 피부양인구비율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뒤 그 결과를 사용하였

다. 이 때 박형수, 류덕현(2006)은 그 계수가 –0.452였고, 신석하외(2013)는 –0.1605이었다. 계

수가 음(-)이고 피부양인구비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2060년에 박형수, 류덕현(2006)은 저축률

이 GDP의 약 21%까지, 신석하외(2013)는 1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저축률의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결국 피부

양인구비율을 미래 전망을 위한 유일한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추정방법에 따라 피부양인구비

율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이다.4) 둘째, 위의 저축률 추이를 보

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계와 기업의 저축률 행태가 매우 달라지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피부양인구비율만으로 저축률 추이를 결정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셋째, 아래 그림은 저축

률과 피부양인구비율의 추이, 총피부양인구비율, 아동피부양인구비율, 노년피부양인구비율로 

나누어 그린 것인데 있는데 이 세 개의 피부양인구비율과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어떤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총비율은 1990년까지는 역의 움직임을 보이다

4) 계수값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거의 40%에서 100%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2060년의 저축률 값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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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후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고 아동비율은 살짝 역의 관계를 보이는 듯하고 노인비율은 뚜

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그림 6> 각종 부양비의 장기적 추이

이와 같이 출산율에 의해 결정되는 피부양인구비율이 증가해서 저축률이 하락하고 투자 

재원이 부족해서 투자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부양인구가 투자

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경로가 더욱 확실해 보인다. 즉 피부양인구가 증가해서 소비절벽

이 발생할 것 같으니 이윤 창출 기회가 줄어서 투자를 줄인다는 경로이다. 이는 공급측 경로

라기보다는 수요측 경로인데 차라리 이러한 설명이 더욱 논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피

부양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은퇴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적절한 소득만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에 의한 투자도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이 투자가 부진할 때에는 국가가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뉴딜 시기에 미국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대

규모 토목공사를 벌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은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국가가 세울 수 있다. 도로말고 문화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확충되어야 한다. 

투자가 소득을 결정하고 저축을 결정한다면 수요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생산성 추정은 어떠한가? 정부의 재정전망은 선진국이 경험을 크게 참고하는 방식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미국 및 캐나다를 제외하면 1960-90년 기간 중 

1.3-1.9% 수준이었으며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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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2013년 KDI 장기거시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12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치

는 성장회계 결과에서 얻어지는 총요소생산성 시계열에 HP 필터를 적용하여 얻어내고 그 증

가속도가 1.6%였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1.3%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전

제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치도 연구마다 크게 차이가 있어서 

총요소생산성의 장기 전망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3.�조세수입�및�국가채무�전망의�문제점

3.1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 부분은 미미

정부의 장기개정전망은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채무 규

모가 급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40%를 조금 넘는 국가채무 수준이 2060년에는 

자동적으로 GDP 대비 62.4%가 될 것이며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매년 재량지출액 증가분 중 10%를 

매년 세출 구조조정하여 감축하는 경우 국가채무 수준은 2060년에 38.1%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서 내세우듯이 고령화가 국가채무의 급증을 야기하는 주원인인가? 

<그림 7>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주: 시나리오 2는 기준선 전망의 매년도 재량지출액 증가분 중 10%를 매년 세출 구조조정하여 감축하는 경
우. 즉, 시나리오 2에서의 재량지출은 시나리오 1의 매년도 재량지출 증가분의 90%만큼만 매년 증가. 출
처: 박명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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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재정수입과 일반재정지출

　 ‘16 ‘30 ‘40 ‘60

일반재정수입(A) 19.4 19.2 19.5 19.9

국세수입 14.6 14.9 15.2 15.6

기타수입 4.8 4.3 4.3 4.3

일반재정지출(B) 21.8 20.9 21.1 21.7

고령화의무지출 2.2 2.9 2.9 2.7

지방이전재원 5.1 5.5 5.6 5.8

이자지출 1.2 1.6 1.6 1.9

재량지출 12.9 10.6 10.7 10.7

기타의무지출 0.4 0.3 0.3 0.6

관리재정수지 2.4 -1.7 -1.6 -1.8

주: 정부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 제공 데이터에 국세수입 기타수입, 고령화의무지출(국
세 등 일반재원으로 지출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금을 의미),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재량지출, 관리재정수지 데이터가 존재하여 이로부터 일반재정지출
과 기타의무지출을 계산하였음.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보험 부문이 아니라 일반재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

인 관리재정수지이다. 그런데 고령화와 진행될수록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는 빠

르게 커지지만 일반재정 부분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고 고령화가 진전되어도 

큰 변화가 없다. 일반재정으로 지원되는 고령화 지출 프로그램은 GDP의 거의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30~2060년의 기간 동안 일반재정

지출은 내내 일반재정수입보다 GDP대비 1.7%p정도 많을 뿐이다. 그러니까 매년 1.7%정도의 

재정적자가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면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고

령화 지출이 3%정도 되고 매년 재정적자가 1.7%정도 발생한다고 해서 고령화가 이러한 재정

적자 발생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없다.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이 정

도의 수준이라면 조세부담률을 현재보다 조금만 올려도 국가채무 문제를 쉽게 해결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을 매년 10%줄이는 것만으로 국가채무 수준을 현 수준에서 묶어

둘 수 있다고 했고 재량지출이 GDP 대비 10.6%이므로 GDP대비 1.06%정도만 조세부담률을 

올리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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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세로 인해 단기적으로 부양성 하락

2016년 이후부터 2060년까지 국세수입이 대 GDP 비중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세수부양

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수부양성이란 명목GDP 1% 증가 시 세수가 몇 % 증가하게 되

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이다. 이는 탄력성이란 개념과는 다른데, 탄력성이 명목GDP 1% 증가

시 세제의 변화가 없고 순수하게 명목 GDP변화만을 고려했을 때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부양성은 세제 변화를 포함하였을 때 GDP 1% 변화에 대한 세수증가

율을 의미한다. 전자는 세제 변화로 인한 세수변화분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2019년동안 경제는 연평균 4.8% 증가하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은 각각 3.7%, 4.0% 증가하여 경상GDP에 대한 국세수입 및 총수입 부양성은 0.77 및 0.83일 

것으로 예상(2015년 본예산 기준)되었다. 

<그림 8> 2000년~2007년 및 2008년~2014년 국세수입 부양성

출처: 박명호(2015)

그러나 이렇게 부양성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MB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율의 하락 때문이다. 특히 감세가 집중되었던 법인세의 경우 세수 증가율이 

정체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인이 복지지출 확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를 제외하고 현 정부 집권 이후 세수부족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원인은 감세정책과 감세정책의 낙수효과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인한 잘못된 예산 수립이었

다. 현 정부는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수입보다 지출 규모를 작게 가져간다는 양입제출의 원칙

을 집권 초기부터 운용하여 왔고 그에 따라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p이상 

낮게 유지하는 암묵적 재정준칙 정책을 운용하여 예산안을 수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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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세입 규모
(단위: 조원)

3.3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문제

그런데 선진국들의 장기간 세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직접세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은 증가해 왔다. 간접세 세율의 인상이 하나의 요인이긴 하겠지만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과표구간 상승이다. 명목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상위 과표구간으로 이

동하게 되어 더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납세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0>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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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금소득 및 과표 상승 고려시 소득세 세수 전망

출처: 고제이･권혁진(2014)

고제이･권혁진(2014)은 미래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인해 은퇴계층이 모두 소득을 가지게 되

고 이 연금소득이 물가에 연동되어 명목금액이 계속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과표구간 상위구

간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동하게 됨을 고려하는 모형, 즉 연금소득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

대를 내생화하하는 모형을 사용하여 장기 소득세 전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100

년까지 그 어떤 정책적 개입도 없다는 가정 하에, 비록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

장률이 저하되지만 낮은 수준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명목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

면서 상당한 명목과표 상승(nominal bracket creep)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명목GDP 대비 소득세수는 2014년에는 2.7%였지만 2020년에는 4.5%가 되고 2060

년에는 16.7%가 된다. 세전소득 대비 추정세액으로 정의한 평균실효세율은 2014년 3.6%에서 

2060년 24.2%로 상승하고 거의 모든 소득자가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득세의 

누진성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이미 2014년 0.3069에서 2060년에 0.1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

와 같은 현상은 낮은 수준에서나마 꾸준히 양(+)의 성장을 지속하고, 연금이라는 새로운 화

폐수입이 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모든 소득자들이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기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이러한 과표구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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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미래 세수입을 추정하였다. 게다가 오히려 경기부양성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제이･권혁진(2014)의 연구는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

은 현상이라는 판단이 든다.

4.�스웨덴과�일본의�서로�다른�정책과�그�결과

4.1 재정준칙의 경기순응성 문제와 2008년 이후 선진국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적 재정개혁이 시작되었다. 세계화, 조세

피난처 확대 배경 하에서, 직접세 세율 인하, 복지 축소, 재정준칙의 제정을 통한 재정건전화 

추구가 그 내용이다. 물론 그 속도나 정도는 국가마다 달랐고 직접세 세율은 인하되었으나 

(간접세 세율 인상 혹은 명목과표 상승으로 인한) 전체 세수의 완만하지만 여전한 증가, 국가

채무 수준의 일률적이지 않는 변화 등으로 인해 원래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개혁의 노림수가 

완전히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재정개혁이 기대했던 대로 

성장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해준 것도 아니었다. 특히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가 심각한 경기순응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와중에 뚜렷이 인식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재정준칙이 활발하게 도입되어 2013년 현재 선진국은 31개국, 신흥국

은 32개국, 저소득국은 24개국이 도입한 상태이다. 일국 차원에서 채택하는 재정준칙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 도입 현황을 보면 1985년에는 (지출준칙, 수입준칙, 균형재정수

지준칙, 채무준칙)을 도입한 국가가 (2, 1, 6, 1)개국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26, 5, 67, 

66)개국으로 급증하였다. 한편 EU가 1992년에 균형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도입하고 유

로 지역도 1999년부터 초국가준칙을 도입하면서 회원국들은 모두 초국가적 재정준칙을 도입

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재정준칙은 더욱 강화되는 듯하다. 재정 규

율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EU는 2011년에 거버넌스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할 때는 매년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의 0.5% 이상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했고, 독일은 신규 채무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하도록 헌법에 명시했으며 영국도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전년도보다 낮춘다는 재정운용 원칙을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스

웨덴은 GDP 대비 1%의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고 예산법에 규정했다. 이러

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도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경기순응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지출 규모가 큰 국가가 균형

재정수지준칙을 채택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국가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하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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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인데 균형재정수지준칙을 채택하게 되면 경기 침체기에 자동안정장치로 인해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재량적 재정정책을 반대로 사용하여 자동안정장치의 효과를 상쇄

시켜야 한다. 즉 경기침체기에도 재정정책은 균형재정수지를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경기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래의 표는 경기변동 영향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이인데 페이고-제도를 채택한 

미국과 일본의 구조적 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로서 매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고 유

로존은 구조적 재정수지가 소폭의 적자로서 재량적 재정정책은 소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미국과 일본의 페이고 제도는 복지와 같은 의무지출 확대에 주로 적용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은 에외로 하기 때문에 페이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시에는 재량

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재량적 재정정책을 경제위기 시에 적극적

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비복지 경기부양책이라는 

점에서 효과각 반감될 수 있다. 한편 유로존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재

량정책을 구사했지만 2011년 재량적 재정정책은 규모를 크게 줄였다. 자동안정장치는 작동

하는지 모르지만 재량적 재정정책은 구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

들의 재정정책이 어느 쪽이든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표 7> 경기변동 영향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2.3 -2.8 -5.1 -8.1 -8.5 -7.7 -6.4

유로존 -2.1 -2.1 -3.1 -4.6 -4.8 -3.4 -2.4

일본 -3.6 -2.2 -3.5 -7.5 -7.9 -8.5 -9.3

한국 1.1 2.3 1.8 0.7 1.7 1.8 2.3

G20 선진국 -2.5 -2.4 -3.9 -6.3 -6.7 -5.9 -5.1

G20 신흥국 -0.4 -0.5 -1.4 -3.6 -2.7 -1.8 -2.2

출처: Fiscal Monitor, IMF(April, 2013)

이러한 문제점 뚜렷해졌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13년 중에는 단순히 재

정수지보다는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균형에 맞추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채용하는 국가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EU도 원래는 재정수지 그 자체가 균형이어야 한다는 규정이었으나 국제

금융위기 이후 중기적으로는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면 된다라

고 규정을 바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시기에 걸쳐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G20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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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이 모두 구조적 재정수지가 음(-)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기조가 긴축적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준칙이 필요없는 상황이라 보여진다.

재정준칙 도입의 유행의 기저에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위기 탈출을 위해 G20 모두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

책을 시행했으나 곧 재정건전화로 돌아선 것(Fiscal Exit)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효

과는 없으면서 국가채무만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0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러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재정지출을 줄임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어 오히려 GDP대비 정부부채가 많아지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IMF를 중심으

로 재정정책에 대한 재평가 주장이 나오고 있다. IMF는 재정승수를 2009년까지만 해도 0.5정

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재정 정책의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0.9~1.7

일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면 재정승수는 분명 1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Blanchard, & Leigh,2013)

4.2 스웨덴의 사례: 강력한 재정개혁과 수준 높은 복지 

저성장과 고령화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재정과 관련하여 복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도 재정건건성 악화를 막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는 재정준

칙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재정준칙이라는 재정규율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조정하는 정책이 성장, 분배, 재정건전성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일본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목표에 있어 전자는 낮은 국가채무 수준

을 보여 성공적이고 후자는 높은 수준을 보여 실패했다고 보통 이야기되는 이러한 결과가 스

웨덴이 일본에 비해 복지를 더욱 과감하게 축소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스웨덴은 1990년대 들어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은 우선 1991년에 정

권을 잡은 중도우파 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즉 중도우파 정부는 

1991년 대대적 감세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경제위기 하에서 감세가 시행됨으로써 재정수지는 

199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1992년 8.9%, 1993년 11.2%, 1994년 9.1%의 적자를 냈고 그로인

해 1990년에 GDP 대비 46.3%이었던 국가채무 수준이 1994년에는 EU 재정준칙 60%를 넘어 

82.5%를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중도우파 정부는 노인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복지

제도의 축소를 실시하였다. 중도우파 정부의 실망스런 경제운용으로 인해 1994년 말에 사민

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사민당은 중도우파 정부의 개혁정책을 완전히 되돌리는 대

신 1995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 1999년 ‘세기의 개혁’으로 불리는 연금제

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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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GDP의 8%에 이른 대폭적

인 세출 삭감과 증세 조치를 단행했다. 세출 삭감은 복지 지출 축소가 주된 것이었고 증세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증세였으며, 법인세는 1994년 최고세율을 30%에서 28%로 오

히려 인하하였다. 또한 1997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당시 사민당 정부가 택한 재정준칙

은 예산지출 상한제(ceiling) 도입,　재정적자의 GDP 대비 3% 내 유지였다. 예산지출 상한제

는 27개 세출 분야마다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복지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연금 개혁이었다. 

새로운 연금제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과제도(pay-as-you-go system)이나 소득재분배 효과

를 대폭 줄이고 노동자의 기여부담을 과거에 비해 크게 늘리고, 급여 산정식에 경제성장률과 

연금 수령자 동년배 집단(cohort)의 기대여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금재정 안정성을 제도적

으로 확보하고, 조세수입에 기초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없앴다. 

사민당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비난을 초래한 재정개혁에 나선 것은 지출을 통제해야

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강도 개혁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을 낮추는 결

실을 맺었다. 1998년에 재정흑자를 시현하였으며, 국가채무도 2000년부터 60%대로 감소하고, 

현재는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중도우파연합은 복지시스템을 더 효율

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하여 복지제도의 효율성 증진과 개인의 책임성 및 선택

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도우파연합은 2008년 국제금융위

기 이후 파산 기업들이 증가하였을 때에도 사양산업과 도산 기업은 구제하기보다 정리퇴출

하는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전의 사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여전히 재정지출 규모가 큰 국가에 속하고 복지제도도 잘 작

동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번 국제금융위기 와중에는 중도우파 정부가 구조조정에는 개입하

지 않았지만 실업자만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구제한다는 원칙을 지켰고 그 결과 경제의 구조

조정은 큰 저항 없이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중도우파 정부 하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달체계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서비스 기관과 학교의 ‘선택의 자유’화가 이루어지

고 있고 일부 민간의 진입 허용을 통해 경쟁구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훼손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원이 대부분 공적으로 조달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림>는 스웨덴의 주요 재정변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정지출 규모는 1990년대 

초반 급증했다가 중반 이후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지출이 줄어들었지만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깊은 가족복지는 GDP 대비 4% 수준을 거의 

유지해온 것에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수준높은 국가복지 시스템이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매우 찬양하고 있지만 복지부문 뿐 

아니라 비복지지출 부문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였고 복지국가의 조정은 있었을

지 몰라도 후퇴나 폐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학회별세션: 2060 재정전망과 복지정책∙265

<그림 11> 스웨덴의 주요 재정변수의 추이

주: 총수입은 총조세수입과 사회보험기여금의 합으로서 세외수입은 제외.

<그림 12> 스웨덴과 일본의 합계 출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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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의 사례: 저복지-저부담-저출산

정부가 일본을 닮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지목하면서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고령화가 

진행되는데도 복지지출을 축소하지 못하여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진

단이다. 그러나 일본이 복지지출이 많아서 재정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동

아시아복지체제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 국가복지가 약하다. 물론 

1990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화 정도를 고려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특히 

저출산과 관련있는 가족복지는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을 보면 총수입은 1980년대 말에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

는데 비해 총지출은 계속해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총수입 중에서도 총조세는 1980년대 

하반기 이후 미약하지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복지지출 규모가 스웨덴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데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고도 성장기 일본의 조세 정책은 민간저축 독려와 수출지향 산업 촉진을 위하여 관대한 

세금공제와 조세감면을 확대하면서 전체 조세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장에 힘입

어 일본재정은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채의존비율이 10%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건실

했지만, 1970년대 초반 오일위기 이후 재정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새로운 재원으로

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였다. 그러나 1979년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부가세 

도입은 포기되었고, 부가세 도입이 실패하고 난 후 1980년대에는 ‘증세 없는 재정재건’이라

는 정책기조 하에 가능한 한 재정지출, 특히 복지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증세 없이는 재정재건이 어렵다고 본 일본 자민당 정부는 다시 부가세 도입을 시도해 

결국 1989년 4월 1일부터 세율 3%의 부가세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3%로 도입된 소비세는 잦

은 정권교체를 야기하며 1997년에 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하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 하락과 함께 세수가 하락하는 모

습을 보였다. 직접세가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2008년 위기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지출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인하여 대규모의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5)

5) 신동면(2011)은 일본 정부가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 것도 사

회보장지출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음. 1994년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신골드플랜’과 아

동을 위한 ‘신엔젤플랜’이 수립되고, 고령화･소자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및 아동 사회서비스가 확대

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개호보험이 도입되어 고령자 요양보호를 보편주의 사회보험으로 재편하였

다. 개호보험 재원은 보험료50%와 정부 보조금 50%로 충당되었으며,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사회보

장을 위한 정부의 재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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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본의 주요 재정변수의 추이

이러한 흐름에 전환이 발생할 계기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전반기 고이

즈미 총리(2001년~2006) 하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본격 경험한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

민들의 불만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하게 되었다. 일본 민주

당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민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였고 2009년 중

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여기에서 드러난 일본 국민들의 민심

은 소득세 확대를 통한 복지확대였다. 그러나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6월에 새로 

총리에 취임한 간 나오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선거 당시의 공약과는 다른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 증세로 정책 전환, 어린이수당 재검토 제시, 새로 도입

하겠다고 한 신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대중의 신뢰를 

하락시켰고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후 소비세 인상에 기반한 재정확충과 

사회보장개혁을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으로 명명하여 추진하였는데 민주당의 개혁안에 불

만을 품은 일본 국민들은 그 해 12월 선거에서 자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었다. 한편 2012년 

12월 이후 집권한 아베내각은 2013년 10월 1일 세 개의 화살(재정정책, 통화정책, 신성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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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실시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듯했으나 2014년 4월 1일에는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함에 따라 다시 경기가 심

각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본 국민들은 증세를 통한 복지에 반대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이 소득세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민주당을 뽑았던 것을 돌이켜본

다면 일본 국민들은 무조건 증세-복지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1970년대 

부가가치세 도입과 최근의 부가가가체세 세율 인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일본의 경우 

어려웠던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부가세 

인상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나누어 부담하게 될 것인데(대기업은 가계에 전액 전가, 중소기업

은 일부만 전가) 소비세 세수의 증가는 거의 대부분 재정적자를 막는데 사용될 것이 분명하

였기에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

본국민들이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을 반기지 않았던 것도 재원조달 측면과 사용 측면에

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즉 근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소득세 인상 등의 조세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소비세율 인상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소비세는 상대적으

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성을 띄고 있고 그렇게 거둔 세금이 대부분 정부채무

를 갚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6) 공평 부담-복지 확대 없이

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망한 것이다.

5.�결� �론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소득분배나 복지확대 정책이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는 경제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노동공급, 자본스톡

과 같은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경제의 장기적 움직임이 소득분배, 정부의 수요확대정책, 복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포스트케인지언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소득분배의 개선이 투자와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보다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때에는 노동소득분배 제고를 통해 총수요

를 늘림으로써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선진국들이 현

재 이러한 체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주도성장론이 투자와 수출이 성장에 있어 중요하

6) 즉 소비세율 인상분 5% 가운데 3%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투입되고, 나머지 2% 가운데 1%는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가능한 1%만으로 사회보장

개혁안의 주요 정책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복지 확대는 미미하다(류애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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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성장에 중요하다. 단지 임금을 줄이고 이

윤을 늘린다고 해도 투자,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반면에 임금을 늘리면 소비가 투자, 수출 감

소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으로부터의 결론인 것이다.

1차소득의 분배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와 재분배 개선도 총수

요를 창출하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는 사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을 살아가게 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수요 창출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일으

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금 이전 형식의 복지는 과다저축이 일어나는 부문의 소득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수요를 확대한다. 다른 한편 현물로 직접 지급되는 

복지는 경제의 공급측과 수요측을 동시에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들에서는 고용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사회서비스가 국가에 의해 직접 공급됨으로써 고용창

출, 수요창출이 동시에 확대되는 사례이다. 보육 서비스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그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결국 복지정책은 총수요확대정책, 총공급확

대정책인 동시에 양극화 해소정책이라는 점에서 저성장,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

책 수단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재량적 복지의 축소, 

사회보험의 대폭적인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 제안대로 실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고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즉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

제점은 그러한 분석으로부터 이끌어낸 정책 이 실제로 시행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라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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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이중화, 세계적 경제위기 등 불안한 경제사회적 조건들은 복지

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키웠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 확대가 정치적･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류적 기조로 자리 잡는 듯 했다. 하지

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되는 반면,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함

에 따라 복지지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복지제

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만 해도 2060년에 국가부채가 62.4%까지 급증하여 재정건전성

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핵심 재정지출 유발요인으로 의무 지출에 해당하

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비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을 지목하며 당장 이를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방식은 복지 지출증가가 국가채무를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보수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

이다.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성장과 분배가 양립가능한

가?’에 대한 명제로 매우 오랜 논쟁이 있어왔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한 적은 없다. 

단지, 시기적으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우세하거나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면 

논쟁을 이어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장우선주의와 분배우선주의의 상반된 견해가 팽팽하

게 맞닥뜨린 국면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르러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에 도달하

여 서구 복지국가보다 30~40년 뒤늦게 복지국가 진입하였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조건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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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복지국가의 발전시기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위주의 완전

고용구조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하고,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극심한 저출산･고
령화 현상이 더해져 복지재원을 부담하는 인구의 상대적 축소가 심각한데, 장기저성장 국면

이 고착화되면서 대규모의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김연명, 2016). 

이와 같이 복지재정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재정압박도 커지는 상황에서 성장과 분배를 둘러

싼 갈등은 클 수밖에 없다. 

시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한 목표라는 명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엄밀하게 입증된 바 없는 

경제학자들의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고,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기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확

실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준구, 2015)과 ‘친복지 진영’이 사회복지확대를 주장할 때 ‘인권’, 

‘재분배’ 또는 취약계층의 보호 등이 논리적 근거를 이루었는데 복지지출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이런 논리들은 복지 확대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 하다는 주장(김연명, 2016)과 같

은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자들의 자성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60 장기재정전

망’과 같은 정교화 된 방법과 복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잠식한다는 논리로 복지확대를 압

박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증적이고, 정교화 된 방법과 논리로 복지지출이 경

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분배 또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적 기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논리적,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한 이유는 이런 맥락에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가? 과연 복지

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소극적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1).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가?

2016년 정부 복지관련 예산 122조 원, 전체 정부 예산의 31.8%, 206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3.8%, 복지지출 5.4%라는 수치가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지지출이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개발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기부양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복지지출은 소비적인 지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저항감도 

1) 소극적 논리 전개라고 하는 이유는 복지지출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보다는 최소한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자칫 과장된 주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재정의 기능,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정학, 
경제학적으로 이론적 검토와 정교한 논리적 전개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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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한다. 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도 이런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복지지출의 성격

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초기 진입단계에서부터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 1970~1980년대부터 트릴레마를 경험해 온 

서구 복지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최영준(2012)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과 지지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따라 복지국가는 서비스 

경제에서 소득 평등, 고용증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거나 아니면 두 가

지만 달성하고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거나 또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집권세력이 평등주의적 분배결과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직접

적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지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적 지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에 이론들을 참고해 볼만 

하다. 오코너(1973)는 ‘현대 국가의 재정위기’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근본적으

로 이윤이 발생하여 자본축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사회

적 조화(social harmony) 또는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의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재정은 ‘자본축적(accumulation)’과 ‘정당화(legitimization)’라는 두 가지의 모순

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재정은 이러한 두 기능

에 대응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정당화를 위한 ‘사회적 손비

(social expenses expenditure)’지출을 하는데, 사회적 자본지출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것과 같은 직접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지출

과 사회보장비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내림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

는 사회적 소비지출을 한다. 또한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특정 계급 또는 인구가 희생당함으로

써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을 방지하고 자본축적과 관련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

사비, 주택, 보건, 기타 빈곤구제 프로그램과 같은 축적과 관련성이 약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강병구(2011)는 사회지출은 성장효과와 함께 거시경제의 자동안

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ation)을 강조하면서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는 취약한 내수 기반으로 인해 해외부문이 충격에 따른 경제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사

회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효과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지출 수준이 낮고, 낮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

그램 및 가족 관련 사회지출 비중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내재한 미약한 근로유인이 

자동안정화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았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정부 재정이 사

회적 기능을 위해 배분되어야 하고, 사회기능에 지출된 재정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성과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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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분배와 성장 간에 대립 논쟁 속에서 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사회투

자 전략, 소득주도 성장 전략, 포용적 성장전략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면서 복지정책의 경제적 

성과들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투자전략은 전통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보다 사회적 위

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회의 재분배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즉, 인적자본

에 투자하여 가능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인구를 많이 늘려서 고용량과 고용의 질을 

높히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유

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 및 투자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소득분배가 총

수요와 경제유인체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한다. 국내에서도 고제이(2014), 원종욱(2015) 등 사회복지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

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료 부담 감소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 감소에 따른 편익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

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설 및 운영은 건설업, 부동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산업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유발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나아가 간접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연속적으로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 

서비스 경제 체제에서 복지재정 지출은 사회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일 뿐

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주요한 정책수단도 될 수 있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성과

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주로 평가되었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평가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복지재정

지출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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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방법

1) 자료 수집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정부 예산 중 사회복

지(080), 보건(090)분야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는 2016년 정부

제출 예산안 중 ‘2016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활용하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

부의 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고,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

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

다. 이 연구에 포함된 기능별 보건･복지 분야의 세부 예산 구조와 해당기관 및 기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식

분야 부문 해당 기관 및 기금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경찰

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

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

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082 취약계층지원

083 공적연금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092 건강보험

2) 분석방법

정부의 보건･복지예산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발생하는 산업 간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최종수요와 생산 및 고용, 부가가치 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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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먼저 생산유발계수는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말한다. 총 산출액은 당해 기간의 해당 경

제 최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직･간접 생산액의 합계로, 최종 수요가 주어지면 생산 시스템

인 생산유발계수에 의해 국내 총 산출이 결정된다.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

*A: 투입계수행렬, X: 산출액 벡터, Y: 최종수요 벡터, M: 수입 Z: 잔폐

생산유발계수는 두 가지로 산출할 수 있다.   형은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은 

경쟁 수입형 투입산출표의 투입계수를 기초로 도출하고,    형은 국산과 수입을 구분

하여 작성하는 비경쟁 수입형 투입산출표의 투입계수로부터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형으로 분석하였다.

 
: 국산투입계수행렬 

: 수입투입계수행렬

고용관련 (유발)계수는 전업 환산 기준의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2)하는데, 

고용계수는 임금근로자로 고용된 피용자 수로 산출하고, 취업계수는 피용자와 자영업자, 무

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취업자 수로 산출한 것이다.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직접고용효과)

고용계수


 
   

 : 피용자 수

취업계수


 
   

 : 취업자 수

2) 전업 환산 기준(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동일 산업의 전업 근

로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계한 취업자 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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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유발계수 : 산출액 10억 원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

  

2016년 보건･복지예산 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사용하였고, 대분류(30)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2016년 예산을 2014년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

연관표가 2010년 실측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이며, 현재 2014년 연장표까지 제공되었기 때문

이다3). 

승수 및 파급효과 계산식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식

구분 승수 파급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3.�사회복지･보건분야�정부�재정지출�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은 391.5조 원, 총지출은 386.7조 원

으로 이 중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지출이 122조 원(31.7%)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높다. 한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SOC 와 같은 산업분야 예산을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3)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5년 단위로 산업연

관표를 조사하여 작성한다. 실제 조사하여 작성되는 표가 실측표이고, 비조사기간에는 부분적인 조

사를 통해 연장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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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6년 정부의 분야별 예산안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증감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지출 375.4 100.0 386.7 100.0 3.0

1. 보건･복지･노동 115.7 30.8 122.9 31.8 6.2

2. 교 육 52.9 14.1 53.2 13.8 0.5

3. 문화･체육･관광 6.1 1.6 6.6 1.7 7.5

4. 환 경 6.8 1.8 6.8 1.8 0.4

5. R&D 18.9 5.0 18.9 4.9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4.4 16.1 4.2 △2.0

7. SOC 24.8 6.6 23.3 6.0 △6.0

8. 농림･수산･식품 19.3 5.1 19.3 5.0 0.1

9. 국 방 37.5 10.0 39.0 10.1 4.0

10. 외교･통일 4.5 1.2 4.7 1.2 3.9

11. 공공질서･안전 16.9 4.5 17.5 4.5 3.0

12. 일반･지방행정 58.0 15.5 60.9 15.7 4.9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122조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111조 원으로 91.4%, 보건 예산이 

10조 원으로 8.6%이다.

<표 4>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 현황(2016년)

금액(백만원) 구성비(%)

총계 
(보건+복지) 122,272,555 100.0%

　
　

보건  10,499,775 8.6%

사회복지 111,772,780 91.4%

해당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 원, 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예산이 17조 원, 행정자치부 예산이 16조 원이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보다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행정자치부)과 같

은 사회보험 급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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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 부처별 예산 현황(201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2016년)

　부처 분야 금액(백만원) 구성비(%)

경찰청 복지 22,515 0.0%

고용노동부 복지 17,225,282 14.1%

교육부 복지 4,358,892 3.6%

국가보훈처 복지 4,535,653 3.7%

국방부 복지 2,986,682 2.4%

국토교통부 복지 20,870,398 17.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55,355,156 45.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 396,130 0.3%

여성가족부 복지 279,493 0.2%

행정자치부 복지 16,242,354 13.3%

총계   122,272,555 100.0%

<그림 1>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부처별 예산구성(2016년)

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예산이 42조 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예산 19조 

원, 노동 예산 17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세 부문의 예산만 78조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68%가 되는데 이 중 77조 원이 기금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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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 부문별 예산 현황(201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2016년)

분야 부문별 금액(백만원) 구성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10,130,575 8.3%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2,191,165 1.8%

사회복지 공적연금 42,692,483 34.9%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5,360,822 4.4%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9,252,555 7.6%

사회복지 노동  17,225,282 14.1%

사회복지 보훈  4,535,653 3.7%

사회복지 주택 19,841,462 16.2%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542,783 0.4%

보건 보건의료  2,317,620 1.9%

보건 건강보험      7,786,025 6.4%

보건 식품의약안전  396,130 0.3%

계    122,272,555 100.0%

<그림 2>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부문별 예산 구성(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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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재정지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산업별 예산배분

2016년 사회복지･보건 세출예산의 사업별 경비내역을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

(2014년 연장표)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사회복지･보건 예산 

중 122조 2,725억 원 중 30%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입되고, 부동산 및 임대 분야

에 18.7%, 음･식료품비에 8.0%가 투입된다.

<표 7>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산업별 예산배분(2016년)
(단위: 백만원, %)

코드
번호

세부산업
산업별 
배분금액

구성비
코드
번호

세부산업
산업별 
배분금액

구성비

1 농림수산품 0 0.0%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 0.0%

2 광산품 0 0.0%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 0.0%

3 음식료품 9,787,246 8.0% 18 건설 4,104,626 3.4%

4 섬유 및 가죽제품 4,549,622 3.7% 19 도소매서비스 0 0.0%

5 목재 및 종이, 인쇄 0 0.0% 20 운송서비스 8,458,988 6.9%

6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492,166 6.9%

7 화학제품 0 0.0%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941,301 3.2%

8 비금속광물제품 0 0.0%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09,422 0.2%

9 1차 금속제품 0 0.0% 24 부동산 및 임대 22,880,669 18.7%

10 금속제품 0 0.0%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22,147 0.3%

11 기계 및 장비 0 0.0% 26 사업지원서비스 1,198,752 1.0%

12 전기 및 전자기기 0 0.0% 27 공공행정 및 국방 1,160,675 0.9%

13 정밀기기 8,535 0.0% 28 교육서비스 7,480,634 6.1%

14 운송장비 0 0.0%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7,321,068 30.5%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599,784 2.1%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9,656,920 7.9%

계(백만원) 122,272,5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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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산업별 예산배분 구성(2016년)

2) 전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4년 전체 산업연관효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6부문 평균 생산유발계수4)는 1.893으

로 전년 1.882보다 높아졌다. 건설부문의 생산유발계수 2.173, 공산품 2.067으로 높은 편인데 

비해 서비스 부문은 1.680로 낮은 편이다. 서비스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많

이 투입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1.770으로 전체 서비스부문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4) 수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국산품 1단위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입중간재의 크기를 의미한다.



학회별세션: 2060 재정전망과 복지정책∙283

2014년 우리나라의 6부문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5)는 0.676으로 전년 0.656보다 상승하였

으며, 이는 부가가치율 상승 및 수입투입률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27로 가장 높고,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과 공산품은 부가가치유

발계수가 각각 0.486과 0.557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상승폭은 0.054p, 0.023p로 가장 

크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들이 우리나라 총산출을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

였는지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산품 최종수요 1

단위당 생산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생산유발계수는 1.890으로 전년에 비해 0.009p 

상승하였고, 수출 2.019, 소비 1.702로 전년 대비 각각 0.028p, 0.003p 상승한 반면, 투자 2.075

로 0.008p 하락하였다. 구성비는 수출이 총산출의 41.2%를 창출하여 가장 컸고, 소비가 39.4%, 

투자 19.4%이다. 투자는 생산유발계수는 높지만 투입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중이 낮다.

<표 8>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 및 구성비

구분
소비 투자 수출

생산유발계수 구성비(%) 생산유발계수 구성비(%) 생산유발계수 구성비(%)

2014 1.702 39.4 2.075 19.4 2.019 41.2

2013 1.699 38.8 2.083 18.7 1.991 42.5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들이 우리나라 총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

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산품 최

5)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이 생산한 국산품 1단위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산

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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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요 1단위당 부가가치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98로 전

년보다 0.020p 상승하였고, 항목별로 소비 0.797, 투자 0.744, 수출 0.564로 모두 전년 대비 상

승하였다. 구성비를 보면, 총부가가치 중에서 소비가 50.0%를 창출하여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출 31.2%, 투자 18.8%의 순이었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투자와 소비가 각각 0.6%p, 0.2%p 

상승한 반면 수출은 0.8%p 하락하였다.

<표 9>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구성비

구분

소비 투자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

구성비(%) 부가가치
유발계수

구성비(%) 부가가치
유발계수

구성비(%)

2014 0.797 50.0 0.774 18.8 0.564 18.8

2013 0.785 49.8 0.733 18.2 0.541 18.2

3)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결과, 2016년 사회복지･보건 예산(경상가격 기준) 

122조 2,726억 원의 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280조 682억 원이며, 예산지출 10억 원당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총 22.91억 원이다. 이는 복지예산 10억 원을 지출하면 

총 22.91억 원의 직･간접적 생산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117조 

7,392억 원으로 예산지출 10억 원당 유발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환산하면 총 9.63억 원이

다. 2016년 사회복지･보건 예산(경상가격 기준) 122조 2,726억 원의 지출 중 인건비에 의해 

총 232만 2,30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표 10>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 원, 명)

　 　
보건복지분야

(총예산 122조 2,726억원)

생산유발효과 총산출액 2,800,682 

　 10억 원당 효과 22.91

부가가치창출효과 총산출액 1,177,392

　 10억 원당 효과 9.63 

고용창출효과 총산출액 2,322,302

　 10억 원당 효과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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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2016년)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계수는 2.291로 우

리나라 6부문 평균 생산유발계수 1.893보다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3으로 6부문 평균 

0.6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예

산 122조 원 중 현금 급여 및 인건비 지출이 65조 원에 달한다. 즉, 정부의 복지 예산 중 65조 

원이 복지 수급자에게 급여로 지급되고,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

런 성격의 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

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수요 항목 중 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97로 투자와 수출보다 높고, 총부가가치 중에서 소비가 50.0%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

지 예산 지출로 수급자와 관련 종사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소비가 확대되

어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가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생산을 유

발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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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6)

제1절�배경과�목적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정책의 체계가 이루

어졌고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증가 대책으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

리사업의 원형이 마련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가리키며 시작되었다. 2005년 공공근로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기 전까지 노동시장정책의 대부분은 중앙부처가 담당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주관했던 시기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다. 2014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은 

약 14조원 규모였지만 취업취약계층이 민간노동시장으로 이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는 총괄적 관리체계 미흡,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이질성,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5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의견이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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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재정지원�일자리사업�정의와�분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창출(이하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

업훈련), 공공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으

로 구분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OECD(2014) 정의에 따르면 장기실업자 또는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자에게 추가 일자리(additional jobs)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민

간부문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부문에서 공동

체에 이익이 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이며 노동비용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에서 

충당한다. EUROSTAT(2013)도 장기실업자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공

공부문 또는 비영리부문에서 공동체에 이익이 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추가 일자리

(additional jobs)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국내에서 직접일자리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

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

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4). OECD와 EUROSTAT 그리고 국내 직접일자리 사

업 정의는 모두 ‘공적자금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부문에서 한시적인 일자

리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제공하는 일자리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

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관계부처 합동, 2011). 첫째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

설물 운영･관리 사업이다. 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보육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시설 운영,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청사 청소용역, 청사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

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물 위탁관리 등도 여기에 해

당한다. 둘째,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이다. 여권민원안

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

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특정기간

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이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

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이다. 다섯

째,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EUROSTAT(2013)와 OECD(2014)은 직업훈련 사업을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목표 집단을 훈

련시켜 고용가능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단들로 정의한다. 그러나 재직자 훈련은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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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내 직업훈련 사업은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

학, 훈련기관, 기업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련양성 사업으로 산업육성

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도 포함한다(고용노동부 2014). 재직자 훈련을 포함시키는 점

에서 국내의 정의는 EUROSTAT와 OECD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은 직업훈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관계부처 합동, 2011). 첫째,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면 금융전문인력 양성,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등이다. 둘째,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

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사업으로 군민정보화 교육, KCDF 아카데미, 농기계훈련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서비스는 EUROSTAT(2013)에 따르면 “공공재정으로 계약된 공공기관 또는 기타 기관

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공공고용서비스(PES)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와 활동”으로 

정의된다. OECD(2014)는 구체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의 영역에 다음을 포함한다. 첫

째, 공개정보서비스, 노동 및 훈련의 기회 알선, 기타 지원형태, 구직자 상담 및 사례관리, 일

자리 탐색 비용 또는 이직 비용 지원, 고용주에게 일자리 중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

업알선 및 관련서비스이다. 둘째, 실업급여 및 조기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급여행정이다. 셋째, 

개별적으로 ‘취업알선 및 관련서비스’ 유형에 보고될 수 없는 취업알선 및 관련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의 업무와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이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는 기

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국내는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

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4). 여기에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은 고용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OECD(2014)는 고용장려금을 채용장려금(recruitment incentives)과 고용유지장려금(employment 

maintenance incentives)으로 구분한다. 채용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자나 기타 목표 집단

이 일자리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실업자 등과 같은 목표 

대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지출도 포함한다. 고용유지장려금은 구조조

정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금이지만 저소득계층을 위한 

일반노동수당(general-available in-work benefits)은 포함하지 않는다. EUROSTAT(2013)에서 고

용장려금은 실업자와 기타 목표 집단들이 더 쉽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비자발적 실업의 

위험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OECD와 같이 채용장려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채용장려금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장려금 혹은 직업

체험(work-experience)을 통한 고용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고시키고 일정 기간 내에서만 제공

되는 장려금이며, 고용유지장려금은 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제난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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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손실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장려금이다. 국내는 

고용장려금을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자의 계속 고용을 지

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

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4).

창업지원은 EUROSTAT(2013)에서 실업자와 다른 목표 집단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

업자되기를 격려하여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현

금 지원과 함께 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OECD(2014)에 따르

면 창업지원은 창업시기에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정의된다. 국내 정의에 따

르면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고용노동부, 2014). 국내 창업지원 정의는 EUROSTAT의 개념에 

가깝다.

EUROSTAT(2013)의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노동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지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자, 계절적 요인 등 다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쉬어야하거나 일

시해고에 있는 자,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임금이나 소득의 손실을 보

상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OECD(2014)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포

함한 업소득 지원 정책이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일부 국가는 일할 의사를 요구한

다. 국내는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

직자의 임금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고용노동부, 2014).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약 14조 

예산으로 운영된다.1) 이 중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중앙부처(고용노동부)만 수행하는 사업

으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2). 한국의 재

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이 약 4조5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특히, 

2조원 규모의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이 1조 7천여억 원으로 86.2%를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개선방안에 대

해 논의해 볼 것이다.

1) 2012년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서 244개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발표되어 전반적인 현황이 개괄적으로 파악된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도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완벽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2) OECD와 EUROSTAT의 노동시장정책 구분에서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은 소극적노동시장정책

(Passive Labor Market Programmes:PLMP)으로 분류하며 나머지 직접일자리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

스, 고용장려금 그리고 창업지원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ALMP)로 

분류한다.



학회별세션: 고용 노동 복지부문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291

<표 1> 2014년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합 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소 계 단독사업 매칭 사업 단독사업 소계

합계
139,737
(100.0)

119,690
(100.0)

98,017
(100.0)

21,673
(100.0)

11,361
(100.0)

8,686
(100.0)

20,047
(100.0)

직접일자리
45,733
(32.7)

28,448
(23.8)

7,962
(8.1)

20,486
(94.5)

11,087
(97.6)

6,198
(71.4)

17,285
(86.2)

직업훈련
16,418
(11.7)

15,817
(13.2)

15,604
(15.9)

213
(1.0)

4
(0.0)

597
(6.9)

601
(3.0)

고용서비스
6,529
(4.7)

5,906
(4.9)

4,536
(4.6)

1370
(6.3)

238
(2.1)

385
(4.4)

623
(3.1)

고용장려금
21,450
(15.4)

20,845
(17.4)

20,845
(21.3) - - 605

(7.0)
605
(3.0)

창업지원
6,472
(4.6)

5,570
(4.7)

5,570
(5.7) 　 - 902

(10.4)
902
(4.5)

실업소득
유지및지원

43,500
(31.1)

43,500
(36.3)

43,500
(44.4)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제3절�수행�주체에�따른�중앙부처�일자리사업의�특성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은 수행 주체에 따라 단독사업과 매칭사업으로 구분된다. 단독사업은 

중앙정부 직접 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참여자를 모집･선발･관리하는 사업이며 매칭

사업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자치단체가 참여자를 모집･선발･관리하는 

사업이다. 예산 규모로 보면 일자리사업 유형 중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은 매칭사업이 중심인 

반면 다른 유형의 사업은 반대로 단독사업이 중심이며 매칭사업 비중이 낮다. 2015년 기준으

로 매칭사업은 직접일자리가 34개, 직업훈련이 7개, 고용서비스 3개, 창업지원 1개 사업이다. 

매칭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3)은 대부분 사회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의 

공공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이거나 경기불황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양육지원 등이다. 생활체

육 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활성화 등이 정부의 공공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로 구분된다. 경기불황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문화재 돌봄사

3) 2015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은 부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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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방지대책 등이다. 이런 유형의 일자리사

업은 서비스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일자리 제공과 함께 사회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사회적 일자리’4)로 육성하려는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

켰기 때문이다(김미숙 외, 2015).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들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

면서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성격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

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분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간 이해를 조정할 체계가 없어 이 작업조차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다.

직접 일자리사업 중 단독사업은 대부분 인턴형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년인턴, 

해외인턴사업,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비 인턴형 단

독사업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많다. 어업협정구역의 어장을 청소하는 어업협정 이행

사업,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4대강 등 환경지킴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유형의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직업훈련사업 중 매칭사업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등으로 지역

에 특화된 사업이거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으로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여성지원이 직업훈련 매칭사업의 특징

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 중 매칭사업도 직업훈련과 같이 귀농귀촌활성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과 여성일자리 지원사

업이다.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지원사업은 귀농귀촌활성화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은 귀농귀촌활성화와 여성취업지원

의 범주로 묶어낼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은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패

키지화하여 자치단체가 지역 특수성에 맞게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

비스 분야에서 민간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정의된다(노동부 2004). 관련된 일자리는 

아래 표와 같다.

 ▪노 동
외국인근로자 상담･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안 전 안전 문화 조성,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장 운영 등

 ▪보건복지
저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저소득아동 생활지도,무료간병, 노인 재가복지서비
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등

 ▪환 경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산림 및 수자원 관리(환경오염 감시 등), 녹지대 재정비, 폐교 
등 공공시설물 재활용 등

 ▪문 화 건전 청소년 문화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지역문화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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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총계 단독사업 매칭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합계 214 139,748 245 117,070 45 22,678

직접일자리 67 24,663 33 3,553 34 21,110

직업훈련 56 17,851 49 16,518 7 1,333

고용서비스 37 6,102 34 5,908 3 194

고용장려금 24 25,961 24 25,961 0 0

창업지원 19 18,339 18 18,300 1 40

실업소득유지및지원 11 46,832 11 46,832 0 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5)

제4절�자치단체�자체�일자리사업�특성

여기서 살펴볼 2015년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수집한 자료에 자치단체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의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에 업로드한 사업

계획 자료를 추가해 정리하였다.5) 총 197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912개 사

업의 예산을 정리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3,808억원이며,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5,848억

원으로 총 9,656억원 규모였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직접일자리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는 

1,964(51.6%)억원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3,775억원(64.6%)으로 총 5,739억원(59.4%)이었다. 

일자리사업 개수로 보면 직접일자리 사업수가 1912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1445개로 가

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571개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가 430개였고 경기도도 

285개 일자리사업 중 221개가 직접일자리 사업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만 6개 일자리사업중 

1개 사업만 직접일자리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1912개 중 176개였고 직업훈련 사업은 

138개로 138개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

되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고용서비스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

으로 나타났다.

5) 그러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의 자료는 아직 정리하지 못해 자료의 완성도

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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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 수
(단위: 개)

지역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총합계

서울 430 43 37 15 46 571

부산 74 8 12 1 4 99

대구 26 4 13 1 6 50

인천 16 0 0 1 0 17

광주 10 0 1 1 2 14

대전 60 8 7 4 1 80

울산 47 3 3 1 2 56

경기도 221 24 23 0 17 285

강원도 63 3 4 2 1 73

충청북도 75 10 17 4 3 109

충청남도 75 9 19 0 2 105

전라북도 66 8 6 2 3 85

전라남도 20 1 0 0 0 21

경상북도 114 5 21 6 12 158

경상남도 133 11 8 4 5 161

제주 14 0 3 5 0 22

세종 1 1 2 0 2 6

총합계 1445 138 176 47 106 1912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얼마 되지 않았

기 때문에 예외로 보아도 서울, 경상남도, 충청북도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 비중인 낮았

다.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이 70%이상으로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인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 예산이 34.8%로 낮은 것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50%이상의 예산을 직접일자리 사업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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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지역 광역예산 기초예산 합계
직접일자리

광역 기초 합계

서울 170,197 216,368 386,565 94,923
(55.8)

75,224
(34.8)

170,147
(44.0)

부산 18,191 15,016 33,207 11,455
(63.0)

14,343
(95.5)

25,798
(77.7)

대구 14,199 9,700 23,899 11,546
(81.3)

8,921
(92.0)

20,467
(85.6)

인천 690 9,698 10,388 690
(100.0)

9,518
(98.1)

10,208
(98.3)

광주 6,273 654 6,927 3,632
(57.9)

654
(100.0)

4,286
(61.9)

대전 22,573 3,260 25,832 17,220
(76.3)

3,154
(96.7)

20,373
(78.9)

울산 8,746 10,381 19,126 5,510
(63.0)

9,940
(95.8)

15,449
(80.8)

경기도 24,983 99,234 124,217 2,800
(11.2)

80,686
(81.3)

83,486
(67.2)

강원도 3,477 26,044 29,521 2,064
(59.4)

25,362
(97.4)

27,426
(92.9)

충청북도 4,699 17,476 22,175 851
(18.1)

11,610
(66.4)

12,461
(56.2)

충청남도 9,155 39,075 48,230 5,305
(57.9)

33,321
(85.3)

38,626
(80.1)

전라북도 22,771 9,031 31,802 11,237
(49.3)

8,768
(97.1)

20,005
(62.9)

전라남도 397 10,194 10,591 397
(100.0)

10,054
(98.6)

10,451
(98.7)

경상북도 14,369 43,768 58,137 8,156
(56.8)

34,652
(79.2)

42,808
(73.6)

경상남도 40,868 74,956 115,824 7,326
(17.9)

51,337
(68.5)

58,663
(50.6)

제주 17,369 0 17,369 12,650
(72.8) 0 12,650

(72.8)

세종 1,818 0 1,818 595
(32.7) 0 595

(32.7)

총합계 380,773 584,853 965,627 196,355
(51.6)

377,543
(64.6)

573,898
(59.4)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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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에서 서울, 부산, 경기도 등과 같은 규모가 큰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

역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예산 배정에서 중앙정부의 매칭예산을 기초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기획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에 예산을 배분한

다. 기초자치단체는 배정된 예산과 자체 예산을 기초로 사업을 시행하여 참여자를 모집･선
발･관리한다.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로 보면 광역예산보다 기초예산이 더 크며 기초자치단체 

예산 기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배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의 예산 결정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지방세수입에 영향을 주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과 인구가 있을 것이다6). 인구와 GRDP는 비례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1인당 

GRDP와 인구를 설명변수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노동시장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률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령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복

지정책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설명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따

라서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Ln   ln 인당  ln 인구 고용률고령인구비율 

여기서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정한 일자리예산, 기초자치단체가 설정한 직접일자

리예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에 지원한 예산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총액

이다. 

<표 5>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군구 일자리예산(백만원) 197 2,135.3 6341.5 0 68347

시군구 직접일자리(백만원) 197 1,303.2 2073.145 0 16303.8

직접일자리 총계(백만원) 197 1,546.3 2503.066 0 16303.8

1인당 GRDP(백만원) 197 30.5 15.7 8.3 115.6

고용률(%) 197 61.6 5.1 52.1 81.2

고령인구비율(%) 197 17.6 7.5 6.4 36.1

인구(명) 197 223,513.4 213735.3 8392 1125461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통계청(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6) 시군구별 GRDP자료는 2013년 자료가 최근이며 일부자료는 2011년 자료로 구성되었다. GRDP와 일

자리사업의 예산의 대략적인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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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후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와 오차항의 이분산성도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

이 없었다.7) 분석결과 기초 일자리예산은 1인당 GRDP와 인구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졌다. 

반면 고용률과 고령인구비율은 유의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예산은 세수에 영향을 주는 1인당 GRDP와 인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1인당 GRDP에 양의 유의한 효과를 가졌으

며 고용율과는 음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는 직접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와 고령인구비율은 영향을 주지 못

했다.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예산 총계도 

1인당 GRDP에 양의 효과가 유의했으며 고용률에 대해서도 음의 효과가 유의했다. 오히려 정

치적인 특성을 일부 가진 고령인구비율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일자리예산은 자치단체의 지방

세수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나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변수 ln(기초 일자리예산) ln(기초 직접일자리) ln(직접일자리 총계)

ln(1인당GRDP) 0.5914**
(0.2333)

0.4319**
(0.2174)

0.5371**
(0.2185)

ln(인구) 0.363**
(0.1549)

0.1491
(0.1449)

0.2268
(0.1451)

고용률
-0.0339
(0.0272)

-0.047*
(0.0253)

-0.0473*
(0.0255)

고령인구비율
0.0026

(0.0237)
-0.0021
(0.0227)

0.0043
(0.0229)

상수
2.4069

(2.8958)
6.2663**
(2.7023)

4.9971*
(2.7090)

관측치 194 187 190

  0.1322 0.084 0.1047

주: 괄호는 표준오차. ***는 1%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7) 각 변수들의 VIF 값과 평균 VIF값이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오차항의 이분산성은 

Breusch-Pagan 검정으로 확인하였으며 동분산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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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직접일자리 사업은 환경정화관리, 공공업무지원, 청

년실업대책 등으로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 담배꽁초무단투기 단

속 등 행정권한이 필요한 사업과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공원관리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이 여

기에 해당한다.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포함된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어 민간인력을 사용한 사

업은 직접일자리로 분류하는 관행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사업에서 상시적인 

공공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제외시키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공공업무 지원의 목적과 일자리 지원의 이중적 목적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담당자가 일자리사업 관리부서 소속이 아닌 개별 사업부서에 있다. 

이 경우 사업이 일자리가 아닌 사업 자체의 목적에 중심이 실리게 된다. 사업부서는 민간일

자리 연계를 위한 관리 목적은 오히려 배제하고 참여자 모집과 선발에 집중하여,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자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일자

리사업 총괄부서로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민간부문 일자리보다 업무강도가 낮고 시간당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에 안주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제5절�정책�시사점

앞에서 보았듯이 13~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사업 추

진해도 취업취약계층의 민간부문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매년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다양

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통합적 관리기능을 담당할 통제기구

(control tower)와 조정기구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득지원 일자리사업은 민간부문 일자리보다 업무가 느슨하고, 노동강도 대비 시간당 임금

이 높아 참여자가 해당사업에 안주하는 반복 참여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구

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성격보다 사회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들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이런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양질

의 일자리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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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자리 총괄부서가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과

정에서 참여자 관리부터 민간 일자리로 연계시키는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에 안주하는 현상과  

셋째, 직접일자리 중심의 일자리사업은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를 강화해야 한다. 김용성(2013)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률과 실업률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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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2 고용부 업종별 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지원(건설현장안전지킴이)
3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지원 　

4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광특) 　

5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6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7 고용부 청년창직인턴 　

8 고용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취업연계형해외인턴

9 고용부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장년취업인턴제) 　

10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11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12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3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
(해외인턴십)

14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항공인턴쉽지원

15 농림부 가축위생 방역본부 구제역 예찰 전담요원

16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17 농진청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추진 민간전문가

18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19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해외농업개발인재파견

20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1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22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3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사립박물관 문화 에듀케이터 지원

24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5 문화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교육 및 배치

26 문화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현장활동 및 신규양성

27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8 문화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9 문화재청 궁능방재 시스템 구축 　

30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31 문화재청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32 미래부 기초기술연구회 운영 맞춤형인력양성지원

33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보훈도우미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34 복지부 방과후돌봄 서비스 아동복지교사지원

35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36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보조) 보건소 연차적 전국 확대

<부표> 201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목록: 직접일자리사업 (음영 사업은 매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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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37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38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39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40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41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2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43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44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45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중예찰단운영(보조포함)
46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47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48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포함)
49 산림청 산림가꾸기 　

50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인턴지원

51 산업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과정 　

52 미래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 이공계인턴십사업

53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국가기록물정리

54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55 행자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프로그램관리자육성

56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취약계층 공공근로 사업

57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운영등

58 여가부 아동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59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60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61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62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63 외교부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64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ODA청년인턴

65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다자협력전문가

66 해수부 어업협정 이행 민간어업협력사업

67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68 환경부 환경지킴이

1. 자연환경해설사
2. 국립공원지킴이
3. 주민감시관리요원
4. 5대강환경지킴이 

6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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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료보험법제에서의 동질성과 차이의 비교 :

강제가입, 요양기관지정 및 급여범위를 소재로*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1.�서� �두

일본에서는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제도 중 어느 하나에 의무적으

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즉, 일본의 공적의료

보험제도는 다원화된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직역보험(건강보험, 선원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공제조합 및 일부 자영업자의 국민건강보험조합 등), 지역보험으로

서 근로자 외의 75세 미만의 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후기

고령자의료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

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75세 미만의 자 중 기타 의료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자를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

호를 받고 있는 세대에 속하는 자는 제외됨). 이와 같은 ‘보편주의(평등주의)적인 일본의 의

료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국민의 의료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수진기회의 평등보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일본 의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1).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수시연구과제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 연구’ (연구

책임자: 홍성민)를 기반으로 함.
1) 西村健一郎 社会保障法入門 第2版（有斐閣, 2014年）29-30頁, 同 社会保障法（有斐閣, 2007年）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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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보장제도 체계>

출처: これからの医療保険制度の在り方を考える研究会編持続可能な医療保険制度の構築に向けてー平成27
年改革の奇跡とポイントー（第一法規、2016年）5頁。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전국

민개보험체제를 이루고 있다. 즉, 1963년 처음으로 의료보험법2)이 제정되었지만 의료보험제

도의 실시는 이루어지지 못한 체, 1977년에 개정된 의료보험법3)에 의하여 비로소 500인 이상

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후 1979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1988년에 농어촌지역 그리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까지 의료보

험제도가 확대되어, 제도가 실시된 지 약 10여년 만에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확립하였다. 나아

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98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227개의 의료

보험조합으로 이루어진 지역의료보험을, 2000년에는 결국 근로자의료보험까지 완전하게 통

합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의 일원화를 달성하였다4).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5)

2) 1963년12월16일 법률 제1623호.
3) 1979년4월17일 법률 제3166호.
4) 일원화된 단일보험자 체제의 공적의료보험의 의의에 관해서는, 김나경 “의료보험의 법정책 –기초법 

이념과 법실무” (집문당, 2012년) 97-99쪽.
5) 2016년3월22일 법률 제14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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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강제가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현물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균등한 보험급여, 민간병원이 비율이 높은6) 가운데 요

양기관의 당연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7).

한편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도8)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우리 의료보험제도

는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사회보험방식

을 택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에게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

은 의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필요한 조치로써,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

민뿐이 아니라 의료공급자도 또한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중략)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

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

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판결하였다9). 나아가 사회보장법학계에서는 ‘강제가

입’과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도’를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10).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특히 전국민

개보험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강제가입’과 ‘요양기관지정’, 나아가 관련문제로서의 ‘임의비급여(일본에서

는 혼합진료11))’를 소재로 하여 동질성과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6)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평가 및 공공의료 수행방안 연구｣(2013年)에 의하면,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2012년 기준 94.2%, 전체병상수의 비율이 90.0%였다.

7)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나경 앞의 책 99-104쪽.
8) 해당 판결에서는 강제지정과 당연지정의 두 제도가 “모두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에 의하

여 강제로 요양기관으로서 지정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강제지정제를 의미하며 (중략) 모두 국가

에 의한 강제지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관점 상 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양자를 구

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통합하여 그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고 판

시하였다.
9) 헌법재판소2002년10월31일　99헌바76결정.
10) 김한나･김계현･이정찬 ｢대형병원에서의 요양급여기준 외 치료행위 인정요건에 관한 검토｣ 충남대

학교 법학연구 제24권1호 (2013년) 685쪽, 정영철 ｢공법적 시각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

의 쟁점｣ 법학논고 제40집(2012년) 257쪽, 최호영 ｢건강보험체계와 임의비급여｣ 사회보장법연구 제

2호 (2012년) 172쪽, 김계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 제6권 

(2008년) 23쪽.
11) 일본의 혼합진료문제에 관해서는, 堤建造 ｢混合診療をめぐる経緯と論点｣ レファレンス 770号 

(2015년) 및 우리나라 자료로는 오은환 ｢일본의 혼합진료금지제도와 신의료기술｣ HIRA정책동향 

제02호 (2007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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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제가입

(1) 법령 및 재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

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

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12)에 관

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

료급여를 받는 자 등은 제외함).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13)는 의료문제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관점 및 사회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의가입의 의료보험제도가 실패한 역

사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에,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그 본질상 강제적 요소가 수반

될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자로서는 그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예상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질병위험도가 높아 예상의료비용이 보험료

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가입을 거부하려 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도 강제로 가입하도록 

12) 외국인에 관해서는 동법 109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13) 헌법재판소2013년7월25일 2010헌바51결정, 동2003년10월30일 2000헌마801결정, 동2001년8월30일 

2000헌마668결정, 동2000년6월29일 99헌마289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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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포괄적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하면서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

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렵고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 보

험료를 부과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국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

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일본의 학설 및 재판례

일본의 학설에서도 일반적으로 ‘강제가입’을 사회보험제도의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14).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강제 가입하도록 규정한 법률의 합헌성이 문제가 된 사

건의 판례15)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제도가 목

적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공공의 복지

에 이바지함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를 받는 피보험자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보험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상부상조

라는 보험의 성질에 따라 보험사고가 초래하키는 개인의 경제적 손해에 관하여 가입자 상호

에게 분담시켜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강제가입’의 목적에 관해서 

학설은 “가입을 강제하여 나아가 소득 등에 비례하는 보험료설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저소득

자의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또한 고소득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개보험체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에 이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강제가입

이 아닌 임의가입을 인정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의료를 필요로 할 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여16),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보장법제에 있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

활의 보장(일본국헌법 제25조 제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 등의 향상･증진의무(동조 제2항)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가입이라는 수

14) 加藤智章・菊池馨実・倉田聡・前田雅子 社会保障法　第6版（有斐閣, 2015年）23쪽, 菊池馨実 
社会保障法（有斐閣, 2014年）25쪽, 西村・앞의 책（2014年）18쪽, 西村・앞의 책（2007年）27
쪽, 岩村正彦 社会保障法Ⅰ（弘文堂、2001年）40쪽 등.

15) 最高裁昭和33年2月12日大法廷判決・民集12巻2号190쪽.
16) 中川純 ｢国民健康保険条例の合憲性｣ 岩村正彦編 社会保障判例百選　第5版（有斐閣, 2016年）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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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취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통설이

라 할 수 있다17).

(3) 소결

이처럼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의

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수단으로서 ‘강제가입’을 제도

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각각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다원화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일원화된 의료보험제도에 관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18)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의 

강제가입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19). 즉 “건강보험은 사회보

험으로써 의료보장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입강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

정되고, 가입강제는 의료보장과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

지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지만,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료보험제도의 목적이라

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20). 이에 일본에서도 건강보험제도는 일차적으로 “국민 건강의 확보

라고 하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있으며21), 소득재분배는 어디까지나 효율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가지는 제도로서의 수단 내지는 기능이라

고 하겠다.

17) 菊池馨実 ｢国民健康保険条例の合憲性｣ 西村健一郎・岩村正彦編 社会保障判例百選　第4版（有斐
閣, 2008年）13쪽.

18)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여 이로써 사회보장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1
조도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오대형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의 차별｣ 이흥재 편저 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년) 210-211쪽.

20) 동일한 견해로는 이흥재･전광석･박지순 사회보장법 제3판 (신조사, 2015년) 14쪽,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1호 (2014년) 187-188쪽, 정영철 

앞의 논문 259쪽, 김종수 ｢임의비급여에 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제1호(2012년) 
142-143쪽, 정철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 허용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24권1호(2011년) 10쪽 및 일

본의 학설로는 島崎謙治 日本の医療　制度と政策 (東京大学出版会、2012年) 208頁.
21) 岩村 앞의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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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양기관지정

(1) 법령 및 재판례

동법 제42조 (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

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

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현물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는 통상 보험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요양급여

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보험자 직영병원은 제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제도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22). 

동법 42조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1항 전단과 제5항), 예외적으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등은 요양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후단). 특히 한국에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하

는 공급자로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당

22) 西村 앞의 책（2007年）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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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23). 나아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로써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와 같은 처분에 관한 

규정24)을 가지고 있을 뿐 지정거부나 취소에 관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포섭하고 있다(예외규정은 존재). 이와 같은 당연지정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민뿐이 아니라 의료공급자도 또

한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피보험자의 강제가입에 관

한 것이므로,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

다. (중략)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

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25)26).

(2) 일본의 재판례 및 학설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제도에 포섭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실시되고 있

다. 즉,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을 통하여 후

생노동대신으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27). 이와 같은 요양기관의 신청 

및 지정의 법적성질에 관해서 일본의 판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도도부현)지사28)가 제3자

인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자를 대신해서 요양급여, 진료방침, 진료보수 등 건강보험법에 규

정되어 있는 각 조항(이른바 법정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의료기관과의 사이에서 체결하

는 공법상 쌍무적･부종적 계약으로, 해당계약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요양

급여의 담당방침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책임을 지며 보험자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

급여에 관하여 진료보수를 지불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보고 있다29). 한편 일본에서는 후생

노동대신은 진료보수를 부정하게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요양기관의 지

23) 다만 법률상 ‘당연지정’이라는 용어가 명문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4) 동법98조 (업무정지)와 99조(과징금).
25) 헌법재판소2002년10월31일 99헌바76결정.
26) 당연지정제도의 배경에 관해서는, 홍성민 ｢医療供給体制における国家統制 -保険医療機関の指定を

中心に-｣ 社会保障法31号（2016年）160-161쪽을 참조.
27) 한편 일본에서는 의사 등도 동일하게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요

양기관의 지정과 보험의 등의 등록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지정방식’이라

고도 한다.
28) 2000년 지방분권개혁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으로 개정되었다.
29) 大阪地栽昭和56年3月23日判決・判時998号11頁、判タ436号74頁. 또는 공법상의 준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한 판례로는, 大阪高判昭和58年5月27日・判時1084号25頁、東京地判昭和58年12月16日・判時
1126号56頁、横浜地判平成15年2月26日・判時1828号81頁 등.



후원기관별 세션Ⅰ: 사회보장입법의 쟁점과 과제∙337

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에 해당의료기관이 불복하면 행정사건소송법상 취소처분에 관

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0). 이에 학설에서는 지정취소처분과의 정합성을 고

려하여 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해서도 “사인의 권리의무를 일방적･권력적으로 창설하기 때문

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정의 결과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계약관계라고 할지라도 지정자

체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31), 현재 판례 및 행정해석32)의 계약설보다 

행정처분설이 학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33).

한편 의료법에 따라 병원개설중지권고를 무시한 체 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한 지정거부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의료법상 권고를 무시하여 개설된 병원

에 관하여 “요양기관의 지정을 거부한 것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한 목적을 위하여 실시된 필

요적･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34).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정거부의 목적에 관하여 학설

은 해당 판결이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장체제의 확보와 의

료보험제도 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의료보험재정의 적정화･효율화는 

일본의 의료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와 같은 목적은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지정은 신청자의 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정거부는 직업활동 그 자체에의 중대한 제약도 포함한다

는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35). 

(3) 역사적 배경

위와 같은 일본의 지정제도에 관하여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36). ①1927년부터 1942년까지는 보험자가 직접 일본 의사회나 도도부현 의사

30) 이와 같은 판례로는, 東京高判昭和54年7月31日・判時938号25頁、大阪高判昭和57年2月23日判タ470
号187頁、東京高判57年12月15日判時1074号42頁 등. 

31) 阿部泰陸 ｢地域医療計画に基づく保険医療機関指定拒否－鹿児島地裁1998年（行ウ）第三号保険医
療機関指定拒否処分取消請求事件1999年6月14日判決（判例時報1717号78頁）をめぐってー｣　 判評
502号 〔判時1725号〕（2000年）5頁.

32) 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 第11版（法研、2003年）482頁.
33) 加藤智章 ｢保険医療期間の指定の法的性格｣ 岩村正彦編 社会保障判例百選　第5版（有斐閣, 2016

年）47頁、田村和之 ｢保険医療期間の指定の法的性格｣ 西村健一郎・岩村正彦編 社会保障判例百
選 第4版（有斐閣, 2008年）51頁、岩村正彦 ｢社会保障入門40｣ 自治実務セミナー41卷6号（2002
年）13頁、中野妙子 ｢医療法の勧告に反して開設された病院に対する保険医療機関指定拒否―鹿児
島地判平成11･6･14(山川病院事件｣ ジュリスト1199号（2001年）110頁、稲森公嘉 ｢判例評釈･県知
事による保険医療機関指定拒否の処分性と適法性｣ 賃金と社会保障1307号（2001年）73頁 등.

34) 最高裁平成17年9月8日第一小法廷判決・判時1920号29頁.
35) 尾形健 ｢保健医療機関指定拒否処分と憲法22条｣ 西村健一郎・岩村正彦編 社会保障判例百選 第4

版（有斐閣, 2008年）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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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과의 사이에서 진료보수내용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단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단

체가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중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할 담당자를 정하고 이를 보험

자가 지정하는 형태로서 개별 의사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았다(단체도급계약방식). ②

1942년부터 1948년까지는 도도부현지사가 일방적으로 보험의를 지정하여, 해당 지정을 받은 

의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강제지정방식). 이로 인하여 요양급

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는 당시까지 개별 보험자가 각각의 의사와 지정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지만, 도도부현지사가 각각의 보험자를 대신하여 요양급여의 담당기관으로서 일괄적

으로 보험의를 지정하는 형태로 대체되었다37).③1948년부터 1957년까지는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보험의 지정방식은 유지하면서 이를 강제지정방식에서 임의지정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지정에 관해서는 의사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동의에 기초로 실시되었으며, 지정을 받

은 의사는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계약지정방식). 그리

고 ④1957년부터는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사 개인을 보험의로 지정하는 개인지

정박식에서 병원이나 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을 요양급여의 담당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지정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사도 개별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취지에서 보험의로 도도부현지사

의 등록을 받도록 하였다(이중지정방식).

(4) 소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제에서의 당연지정제도에 관해서는 강제가입과 동일하게 “의료보

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필요한 조치” 또는 일본의 판례에서처럼 “공공의 

복지에 적합한 목적을 위하여 실시된 필요적･합리적 조치”로써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은 부

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의료보험의 보험자 스스로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요

양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현물급여의 원칙) 의료자체가 본래 누구에게

라도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라는 필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자 스스로가 의료기관을 개설하

지 않는 한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제도 내로 포섭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통

적으로 (한국의 경우 강제적인 당연지정제도인 반면 일본의 경우 임의적인 계약지정제도로

36) 해당내용에 관해서는, 홍성민 앞의 논문 158-159쪽.
37) 나아가 보험의에 대한 진료보수도 후생대신이 일본 의사회장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채용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보험의료조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일함으로써 보

험대상의 적용확대 등으로부터 증가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요양급여의 담당기관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확충을 도모하였다고 한다(新田秀樹 ｢医療保険における保険者と医療
機関の直接契約制の導入の可能性―健康保険組合について｣ 名古屋大学法政論集第176巻（1998年）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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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써) 지정제도가 규정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양기관의 지정제도는 국

가가 의료보험제도전반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업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직접 그 발

전을 도모해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적의료보험에서의 요양급여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한편으로는 개입)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다38). 

한편 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피보험자의 강제가입에 관한 것이므

로,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

시하여 당연지정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제 및 기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에 결론적으로는 해당제도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39). 나아가 

의료기관의 직업자유와 국민보건권(엄밀하게는 진료선택권)에 관한 합헌성판단에 있어서 국

가가 공적의료보험의 기능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직

업자유와 국민의 보건권도 배려해야 하는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중략)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

다”고 판시하고 있다. 

4.�급여범위

(1) 법령

38) 홍성민 앞의 논문 163-164쪽.
39)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가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

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결한다는 결론을 짓게 하며, 따라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

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으며, 나아가 비판적

인 견해로서 이승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위헌여부｣ 헌법판례연구 제3권 (2001年) 
314-316쪽도 있지만, 학설상 다수의 견해가 판례에 따르고 있다 (이흥재･전광석･박지순 앞의 책 57
쪽과 61쪽, 양승엽 앞의 논문 221쪽, 노호창 앞의 논문 158쪽, 정영철 앞의 논문 272쪽, 김종수 앞의 

논문 149쪽, 최호영 앞의 논문 177쪽, 정철 앞의 논문 311-314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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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

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

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

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

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

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

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 (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

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2017년 3월 23일 실시 예정)



후원기관별 세션Ⅰ: 사회보장입법의 쟁점과 과제∙341

동법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위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6년6월3일 개정 보건복지

부령 제404호, 이하 ‘동규칙’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약제는 

제외)는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제8조1항1호) 비급여대

상은 동규칙의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다 (제9조1항). 하지만 이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요양급

여(약제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그 전부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해

석되지만, 한편으로 동규칙 제8조2항은 요양급여대상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3년12월13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 이하 ‘목록표’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이 보험자로부터 요

양급여의 비용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목록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0). 한

편 비급여대상에 관해서는 요양기관이 보험자로부터 요양급여의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없을 

뿐,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함으

로써,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

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 의료보험제도는 요양급여와 비급여대상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혼합진료41)’를 인정하

고 있는 것이다. 

(2) 문제의 소재

위에서처럼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제는 동규칙과 목록표에서 요양급여의 대상만이 아니라 

비급여대상까지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의료현장에 있어서는 이들 

규정이 규정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의료행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공백부분으로부터 이른바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42). 학설은 이와 같

40) 이와 같은 방법은 일본도 동일하며,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稲森公嘉 ｢公的医療保険の給付｣ 日本社
会保障法学会編 新講 座社会保障法1 これからの医療と年金（法律文化社、2012年）96-98頁, 笠
木映里 公的医療保険の給付範囲 （有斐閣、2008年）16-27頁을 참조. 

41) 혼합진료란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전액을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

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환자에게 일부진료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진료는 

비급여로 적용하는 혼합의 형태”를 말한다(김한나･김계현･이정찬 앞의 논문 681-682쪽). 
42) 노호창 앞의 논문 181-182쪽. 노호창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 노동법학 제44호 (2012年) 338쪽은 

임의비급여에 관하여, 첨단 의학기술 및 약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아직 요양급여 항목이나 합법적

인 비급여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환자를 위하여 신약이나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의학적 

임의급여’와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기준이 되는 용량이나 방법을 지키지 않아서 추후 

보험자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 ‘불법적 임의비급여’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 및 정책 상 주로 논의되는 것은 전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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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의비급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일정 대상을 정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

해서는 보험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의 의료행위나 의료발전, 새로운 치료기법의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비급여대상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앞에서 살

펴본 강제가입과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켜, 궁극적으로는 건강보

험의 주된 기능인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의료기관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규제를 일탈한 것이 이른바 임의비급여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43). 나아가 이

와 같은 임의비급여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9조3항과 57조1항에 근거하여, 보험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임의비급여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 이

를 징수하고 있다44). 임의비급여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수단에 관해서는 “요양기관의 진료의 

자유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건강보험에서 논란이 되어 왔

다45)”고 지적받고 있으며, 해당 위법성이 쟁점이 된 판례46)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

도의 취지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요양급여기준규칙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

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

청절차를 통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게 하고, ③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

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해당비용을 받아야 하

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르지 않은 체 환자와 합의하여 받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

시하였다. 다만, 해당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일부 변경하여 예외적으로 “①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

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

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진료의 시급성, 괄호는 필자 이하 동일), ②그 

43) 김종수 앞의 논문 149쪽.
44)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당부정한 행위를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45) 이흥재･전광석･박지순 앞의 책 48쪽.
46) 대법원 2012년6월18일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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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의학적 안전성 및 필요성), ③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

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동의를 받았다(환자의 동의)”고 하는 엄격

한 요건 하에서 임의비급여를 허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7).

(3) 일본의 혼합진료

일본에서는 의료보험법 상 요양급여와 비급여대상을 함께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

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혼합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본래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의료보험의 급여부분으로부터 배제하여 해당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전액 

자기부담하게 된다. 혼합진료에 관해서는 2000년대 초반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전면금지의 

해제 또는 규제완화가 활발하게 주장되었지만, 2004년 규제개혁담당대신과 후생노동대신의 

‘이른바 [혼합진료] 문제에 관한 기본적 합의48)’에서 혼합진료의 전면금지의 해제는 보류되

고 그 대신에 예외적으로 혼합진료를 인정하는 특정요양비제도49)(현재는 보험외병용요양비

제도50))를 확충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51).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의 ‘혼합진료보험급여외

의 원칙52)’에 관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해당근거로 사용되는 보험외병용요양비에 관한 규정의 표현이 애매하다53)는 이유로, 최근 

47) 해당 판례에 관한 학설의 일반은 예외적으로나마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보이면

서도 대체로 결론에는 찬성하고 있다(노호창 앞의 논문 185쪽, 김종수 앞의 논문 157쪽, 최호영 앞

의 논문 193-195쪽 등).
48) いわゆる 混合診療問題に係る基本的合意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houdou/2004/12/dl/ 

h1216-1a.pdf 2016년 6월 8일 최종열람).
49) 특정요양비제도란 입원비용(병실비)이나 치과재료비용에 관한 부당한 차액징수와 의료기술의 눈부

신 혁신 등을 배경으로 1984년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가치의 다양화

에 따른 의료에 대한 국민수요의 다양화, 의료기술의 눈부신 진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고도화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요양급여와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에 

관하여 적당한 의료서비스의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健康保険法の解釈
と運用〔第11版〕（法研、2003年）627頁）.

50) 일본의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에 관해서는, 西村 앞의 책 (2014년) 39-40쪽.
51) 笠木映里 ｢混合診療｣ 西村健一郎・岩村正彦編 社会保障判例百選 第4版（有斐閣、2008年）64頁.
52)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혼합진료의 금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요양

급여로부터 배제하는 반면 자유진료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혼합진료보험급여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일한 견해로는 稲森 앞의 

논문 (2012年) 98頁, 太田匡彦 ｢混合診療｣ 岩村正彦編 社会保障判例百選　第5版（有斐閣, 2016
年）60-61頁. 또한 最高裁平成23年10月25日第三小法廷判決・裁時1542号3頁도 ‘혼합진료보험급여

외의 원칙 (混合診療保険給付外の原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3) 稲森 앞의 논문 (2012년)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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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서 해당 법적근거의 유무가 쟁점화 되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최고재판소

는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의 취지 및 목적 나아가 건강보험법 전체의 정합성 등의 관점에서 

동법86조54)의 해석으로부터 해당제도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진료부분도 

자유진료부분과 함께 요양급여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서,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은 법규정의 문언 상 그 취지가 반드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55). 한편, 이와 같은 법해석의 문제와는 별개로 입법정책의 문제

로서 의료보험법 상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인가 또는 현행의 보험외병용요양비제

도를 유지하면서 확대할 것인가가 논의되었으며56), 2015년 9월 30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

회는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환자신청요양의 제도설계에 관하여(안)57)’을 승인하여 2016년 4

월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환자신청요양제도가 신설되었다58).

(4) 최고재판소2011년10월25일 판결

① 사실관계

일본에서는 혼합진료와 관련하여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암치료법

과 함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암치료법을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받은 경

우에, 원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법도 요양급여대상에서 배제되어 해당진료에 필요로 

한 비용의 전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적법성이 문제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사건에서는 암에 걸린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X(1심 원고, 2심 피항소인, 3

심 상고인)가 보험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법A와 요양급여에 해당하

지 않는 치료법B를 병용하는 진료를 받았다(혼합진료). 이에 후생노동성은 원래 보험진료인 

치료법A와 자유진료인 치료법B를 병용하는 혼합진료의 경우 구 건강보험법 83조가 규정하

는 특정요양비(현재 86조가 규정하는 보험외병용요양비)의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자유진료부분 뿐만 아니라 보험진료 해당부분도 보험급여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을 채

54) 일본 건강보험법 86조 보험외병요요양비

 피보험자가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제63조3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 및 

약국(이하 ‘보험의료기관 등’이라고 함) 중에 자기의 선택함에 따라 평가요양, 환자신청요양 또는 

선정의료를 받은 경우 해당요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외병용요양비를 지급한다.
55) 最高裁平成23年10月25日第三小法廷判決・裁時1542号3頁.
56) 해당논의에 관해서는, 堤 앞의 논문 113쪽 이하를 참조.
57) 患者申出療養の制度設計について（案）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http://www.mhlw.go.jp/file/05- 

Shingikai-12404000-Hokenkyoku-Iryouka/0000098762.pdf 2016년 6월 8일 최종열람).
58) 환자신청요양제도에 관해서는 홍성민･가타기리유키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년) 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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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즉, X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법A와 치료법 모두에 관해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해당 의료비에 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X는 국가(1심 피

고, 2심 항소인, 3심 피상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해석은 위법 및 위헌에 해당하고, 치료

법A와 치료법B을 병용하는 혼합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진료 해당부분에 관해서는 건강

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지만59),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0).

② 주요판지

입법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구 건강보험법의 특정요양비 및 현재의 보험외병용요양비에 

관한 제도 모두 전국민개보험체제의 전제 하에서 의료의 공평성 및 재원 등을 포함한 건강보

험제도 전체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혼합진료보험급여외의 원칙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것

을 전제로 한 후에 피보험자가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평가요양 또는 선정요양을 받은 경우

에만 이와 함께 받은 보험진료 해당부분을 포함한 피보험자의 요양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기

본적으로 그 중에 보험진료 해당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요양급여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상정하여 도입되었다. 즉, 보험의가 특수한 치료법 또는 새

로운 치료법 등을 실시하거나 소정의 의약품 이외의 약물을 환자에게 시용 및 처방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보험의료기관이 피보험자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한 일부부담금을 초과하는 금

액을 지불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의료와 같은 혼합진료에 관해서

는 보험의료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위협하고 환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의료

행위 자체를 억지하는 취지와 의료의 공평성 및 재원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전체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보험의료기관 등의 신청 및 제공되는 의료 내용 등에 관한 평가요양의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지규정이 예외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가 받는 요양전체 중에 보험진료 해당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요양급여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상정하여 건강보험법 86조 소정의 보험외병용요양비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법체계 전체

의 정합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에 건강보험법은 선진의료와 같은 혼합진료 중에 선진의료가 

평가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외병용요양비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에 관

해서는 피보험자가 받은 요양 전체 중에 보험진료 해당부분도 보험급여로부터 모두 제외시

키는 이른바 혼합진료보험급여외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동법 86조 등이 규정되었

59) 東京地判平成19年11月17日判時1996号3頁.
60) 東京高判平成21年9月29日判タ1310号6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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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것이며, 해당규정의 문언 상 그 취지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도 

다소 있지만 해당조문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원칙의 취지에 따른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의료보험을 통하여 제공되는 의료내용에 관해서는 제공되는 의료의 질(안전성 및 유

효성 등) 확보와 재원측면에서의 제약 등의 관점에서 해당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에서처럼 원래 보험진료에 해당하는 치료법에 선진의료와 같은 자

유진료의 치료법을 부가적으로 병용하는 혼합진료에 관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대신에 보험외병용요양비를 지급하는 반면 해당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일체 적용되지 않는 것에는 일정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내용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거나 환자의 치료선택의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입법된 건강보험제도

의 보험급여로써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다고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 판례는 결론적으로 

혼합진료보험급여외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법해석이 헌법14조1항, 13조 및 25조에 위반하

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61).

(5) 소결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에 관해서는 해당제도가 아무리 충실한 제도라 할 지라

도 당사자가 원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채용할 수 없는 이상(이른바 재

원의 한계), 급여범위에 관한 일정한 제약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 의료보험제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급여범위에 관한 일정한 규범을 정하고 있으며, 특

히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진료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구

조를 채용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의료보험법상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

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혼합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혼합진료를 

인정함으로써 “건강보험 강제가입과 당연지정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62)”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비급여 대상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강제가입과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63)”고 보아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가 “전국민개보험을 채용하고 있으며 최적수준의 의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이념 하에 전

개되어 왔음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61) 이와 관련하여 위의 다수의견 외에도 田原, 岡部, 大谷 재판관에 의한 보충의견과 寺田재판관의 법

정의견이 있다.
62) 노호창 앞의 논문 179쪽.
63) 노호창 앞의 논문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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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64), 이와 같은 문제해결방법은 일본과 동일하게 전국민개보

험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는 건강균점의 사상을 그 이념적 

토대로 하여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하여 자유제한이 필연적인 공적 건강보장 체제의 중핵으로

써 사회보험(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권의 보편적인 보호가 구현되어 왔으며, 특히 건강보험법

은 그 방법으로 보편적인 적정 의료의 보장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

겠다65).

5.�결론을�대신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공통적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전국민개보험체제를 이루고 있는 점

이라 하겠다. 이처럼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확립 및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우선 이들

에 관한 여러 법제도가 서로 관련 지어가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 

의료비증가의 억제(사견으로는 적정화)를 주요축으로 하는 의료정책은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고찰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및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사법부의 입법실

무에 대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입법재량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의료보험법제는 국가마다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정책에 관해서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한다. 즉, ‘질 높은 의료를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요소를 구분하면 ①의료의 질(quality), ②의료접

근의 공평성(equity), ③의료비용(cost)이다67). 이는 또한 의료보험법제 및 의료정책의 내용 및 

방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료보험법제를 비교하는 의의

64) 稲森 앞의 논문 101쪽.
65) 노호창 앞의 논문 186쪽.
66) 片桐由喜 ｢韓国の病院ー特徴と今日的課題ー｣ 健保連海外医療保障108号（2015年）108頁.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에 관해서는, 同 ｢韓国･占領体制下における社会保障制度｣ 商学
討究55巻2/3号（2004年）143~175頁와 ｢韓国･社会保障法制の基盤形成過程ー所得保障制度を中心
にー｣ 同56巻1号（2005年）57~112頁를 참조.

67) 島崎謙治 日本の医療　制度と政策 (東京大学出版会、2012年)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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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68). ①양국의 의료보험법제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의료보험

법제 및 의료정책에 관한 목표와 평가기준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②또한 의료성과를 평

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국과의 상대평가를 통하여 자국의 의료보험법

제 및 의료정책에서 개선해야할 과제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나아가 한일 양국이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한 반면 더 이상의 

높은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의 의료보험법제 

및 의료정책으로부터 시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와 같이 한 국가에서 의료보

험법제를 개혁하고 의료정책을 입안할 때에 타국의 정책을 참고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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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野妙子 ｢医療法の勧告に反して開設された病院に対する保険医療機関指定拒否―鹿児島地
判平成11･6･14(山川病院事件｣ ジュリスト1199号（2001年）

新田秀樹 ｢医療保険における保険者と医療機関の直接契約制の導入の可能性―健康保険組合
について｣ 名古屋大学法政論集第176巻（1998年）

홍성민 ｢医療供給体制における国家統制 -保険医療機関の指定を中心に-｣ 社会保障法31号
（201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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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복지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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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SDGs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보건분야 국제개발협력

조경숙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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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OECD와 함께해 온 한국의 연금정책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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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가족정책 국제비교연구 방법론 및 적용방안 :

OECD Family Data를 중심으로

김상욱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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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디지털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변화 (라운드 테이블)

본 세션은 학술적 연구를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

전이 가져오고 있는 사회변동에 대하여 학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아젠다를 제기하기 위한 문

제제기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구성된다.

□ 세션 개요

최근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되면서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생산, 금융, 교통, 통신, 문화 등 경제적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

한 영역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산시스템, 일과 노동

의 성격, 노동시장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와 삶의 양

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양극화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

의 혁신적인 발전은 단순히 산업조직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양식에서

부터 정치･사회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의 제도와 인간의 삶의 양식에 급격한 변화

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사회변화를 예고

했다. 이미 독일에서는 2011년에 메르켈 정부에 의해 산업적 차원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

고 명명하고 대대적인 경제, 산업,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차원에서는 ‘노동 4.0 (Arbeiten 4.0)’이라고 부르면서 노동과 사회적 보호의 변화에 대한 예측

과 대비를 위한 연구와 제도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EU 차원에서도 그 이전부터 이에 대

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및 복지국가 개혁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기능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기본적

으로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양식에서 기존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 및 권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사회관계가 보다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동안 산업자본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경제글로벌화, 신자유주의, 후기산업사회, 금융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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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본주의 변화의 양식을 시대적 특징으로 불리워져 왔지만, 이제는 ‘디지털 자본주의

(digital capitalism)’ 또는 ‘인지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 등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개념화

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즉 생산체제, 일과 노동양

식, 기업조직, 노동시장, 소득분배, 다양한 사회적 삶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지금

부터 면밀히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세션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사회변동과 사회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

기 위해 크게 3 가지 주제로 나누어 핵심 이슈들을 발표하고 토론을 시도한다.

□ 발표 1: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사회통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로형성 

조건 (정무권, 연세대학교 교수)

이 발표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적 기술들의 보편적 적용이 디지털 경제화, 또

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변화로 인식된다면, 새로운 자본과 노동의 관계와 노

동의 가치생산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정치제도의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예견되고 있는 일자리 감소, 불평등

과 양극화의 심화를 보다 사회통합적이고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한 경로의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 가의 문제를 포괄적이며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해본다.

그 전제로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변화, 디지털 혁명은 기능적인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사

회시스템의 변화, 즉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과 함께 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전개한

다. 이러한 관점이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져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사회통합

적이며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로 경로를 형성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제도와 거버넌스 개혁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의 연구과제와 정책과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새로 매개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의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지

식이 되었다.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가 됨에 따라 정

보와 지식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관점과 이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제

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산업조직과 일과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여전

히 자본주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기업, 노동, 정부가 기술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는 문제와 그 이익을 상생적으로 만

들기 위해 서로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개혁과 문제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합의주의적 복지국가의 건설의 경로와 전통을 가진 서구 유럽국가들은 현재 디지털 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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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비에서도 합의주의 조정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포괄적인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편적으로 학

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와 숙련형성체제(skill formation)가 필요하며, 새로운 

소득보장, 가족정책,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로, 디지털 혁명은 바로 사회적 혁신이라는 관점을 강조한다.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이

행에서 사회통합적 경로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존의 

산업사회에서의 발전전략은 시민사회와 시장이 없는 가운데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이었다. 이

러한 한계가 산업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문제와 모순을 가져다주었다. 따라

서 미래의 성장전략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의한 사회적 혁신을 주도하면서 사회통합적 

경로를 밟아야 할 것이다.

□ 발표 2: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과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이 발표는 디지털 시대가 일의 성격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디지털화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기 위해 디지털화를 국가차원의 행동전략으로 삼아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동(推動)하는 한편, 일자리나 고용형태의 변화 등 혹여 디지털화가 몰고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가 몰고 올 변화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으로, 디지털화에 따른 노

동의 변화를 ‘노동 4.0(Arbeiten 4.0)’이라 칭하면서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발표가 강조하는 노동의 영역에서 변화와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해외와 국내에서의 기존 연구를 바

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직업훈련

제도의 방향이 전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디지털화가 일하는 방식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마

트기기의 활용으로 근로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일의 시간을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현

재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과의 경계

도 모호해지고 있다.

셋째, 유비쿼터스 노동이 빠른 속도로 가능해지면서 일과 생활 균형(Work-Life-Balance)의 

문제가 발생하며, 원격근로의 보편화와 함께 노사합의 과정과 노동조직의 문제도 초래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주권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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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들 기술이 적용된 기기와 이 기기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화로 인해 플랫폼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동의 성격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특수근로자 형태의 

증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안전, 사회보장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 발표 3: 디지털 시대의 소득보장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이 발표는 기술과 노동의 변화가 소득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노령화 시대에 어떻게 정

합성이 있는 소득보장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자본주의

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은 서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

며, 향후 그 영향력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시간제 고용이나 임시직 고용은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며, 휴먼 클라우드 플랫폼의 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와 고용에 따른 각종 세금에서 자유로운 더 

이상 ‘특수’하지 않을 고용, 즉 새로운 자영업을 급속히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공부조와 소득비례형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증가시키고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일부 합리적 

타당성에 비해서 지금의 사회보장체제를 대체하는 중단기적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경로탈피적인 기술변화나 노동시장의 변화와 달리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정

치･경제･사회적 거부점으로 포위되어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중 가장 비중이 큰 국민연금을 초점으로 논의하면서 현재 존재하

는 소득비례적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취약한 근로연령

대인 20대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연령대별로 연금 기여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둘째,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국민연금에서 제거하면서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

환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여지원에 기반한 기여형 소득보장제도 강화는 인구대상에 기반한 

수당제도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정된 노후보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VR(Virtual Reality)가 일상화된 미래사회에서 현실(Reality) 고용과 사회관계에 대한 규범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토론: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변영우 (경성대학교 교수), 이항우 (충북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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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한은희 박사(Univ. of Wisconsin-Madison)

비교복지국가/복지정치 (303호) 
좌 장 : 지은구 (계명대)
발표1 :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관대성 결정요인 분석 _ 정민섭(숭실대 박사수료), 이상은(숭실대)
토 론 : 김승연(서울연구원)
발표2 : 종교,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인식 _ 이상은(숭실대), 김희찬(숭실대 박사과정)
토 론 : 김기덕(순천향대)
발표3 : 세계화시대 사회권의 대안 모색 : 시민의 권리에서 거주의 권리로 _ 최혜지(서울여대), 한동우(강남대)
토 론 : 김기덕(순천향대)

장기요양/전달체계 (304호)
장기요양 : 장기요양정책의 쟁점과 과제
좌 장 : 김상철(한세대)
발표1 :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_ 권현정(한림대), 홍경준(성균관대)
토 론 : 문용필(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표2 : 장기요양예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_ 유애정(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토 론 : 이현숙(안양대)
발표3 : 프랑스의 고령 사회 적응에 관한 법 제정과 장기요양 정책 _ 박혜미(대전대)
토 론 : 손동기(외대 EU연구원)

전달체계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의 실재와 개편
좌 장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4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경상북도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_ 손능수(경북행복재단), 김경휘(예수대)
토 론 : 백학영(강원대)
발표5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_ 김이배(광주복지재단)
토 론 : 이현선(음봉산동복지관)

의료보장/건강형평성 (305호)
좌 장 : 장숙랑(중앙대) 
발표1 : 독일 DRG시스템하 원가산정체계의 특성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_ 정의신, 태윤희, 서수라(건강보험공단)
발표2 : 북한 장애인복지 현황에 따른 남북교류 방향 _ 정지웅(배재대)
발표3 : 결혼이민여성에서 차별에 의한 건강불평등과 사회자본의 역할 _ 김창오(서울대 박사과정)
토 론 : 이주헌(서울시립대), 김동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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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유형별 소득원구조가 노년의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이 연구는 국가별 소득보장구조와 노년의 소득기회의 연관성을 소득원구조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유형을 고려하여 사민주의, 시장자유주의, 조합주의 국가와 가족

중심 부양체계가 강한 한국, 대만, (일본)에서 소득원구조가 노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 교육수준별 생애소득기회의 차이와 노년의 가구형태가 노년의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보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Luxemburg Income Data Center (www.lisdatacenter.org) 에 수

집된 주요 나라들의 소득 자료이다. 자료센타에 수집된 나라 중 서구복지국가의 유형과 아시

아 사회의 소득보장체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일본, 대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기회와 사회보장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사민주의 복지체제)에서 확실

히 노인의 불평등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충하는데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매우 

컸다. 공적이전소득의 완충효과는 상대적으로 시장지위가 취약한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계

층과 노년의 빈곤위험이 클 수 있는 단독가구에서 컸다. 공적이전소득의 이런 효과는 조합주

의국가로 선택한 독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노인 전체의 불평등 수준이 낮고, 공적이

전소득이 상대적으로 시장지위가 취약한 계층에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

편 미국에서는 노년의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높은데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완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서구 세 나라에서 노년 불평등의 차이는 노동기회의 보편성

과 사회보장기회의 포괄성 정도에 따라 크게 구분된다고 인식된다. 노년의 불평등 정도는 노

동기회가 보편적이고 사회보장이 시장지위가 취약한 계층의 소득안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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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부양이 강조되는 대만, 한국, 일본에서 소득원구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서구의 

복지체제 유형과 또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노년의 불평등 수준이 매

우 높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회보장소득의 제한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사회보장기회가 제

한된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최근인 이유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분절과 점차적

으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지위의 계층화와 연결되어 사회보장기회가 계층화되는 정도가 큰 

점이 우려된다. 대만과 한국사회에서 가족부양이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가족부양

의 역할은 노동기회와 사회보장의 계층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될 부분이다. 

가족부양이 노동기회와 사회 보장의 보편적 기회를 더욱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취약한 노동, 

사회보장 기회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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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가구의 가구분리가 

빈곤과 빈곤완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김원정 (사회보장정보원)

1)

본 연구는 복지패널조사 2-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가구의 

가구분리가 빈곤과 제도의 빈곤완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탈수급

을 경험한 원가구로 탈수급 직전 연도와 탈수급 발생 연도의 두 개 시점을 비교하였다. 

분석은 Stata 13.0을 활용하여 다양한 빈곤 정보를 제공하는 FGT 빈곤 지수를 인구집단별 

소득원천별로 분해하는 방식과 소득원의 차이로 빈곤완화효과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인구집단은 수급자를 남겨두고 분리 탈락한 가구, 수급자로 남겨진 가구, 

가구분리 없이 가구원이 전체 탈락한 가구와 가구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원 일부 

탈락 가구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소득원은 기초보장급여 전 경상소득과 기초보장급

여가 포함된 경상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탈락 직전 연도 원가구 기준 탈락가구와 수급가구로의 가구분리는 

8.4%에게서 발생하였으며, 분리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분리 전 3.8명에서 분리 후 탈락

가구 1.9명, 수급가구 2.6명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기초보장급여 전 경상소득 기준의 빈곤 분석에서는 수급자로 남겨진 가구가 가구분리 전 

원가구에 비해 빈곤율은 18.2%p, 빈곤갭은 11.2%p, 빈곤의 혹독함은 7.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급자를 남겨두고 분리 탈락한 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빈곤의 감소가 

관측되었다. 

* 본 연구는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김원정,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원

연구 관심 분야는 빈곤과 공공부조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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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 분석에서는 수급자로 남겨진 가구의 빈곤갭과 빈곤의 혹독

함 완화에 대한 제도의 빈곤완화효과가 가구분리 이전 대비 증가하였고, 소득원천별 빈곤의 

기여도 분석에서는 가구분리 이후 수급자로 남겨진 가구의 가구 경상소득 대비 기초보장급

여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갭 완화에 대한 제도의 절대적 기여도가 8.8%p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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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소득, 지출,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의 적용*

이승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2014년 7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되면서, 평균 급여수준이 2배가량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

간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기초연금의 확대가 수급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빈곤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조사는 동일 연도에 한하여 동일 가구의 조사 결과를 

연결한 패널자료로의 구축이 가능하고, 제도 확대 이전(4-6월)과 이후(7-12월)의 구체적인 변

화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중차이 추정을 이용하여 제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이중차이 추정과 동일하게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전후 차이를 이용하여 제도의 효

과를 추정하지만, 추가 비교집단을 통해서 처치집단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의를 

줄일 수 있다. 최종적인 기초연금 확대 효과는 삼중차이 추정을 적용한 고정효과 모형의 회

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의 확대는 노인가구의 시장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없이 가구소

득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한 가구소득의 상당 부분이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주로 주거와 의료, 통신, 여가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기초연금을 수급한 노인가구는 빈곤율과 빈곤갭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상당수의 노인가

* 이 논문은 2016년 6월 Sweden, Sigtuna에서 열린 “2016 FISS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Reform on Elderly Well-being in Korea”의 제목으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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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여전히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한 

독립변수 측정과 표본 선정에서의 자의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모형 이외의 다양

한 모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본 분석결과와 아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증진시키고, 빈곤

을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급

한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위한 추가

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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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태도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서울대학교)

1)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복지태도 연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

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 복지태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정형화된 사실’과 

‘정형화된 문제’의 발견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두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1980년부

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들은 비록 탐색적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으나, 흥미로운 관점의 

제시와 대담한 해석의 시도, 거시적 시각의 선취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편 탐색적 수준

의 연구를 넘어서고자 시도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들은 이론들 간 

경합 구도의 형성과 분석방법론상의 다양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 시기 연구들은 설문

문항 작성을 비롯한 연구 설계, 모형 설정, 변수 선택, 분석 결과 해석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혼

란을 낳았으며, 계급･계층론과 복지지위론 간 경합으로 치우친 논의구도의 형성 및 고착화가 

거시적 관점의 탈각과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둔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이 확

인되었다.
이어서 2000년대 후반 이래 최근까지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흐름들을 포착

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 정부 및 정치 신뢰와 관련한 포괄적인 설문조사의 필요

성, 변수와 이론 간 관련성에 관한 기존 논의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비판의 요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구분 문제, 태도 관련 독립변수의 내생성 문제 해결의 중요성 등을 향후 해결해

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주제어: 복지태도, 시기별 구분, 권력자원론, 자기이해론, 복지지위론, 사회화론, ‘정형화된 사실’,

‘정형화된 문제’, 사고실험

* 이건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주택과 복지(국가)와의 관계, 기본소득, 사회적･
생태적 전환, 복지국가 담론 및 정책, 이데올로기 비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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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관대성 결정요인 분석

정민섭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수료)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장애인복지는 현대 복지국가 발전과 함께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 장애인복지가 발전해온 과정을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면 서구 복지국가들은 사회보장제

도를 통해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발달시켰으며, 장애인의 교육

과 고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비스 관련 제도들을 발달시켜 왔다. 전 세계에서 장애

인복지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방향에서 일정한 경향이 발견된다고 해서 세계 각 국가의 장애

인복지수준이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국가경제력과 정치시스템 그리고 사회

적 인식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에서 양대 축인 소득보장제

도와 고용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득보장 수준이 높고 고용보장 수준은 낮은 나라

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용보장 수준은 높고 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나라도 있다. 또한, 

둘 다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도 있고, 둘 다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장애인복지 수준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

요성이 있다.

OECD(2010)에서는 장애인소득보장 및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제도적 관대성을 평가해 회원

국 28개 국가의 장애인복지제도 수준의 다양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OECD 

국가들이 장애인복지제도 수준에 있어 지출규모 뿐만 아니라 제도적 관대성에도 큰 차이가 

* 정민섭,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정책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석사과정은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MSW 과정을 이수하였다. 주 전공 분야는 사회복지 정

책과 행정이다. 현재 연구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정책과 시각장애 관련 연구이다. 특히, 장애인복지

정책의 국가간 비교연구, 장애인복지제도 중 접근성에 관련된 법제도 및 시각장애 관련 실천적 연구

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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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어떤 결정요인이 국가 간 장애인복지 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방법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와 

같은 거시적 변수들이 장애인복지관대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발전요인

을 사회 전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OECD 28개 국가의 1인당 GDP, 선거제도 유형, 노동조합결성율, 장애인고등

교육 참여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가 

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DP와 장애인통합정책관대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정치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 간에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힘은 소득보장관대

성, 통합정책관대성, 관대성종합지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권 확대 대리지표인 장애인고등교육참여율은 통합정책관대성과의 관계에서 유

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가 국

가경제력에 걸맞는 장애인복지수준을 제고하려면 장애인소득보장 및 통합정책 수준을 양적 

및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 전체적 장애

인복지의 제도적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가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의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조합이 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하고, 정부와 고용주는 노동조

합을 사회적 파트너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등교육정책과 통합정책

관대성 간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고등교육율은 OECD 평균 이상

인데 반해, 교육 후 후속적 제도적 장치인 통합정책관대성에 관한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

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통합정

책 관련 예산확대와 제도적 관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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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인식

이상은 (숭실대학교)

김희찬 (숭실대학교)

1)

본 연구는 종교가 국민들의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복지발달에 

종교가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 의 3차-6차 자료를 활용해 종교와 복지인식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세 가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전체 자료를 결합한 분석에서 서구 복지국가들

에서는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차

이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 내 시기별 분석에서는 서구 복지국가들 중 미국의 경우

만 종교유무와 종교분파별로 복지 인식에 뚜렷하고 일관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최근 자료

에서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 보다 복지책임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시기와 국가효

과를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 서구복지국가와 한국 모두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에 비해 복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에 국가 복지에 

대한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가복지에 대한 선

호도가 높은 가톨릭의 비중이 낮고 국가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개신교의 비중이 높은 

종교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종교, 종교분파, 복지인식

*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저자 (salee@ssu.ac.kr)
현: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학력: 위스콘신-메디슨 사회복지학 박사

관심분야: 소득보장, 복지국가발달론

김희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ch12@ssu.ac.kr)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복지국가발달론,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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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 사회권의 대안 모색 :

시민의 권리에서 거주의 권리로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한동우 (강남대학교)

1)

□ 연구목적

근대국민국가 체제 내에서 시민권과 복지청구권의 실질적 등치화는 별 저항 없이 수용되

어 왔다. 그런데 지구화, 전지구적 경제위기를 촉발로 근대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사회복지 

구현의 지속가능성과 유용성이 도전 받으면서 (국적중심의)시민권에 기반한 복지청구권 패

러다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이 연구는 탈국가적 증후의 

확대를 바탕으로 시민권 기반의 복지청구권을 거주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자료와 연구자의 사유를 기초로 한 문헌연구로 수행되었다.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 Washington University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와 박

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여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노인돌봄을 주제로 

연구했으며 최근 문화다양성, 이동성. 시민권 등 사회복지담론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한동우(사회복지, 누구의 권리인가? : 근대국민국가적 시민권에서 탈국가적 거주권으로의 전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교수

로 재직중이다. 사회복지행정과 비영리조직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주의 관점의 복지

체제비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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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범위 및 내용

이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세부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캘리코니스와 고진의 사유를 

중심으로 사회조직 원리로서 국가 중심주의의 확대와 초국적 시민권 담론을 포함한 탈국가

적 원심력 확대 사이의 대립적 견해와 논의를 복지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복지는 

자유의 확대라는 연구자의 관점에 기초해, 민족으로 표상된 국적중심의 사회복지 청구권이 

인간 공동체의 발전 갖는 모순과 제약성을 분석했다. 셋째, 민족과 국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복지청구권에 새로운 상상을 더 할 대안으로서 탈근대적 시민권 담론을 고찰했다. 넷째, 탈

근대적 시민권 제도의 두 축인 초국민적 시민권적 시각과 다국적 국민국가 시민권 시각을 비

교분석했다. 다섯째,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에 대한 두 시각으로부터의 함의를 통해 복지청구

권의 시민권 기반에서 거주권 기반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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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권현정 (한림대학교)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1)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과 장기요양서비스 질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

로 규명하는데 있다.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서비스 노동시장의 정부규제와 조직규범과 관행이 서비스 

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탐구는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분석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248개 설문조사자료와 인터넷 자료

를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조직규범에서 작동하고 있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상여금)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요양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규범들이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고용의 질,

노동시장 규제, 조직규범

* 권현정, 주저자

홍경준,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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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예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1)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

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오랫동안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입법예고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는 법 제1조(목적)

과 제3조(기본원칙) 등에서 ‘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권 내에서 ‘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으로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변경이 있어도 건강한 

노인의 상태로 호전되는 것이 아니기에 일정 부분 도움이 제공될 수 있는 제공체계가 갖춰져

야만 한다. 특히, 등급 내에서 등급외 대상자로의 등급변경은 등급내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보다 훨씬 그 영향이 클 수 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예측해 볼 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지

원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다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만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렇

지 않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진입 전 단계의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이 필요함을 문제제기하고, 향후 검토해 나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aejung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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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크게 세 가지의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기요양 등

급외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등급외자 지원 현황을 선행연구를 검토와 

함께 실제 경기도 A시의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한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둘째,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요양필요도가 있어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경증 중심의 등급체계로 인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예방대상자’로 재정의하고, 우리와 유사한 장

기요양보험 등급체계를 갖고 있고, 그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체계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의 정책운영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두 가지의 연구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가 검토해 나가야 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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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령 사회 적응에 관한 법 제정과 장기요양 정책

박혜미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프랑스의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

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고령화

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는 기존의 사회보장 운영 체계의 혁신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제

도적 개혁을 촉구한다. 세계에서 가장 완만하고 긴 고령화의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

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고령 진입 및 의존성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공공비용 지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는 급증하는 사회적 

비용과 경제 성장의 저조로 인한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2003년 폭염 사태 이후 강화된 의존성 대상자 보호를 위한 

사회 연대적 접근과 고령 사회 최대 이슈인 자립성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변화(법률 개

혁안, 균형적 지방화 및 전달 체계 개선 등)를 짚어봄으로써 최근 프랑스 노인 정책의 동향을 

이해하고, 제도 개혁의 배경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고령, 장애, 의존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신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며 프랑스의 사회적 논의

와 사회 복지 정책 개혁의 중심에 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고령 사회 적응에 관한 법’ 

(Loi n° 2015-1776 du 28 décembre 2015 relative à l'adaptation de la société au vieillissement)의 

제정은 그동안 제기 되어온 의존성과 자립성 상실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결실이자, 유

관 영역의 중요한 쇄신의 계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자립성 지원을 위해 

연 7억 유로(약 8700억원)가 투입될 이 법의 도입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장기요양 정책과 관

련된 개혁의 내용과 특징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장기요양 보호 

체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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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경상북도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손능수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연구는 최근의 자활환경 변화 속에서 자활사업 성과의 하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자활사업 전달체계 즉 지역자활센터, 행정기관, 그리고 광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사업 성과 저해 요인과 성과 향상 요인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북도내 지역자활센터 20개소의 실장(실장이 없을 경우 센터장 및 업무대행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문제점에서는 참여자 특성변화가 지역자활센터가 당면하

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을 중심으로 실무

자의 전문성 약화, 그리고 도시형을 중심으로 자활생산품 판로개척 부진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자활사

업 참여자와 관련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와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 마련’이 주요한 항목

이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문제점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자활기금 활용저조’, ‘수의계약 저

조’, ‘행정기관과 자활센터 연계협력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자활사업 성과 향

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담당공무원의 이해증진 및 협조’가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도시형 보다는 주로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다음으로는 ‘자활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활성화’와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자활생

산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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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광역자활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종합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미흡’, ‘공공과 민

간의 자원동원 부족’, ‘조직적 홍보체계 구축 미흡’, ‘지역특화사업 지원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의 업무추진에 대한 보완과 지원역할’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필

요’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 외에 ‘종합자활정보제공자의 역할 수행’과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의 관리와 네트워크 형성’도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의 하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근로능

력미약자에 맞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을 중심으로 자활실

무자 자활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도시형을 중심으로 자활생산

품 판로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넷째,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을 중심으로 인력확보와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첫째,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 특히 

읍면동 공무원의 자활 업무에 대해 이해 증진이 필요하며, 나아가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의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도시형을 중심으로 자활생산품에 대해 행정기

관에서 자체구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활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기금 운용의 활성화가 필

요하며, 자활기금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도농복합

형과 농촌형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와 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업무추진에 대한 보완과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광역자활센터는 종합자활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셋째, 광역차원에서 대기업, 민간자원, 광역시도의 자원동원이 필요하며, 이로써 광역

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

째,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 체계적 관리 및 지원하고, 지역센터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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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김이배 (광주복지재단)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내용을 탐색하고, 전

반적인 특징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쟁점 분석의 영역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

여, 개편안의 정당성과 정합성, 가치, 방향성 등 주로 개편안 구조와 관련된 부분과 개편안이 

제시한 조직 및 인력, 4대 프로그램(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

화), 관련 쟁점 등 프로그램의 개별 내용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쟁점 분석을 통해 개편안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 초기의 정책적, 이론적, 실

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달체계 개편, 정합성, 가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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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RG시스템하 원가산정체계의 특성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정의신 (건강보험공단)

태윤희 (건강보험공단)

서수라 (건강보험공단)

유럽에서 DRG(Diagnosis Related Group)1) 기반 지불제도는 병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상환

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Reinhard Busse et al.,(2012)은 병원원가회계 및 원가산정

시스템의 발전이 환자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의 동질성(homogeneities) 및 이상치(cost-outlier)

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DRG시스템하의 원가 계산은 환자 개

인에서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근거로 비용 상환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보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DRG시스템하의 보상의 기초가 되는 표준원가 산정은 개별 병원 단위에서 제출하는 원가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독일은 표준원가의 신뢰성과 보상

의 적정성을 위한 첫 단계로 표준원가 계산의 근간이 되는 개별 병원 단위 원가회계분석 과

정에 활용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DRG시스템하 보상수준 및 방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원

가산정’이라는 병원원가계산의 목적을 개별 병원단위 원가계산 전(全)단계에서 강조하고 있

다2). 즉, DRG시스템하 병원원가계산은 병원마다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원가정의 및 배부3) 

* 정의신(발표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포괄간호연구센터 센터장

태윤희,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포괄간호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서수라,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포괄간호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DRG(Diagnosis Related Group)는 급성기 입원환자분류체계 가운데 하나로 진단명, 시술여부 등과 연

관되어 있고 임상적, 경제적 등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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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방식에서 DRG 무관 영역 즉, 환자 진료서비스와 무관한 비보상 영역을 식별해내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원가기반 DRG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불보상 ‘방식’으로

부터 지불보상 ‘수준’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RG시스템하의 지불보상 ‘수준’은 특히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지불제가 행위별수

가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포괄지불제는 

지불의 기본 단위인 KDRG 시스템하의 과목별 불균형 및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에 근거한 기

초수가 산정 등 행위별수가제하에 발생하는 수가적정성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4) 이

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몇 개 병원의 원가 정보를 활용하여 DRG 기반 지불보상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5) 

그러나 문제는 제출되는 원가정보가 현 행위별수가제하의 병원회계 목적과 병원 단위 비

용 정보를 DRG시스템하 표준원가산정시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DRG별 원

가계산은 환자별 원가계산에 기반하는데, 환자별 원가계산의 기본 정보를 형성하는 부서별 

원가계산, 시행과별 원가계산, 수가별 원가계산 단계가 현행 행위별수가제하의 병원회계 기

준과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표준원가에 DRG 보상 이외 영역이 포함되어 행위

별수가 자료를 통해 표준수가를 생산함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의 문제를 여전히 남기게 된다. 

DRG시스템하 표준원가산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의 생성단계인 개별 병원단위에

서 제출되는 원가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단위에서 

원가계산이 이뤄질 때 참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과 원칙, 예외 사례 발생시 적용 및 조정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시범기관의 (행위별)

2) 일반적으로 비영리 의료기관 중심의 행위별수가제하의 병원원가회계의 목적은 경영합리화와 성과

보상 그리고 투자결정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위별수가제하의 원가계산은 병원마다 분산

되어 있고 서로 다른 개별 정보시스템에 기록되는 특징이 있음. 병원원가계산 목적의 차이는 원가 

정의와 배부 기준 및 방식의 결정 등 원가회계 전반에서 차이로 나타남 Feyrer et al.,(2004)글을 참고

할 것

3) 원가배부란 해당 기준에 따라 공통 원가를 각 대상인 진료부문과 (진료)지원부문에 대응시키는 과정

으로 이 과정에서는 배부율 등을 계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배부기준은 원가계산

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병원 특성 차이를 감안하여 계산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하여야 함 

2006 
4) 원가에 기반한 DRG 시스템하 지불보상체계는 현행 행위별수가제하의 상대가치체계가 갖는 원가불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casemix를 고정하는 것이 필요함 
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그동안 포괄수가 원가분석(2013) 및 원가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2014, 2015), 요양기관 패널 제도 도입 관련 연구(2013) 등을 통해 원가 정보에 기반한 연

구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도하여 왔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각의 병원원가회계 수준에 따라 

다차원적인 표준원가시스템 구축 사례들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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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별 원가계산 이전(以前) 단계를 포함한 단계별 원가 계산 현황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과

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표준화되고 공통된 정보를 통한 DRG시스템하 표준원가 

산정은 향후 새로운 지불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시키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 InEK이 제공하고 있는 DRG시스템하 병원원가산정을 위한 병원단위 지침과 가이드라

인 적용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DRG시스템하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병원단위 원가 계

산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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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복지 현황에 따른 남북교류 방향

정지웅 (배재대학교)

6)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통일의 당위성은 헌법의 정신과 민족적, 인도주의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정한 

통일을 완성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 중 하나로서 장애

인복지는 남북통일 이후 장애인 인구의 증가 및 북한 장애인복지의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에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음. 

○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첫단계는, 북한 장애인

복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자

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장

애인복지 현황을 고찰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내외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

는 북한장애인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특징 등을 살펴보는 것이 유효한 작업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하며, 본 연구는 국내외 민간단체가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

는 북한장애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장애인 지원사업의 대

안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정지웅,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석･박
사. (전)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원, (현)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조교수. 
관심 연구분야는 장애인복지, 통일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생태주의적 사회복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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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민간단체(UN OCHA, WHO, 국제푸른나무, Together-Hamhung, DULA 

International, Handicap International 등)의 북한장애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민간단체가 

발간한 사업보고서, 인터넷자료 등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 인터뷰: 국내외 민간단체의 북한장애인 지원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하여, 사업내용의 보

다 심층적인 내용 및 향후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정리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국내외 민간단체의 북한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 국내외 민간단체의 북한장애인 지원사업 발전 방향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북한장애인복지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탐색적 유추 

○ 향후 통일단계(｢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각 3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장애인복지 통합 

방향에 대한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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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에서 차별에 의한 건강불평등과 사회자본의 역할

김창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사회자본은 인종차별에 의해 발생되는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

면 사회자본의 건강평준화 효과(health equalizing effect)는 어떠한 속성에 기인하는가? 본 연

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참여한 결혼

이민여성 40,430명에 대하여 차별에 의한 건강집중지수(discrimination-related concentration 

index, CI)를 측정하였고, 특별히 사회자본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민

여성의 주관적 불건강은 차별 경험이 높은 여성일수록 보다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CI 0.023, standard error [SE] 0.001, p<.001). 하지만, 이를 사회자본 유형에 따라 세

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독 연결적 사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을 가진 결혼이민여성에

서만 차별에 의한 건강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I 0.008, SE 0.008, p .322).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을까? 추가분석을 통해 건강집중지수를 기여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연결적 사회자본과 비연결적 사회자본에서 관찰되는 건강불평등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1) 차별에 대한 항의(35.8%), 2) 차별경험(28.3%). 본 연구는 시민

단체, 노동조합 및 정당참여로 조작화한 연결적 사회자본이, 비록 2.2%의 결혼이민여성에게

서만 관찰되었던 예외적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의한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유용한 회복요인(resilient factor)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국제이주민의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의 사회자본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김창오, 1) 現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2) 前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2013-2014), 前 강북구보건소 관리의사(2008-2013)
3)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운영위원

4) 대한가정의학회 가정의학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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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억압 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은

한국사회복지(학)에 적용가능성이 있는가? :

Lena Dominelli의 실천과 이론 중심으로

양만재 (경북대학교)

1)

반-억압실천(Anti-Oppressive Practice: 이후 AOP로 표기)은 1960년대 말 영국에서 사회복지

실천개혁의 배경으로 발전한 사회복지실천론이다(Dalrymple and Burke, 1995; Dominelli, 

2002). AOP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Larson, 2008; Baines, 2011a), 대학의 커리큐럼에도 도입되어 교육하고 있으며(Coleman, et al., 

2002; Collins and Wilkie, 2010),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실정이다(Baines, 2011; Brown, 2012; 

Nissen and Curry-Stevens, 2011; Strier and Binyamin, 2013; Beckett, 2013; Rush and Keenam, 

2013). 

AOP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실천접근 방법을 극복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식과 개인에게 미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에게 존

엄성을 강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복지실천론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AOP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실천들이 연대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를 모색하는 실천론이라는 점에서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로 불리기도 한

다(Sakamoto, 2007; Curry-Stevens, 2011; Baines, 2011a).

AOP는 단일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사회 이론과 관점 즉 여성해방론, 막시즘, 

비판이론, 포스트모던이즘, 토착론(indigenization) 등 다양한 관점들을 수렴･통합하여 창조한 

점에서 절충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복지실천론’이기도 하다(Payne, 1997; Baines, 2011c). AOP

* 양만재, 경력: 경북대학교 졸업, 영국 Durham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박사 경북대학교외 강사

관심 분야: 지역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실천 이런, 반억압 실천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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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한 사회이론들을 포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자들이 다양한 영역의 사회

복지현장과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론(문헌검토 참조)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 

AOP를 쉽게 비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지닌 “성우”(sacred cow)로 비유한다(Willson and 

Bresford, 2000).

영미와 유럽국가의 사회복지학계는 AOP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에서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복지학계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학

계가 미국의 학문성향 즉, 사회복지체계이론과 생태학적 사회복지실천론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은 탓도 없지 않을 것이다(최일섭, 2007; 나병균, 2013).

한국사회복지계에서는 미국의 학문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복지실천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천현장에 종사하는 실천가들에게 편식에서 벗어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

구가 제기되어 왔다(이근무･김영숙, 2009). 한국사회복지학계가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전

문성의 강화를 위해서 AOP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의 특징을 AOP를 

주창한 Dominelli(1997b;2009)의 언어를 빌어 표현하면, 한국사회복지실천은 주로 클라이언트

의 개인 중심의 “치유적 접근”(therapeutic approaches)과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현상유지

적 접근”(maintenance approaches)에 근거한 개인변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적 환경 변화를 위한 비판의식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를 억압하고 차별

하는 사회 불평등구조의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해방론적인 접근” 

(emancipatory approaches)의 사회복지실천과 연구는 경시한 성향이 있다. 박선영(2016)의 주장 

즉 사회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여 억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정의와 

연결된 실천을 소홀했다는 해석과 다르지 않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 사회복지학계는 해방론

적 접근과 사회정의의 가치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통찰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는 것이다. AOP가 해방론적인 접근과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실천론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

복지학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요소가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

성을 심화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노정에 있다면, AOP에 관한 연구를 계속 

외면해야 할 주제는 아닐 것이다. AOP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요구사항인 사회 불평등에 대

응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이론적인 자원이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AOP가 한국사회복지계에 적용 가능성 혹은 유용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반-억압실천(AOP)의 정체성을 우선 밝히는 작업

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AOP의 정체성에 관한 해명 작업은 먼저 AOP가 출현하는 외부환경 

분석에서 시작한다. AOP가 등장하게 된 사회정치 배경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어 문

헌 검토의 작업으로 AOP를 제안한 대표학자들의 문헌과 AOP가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 적

용한 연구논문들을 소개한다. 문헌검토는 AOP의 사회복지실천론의 위상과 연구 경향을 짐

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내부 시선으로 돌려 AOP의 정의와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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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다. 정의와 원칙은 AOP의 창조에 주도적인 기여를 한 Lena 

Dominelli의 이론중심으로 논의한다. AOP의 후학들의 이론도 추가할 것이다. AOP의 핵심원

칙을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동시에 비판하는 학자들도 분명 있다. AOP의 장점과 비판

들도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AOP의 정체성

을 밝힌 담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적용 가능성을 함의 장에서 긍정과 부정의 측

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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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정찬미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의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대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한 대안 모델에 따

라 소득계층별로 급여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정책은 이제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누진적 체

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급여

를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적절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주

된 수혜대상인 인적소득공제 및 비환급성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되,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중산층에 

대한 지원체계로 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아동수당, 아동급여, 조세지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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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직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영광 (계명대학교 BK21PLUS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면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문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424,667명으로 2000년 대비 2,024,667

명이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인하여 국가에

서 생활지원, 건강지원, 돌봄서비스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노

인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73,774개소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하여 4,536개소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 노인

복지관 종사자의 수는 약 5,301명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종문, 황진수, 2009; Mor Barak et al, 2001; Tett & Meyer, 1993). 나종문과 황진수(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조직몰입과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변수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여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이 ž퇴직이 높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ž퇴직율이 높은 노인

* 이영광은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에 있으며, 현재 BK21PLUS 지역사회통합인재

양성사업단 참여 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급여, 사회복

지 성과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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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이 이직의사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몰입이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측정문

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변수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Mediator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 주요연구결과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몰입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01), 조직몰입 역시 이직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변

수들의 관계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사

가 낮아지며, 반대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낮아질수록 이직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회귀계수는 R2=.38

로 나타났으며, 이는 38% 설명한다.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관계에

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는 z값이 –1.96보다 낮은 z=-10.50(p<.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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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근로관계’ 를 전제로 하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이 전제가 되어 대상자가 설정된다. 기존의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 개

념과 관련한 연구들은 사회보험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근로자 개념의 이러한 일치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거의 진행된 바 없다. 하지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과연 제도 이용자들 입장에

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보험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1차적 사회안전망이

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키는 것이 현실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실업에 대한 국내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에서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적용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역할에 적합한지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6년 7월까지 발표된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사례이

다. 동 자료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게 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성, 혹은 근로자 인정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인데 이는 현실에서

의 제도 이용자들의 인식과 실제 법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연구 방법은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을 통해 고용보험 도입 이래

* 이윤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고용, 산재, 소득보장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 현재 북한 노동복지를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연수 과제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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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로자성, 즉 피보험자의 개념이 문제가 된 사건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범주화 하여 분석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사례를 통해 연구된 바 없는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고용

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실에서 제도 이용자들이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겪는 문

제점을 파악하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근로자 개념의 일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제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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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보람 노동 의미 및 가능성 연구 :

일본의 삶의 보람 노동을 중심으로*

박기훈 (서울사이버대학교)

1)

평균수명의 연장 및 건강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사회적 퇴직) 후의 10~20년을 어떻

게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 이후의 노인이 노후를 활기차

게 보내는 것은 사회의 활력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 특히 일은 통한 사회참여는 노인의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

한 사회보장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노인의 노동력을 ‘일’을 통해 활용하는 형태에 주목하여 특히 소득만을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소득 외에 일하는 즐거움, 건강유지 등 소득 이외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인노

동력 활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따라서 일을 통해 금전적 편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금

전적 편익 또한 동시에 추구하는 노인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노동력을 사회적으

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제시된 ‘삶의 보람 노

동(취로)’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노동력 활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 일본과 한국에서 확

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40년 가가이 실버인재센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 본 발표문은 한국일본문화학회에 일본어로 작성하여 투고(2016.9.25)한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박기훈, 1) 노인인력개발원의 초기 형태인 노인인력운영센터에서 근무(2004년)

2) 고령사회를 극복하는 핵심 방안 중의 하나는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인데 특히 정년 

후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및 비영리조직

의 동향을 주시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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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0년 이상 ‘노인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데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1980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 40년 가까이 사업이 지속해 

오고 있지만 실버인재센터의 회원 수가 감소가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론 인해 

일을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외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삶의 보람 노동이 과

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실버인재센터의 삶의 

보람 노동과 관련된 저서, 논문, 정부보고서,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버인재센터

의 삶의 보람 노동은 노인의 노동의 특성에 맞추어 노동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노동형태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용배제에 따른 

일 영역의 제한, 삶의 보람 노동 해석에 따른 지역실버인재센터 운영 차이 발생, 삶의 보람 

노동에서 고용적인 성격의 강화, 민간노동시장영역침범, 실버인재센터 회원 감소가 그것이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실버인재센터의 삶의 보람 노동이 지속가능한 노인노동력 활용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보람 노동에 있어서 고용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보다 고용의 

배제를 전제로 한 삶의 보람 노동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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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서비스에 관한 연구 :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기채 (국민연금연구원)

이규성 (보험연구원)

1)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

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고찰한 후,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해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공단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과 생활에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분석 등이 융합되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서비스도 초연결성, 

지능화 및 자동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비대면 연금서비스로

서 인터넷, 유선 등을 통한 급여 관련 신고･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가 요청된다. 국내외 현황 검토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정보통신-친화적

(IT Friendly) 비대면 연금서비스 활성화, 비대면 채널 및 서비스 업무 확대, 모바일 전자민원 

메뉴 개선, 신분증 촬영･영상통화･기존계좌 활용･손바닥정맥지도･휴대폰인증･OTP/ARS인증･
홍채인식 등 다양한 비대면 본인인증 방식 검토 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 

비대면 서비스의 장기적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생활서비스 통합포털을 통한 초연결성 

확보, 인공지능로봇의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및 자동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 단기과제인 ‘비대면 연금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정한 것이며, 본 연

구는 소속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민기채는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연금제도, 통일,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대하

여 연구하고 있다.
이규성은 보험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금융, 연금, 보험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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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 부모와 자녀 부양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취약하다고 알려

져 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부양부담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베이비붐 세대 관련 연구들과 부양부담, 노후준

비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부양부담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노후준비 실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베이

비붐 세대의 경우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비해 노후준비 수단이 낮으며, 노후준비 수단은 주

로 공적연금이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비용이 감소하면서 저축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부양부담의 감소가 노후준비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비용과 가구의 노후준비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구 부양

비용의 증가하는 시기에는 저축을 줄이며, 부양비용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저축을 늘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저축 중 예적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비용수준과 개인의 연금 가입과 같은 노후준비와도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양부담이 높은 경우는 가구주의 직종과 소득수준에 따른 안

정성이 확보된 경우로, 노후준비도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에

* 송현주, - 현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부연구위원

- 관심사: 노후준비 및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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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부부 서로의 연금가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경우 공적연

금 가입이 개인연금 가입의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저축에 

근로소득이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산출한 결과 60세 이상 가구주 

2인 가구의 경우 최소 약 248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의 노

후준비 수단으로 노후준비 수준을 예상한 결과, 필요생활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관련 몇 가지 시사점과 연구의 한

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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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인연금 통합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의 시작을 알

림과 동시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제도 통합의 문제는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의 소득보장문제와 결부하

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된다. 한편 남북한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질적인 정치체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모습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북한의 특수직

역연금제도, 그 중에서도 군인연금제도는 체제의 상이성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직업군인은 국민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따라서 연금 

통합 시 기본적인 소득보장 기제인 국민연금제도 이외에 남북한의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통

합 논의가 그 무엇보다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가 국내에 소개된 바 없

을뿐더러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된 바 없어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사회복지 통합의 영역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북한의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함께 남북한의 군인연금 제도 통합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여 통일 준비에

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탈북자 심층인터뷰(deep depth interview) 를 통해 질적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을 진행하여 북한의 군인연금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

도와 현실의 정합성을 파악하고 향후 통일 한국에서의 군인연금제도 통합 쟁점과 방향을 제

시한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통해 제도적 관점에서 남북한 군인연금제도의 사회

* 이철수: 2003년 박사학위취득, 신한대 교수, 북한사회복지, 통일사회보장 전공

이윤진: 2015년 박사학위취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 노동･사회보장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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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석을 시도하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군인연금제도 현실에 대

해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군인연금제도를 경험한 탈북자를 통해 북한의 제도를 파악

한 연구는 전무하고 특히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어 본 연구는 향후 후속 

연구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함에 있

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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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탈상품화 대 탈노동화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성인에게 매달 2,500 스

위스 프랑(한화 약 289만 원)을 지급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시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국민투표는 반대 77%로 부결되었지만, 투표 참가자의 23%가 기본소득에 찬성표

를 던졌다(오마이뉴스, 2016).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한화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Annala, 2016).1)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일간지는 기사, 사

설, 칼럼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기사와 주장을 싣고 있다. 더욱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

당의 김종인 전(前)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경제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는 

내수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본

소득 도입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다(국민일보, 2016). 현재의 분위기라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 중 누군가는 기본소득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날 갑자기 제도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은 보수정부 하

1) 보편적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의 실험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영을 고무시키고 있

지만, 핀란드의 기획은 한국사회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 중

도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복지확대로 인해 위협받는 국가재정을 보호하

고,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이다(Tiessalo, 2016). 핀란드 사회보건부 장관은 

“기본소득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기본소득이 노동 동기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는 기존 사회

보장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기본소득이 ‘무조건성’에 기초한 기본소득이 아닌 워크

페어와 유사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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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막대한 지출을 수반하는 “보편적 보육료지원”이 도입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많은 논자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빈곤의 확대는 전통적인 복지체제로 대응하

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제도

화된 복지체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고용과 관계없는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제도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이제 막 복지확대를 시작한 한국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지

위와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

루어지지 않았던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분석했다. 먼저 이론적 논의에서는 자본

주의 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가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경제, 정치, 분배체계

의 측면에서 검토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특성을 검토한 후 좌우 진영의 논의와 이러한 

논의가 갖는 한계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서 복지국가를 형성해가고 있는 한국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에 대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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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기본소득보장 제도의 도입시도와 기본소득의 정치

은민수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2차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확대되던 캐나다 복지는 경제후퇴와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축소의 정치(politics of retrenchment)로 넘어가게 된다. 두 세기 동

안 경제적 압력의 증가와 복지프로그램의 성숙은 복지국가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

다. 첫째, 전후 많은 국가들이 선택한 시민권과 사회보험은 최근 경제적 재구조화가 조성한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를 둘러싼 당시의 

갈등은 복지국가 확대의 정치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두가지 변동은 많은 선

진복지국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소득보장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논의를 야기하였고, 그것은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논의는 1960년대 캐

나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빠르게 성장한 이후 정기적으로 등장하며 오랜 시간동안 계

속되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 방안이었다. 보통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기본소득의 캐나다식 표현은 GAI 

(guaranteed annual income, 이하 GAI)로서 일종의 부의 소득세(nagative income tax)이다

(Mulvale and Vandervought, 2012: 177); Mulvale, 2009: 2009: 7).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기본소

득보장(guaranteed income, 이하 GI)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

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조건도 없이(혹은 거의 없이)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최소

한의 핵심적 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 

1) 다른 표현으로 Guaranteed Annual Income, citizen’s wage, guaranteed livable income, basic income, 
social dividend, territorial dividend, state bonus, demogrant 등이 있다(Young and mulvale, 2009: 7). 밀튼 

프리드만은 단순한 Negative Income Tax를 통해 기존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대체할 것

을 제안한 바 있다(Friedman, 1962: 191-194). 가령 NIT 세율이 50%라면, 면세점이 8,000달러인 조건

에서 6,000달러의 소득이 있을 경우, 차액의 50%인 1,000달러를 보조 받는 식이다. 물론 소득이 전혀 

없다면 4,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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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선별성을 증가시켜 근로인센티브를 증대시키

기 위하여 GI/NIT 방식으로 소득이전을 재설계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반복하였다. 주지하다

시피 부의 소득세(nagative income tax)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일 때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증가하는 소득만큼 급여액이 줄어들지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의 감소폭이 줄어들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이념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소득기준이나 급여감소율 등의 제도설계 유형에 따라 기본소득의 이념형에 가까워

질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범 기본소득의 변형으로 인정받고 있다.2)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보장)은 1935년 Alberta에서 집권했던 사회신용당(social credit party)

의 등장으로 인하여 1930년에 정책 아젠다로 떠올랐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는 미국의 NIT

에 영향을 받은 일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0년대 초와 

1980년데 중반 사이에 GAI에 대한 수많은 공식보고서들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

간되었다. 이 중 의미있는 연구와 실험은 Castonguay-Nepveu 보고서,  빈곤문제 특별 상원 위

원회 보고서(일명 Croll Report), 연방-지방 사회보장검토서(Federal-Province Social Security 

Review, 일명 Orange Paper), 캐나다 경제통합과 발전전망 위원회 보고서(이른바 Macdonald 

Commission Report)일 것이다.

먼저 “Castonguay-Nepveu 보고서”(1971)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Family Assistance Plan에서 

영감을 받아 NIT와 유사하게 “General Social Benefits Regime”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비슷한 맥락에서 연방 상원이 발행한 이른바 “크롤 보고서”(1971)는 빈곤 근절을 위하여 

빈곤선의 70%까지 최대급여를 제공하는 GAI제도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캐나다 사회보장 

위원회가 발행한 “사회보장검토서”(1973)는 소득지원I(income support)과 소득보충(income 

supplement)의 이층 시스템 개념을 제안하여 주목을 받았다. 널리 알려진 캐나다 경제통합과 

발전전망 위원회가 발행한 “맥도널드 보고서”(1985)는 기존의 다양한 보편적 소득보장 프로

그램들을 일제히 폐지하고, 여기서 절약된 예산으로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금액은 적지만 단

일한 “수당”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인 보편적 소득보장프로그램(UISP: Universal income security 

program)을 시행하자고 권고하였다. 이후 실업보험과 UISP류의 시나리오를 주장했던 Forget 

보고서(1981)를 제외하면, 기본소득제도는 최근까지 연방차원의 공식문건을 통해 다시 등장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2011년 기간 중 보수당이 자유당, 사민계열의 NDP, 블록 퀘벡(Bloc 

2)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완벽한 Guaranteed Income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소득제도로 이해될 수 있

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뿐이다. 예컨대 1999년 시작된 알라스카 기금 수당(Alaskan Permanent Fund 
Dividend)은 알라스카 성인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2007년 기준으로 $1,654).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관대하고 온전한 기본소득안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일부에서는 캐

나다의 Old Age Security/Guaranteed Income Supplement 프로그램이 GI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한

다. 이러한 점에서 부의 소득세를 기본소득의 한 범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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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becois) 등의 야당들에 둘러싸인 채 소수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상원과 하원의 각 위

원회들은 소득보장 혹은 기본소득제도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상원의 위원회는 2010

년 12월 31일 발간한 녹서에 NIT에 기초한 기본소득안을 포함하여 빈곤을 해소할 방안과 관

련된 비용 및 급여를 다루고, New Brunswick과 Manitoba에서 기본소득의 실험프로젝트를 구

체적으로 평가할 것과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LICO3)수준에서 기본소득 보장 방

안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Senate of Canada, 2009). 이에 반해 하원의 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연방 기본소득 프로그램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다(House of commons, 2010: 143).4)

이렇듯 캐나다는 오랫동안 NIT 방식의 기본소득 보장제도에 집착해왔다. 물론 본 논문에

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유독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자유주의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소득조

사방식을 사용한 NIT 방식의 GI 도입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간 차이점도 크

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캐나다에서 NIT의 도입을 위해 최근까지 시도했던 GI 방안의 도입 

노력을 역사적으로 개괄하고 방안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Low-income cut-off(LICO): 캐나다의 최소 연간소득 금액.
4) 비록 하원 회원회가 상원에 비해 GAI를 덜 지지하였다 할지라도 전자는 보편적 소득보장 목표를 포

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위원회 의원들은 우선 GAI를 장애가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점증적

인 접근법을 권고하였다(mulvale and vanderborght, 2012: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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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기초보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Part� I.�한국�복지국가의�환경:�우리는�어디에�서�있는가?

1. 이중(二重) 과제와 한국 복지국가

1.1 한국 복지국가의 이중과제

근대적응(適應)과 근대극복(克服)이라는 한국 사회 일반의 이중과제론은 복지국가의 건설

에도 관철된다. 한국 복지국가의 이중과제란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

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으로는 21세기 형 후기 산업사회로 급

속하게 이행되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분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20세기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원칙인 국민기본선(the principle of national minimum)마저

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1세기 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건설(old risks, old welfare)’

과 동시에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대응 모델의 구상과 실천

(new risks, new welfare)’을 동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꽤나 까다로운 이중적(二重的)인 과제

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보이는 한국 사회의 경우, 오래된 위험(old risks)과 새

로운 위험(new risks)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중첩성(superposition)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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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고용과 빈곤이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불안정고용의 등

장과 함께 고용과 빈곤이 양립하는 소위 근로빈곤층(working poor)를 양산하고 있다(최영준, 

2011: 37).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20세기 중후반기 ‘오래된 복지

(old welfare)’와 21세기 형 ‘새로운 복지(new welfare)’를 동시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즉,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

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

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직업훈련이나 재훈련,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동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2 새로운 위험의 등장배경

§ 세계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저성장

§ 노동운동의 약화

§ 가족구조의 변화

§ 저출산 고령화

§ 제4차 산업혁명

§ Brexit 

1.3 새로운 위험의 등장

§ 일 가족 양립의 어려움

§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증가

§ 돌봄 수요의 급증

§ 중고령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 근로자의 양산과 근로빈곤 인구의 급증 

§ 사회보장제도 배제인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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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태윤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영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지윤 (혜전대학교)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이주현 (가톨릭대학교)

1)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내외 현황 및 문헌을 검토한 후 국내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

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을 통해 개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인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을 5개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강단, 

영등포남부지사, 아현실버복지관, 강남서부지사, 구로지사), 156명을 대상(65세이상 2그룹, 65

세 이하 2그룹, 20~30대 1그룹)으로 6주 동안 11회기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 내용을 

평가하였으며, 교육 시범적용에 따른 교육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 누구나 접근가능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는 점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태윤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수료

관심 및 연구 분야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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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효과평가

태윤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영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지윤 (혜전대학교)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이주현 (가톨릭대학교)

1)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인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을 5

개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강단, 영등포남부지사, 아현실버복지관, 강남서부지사, 구로

지사), 156명을 대상(65세이상 2그룹, 65세 이하 2그룹, 20~30대 1그룹)으로 6주동안 11회기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 직전 사전조사, 교육 직후 사후

조사1, 교육 후 1개월 후인 사후조사2를 조사하였다. 교육효과 평가를 위한 설문항목은 삶의 

의미, 마무리에 대한 불안, 우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기본지식이었다. 교육의 효과평가 

결과 삶의 의미, 마무리에 대한 불안, 우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기본지식의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막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태윤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수료

관심 및 연구 분야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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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_ 김희경, 박수범, 권도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 론 : 성지혜(대구여성가족재단)

서울의 복지에서 한국복지국가의 미래를 논한다 (서울연구원) (405호)
좌 장 : 김종해(가톨릭대)
발표1 : 한국복지국가의 향배와 서울복지 _ 이태수(꽃동네대)
발표2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와 한계 _ 허선(순천향대)
발표3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1년간의 성과와 의미 _ 안기덕(서울시복지재단)
발표4 :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조와 함의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중심으로 _ 백선희(서울신학대)
토 론 :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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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연구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가족 구조가 독신, 이혼, 재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는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 및 별거중인 여성 가구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족생활주기, 항상소득가설 등을 참고하여 65세 

미만의 가구주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별 비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이혼 및 별

거중인 가구주는 예금과 예금 외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 자산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완화되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성에 반(反)하는 것으로, 이혼 및 별거중인 가

구주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이 우리나라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자산 포트폴리오, 이혼 및 별거, 노동패널, Tobit model

* 본 세션의 풀페이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기관별 세션(402호)에 참석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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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

심리사회적기능 요인을 중심으로

손정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의 변화궤적을 추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심리사회적 기능 요인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궤적 및 예측요인은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

여 확인 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 변화궤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모형으로 

증가궤적을 보였으며, 예측요인은 우울감과 배우자관계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이

를 통하여 재취업 성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측면의 실천적 개입자료를 제

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욕구, 심리사회적 기능,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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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2014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희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도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성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는 정

부예산의 성 평등한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예산이 성 중립적이지 않으며, 정부사업 

및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뒷받침되는 예산에 대한 분석 없이는 성 주류화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근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가 현재 제도화 수준은 높지만 충

분한 제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를 실제 제도 운영 주체인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제도에 대한 정책순응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주체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토대로 제도의 효과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제도의 주요 행위자인 예산부서, 여성정

책부서, 사업담당자간 인식차이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관심이 낮아 제도 운영이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개인의 관심보다 기관 전체 및 기관 외부 차원의 관심에 의해 작동

되고 있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집단별 인식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

지예산의 주무부서인 예산부서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성인지예산이 분석서로 인식되고 있는 결과에 기인한다. 
이에 대표적인 성 분석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의 연계 노력이 요구되며, 성인지예

산은 예산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분석으로서의 기능 정립을 통한 연계방안 마련이 

예산부서의 책임성과 제도에 대한 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재정, 지방 성인지예산, 성 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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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한국복지국가의 향배와 서울복지

이태수 (꽃동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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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와 한계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시 정책자문위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정책과 공공부조분야

이다. hersun@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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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1년간의 성과와 의미

안기덕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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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조와 함의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중심으로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Ⅰ.�서� �론

사회복지는 공급주체에 따라 국가복지, 시장복지, 기업복지, 가족복지, 제3섹터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 한 사회의 복지는 다양한 공급주체가 혼합되어 제공된다. 국가복지 주도적

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 방식은 다양하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으

며, 민간영역에 재정 지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소극적인 국가개입 방법으로 규제의 역할

을 담당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정책 초기인 1990년대와 비교하여 국가역할이 확대되었다. 영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보육은 높은 수준의 국가복지로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공급은 94%가 민간영역일 정도로 민간 주도적이다. 보육정책에

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공급은 민간중심, 운영지원(재정)은 공공중심으로 운영하는 재정

지원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Ph.D).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서울시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위원, 대
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 국회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보육정책, 여성정책, 저출산정책,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Johnson(1987)은 국가, 상업부문, 비공식부문, 자원부문으로, 
DiNitto & Dye(1993)는 공공(정부)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으로, Gough & Kim(2000)은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으로, Evers(1990)는 국가, 시장, 자원부문,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한

다(윤영진 외, 2008: 9 재인용).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복지주체는 크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

로,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국가와 민간부문의 시장, 기업, 가족, 비영리조직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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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수준으로 높으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2012년부터 서울시 보육정책에 의미 있는 변

화가 시작되었다. 보육정책의 핵심정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채택하여, 기존의 민간 

주도적 공급에서 공공 주도적 공급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1000’ 정책은 공공-민간의 복지혼합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

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

책을 통하여 서울시 보육정책 기조의 변화와 그것의 사회적 기대 효과를 분석하면서, 한국 

보육정책에 대한 함의를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Ⅱ.�보육정책에서의�복지혼합과�정부의�역할

1. 복지혼합과 정부의 역할

국가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인 적은 없다. 

비영리부문 등 민간부문과의 다양한 혼합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복지국

가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부문 지배력이 높고 복지국가 수준이 낮을수록 민간부문 의존이 커

진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복지혼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Glennester(1985) 공급

(provision)과 재정(finance, 운영 지원)을 축으로 공공 공급 - 공공 재정, 공공 공급 - 민간 재정, 

민간 공급 - 민간 재정, 민간 공급 - 민간 재정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 형태로 복지혼합을 설명

한다. Gidron, Kramer & Salamon(1992)도 정부와 비영리부문간의 역할분담을 재정 부담과 서

비스공급을 축으로 네 가지 모형으로 설명한다(표 1). 정부가 재정 부담과 서비스 공급을 제

공하는 정부주도 모형(Government dominant model)은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

으며, 재정 부담과 서비스공급을 비영리부문의 자율성에 따르면서 정부는 잔여적 복지만을 

책임지는 비영리주도모형(NPO dominant model)은 미국의 모형이다. 이중모형(dual model)은 

정부와 비영리부문이 모두 재정과 공급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영리부문이 정부정책의 대상자

가 아닌 자에게 정부와 동일한 서비스를 주거나(보충형 모델, supplement model), 동일 대상자

에게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보완형 모델, complement model) 모형이다. 

그리고 협조모형(collaborative model)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고 비영리부문이 서비스를 공급

하는 형태로 비영리부문이 정부 역할을 단순 대리하기도 하고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

할 수도 있다(Gidron, Kramer & Salamon, 1992; 강혜규 외, 2007: 57-58 재인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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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idron, Kramer & Salamon(1992)의 역할분담 모형

역할분담모형

기능 정부주도모형 이중모형 협조모형 비영리주도모형

재정부담 정부 정부/비영리 정부 비영리

서비스공급 정부 정부/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자료: Gidron, Kramer & Salamon(1992); 강혜규 외(2007), p.58 재인용. 

기드론 등의 역할분담 모형은 글렌너스터와 마찬가지로 공급과 재정을 기준으로 네 모형

을 설명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주체를 정부와 비영리부문으로만 한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복지혼합 모형은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주도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서 개별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복지혼합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백선희(1997)는 보육이라는 단일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예로 각각의 보육시설 유형들이 공

급과 운영재정에서 어떠한 복지혼합의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그림 1>과 같이 구분한다. 보

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할수록 ①과 ②의 공공부문에 의존하게 되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이 약하면 ⑥의 민간부분에 의존하게 된다. 그는 1997년의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기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 공급 - 정부･민간 공동 재정의 ②유형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복

지법인 민간보육시설은 민간 공급 - 정부･민간 공동 재정의 ⑤유형으로, 정부지원이 없는 민

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민간 공급 - 민간 재정의 ⑥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다.

<그림 1> 보육시설 공급주체와 운영재정에 따른 복지혼합(1997년 기준)

공급 주체(Provision)

정부(Public) 민간(Private)

재정
(Finance)

정부
(Public) ①

② 
국공립보육시설

⑤ 민간보육시설
(비영리법인)

④

민간
(Private) ③

⑥
민간보육시설(개인)
가정보육시설(개인)

자료: 백선희(1997) 참고. 모형의 번호체계 ①~⑥를 공공성이 강한 순서대로 변경함.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복지혼합은 정부의 역할도 다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

세를 재원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직접 제공하고 운영하는 직접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지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재정지원자 또는 규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지원자로서의 

정부는 민간부문 서비스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며, 규제자로서의 정부는 국가정책의 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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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립, 운영, 서비스 비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 대

해서도 지도･감독 또는 규제의 역할은 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 초기에 정부는 비영리(사회

복지법인)보육시설(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자의 역할을,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⑥)에 

대해서는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였

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정부의 보육예산은 적고, 보육

료 지원대상도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제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복지혼합이나 정부의 역할은 고정되지 않고, 같은 복지국가체계, 같

은 국가에서도 변화, 발전하게 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에서의 복지혼합과 정

부 역할,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의 복지혼합과 정부 

역할은 1990년대의 보육사업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에서의 복지혼합과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규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직전인 1990년 12월 기준 1,919개소에서 

2015년 42,517개소로 25년 동안 22배로 성장하였다. 그 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의 증가는 360개

에서 2,629개소로 7.3배 증가한데 비해, 민간영역 보육시설은 1,559개소에서 39,888개소로 26

배라는 압도적 증가를 하였다. <그림 2>의 연도별 보육시설 공급에서 보듯이 민간부문 의존

이 점차 심화되어 왔다. 

<그림 2>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유형별 추이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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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유형별 분포를 1990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하여 보면(그림 3), 공공영역인 국공

립보육시설의 비중은 19%에서 6%로 감소하였고 민간영역은 94%로 증가하였다. 민간영역에

서도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의 비중은 2015년도에 3%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

하는 30인 이상 규모의 민간보육시설이 35%를 점유하게 되었다. 20인 이하 소규모 가정보육

시설은 1990년 78%에서 2015년 52%로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시설 수는 1,500개에서 22,074개

로 15배 성장하였다. 

<그림 3>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유형별 분포(1990, 2015)

        

비고: 1990년: 전체 1,919개소, 국공립보육시설 360개, 민간보육시설 39개소, 가정보육시설 1,500개소, 직장보
육시설 20개임.

2015년: 전체 42,517개소, 국공립보육시설 2,629개소,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1,414개소, 법인･단체보육
시설 834개소, 민간(개인)보육시설 14,626개소, 가정보육시설 22,074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 155
개소, 직장보육시설 785개소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참고

그렇다면 25년 동안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보육시설 운영비의 원천은 

정부지원과 이용자 부담 보육료이다. 1990년대 정책 초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국공

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에 운영이 일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부였다. 민간부문 보육시설의 운영비의 대부분은 이용자부담 보육료인데, 이 때 정부는 민

간부문 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통제하는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역할은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중산층에서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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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 영아와 만5세의 무상보육이 시작되고, 2013

년에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투자는 10조원 이상으로 

급증하고, 대부분의 재원이 보육료지원이라는 형식으로 민간부문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

게 되었다. 즉, 정부 역할이 이전의 규제자에서 재정지원자로 변화되어 갔다. 

보육시설‘공급’은 민간 주도적이지만 무상보육 시행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서비스에서의 복지혼합의 양상에 변화가 생겼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이용자부담 보육료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초기의 모형②에서 공공 공급 – 공공 재정의 모형①로 이동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역시 국공립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부담 보육료

가 없으므로 정책 초기의 모형⑤에서 민간 공급 – 공공 재정의 모형④로 이동하였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도 일부 이용자부담 보육료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정책 초기의 모형⑥에서 민간 

공급 – 공공･민간 혼합재정의 모형⑤로 이동하였다. 

<그림 4> 보육시설 공급주체와 운영재정에 따른 복지혼합(2013년 기준)

공급주체(Provision)

정부(Public) 민간(Private)

재정
(Finance)

정부
(Public)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⑤ 

민간보육시설(개인)
가정보육시설(개인)

④
민간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민간
(Private) ③ ⑥

비고: 2013년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해임. 
1990년대와 비교할 때, 국공립보육시설은 ②→①로,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은 ⑤→④로, 민간
(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⑥→⑤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함. 이와 같은 이동에는 
‘무상보육’이 영향을 미침. 

자료: 백선희(1997)의 모형을 기본으로, 2013년도의 정책 환경에 맞게 재구성함(기타 제목 일부 변경, 모형의 
번호체계 ①~⑥를 공공성이 강한 순서대로 변경). 

우리나라의 보육이 전체적으로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5~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여전히 직접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자로서의 역할

을 한다. 재정에 대한 공공 지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공공성이다. 

Anttonen and Sipilä(2003:13)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의 유형에 따라 이념 또는 동기,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국가의 이

념 또는 동기는 권리, 법령, 정치적 목표, 사회적 통제 등에 있지만 영리부문에서 이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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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이윤과 이용료에 있다고 한다. 수혜자의 지위는 국가가 공급주체일 때는 수급자격이 

있는 시민의 지위를 갖지만 영리부문에서는 소비자 혹은 고객이 되며,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

적 지위는 국가가 공급주체일 때는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되지만, 영리부문이 주체

일 때는 피용자 또는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강혜규 외, 2007: 101 참고). 공공영역의 보육서비

스 공급이 증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Ⅲ.�서울시�보육시설�공급구조와�정책�기조의�변화

1. 보육시설 공급구조의 변화

서울시 보육시설의 공급구조는 우리나라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 의존적 공급이 뚜

렷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다만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전국의 약 2배이다. 

<그림 5>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분포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참고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2008년과 2015년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자(그림 5). 2008년도의 국공립의 비중은 11%(618개소)였으나 

2015년도에는 14%(922개소)로 3%p 증가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시작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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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점으로 2008~2011년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연평균 16개 증가하였지만, 2012~2015년 사

이에는 연평균 66개가 증가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시설 수는 물론 이용 아동 

수와 보육교직원 수도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보육시설 유형별 분포는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

보자. 먼저 2011년의 국공립보육시설 분포는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11%였는데, 4년 만에 

14%로 3%p 증가하였다. 가정보육시설은 2%p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52%보다는 5%p 낮

은 비중이고, 민간(개인)보육시설과 민간(법인, 단체)보육시설은 각각 5%p, 1%p 감소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은 비중뿐만 아니라 그 수도 2,488개소에서 2,315개소로 173개 감소하였다. 

<그림 6> 서울시 보육시설 유형별 분포(2011, 2015)

        

비고: 2011년은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 채택 전년도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참고

공공영역의 비중은 14%로 여전히 작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이 많은 부산시가 8%대라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

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도부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단계 계획

(2015~2018)을 수립하였는데, 1단계(2012~2014)에 확충한 264개소의 거의 4배가 되는 1,000개

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보육정책 기조의 변화: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서울시는 2009년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육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등

장한 이 사업은 민간보육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고, 보육료, 보육교사 급여, 취약보육, 회계관

리 등을 국공립보육시설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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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대신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두자는 의도이다. 

2009년에 1,799개소 보육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었다. 이후 2012년에 2,392개소 

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1,553개소로 줄어들었다. 200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형어

린이집으로 인가받은 시설은 총 2,903개소가 된다(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 2016 참고). 그 수

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사업 초기에 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까지 서울형어린이집에 포함시켰다가 이후 이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여 제

외시켰기 때문이다. 또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에서 기준에 미달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표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현황(2009-2015)
(단위: 개소)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799 2,301 2,364 2,392 2,353 2,232 1,553

비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공
립어린이집 등이 제외됨(필자 주)

자료: 2009~2014: 김송이･백선희･백은주(2015); 2015: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6a)

2016년 초 현재 1,348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민간보육

시설, 가정보육시설, 단체 및 법인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보육시설 5,447개소(2015년 말 기준)의 25%가 서울형으로 운영 중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형은 복지혼합에서 어떠한 위상에 있는가? 서울형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특징은 첫째,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둘째, 자기자본을 투자한 민간보육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공립에는 지원하지 

않는 기타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6년 기준으로 70인 시설이면 월평균 210만원, 연 2,540만 원이다2). 

이 지원금은 융자금,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에 사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용이므

로, 필자는 이것을 일종의 시설 확충비에 대한 후불성 정부지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보육시설의 복지혼합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갖는 위상은 독특하다. 서울시가 공공성 확

보를 위하여 국공립의 대체재로 만든 서울형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하여 운영비 

전부를 지원받고, 다른 민간영역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시설 투자금에 대해 공적 지원을 받는 

모델이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라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2016a)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2016년 아동1인 평균보육료는 291,660원임. 이것의 10%
인 약 30,000원을 기타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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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육시설 공급주체와 운영재정에 따른 복지혼합(2013)_서울형 포함

공급주체(Provision)

정부(Public) 민간(Private)

재정
(Finance)

정부
(Public)

①
국공립
보육시설 ②

⑦
서울형

⑤ 
민간보육시설

(개인)
가정보육시설

(개인)

④
민간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민간
(Private) ③ ⑥

비고: 2013년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해임. 
1990년대와 비교할 때, 국공립보육시설은 ②→①로,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은 ⑤→④로, 민간
(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⑥→⑤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함. 이와 같은 이동에는 
‘무상보육’이 영향을 미침. 

자료: 백선희(1997)의 모형을 기본으로, 2013년도의 정책 환경에 맞게 재구성함(기타 제목 일부 변경, 모형의 
번호체계 ①~⑥를 공공성이 강한 순서대로 변경). 

그러나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혼합모델(그림 7, ⑦)은 기본적으로 민간보육의 한계를 극복

하기 어렵다. 시설확충 비용의 일부를 사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다. 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받는 특별활동 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 리

베이트 사건 등3) 민간운영의 사례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선5기 보궐선거로 박원순시장 체제가 되면서 서울시는 보육정책의 방향을 서울형어린이

집 확대정책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단계 성과와 2단계 계획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단계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4개소가 신규 확충

되었다. 그 결과 4년간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이 2011년 11%에서 2015년 14%로 40% 증가량

이 있었고,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비중은 전체의 22.6%에서 25.7%로 28% 증가량이 있

었다. 입소 대기기간은 18.8개월에서 9.7개월로 9.1개월 단축되었으며, 국공립보육교사는 

5,526명에서 8,609명으로 3,083명이 증가했다. 

3) 서울형어린이집의 리베이트와 관련 해마다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1.11.28. “서울형

어린이집, 특기교육 리베이트 꿀꺽”; 메디컬투데이. 2011. 11. 30. “양천구 어린이집 28곳 리베이트 

받다 덜미”; 뉴시스. 2012. 5. 14. “양심없는 어린이집 원장들… 특별활동 리베이트-국가보조금 16억 

꿀꺽” ; 뉴스1코리아. 2015. 1. 20. “교육업체 리베이트 받은 (서울형)어린이집…법원 공인취소 정

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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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2~2015년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성과

구분 2011.12 2015.12 변화량

국공립보육시설 
658개소

(전체의 10.8%)
922개소*

(전체의 14.0%)
264개소(40.1%) 증
(전체의 3.2% 증)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정원)

55,150명
(전체의 22.6%)

70,561명
(전체의 25.7%)

15,411명(27.9%)증
(전체의 3.1% 증)

입소 대기기간 18.8개월(예상) 9.7개월(실제) 9.1개월(50%) 단축

국공립 보육교사 5,526명 8,609명 3,083명(55.8%) 증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6(b).

2단계는 2015~2018년에 걸쳐 추진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000’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

표는 보육서비스 품질 확보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서울특별

시, 2016b). 4년간 1000개를 추가 확충하여 2018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의 약 28%(1,934

개소)(서울특별시, 2016c), 이용아동 기준으로는 50%에 이르는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

다. 2015년 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비율 11.4%(보건복지부, 2016a)의 약 4.4배가 

되는 목표치이다. 

<표 4> 국공립보육시설 +1000 확충 계획
단위 : 개소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1000개소 확충 (목표) - 150개 300개 300개 250개

국공립보육시설 수 (누적) 934개 1,084개 1,384개 1,684개 1,934개

확충 예산 - 945억원 1,650억원 1,650억원 1,375억원

비고: 보육통계 자료인 2015년 922개소와 위의 2015년 1,084개소와 개소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육통
계는 실제 존재하는 보육시설의 수를 제시한 것이지만 위의 +1000 확충계획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결
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신축의 경우 대개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2014년의 국공립보육시설 공식
통계는 844개소이다(필자 주).

자료: 목표와 누적 수: 서울특별시, 2016(b), p. 18
예산: 2015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2014), 2016~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2016b)

이와 같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가능한 이유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다. 1000

개소 확보를 위해 총 5,6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

충 지원금이 1개소 당 최고 2억5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여 서울시는 1개소 당 최고 25억 원이

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확충비용의 최소 0% 최대 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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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한다4).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또 다른 원동력은 민-관 협력이다. 민관연대, 민간시설 

무상임대, 민간매입, 서울형어린이집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전환 등의 다양한 민-관 협력 방식

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민관연대나 민간시설 무상임대 방식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비용은 1개소당 평균 약 5억 원 정도로5)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신축 비용의 1/4 수준으로 

효율적이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법도 

기존의 민간부문과의 상생 전략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확대가 기존의 민간부문 공급 정책을 유지한 채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가는 전략이라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보육시설 공급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이

행하는 전략이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복지혼합에서 공공 공급 – 공공 재정의 ①모형을 강

화하는 바람직한 방향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Ⅳ.�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의�기대�효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국가책임의 이행과 공공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보육서비스는 공급

과 재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혼합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기존의 민간의존정책이나 민간부문을 통한 공공성 제고의 전략에서 공공부문의 책임 자체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일정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민간부문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공공부문의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앤토넨 등(2003)의 견해에서 보듯이 제공주체에 

따라 이념 또는 동기, 수혜자와 공급자의 사회적 지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민간부문 주도적 공급에서 공공부문이 강화되면, 첫째 보육의 공공의 가치를 강화

시켜 갈 수 있다. 경제적 이윤 동기가 약화되고 책임 있고 투명한 운영이 확대된다. 

둘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증진시킨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영역과 비교하

여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지도･감도, 규제 등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

공립보육시설 운영가이드라인’이나 ‘국공립보육교사 관리시스템(보육서비스지원센터)’, ‘투

4)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강남구는 자체 분담률이 25%, 중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구

는 15%, 나머지는 총액의 5%만 부담하여 구립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6a: 55). 

5) 2012~2014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과정에서 민관연대는 평균 4.5억 원, 매입 신축은 평균 19.5억 원

이 소요되었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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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회계관리 장치(클린회계 등)’등은 보육시설 운영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은 수혜자인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부합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실질적 운영시간, 시간 연장 보육, 입소 순위 등)은 민간부문의 

운영방식보다 취업부모에게 친화적이다. 또한 입소 대기기간도 줄임으로써 부모의 사회경제

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다. 

넷째, 국공립보육시설은 수혜자인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받을 권리를 증진시킨다. 국공립보

육시설이 증가할수록 무상보육 수혜자도 증가한다. 또한 특별활동 등 기타비용에 대한 부담

도 감소된다. 일 예로 2016년도 서초구의 만3세아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기타비용 부담은 국

공립보육시설에서 월 210,600원,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에서 월 332,600원, 서울형어린이집

에서는 그 중간인 월 230,600원이다(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16)6). 

다섯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좋은 일자리(good job)는 ‘경제적 보상수준이 높고, 해당 직종의 사회적 위세가 높으며, 주관

적 직무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방하남 외, 2006)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보다 급

여가 안정적이다. 2016년 1호봉 기준으로 정부지원시설은 월 199~209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1호봉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월 177~187만원이다. 급여 차이는 경

력이 많을수록 커진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고용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인 반면 민간영역에

서는 유기계약이 대부분이다. 국공립보육시설 1000개 확충으로 향후 1만 명 이상의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표 5> 서울시 보육교사의 급여 비교(2016)_1호봉 기준 
(단위: 원)

평균호봉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서울형 등)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가정 등) 

기준 호봉 1호봉 법정최저임금 이상

월
총
액

기본급 1,567,020 법정최저임금 1,260,270 이상
(경력수당 미포함) 

정부지원수당* 영아반 420,000~ 유아반 520,000 영아반 505,000 ~ 유아반 605,000

기본급+수당 1,987,020 ~ 2,087,020 최저 1,765,270 ~ 1,865,270 이상

시간외수당
개별시설수당

미포함 미포함

비고: * 중앙 및 서울시, 자치구가 지원하는 수당 포함. 자치구 지원 수당은 자치구마자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 월 50,000원, 정부미지원시설에는 월 80,000원을 적용함. 

자료: 2016년 자료: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보건복지부, 2016b); 서울특별시(2016b).

6) 연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내야 하는 것들을 월평균으로 모두 전환하여 계산한 것이다. 처음 입소할 

때 내는 50,000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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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식은 민-관 협력 구조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갈등을 약화하고, 민간 무상임대, 민간 전환, 서울

형어린이집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있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190개소의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됐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Ⅴ.�결론�및�함의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서

울형어린이집사업은 재정(운영 지원)에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된 형태이나 공공보육시설 증

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공급과 재정에서 정부 역할이 강화된 형태

이다. 글렌너스터의 모델에 의하면 공공 확충, 공공 재정(운영) 모형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보육서비스 질, 경제적 부담 경감, 좋은 

일자리 확충, 일-가정 양립의 지원, 그리고 민-관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보육정책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급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부 역할에 변화

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에서는 규제자로서의 정부, 서울형

어린이집 중심의 정책에서는 재정지원자로서의 정부,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서는 직접공급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조되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획기적 지원을 하며 공

공부문 보육을 확대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보육을 사회적 보호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

회적 투자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효과도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더욱 요구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효과적 전략이다. 서울시의 경험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가정경제와 일자리 창출, 서비스 질 제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중앙정부도 보육서비스의 직접 제공자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을 30%이상 확보하는데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

이 요구된다. 지방정부의 민-관 협력 방식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연착륙시킬 수 있

는 방법임과 동시에 확충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임이 확인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서비

스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기업 등 사회적 단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공립보

육시설 확충을 사회투자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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